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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훌훌톨 및 建議事I훌 

1 . 賴告톨 훌훌 

북한은 「 經濟.센) . 社행i낀) • 文化的 權fU에 깐한 l쐐際 þJJ‘ 

約 」 과 「 市L(U'J . 따治的 熾利에 관한 뼈際차↓約 」 그딛l Jl 

「戰1ft擬'-l휴-갚 위한 서l 네바 !hhÆ J 에 가입하 j~ 있다 따 

과서 ~t짧은 전세기l 와 」쉰-의 주민단에게 뀔$人拖의 t후 

필-윤 보장하였다. 

북한의 人權尊重에 대한 곰약의 일환으로서 북한 정부 

는 과껑際調곁호活動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괄f하고 놔서l 

인권 단체나 핀측자늪에게 문호둡 폐쇄 함으로써 조사듭 

외면하여 왔다. 이와 같은 制限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우 

21 갚은 북한의 人權活뻐l 에 대한 잠정적인 結論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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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하기 에 충분한 정보둡 수집하여 왔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그둡 11퍼의 ~木 λ↑鍵과 Llá3 

둡 박단하기위한 包活的인 制度달 설정하여 왔다. 그들은 

국경과 주민단의 주변에 -상표의 벽을 구축함으로써 이 제 

도늘 유지하였고 주민들이 그뜰의 權주Ij를 ，값熾 하거나 國

家的으로 또한 l생際的으로 이러한 받￥U듭 주상하는 망법 

을 배울 수 없게 만같었다 

북하 ltl-무 -으 ‘ o \.~ .. --! 허용받은 외놔인은 거의 없었고 외놔 여행을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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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받은 북한 주민은 낙소수에 불파한 실정이다 더우시 북 

하 l삿 1，L 4 ‘- ‘..1 l "_ ~ 허용받은 대부갚- 의 외 」f 인같은 당놔에서 시성 

한 상소낱 엄끽힌 藍I뼈속에서 꾀ii:j 암 수 있있~I~ 여나 상 

소의 방갚-은 거섣 당하고 있다. 

북한 주빈둡은 풍상 외 놔 i상갚-객이나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판단과 11ft 햄i페 政治的 /::J뱉꽉 쉰꿇하는 갓갈-

끼리하.Jl 있으며 그갚 사이에서마서 이러 힌 문서l 에 ~'~δl 
L_ ~ 

토의 쉴 꺼리고 있다. 대부문의 주낀블은 」둡의 생활， 의 

끼L- , 7 ·l」 ;션 ]

0 1 논쟁의 불씨가 도Fl- 까‘ 。 1 즈 ; 문세둡읍 비 I감 
^ T λ끼、 \ -

」-Ij;. 하뇌 있 Ct. 또한 북한에서는 fl회11:이나 Hj쫓性 」[[-1L二→:→

社交는 거의 없는것 갚으며 개인적이고 심미적인 줍거움 

‘。- -설저하게 統制되어 있다. 북한에서 생산샤고 있는 

디오는 I-ú?싫 방송만을 정취할 카- 있도록 뇌어있고 x。4 -”「T 

가 노든 πf와 라디오 방송 111 잡지와 ^ 
신 U 으 "i!..- 근 통제하 

고 있다. 

정치적 감시는 직장이나 이웃간 또는 20 세대로 형성 

되어 있는 최소단위의 흥월團이나 家族에까지 손을 뻗고 있 

으며 정부의 통제나 감시 에서 벗어날 수 있는 政治的·經

濟的 · 社會的 · 宗數的 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 

북한 정푸는 1948 년 9 월 8 일 朝蘇民 主主뚫人民共，ftl園 

헌법이 공포된이래 김일성의 l 인 동치하에 놓여 있다. 

1972 년 12 월 27 일에 공포된 북한의 改jE避法에 의해 

金 81&은 1972 年 12 월 28 일 초대 A퍼共和國 主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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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였JJ. 그는 그후 勞動黨설이 97 %갑 접유하고 있 

七- 붐한 i파 I~‘j人L(會鐘에 의해 계속 主席자리에 피선되어 

왔다. 

팍한 성 ]lL 에 의하떤 유권자 100 %가 校票에 參加 하 

였나」나 l갚 lEo~ ~나 있으며 모갚 유권자는 I'I{ --狀補에 투표 

하고 있다 파|닮λL앙會議는 때던 1 회내지 2 회 정도 새 

쇠뇌 I셔 黨 rt~1火-人뀔강떠會가 제의한 안건을 否決한 사례샤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執行權 외에도 주석은 法一令

을 ~~니하JJ. 法廷을 감독하는 권한윤 갖J!.. 있다. 判事의 

임시는 4 년윤 초과할 수 없다. 

되하 
'-- 주민둡은 金 H成과 후계자인 그의 아갑 金iE fJ 을 

열펼치 지지하고 그들의 政策에 순응하도록 강요 당하Jl 

있으며，북한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金티찌과 그의 가족 

갈을 숭배하도복 교육받고 있다. 북한에서 金日써 숭배는 

원칙이며 宗敎化 되어 있다. 사회건설， 예술작품， 건축설계 

및 공하시 설 등은 金 Hß)G Ý-子의 업적이며 그단의 지시 

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선전된다. 

북한의 전 주민은 金 H )1~ 父子에 대한 忠誠度에 따파 

분류된다 주넨들의 사회분류 계납은 주거， 양곡배납， 취업 

및 의납 혜랙 심지어 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줍등 그 

갈의 生仔에 판계뇌는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또한， 출성심이 까장 강한 사람은 !fS樓에서 살게 된다. 

~ L ê~ 나 선발된 사람 중에서도 충성도에 따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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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구의 지 원과 뽑周 休養b힘앓 사용 감 여러가지 

li혜둡 받고 있는 반변에 과‘減않가 약하거 나 不해파 

는 낀 싱-상터}가 좋지 않은 사 l갑은 ↑행에 거주한 수 

lL _ 1_ 

。4
tlλ 

게 뇌어 있으며 國內 旅行 역시 엄격한 간시와 서l 힌감-

받고 있다. 

二l밖의 사 l갑쉰-은 부족한 식량， 보건시 선， 주넥 111 
^ 

등의 악조건에서 훨씬 낫은 수순의 생활윤 사수 하고 있 

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둡은 오랜시간 일 하여야 한다. 

노능까와 학생들은 自願해서 대형 -뇌-가건 섣곰사나 -난二 」ι I-Lo Ö --1-

농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부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하며 

政없學껄에도 잔가하여야 한다 

볼평끌 하거나 國家施策에 순응하지 으
 」

카
 -딩
 

즈 nl _l : _ 으 
L. ι L- 산 

간 오지로 추방당해 중노동에 종사하게 핀다 政府施策에 

反盛을 품고 있는 주민갚은 체포， 구타， 학대， 투옥， 강제 

노동 그리고 식량배급의 중지등 비인간적인 대우감- ti l-즈二 
t ": '--

다. 

북한에노 Jffj法과 法院組織法 미
 
-I 升U事訴 찮상法 등이 

;ι 
-L
L 

재하며 官選辯護t制度가 있으나 國家保衛짧는 Jxi짜府 피 

의자둡 다좁때 이러한 기관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다. 많은 사람핀-은 재판 절차늘 거치지 많고 lj-옥되거나 

$的 휩j載를 받는다 심지어 1970 년대에는 정부가 납} 납} 
口 닙 

자들을 굽중 앞에서 총살을 시킨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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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부에 대한 건의 

우리듭은 북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 õl- ~ -' ’ 」r. ’ ‘ Ö -,'C 「 市합的 · 政治8'~ 熾 ￥Ij에 관한 園際規，約 」

과 「 經濟IY~ . nìt會的 • 文化써 權利에 펜한 國察規l約 」 그 

리.Jl r 世界人權효흡 」을 만방에 공포하고 이와 같은 /'] 

f가 결정한 의도에 따둡 것을 선언 할 것. 

나. 이러한 권리들 조장할 수 있도록 獨立性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기둡 지닌 法官制度， 개인의 권리 

같 보호할 수 있는 녹립된 法律專門家，인권침해에 대 

한 불만을 독자적으로 調흉할 수 있는 節tx ， 自由言論，

후보자에 대한 진정한 선택이 

의 제도듭 확립할 것. 死께이 

가능한 自 由i뿔뿔制度 능 

요구되는 수많은 범죄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쩌事的 處뽑을 훨훨及 適用할 수 있 

는 범죄등 쩨法과 쩨事訴짧法에 헛점이 있기도 하나 기 

본적으로 더 곤란한 문제는 이러한 法條項이 특히 정 

치적인 딴대파가 판련되어 있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정부는 쩌法과 訴짧法을 

로 적용 시킬 것. 

/、 1 .7-1-^4 Ô 
2. 2. -, -=-

다. 북한 당국은 -方的으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정부둡 

반대하는 비폭릭 행위자나 정치적 批判者들을 투옥해 

서는 안되며 이들을 재판노 거치지 않고 장기간 감금， 

고문， 학대， 급식중단 하는 것과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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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中止， 改善할 것. 

라. 과훌훌度. 에 의거한 인낀갚의 얀級 分쳤í iulJ l표갚 침펴l하 Jl 

必要性이나 能力 또는 각가 성장 셰획등에 입!-f판 싱 

당 i깐 資娘配分싸쳐U플 받아뜰일것 . 

마. 여행의 사임- 외놔망송 정쥐 헤용， 쉰시의 사유， jt 덴 

의 자유 낭을 펴상삼 것. 

바. 놔세적인 인권 /]':f뜰 ?l 정하고 그뜻에 따-같- 서. 픽-

한 정부는 「 國際勞動機構 」 에 샤입하였으프로 상시l}i; 늪 

급시， 결사의 자유，휴직의 권리， 연소자의 노능 iWJ띠↓낀- 간 인 

성하고 , r 集빼殺휩禁止l쩌約 J , r 國際人짧i&서U했止!hJJ필 」

「 難 t~í米護協定 및 훨훌 ;Lr書 J r 女性差別禁止없定 J r rtiL안|페 
·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파 「 精nn禁止thhJli J 감 

SL 이처 하 켜 
i! l..-! 。 낭 ^. 

3 . 圖際뿔빼에 대한 建짧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나 著쩨一갈은 국세사회 

에 의한 적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설제 

로 난래 갚zJE 日을 후계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 

람들이 체포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 

한의 A홈問題가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사실윤 

뒷받침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핀측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북한의 A權問題에 관한 ’f빼報 獲得이 극도로 저l 한되어 

있끼 때둔-에 지속적인 킥’! -주 노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힌 노펙의 일환으로 韓빼뀔블 구사하는 빠究家들이 판원 

되이야 한다. 

~ -.J_ 

- 1 0- 샤， 일본， 모스크바， 북유겁 놔가에 거주하..l!. 。 1 느二 
까아、 1-

韓人단 ; 

~~:..-t- . 오스트리아， 흉콩， 일본， 노르웨이， 싱가폴， 스웨댄 그 

버고 /]타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놔가의 實業人갚 ; 

平購을 방문한 여행자와 언본인둡 ; 

북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였던 國際機構 要員핀 

북한 사납과 일을 같이 했거나 공부 하였던 중국 사 

낭口LEE 

平훌에 거주한 바 이 L 외교관뜰 ; N、 1-

북한과 접촉을 갖고 q/、‘!느 L- 난 ~하 l- 사람들 ; 

1tjr 1 ir1 등 。룰 딸출한 사람뜰 ; 

그라고 북한에 대한 情報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체 

계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 

연구가들은 북한의 發궤物을 번역할 수 있는 중국어，일 

본어. 그리고 한국어에 능-동-한 자이어야 한다. 예률 들면 

수많은 일본 文없資料가 있으나 영어늘 사용하는 연구가 

뜰에게는 이용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새 진행중에 있는 본 컨구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와 

더욱 더 많은 양의 자료 및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이와 같은 다양한 ↑법報 • 資料될 수침 하므로서 북한의 生

f킹相블 파헤칠 /‘ 

T 있다 

다」 3- 연f가블이나 인권시 二f는 분 報;갚멜에 수 r닥냐 l 시 

i닥 fr 좌 산사하여 이 사심 ι-갚 다시 確쐐 • 修iE 텔 수 있 

는 핀련 증거 -나- 수집 하여야 한다 분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현황요- 최초로 포괄적으로 수록한 것이나 본 연 - 난 

보고서가 초l 승적인 작품이 되어서는 안펀다. 

또하 효1-L 연구 보고서가 I갚간됨에 따바 ‘’ 한 정 l ’ '-- 다 
、 - τ꺼ï 'C. ' ö- ，-'-二

1‘ ! 나라와 경색펀 관계에서 벗어나퍼고 노팩하가 시작하 L_ 

였、 i!. ul 국의 (겨。하 。려 -, 。까v1k 즈 i一: 인사드으 표함하 각겨i 이사 
E프 2. -L- 0 \.~ \......: I t.: 

」’ i 팡범위한 접초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실」’}적으로 더 ... ~.즈 

!냥r，~_~ 섬보의 입수가 가능해 ~‘-」1-1 것 잔다. ,-

또한 우l싫길강문-하기 시작한 사 t삼둡은 선에 방문하였 

던 사 l갑딘-이 북한 당놔이 지정한 상소에만 방운할 수 있 

었다는 사실갚 알게 501 
ll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社

의사가 있다면 꽤꾀을 퇴由化 會寶相을 솔직 히 公|꾀할 

하여야 학
C
 

것 이다. 

모둔 낀련 기깐과 정부 당국은 입수쉰 북한에 깐한 정 

보늘 相互 交換하도록 모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판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성이므로 관련 가관파 

정부는- 二l 들이 소유하뇌 있는 성보듭 공개하므로서 情報

없의 노출을 우려한 나머지 노는 정보늘 9E훌훌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판한 nJ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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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갈 옮|顆 또는 왜곰하므로서 宜傳的인 이익만윤 추 

구하고 있다. 

꽉한과 칭식 외교 판계둡 맺고 있는 호주， 오스프리아，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 같은 놔가는 북한과의 관계 또는 

그갚의 利害 l뼈係의 악화둡 우려하여 정보 제공을 꺼리 

고 있다 심지어 갚은 국가가핀인 외무부， 놔방부， 정보사 

업부 등 간에도 좁은 시각에서 기인되는 猜릎와 不信으로 

인해 그삼 자처l 에서 입수힌 정보들 死藏시키고 있다 그 

러나 신중한 정보 교환은 북한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기관， 정부，그라고 굳극적으로는 북 

한 인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r r1T1J한 I~ • 1짜治的 1않利에 관한 앉l際規l約」 의 시행을 책 

임지고 있는 인권위원회 위원과 「經濟的·社會的·文

化的 ↑앓利에 관한 國際規約 」 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 

리 위워듬유 북한 대표갈에게 북한의 人權實態에 관한 

철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서는 그러한 질문에 

깐한 t뿔갚을 提示하고 있다. 

북한은 r UN經濟社會理事會」의 결의 728 호， 1235 호， 

1503 호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 UN人權委μ會에서 정한 

人權 節次 및 「 小數人種의 保護와 찮서U禁止갈 위 한 UN 

小委합會 J , 고문에 관한 UN 의 특별보고관， 자의적 처벌 

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종피석 박해 에 대한 UN특별보고 

깐 등， 인권의 총체적 침해상태률 계속적으로 보고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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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 조사제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r UN 經濟11ft 會理事會 」 의 

련 여라 위원회의 권한으보 

정하여야 한다 인권과 펀띤이 

중요 쉰 인권문시l 죠사에 더욱 

한다 퓨수 조사 대상국은 

우디아라비아 ’ 가 될 것이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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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근
 

하
L
 

” } 
「

이 j느 
λA ‘ -

시타 인권분-제 판 

調훌對象國으로 지 

연구가와 놔제시구는 

많은 노펴 윤 경주히- 여야 

‘ 알바니아 ’ , ‘ 말바위 ’ 및 ‘ 사 



머 2.1 발 

인권 남용으로 희생된 개새인의 관강에 대한 주의 환 

기나 그들의 고동윤 덜어주시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노 

펙 이외에 국제적으로 인권 향상을 시노하고 있는 단체 

낀-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꺼l- l-H 0_ 
。t:l τ二r

까
 끼
 

프
 
기
 

국가의 인권현 

황에 관한 보고서늘 文썰化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섣과적 

으로 지난 20 년 동안 여러 단체들의 그러한 놔가 둡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축적되어 소뉴모의 노서깐을 형성하 

게 되었다. 우리등이 알고 oλA1 FL=- 한 도서관에는 과거에 푹 

한에 관한 문헌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불론 북한문헌의 不在는 그러한 보고서들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가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감이 내키 

-^l 。1흩L I L •; 작업이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성 책임윤 지 

고 있는 단체뜰의 f-a1x -41 L q 보고서 작성의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이유 

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폐쇄정책 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지난 수년동 

안-뉴욕 타임즈에 “ 金 E1찌主席의 영도하에 성취한 위대 

한 파업 ” 이라는 양띤 광il.문을 게재한 시기와 남한에서 

개최 되었던 올림픽 
“ 
一
E 최

 
, 주

 
’ 도

 
。고

 
。 주장하였던 시가 사이-

놔제적인 ‘ 이띠지 , ]!L각에 관심을 표명해 놨다. 오늘날 

모는 국가는 인권운제에 관한 기록이 그나파의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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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에 증요한 비중윤- 차지하jl 있다는 것을 인식하」[ 있 

디- 따파서 서l 계 쏘는 놔가는 오듭난 적어도 인권길- 존 

중하.ïL 있는 것 처 던 1패裝하jl 있다 

물판 정부의 人f꿇尊重 1잃훌훌」’} 실태 에 있어서 커다반 상 

호 ji순을 노출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운서화핀 낙가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에 대힌 주의늠- 뺏氣，시키..Jl 있다. 

」러한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인권슨증 가장J1t 실 

태의 모순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펀 수노 있을 것 

이다. 

싣- 파고서날 출-간함에 있어서 ‘ 미네소타 변호사 놔제 

인권위원회 ’ 와 ‘ 아시아인권조사가구 ’ 는 곰0-1 북한에 대 

해 인권문제에 대한 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끌 가하.:ï.l 있 

다. 북한은 폐쇄쉰 사회이므놔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늘 

탐지하기는 다륜 나라보다 더욱 어쉽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 보고서가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 

시 uj 친다면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데 노랙을아 

끼지 않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전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북한의 폐쇄사회가 하루 속히 개방되가늘， 최소한 

의 틈이라도 생기기늘 희망한다. 

1988. 8. 

아시아 인권조사기구 

F 
l 

e e N L 
u e V 

‘ 
r ‘ A 

-12 



第 1 章 F홈 
등4 
iill8 

1 . 텀 的

。 리 ‘- 人樓f범題에 때한 rIf제적인 조사뜰 시피하고 。AA1、-r L-- l '- _-

사회 를 진단하 L늬 는 목적하에 보 연구에 착수하게 되 L-

었다. 우리 자신 을 포함한 nl효L τ 。: 여러 인권 -;1 관닫 E 정 

보 수집에 ulsLτ 。: 어려움이 。AA1liτ一 ~t韓에 대해 과심으 '1 ‘ o "프 

울이지 못했었다. 

인권 사관의 신뢰성은 세계 口 I三
-1- 1 ':": 놔가에 인권 끼준을 

대대 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 여하에 딴펴 있기 때문에 우 

리까 실질적으로 北韓과 같은 國家의 인권 상황에 抗鐘

를 제가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 하였었다. 

우리 뜰은 본 연구를 낙관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였고 北

轉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한 」려으 -'- --, c프 경주한다면 많은 장 

애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가 이제 완 

성되 시는 하였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었다.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근 

본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결론을 얻지 

봇한 채 暫定的인 結論읍 내라 서l 되 었다. 예를 들어 다 

음 앙에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 하였으나 

q J , l 



우리늪은 북한 임놔을 거부 당하였고 현재 가 -F 외 If 에 

하고 있는 前北韓 居·住者와 외 샤 여행자에 익꽉찬 수 f사 

에 없었다. 

션파석으로 우리샤 얻플 수 있었만 성 ]\i_ 는 /]대하였단 

만큼 강 t검위하7-] ]}l、ι ~:i!-

하게 판단하는더l 한계까 

론은 건전하다고 보고 

히 조사둡 설사하프보서 
‘ 

오-래펀 것이였으며 사삼 와 l딩확 

있었나 」라나 우리 샤 니l 띤 / 1 

。) 0 [뇌 :)l-- 。 김 ~I 사 
/이、 :H_ --ι- ， '-~ 상보에 。 1 -/ l-

tJ - 1 

本 짧펀 l첼 1 ~ 11용 11 -: 뇨: 1 어야 한다 - 1 ~ 

냉각한다 우리깐 앞으로 이서한 연[ _ ， L 새 시l 속노1 :시갑 ll~ 마 

-ll 있으 l셔 ',l_ 
L一 견 二규서샤 앞으로의 도움이 

되 ;]둡 너}란다 앞으보는 

각하 人權 操빠뼈 ‘혈 10J둡 

하션 우리는 -꽉한으l 

조사 파정에서 

해감: ~t韓에 ‘간연뇌 어 있는 

파헤치 는더l 力點윤 두-어야 

/、 1
tJ 

건l-L~ 

잘못펀 비밀은폐정책에 니l 하여 
---
--

--
‘ 1

ι
 

정부까 책임을 지도복 유도하여야 한다고 관다. 

2 . 빼훌方法 

가. 障뽑要，훤 

우리갑은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봉착하였다 

첫째， 우리샤 상상하지 

북한에는 않은 문제갈이 

변화시키기는 어업다는 

못하였년 HU 。
T l:!:..-τ: 

받으 샤넨E이 
‘。'-一 ’ [:] , .!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상황을 

판단 下에 북한의 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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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관심하다는 것이었다 

저명한 人權I암1題 指導者의 한사람은 우리에게 북한에 

서는 인권이안 존새할 수 없으l셔 주민룹은 항상 심한 

억압에 눌펴 있시 때문에 &.體制 人 t가 있음 수도 없 

고 ~l문제로 푸- .와쉰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얄 

」l 있다 ;ll 하면서 우리탑의 x견 :，L 에 흥띠 룹 표시하지 않 

않다. 그러나 꽉한의 인권이 二::l. t~ ;':1 -, ":L .:x:.. 역(갑되켜 있다는 사 

실로 81추어 볼 때 우리 둡은 놔제 인권 규약에 대한 

존경심플 고무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인격 존중 현상 

이 칸無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 역감을 

공개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뜰째，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人權 狀況이 다른 꽉가 

와 비슷하다고 믿고 있는 아시아계 학자룹의 뜻하지 않 

은 반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人權 狀況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이 이미 인성한 바 있는 국제 규약에 역행파고 

는 사례될을 평샤하는더l 있다. 

북
 

, 

。 1
M 

북한은 1981 년 9 월 14 일 「 市民的 ·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園際規，約 」 과 「 經濟的 · 社會的 · 文化的 權利에 관 

한 國際規約」플 수락한 바 있으며 북한 정부는 상기 

두 규약과 관련 국제 인권기관에 의해 보장된 가본적 

인권의 보장을 표명한 바 있냐. 

우리 찰은 또한 인권문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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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샤 있으리라고 예상냈는니l 이와 산은 사례는 다음」’} 

감냐 

1 ) 엄청난 빼復에 대한 쉬험 때문에 각사까 사산 보 

고블 두펴워하늠 l청l햄氣‘ : 

제 14 상에 상세하셔l 섣 I상딘 1I}와 간이 룩하으 
! ‘ - '-一

해 
。

l겁으로 人權얹뼈 ’휠껴j릎 외부에 선파δ} 는 것꽉 î f-서l 

하고 있마 북한의 형법이나 성책온 현새 북한에 

주하고 있는 주낀뜰로 부터 -̂ , λ1 - ì l:J 성보날 입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할 만큼 -상포적인 섣위시룹 조성 

있마. 平魔음 해問하였던 많은 인사와 외교관갚 

。

북한 L一
주민갈이 외꽉인과의 대화뜰 극도로 회피하 

Jl /이‘ / 때문에 일반 주민뜰과 격리되고 있다고 보 

」l하고 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늪이 사실파 성 

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단지 이상적인 사회에서 

삼고 있다는 놔가 선전을 앵무새처럼 답하고 있다. 

2 ) 人權規約에 대한 인식 또는 기본 인권은 존중 되 

어야 한다는 기대의 결 여 

제 14 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북한 성부는 

주민틀이 정부가 원하지 끊는 국제 인권에 관한 사 

항플 외부로 부터 짧知하거나 주민감이 그러한 정보 

에 접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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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세 53 죠에 의하면 “인띤늪은 ij· 論. ， ti}따 

集會 . *lil~t 빚 시위에 대한 사유둡 갖늠다"라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설세로는 이러한 언볍에 보상된 

권리 룹 주빈갚은 모 .. :~_ ..ï나 있으 I셔 냥 二lt의 뜩별허가에 의 

해서만 이러한 사유샤 처용되고 있다. 

3 ) 人權妹뼈 훌훌例에 대한 보고-룹 

쉽 1년 司法權 결여 : 

제 12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되고 있는 바와 잔 

처리할 수 이 」 츠i 
/이‘\..:- -, 

이 독 립 펀 司法府나 법률 전문가가 북한에는 없다는 사 

실이다. 변호사나 판사둡은 어떠한 경우에도 iIf 제 인 

권기관에 정보플 제공하거나 성부에 대하여 異論을 제 

가하는 것을 섭내고 있다. 

4 ) 人權問題를 다루는 국내 기관의 결여 

북한에는 人權問題 專擔 機構가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나 人權隊뼈 事例에 대한 발간물도 

없는 실정이다- ( 제 14 장 참조 ) 

人權問題에 관한 지방 보도매셔1 의 보도 걷 님E L-
。.

우리듣은 지난 수년돕안 북한의 신문과 라디오 비。-죠 。:

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보도 매처l 둡이 간접적으로 

산간히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 

’ / , , i 



문을 비롯하여 라디오능 모끈 보도 꽤체는 성부 당 

놔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平爛 당 :~L은 외놔 언 

론인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a論人늪 이 

~t韓플 여행하는 끼회를 얻 /1 는 했으나 삼엄한 -; 1-
u 

시를 받았었다. ( 제 14 장 참조) 

人權問題에 관한 情報의 L7;L 」。 신뢰성: 

북한 정부만이 정보의 提供源이 되기 때문에 거 

의 신뢰성이 없는 한결같은 자체 킨u 차 '-마 L-으 ""'" 특 l→;으 .:: 수 ,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誼rr:염者뜰은 거짓임이 분명 

하게 드러나는 허위의 진술이나 자료 또는 섬-명만 

블 뜰을 수 있다. 예를 뜰어 1987 年 平鷹에서 개 

최 되었던 非同盟國 회의에 참가하였던 중남미 

대표들의 진술에 의 하면 그둡은 商品이 가듀히 

진열된 상점에 안내 되었는데， 회의가 예정되어 있 

지 않는 시간에 종효되어 그 대표뜯이 다시 그 상 

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北韓住民델의 떠人이 

統制되어 있는 그 상점에 진열되었년 많은 상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誼rr던者는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전형적인 아파뜨에 안내판 일이 。 l
M 

었는데 그 방문객은 그 많은 제품을 사용할 

는 콘센트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키가 

:느 。 1
’ M 

드죠 까、 

‘ 
칸디나비아 방문객이 金日成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 

였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진에는 金日成이 방문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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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키샤 크게 조작되어 있는 것플 보고 경악을 금 

치 못했다고 하였다. 많은 방문객들은 北韓 안내자 

의 설영이 불합리하고 신빙성이 없다i!.. 하고 있으 

며 안내자뜰은 영백한 증거의 제시에도 원구하고 그 

설명플 시 성하꾀 하지 않았다뇌 하였다. 南韓 역시 

제계적 형태로 北韓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 

거나 자신들이 외부에 제공한 不iE確한 統훌f寶料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보고를 마치 독자적 보고자료 

인 것 처 럼 다시 인용하는 등으로 不Æ確한 資料를 

유포하는데 열심이다. 결과적으로 南韓이 제공하는 

직 · 간접 자료는 모두 재검토 되어야 한다. 

7 ) 人權問題 調훌者들의 언어 미숙 

다수의 人權빼關은 한반도의 人權훌훌뼈을 조사 할 

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南韓은 비교적 외국 여행자나 콤調人 및 

人權問題 調훌要員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장애 문제는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흘 

러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어를 구사할 수 있는 A權問題 調훌要員의 부족은 

조사 능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8 ) 외국과의 適信 遭훌(전화， 우편， 상업목적 여행) 

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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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파 11 상에서 논의펜 바와 깐이 ~t 韓은 

대 부분의 園際人權機關J’~ v췄際센J l f홉媒體 /r 있는 사 
방놔까보 -l!L 더 완선히 고쉽되어 있다. 平맺애 상-F 

하고 있얀 외 JJ식’l 은 Jr: 보 사회子의 τrf 까와 셔1 : ~ 세서l 

l:-가의 대표단이다. 다갚 ，ih!”1 흙- 쉰은 I}ff 냥 I;- 으I ~t 

내에 따랴 정부까 그꽉에세 파여즘 수 。 1 ~ -_ 
/이“ - 한성 

곳만블 여행할 수 。 1 l二 j r!_ 
λÁ _ 1_ - 1 서l 힌되아 있다 난래 

에 상엄목석 

회까 부여되 /1 

~t韓 政 l판와의 

머 ~1 ~t韓에 

또한 ~t韓파의 

tir:L --ηL- 。Aν1k 즈 c一 켜〈 

여행으로 北韓플 t Jl- _t} _ 6 1-
。 t' 주즈 

/二 。 1 ‘ --T • λÁ' 

시작하였으나 대부갚-의 사 업 까 단 은 

사업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l낙한 나 

관한 상황은 언급하기 를 꺼리 jl 있斗 

교신은 정부 조사71 핀에 의해 산시 

같다. 

9 ) 難民이나 北韓 脫出者에 대한 신뢰도 

니- 1끼 -~ :- 01 
L一 L- t: ..,;. 

제공하는 성보는 그들이 ~t韓플 脫111 한 

사설을 제속 正當化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 _y-자 

제를 액면 그대로 받아륜일 까‘ 
T 없을 것 간다. 

1953 년 한놔동란 종식 이후 南韓으로 귀순한 사란 

의 수는 약 1. 000 명 정도 펀다 南韓은 귀순자둡 -달 

2. :i 주 내시 장시적으로 2 년정도 격리 수용하여 

그갚의 홈훌順動機 및 l벼讀興否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廳順者갈은 이 수용기 간 동안에 사상적으로 교 

육되는 수샤 있으므로 그륜로 부터 입수된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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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마 그러나 일본， 싱가 

-팔 및 세 3 놔을 동-해 남한으보 귀순한 북한 사람 

ij- 이 세공하는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U ) 사실 조사단의 ~t韓 派遺 不能 ; 

퀴에서 놈의펀 바와 같이 어느 빼際人權機關도 

북한에 사실 조사단을 보낼 수 없다 r 아시아빼빼 

人樓籃視機構 ( ASIA WATCH ) J 와 「 미네소타 國際 人

權法律委員會( MINNESar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 J 는 지난 2 년동안 

북한 방문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 

하였다. 북한은 우리들의 북한 입놔허가 신청서와 

유엔 상주 북한 외교관을 통한 구두 신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북한은 학자， 언론인， 교회 

지도자 및 한국계 미국인등 많은 사람들 (그들중 많 

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미 면접 하였음)을 자신들 

이 선택하여 초청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문자들은 철 

저한 통제를 받았으며 그들이 본 북한을 찬양하는 

논편을 4A도록 권유 당했다. 학자를 

i口.!~ ..!=근E-1 。: 츠 」브1Li 1-l 생활에 대한 否定的인 

재입국에 도L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다 어떤 값j問者와 아시아界 學者들은 

포함한 다른사 

E훨옳가 그들의 

사실을 알고 있 

그뜰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편견으로 인해 그들이 작성한 북한 

에 관한 짧告書의 신빙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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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과성 

。j 러한 장애요소로 인해 :If 세 人權機構사 북한에 t ’} 

한 실상죠사와 보고서 삭성에 어 L냐움이 있었다4F 섯윤 

이해할 수 있잘 것이다. 우리 갚은 다뜸 여러 인권 E사 

z}- 와쓴 단리 북한 문제만을 다푸는 학자갚의 십증서인 

노력으로 이 라한 장애 요소룹 극꽉하게 되끼 난 t나 R’f다 

1 ) 본 연구들 실시함에 있어서 가상 중요한 단계; :- 한 

국어를 구사할 수 。l~二
ML 법촬 7~룹 영입하는 섯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뜰은 전에 南 . ~t韓 다떻홉에 판련이 없었 

거나 편견도 없고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法律家

를 잦아낼 수 있었다. 

2 )우리들은 북한에 관한 2 차 정보를 대량 입수하였 

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영 

어로 작성되어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韓國띔 

와 H本띔로 되어 있었다 그외 독어， 소련어， 스웨덴 

어 및 기타 여러 나라 언어로 작성된 자료도 있었 

다. 

3 ) 우리는 外園放送公짧機關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파 언론사로 부녁 북한 

방송 청취 허가를 받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 

신 정보를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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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리 둡은 100 여 명의 학사와 기타 정보뜰 지녔음식 

õl 뺨ifa‘l 情훌훌盧에 우리샤 이러한 ‘ - 조사를 실시한다 

는 사설윤 감녔다. 우리 듣은 이닫로 11 t:: J u l- 。
T l.-] \..Õ τ 서면 

난선 i1t 성 ]ι;i 얻읍 수 있었고 二L 갚파 다븐 여서 

2 tX 댐짧d훈.과의 llÌÎ接에 þ~功하였냐. 

5 ) 우리 딘은 팍한의 人權事業에 {’{한 북한 발행의 짧 

f감畵를 수십하였다. 예룹 뜰어 북한 정부쓴 「 市民따 · 

政治的 權flj 에 판한 國際뼈約」파 「經濟없l' n파會的· 

文化的 權￥Ij에 관한 園際規約」 에 의거한 보고 서 뜰 

r UN 人權委員會」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委

員會 」 에 저l 출-하고 있다. 

6 )우리 뜰은 증각， 넨마크， 프랑스， 빌논， 대한띤놔，스웨 

덴， 소떤늠-과 같은 국가블 방문하거나 해당 정보뜰 그 

곳으로 부터 입수하였다 예를 둡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약 8, 000 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있는 친객 갚윤 

방문-한 u} 있다 이 한놔계 일분인듭이 북한에 관한 

실섣적인 'h뭘報源이다 극소수의 學者와 人權機關이 이 

플파 組織的으로 면접하여 왔고 우리 갚은 정보둡 입 

수하시 위해 일보으 L- r.경 수차에 거쳐 다녀 왔다. 중콰내 

북한파의 접경지역에 한국인 u}음이 이。며 우리 드 。 M-=- ~I ， -, '-1 i:.! "c 

그 지역에서 죠사활동을 실시한 있다. 그러나 더 

nl캉L τ 。: 정보를 입수하끼 위해서는 더 ~융Lτ 。 시간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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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원이 필요하였다. 

7 ) 우리듭은 북한을 단출한 사단-납」’{ 북한에 싼다 I~ 시 

으
 」

그
 
U 二1-갔쓸 떠난 외 - If 인핀-파 면섬하였다 우리갚은 

또한 일본， 싱가폴 가타 :r:- -; }-갚 핀-해 북한잔 만판하 

사람갚읍 찾아 다녔다 그둡은 남한으로 직섭 단츰한 

사람닫 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쓸 갖고 있다고 보 

때문이었다. 그들과의 연섭 파정에서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한 質問 보다 주로 經驗， 보고 느낀것， H 힘’ 

生活 그리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털에 J集點을 두 

었다. 여서에서 입수된 정보는 세밀하게 다른 성보와 

l:l l 교 션토하였다 면접을 동해서 우리늘은 면접 대상 

사가 좀 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훌d좋官。1 L } 다른 立會人을 배석시키지 아니하였다 부 

록 4 에 면접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진술자의 성명 

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명시하 

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인적사항은 극비에 부쳤다. 

( 제 10 장， ‘ 나 ’ 항 참조 ) 

8 ) 우리뜰은 「 世界人樓宣륨 」 에서 제시되어 국제적으 

로 받아뜰여지는 개념에 가초를 두고 분석을 하였다. 

「世界人權宣言」은 報告-홉를 작성하는데 있어 2 개의 

園際人權規約들 보다 더 간펀한 형식을 제공하고 있 

다. 世界人홉효륨의 기본적 권리는 「 市民的 · 政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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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flj에 판한 국제균약」 과 「 經濟的 • I此會的 · 文化마j 權

￥Ij에 판한 國際規約 」 에 의해 보완되고 있바 이 두 

lT-약은 세계 인권선언의 규성에 설처l 석인 규성 갚을 부 

까하고 있으 i셔， 북한은 이 두 규약에 까입해 있다 

~ ) 이 보고서에 수독펀 각 장은 北韓:필法， 기타法 f훨 

빛 ~t韓에서 寢表펀 權利에 판한 공식 성명서의 애 

당 조항을 인용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용문은 

독자로 하여금 북한의 공식 발표문이 우리들이 제시 

한 사실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 우리 뜰은 대부분의 주해와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그 

듬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략하고 國際人權

調훌團 報告·書의 형식을 채택 작성하였다. 또한 우리 

들은 情報 提供員 ( 學者 事業家 外交官등 ) 의 북한 접 

촉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신분노출을 피하였다. 특히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자 

료에 대해서는 2 차 자료를 인용하였다. 잠고문헌에는 

공개된 주요 정보의 1 차 및 2 차 자료를 인용 수 

록하였다 탄지 약간의 참고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까 다른 사실 판단에 필요한 정보 

를 견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판단한 사실들은 우리가 수집한 뼈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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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6훌앤i 파 →貴 1센음 면섭이나 삼고 문천에 열거펀 

1 차 n, ;! 2 차 :.<} 놔 이1 으l 해 :.<1 ̂1 하 고 있다. 

11 ) 본 보J!.서한 북한의 초l 신 인권 -유런 시 꽉이 L’}고는 

학 /-. 없으나 」’} 거 ~-년동이 북한에서 일 (지났만 이 
r..:.. -r 

7 - ‘- \ _ ~ 

권 유런의 유형을 사설대로 나열한 것이다. 관 띤고 

서의 조사는 1988 년 1 원에 완료하였으나 r거떤 성보 

---
19H8 년 10 월까지 까-:. -^1 ，낭 1 

‘r - t-j"\~ 것도 포딴하고 있다 . 

아나} 경우에갚 최근의 人權;t훌뼈 11 Ø'lJ플 」’}거에 。 101
/이‘ λA 

끼 사간-닫 참고로 인용하가도 하였다. 이 러한 차이 섞 

。

L一
초l jJ- 으l 사레에 근본적인 변화샤 있었뷰-완 시사파 

L 
-- 깃 이 사니고 냥시의 성보 는초 。 l 까::: 6 1-8 ,-ii 수 없았나간 

사실에 시 인텐니- 그러한 사례뜰쓸 관 보.i!.서애 - 는 \1 1-
。 。

1 
i r 
| 

vl 
하 J1 첸에 

、

리
 

。T 파거의 人權훌좋뼈 !합ØìJ!~ 시 jf 

까시 계속되 」[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성보둡 획- 인 

하였냐. 그이한 확증 성보는- 최신 갚서에서 딴권δ} 였 

-닌 外交핀， 'JJ Ã찬家 t 11 
~..: 여행자갚로 부라 。~- δ1- ~- 01 

u - '-~i -, λl‘ 

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단이 지난 15 년강안 녁-젠의 ?l 

권 상황이 관꽉할 만큼 변화하시 잖았다고 넨간 이 

유샤 있다. 예둡 닫어 여러 경보뜰 등히} 
까‘ , 1 __ ; _1 
기-8 γr 

서 
。

보에 의하면 수산사에 대하 훌待類型은 파거로 -',!.. El 

1980 년 중반에 이르시까지 계속 변하시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수감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룹 받갔다는 성보 

는 없다. 북한의 역사뜰 동해 계속 되쓴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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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북한 성부가 오끈 권한이 서도자에게 집풍펀 

-人支配體制이 /1 때운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갚은 

‘附빼룹 入 F하는너l 느L 어녀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 õ~ 의 사<J화 [] 」’1: 성확하셔l 묘사하였다고 본냐. u~약 -J :- δf 

’ ‘ -

9- 샤 만생한다띤 。l4F 전석으보 그늪의 앵위 쉰 tlJ발 

베일속에 ，}-과고 。AA1 1- ~t韓당국의 잘봇으로 판 L낙 ‘-

야 <1t 것이다 _- L 닌{ 나 이와 감이 윤리한 여깐 속에 'r"-’ 

..h!. 보고서에 A보 ~1 ?}콘에 대한 책이 _9_ 。리 
":1그 l一 1- - 1 1 - n 끈 끼-

‘- A;프1 까‘ 있나. \ - T 

12 ) 우리는 관 보고서둡 발간하시 전에 초고뭔 말송파 

여 그둡의 회관과 논평윤 요구하였다. 부룩 1 에 북한 

에 발송한 초고와 서신내 용 및 뉴욕 l행隱i聯合 

의 北韓太않로 

신내용플 보면 

、
터
 

닙
 
T t:ll- ζL 

r二 L一 회신내용 ‘쓸 수룩하였다 회 

“ 虛합와 f얻 i월에 가뜩차 있 ]건
L. 

:7.0 즈二 
_..1_--"- L_ 

으며” ~t韓에서의 人權.操爛이 l깐 “생각조차 할수 없 

다” ~2 。1” -g |l 1τ-- r’하으 “가장 발선된 놔，}-로서 인 -꺼- ‘ _ L. 

1 권 - ’} 존엄성 g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11- - , -i-i...l 

j1 주상斗 _-1 ~ 만약 우리까 t:i L-_ 報 ;!i- 쌀닫 發 fU하세 ~l 
fl 

으효써 야 -;1 뇨} 는 U t: 
-L- -\ 一 션과여l 대한 책임달 우리까 져 

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 r ~ 。
• - • 

_--L. .. 2 L- 넘신블- 동-해 화J 
l一 ~L J!. 

서에 수복핀 T~_-<1 -, 。 사땅에 대한 굉가달 송두리채 거 

부한 것이다. 열 11}후 북하대사 보좌관이 전화뜰 걸어 

북한 납선의 까‘-’ 4 
T ‘ i 여부와 본 보고서의 발간 여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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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의하여 왔나. 우랴갚은 그 브좌판에세 대사의 서선 

은 수쉰하였으나 상셔l 힌 ~ H 용이 산여뇌어 있는 ~允

分한 答f듭이 t과고 하였다 )IF t잔 내사쓴 누 l센 찌1 편 ιl 

( 부독 1 ) 둡 보내 왔으나 보뇌서이1 ‘영 시 뇌 어 01 .' -_ 
λ).. ., 

꽉 성 사땅에 대한 명확한 영시애 

사실갚음 부인하고 。1.'-二
M 、 - 내용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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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만명 정도이다. 빼여族은 농아시아인이나 중앙아시아인 

j’~ _JL 문이 되 어 있다 그칸의 l’llι! 는 λ-1 가 선 3000 년， 신 

석 /1 시대파 거슴러 올바간디-- - L -: ;- 은 반족 1i-유익 i 수성」’} 

h죄，1 ，N 으l 죠- i /i 
l그 II I.l 

1 1 1 
;><;; x化꽉 사우하 _- 1 1- 있다. 

4패w찌 lilf늠 암다이 --터키 어 넌 내 에 -괴- 닙 되 어 있으며 윈래 

핸j<j-~ 31/'1 하였다 15 세기에 섭어뇨어 표-S- 갚-사사 / 11 

넌 ~ì 있다~ L-넌안 삽값의 }~íJ릎가 넓이 l낀화하였으나 1낀새 

，，;'j밟 。1\ ;、}늠 이 두가시 침대낱 흔용하놔 있다. ~t댐에서는 

패;’j~가 거의 사 U}셨으며 표검-분-지- ( 깐 -간 ) 만이 

-~ t~({f 은- 내 ]r’- -l,f-의 옛 

3 . 歷 史

;-Ii. 0 1 
l그 UII-l 흔적 」’~ (괜統 낄-

-챔 l꽤의 }뺨핏는 5 개 시 대로 _-JL분-된다 

가. 韓 1(族과 文lijJ 의 가원 

난아있다 

말산하였다 

Á상:j 샤 판반노이l 성착하 /1 시 사한 깃온 시 납-으로부터 

약 3U , UUÚ 년선인 .: rL석기 시데로 짜파띤다 ~버나 권위 

있는 씌빠에 의하년 헬i앙族 91 ~슬한은 서시선 ~， ()OO -

3 ， 000 년인 선시시시대로 推필된다. 이시 rll 에 이라 부족증 

에서 초L걱EI4 영 성 펀 üxm\I뽑 {tlJ가 jJ.조:신 이다. 시 원 선 4 

세가이| 수립된 이 國家는 데농강i’} 현재 이 11쐐의 산능느 

반도에 이르는 영토들 지배하였다 고조선은 본래 G풍#t 

-- .]0 



第 2 章 歷史的 背景

1 . 地形 및 훌홈 

~t뱉은 한반.\:.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은 122 ,370 

뼈이고 크기 는 ￡때의 미시시퍼주와 비슷하다 지형은 울 

능- 블등-한 쉰이피 놔토의 80 %가 산백」’} 고 -^l 로 형성 

되 어 있다 산과 힘-야는 농경꿀 생산파 人 LJ 腦따을 제 

한하고 있마 그러나 Æi fj(‘, 鐵織개-1， 텅스텐， 납， 二f리， lSi흉}， 

망간， 씻앓， 石ER石 및 대량의 금과 은 능과 잔은 천띤 

자원이 풍부하다 산간지방은 또한 산림자원이 풍긴’-하며 .J~ 

지에는 목측:과 과수재배에 적합한 지대가 많다 

북위 38 。 와 48 。 에 이르는 꼭한땅에는 4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 여름철의 기온은 섭씨 18 0 -24 0 이다. 습노가 늪 

고 연간 싱-우량의 50%는 1 02 11UTl 에 달한다 7 월에는 태 

풍이 많.J.l 겨울철은 메마르고 혹한이 계속되며 가온은 섭 

써 - 5.5 。 에서 -17.7 。 에 이븐다. 

2. 人口 및 릅훌훌 

~t韓의 人口눈 한반도 전체의 약 1/ 3 에 달하는 2,000 만 

명 성도다. 북한에서 가장 큰 도시는 平購이며 人口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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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만명 정노이다. 빼해族은 농아시아인이나 숭앙아시아인 

」’~ --l분이 되어 있다. 그단의 plll 비는 λ-} 시선 30U U 년， 신 

석시시대보 거갈라 옴바 간니 L -:간; 민즉유익 숱수성 Jl~ 

μ~1 .{j 의 i - ;-Ii. 1 L 1 
I그 l ’" ^ _)(ft삼 /-]- _1 r냐~ --, ~ 있니 

liirF lJ째 lili f: 임타이 ~ 터커이넌 내에 {lf 꾀 뇌 oi 있으I셔 윈래 

j맺 ; jtj; i f. /]하였다 15 세끼 어l 십어감어 표 -S- {!]-시-사 JH 

’간 ~I 있다 ~ L -낭안 삽Ji감으 l )~í~가 많이 떤화하였으나 씬지} 

/'f’j 헬 애사늠 이 두가시 성태-낱 흔용하Jl 있다. 北햄에서는 

t횟 lkt가 거의 사 ι| 셨으며 ii음-1， 낚아있다. 

~t펙 은 니} jrLtJ-의 여l 
/、

τ ;./i. 01 
F그 Ul I-l 판적파 {꽤統낀- 말산하였다 

3 . 歷 史

- 꽤 I꽤의 }修~는 5 개 시 대로 :{분된다--

가. 챔피族i’} 文 i깨의 기원 

λ‘상:j j ~ ÷} 반fi그。1] 성착하 /1 시사한 / 1 。
λ1→ 시 1다으로]!!-El 

약 3U ， UOU 년전인 - rl.석시 시대보 깨:파띤다 」버나 권위 

있는 싸차에 의하년 꽤i앙族 9. 1 ~~~， 6-1 p 
~ ‘- '- 서/]산 ~.()UO -

:1， 000 년인 선시시시대로 推파펀다. 이시나l 에 여L' l 부족-강 

에서 최초fi 형성펀 v3J. th趙:!lIJ가 J!..소신이다 /1 원선 4 

세시에 수립된 이 國家는 데농강파 덴재 rf 1 패의 산칸 

반도에 이르는 영토뜰 지배하였다. 고조선은 본래 짧*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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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 t 랜였으며 후에 다쉰 파~l~族의 部族聯삼깅g홈인 부여로 

대치 뇌었다 

부여는 ，fl fj財1&， 노예 및 납ß族長 統h뇨、하IJ않:감 채택하 

였다. 수개의 왕놔이 힌반노에 좁현하게 뇌는 4 세시까 

지 i핍族聯l샘體制가 유지뇌었다 14 세가 말엽，이조가 한 

반노꾀 øc一하기까지 이쉰 잉-놔은 서 ji가 1 1 려 」놈도으 _., 0 r코 .. .! 

일삼아 왔다 첫 번째 왕 -J，L은 J.l-r i늬 였다. 한반도 씌-부 

와 딴주 난1뷰늘 Â] 배하였딘 j너Li석 I ’ .~.' .0 - I - -:'-l-i.! -C l쩨까I 부 

족간의 춤뜰과 rþ國과의 戰l~섬능으료 여념 이 있었기 때 

갚-에 굽의 야영지와 비슷한 !1ft행組織윤 f채寢하였다. 

지배부족둡은 군사훈련을 계속하였고 械))機I빼은 마지 

군의 통수 겨l 돔파 같았다 대부갚의 농부갚은 노예 추l 

납갈 반았고 귀족갚은 平和빠代에 화꾀한 生 f11을 영위 

하였다 고구펴와 백제의 동맹 파기가 신라로 하여금 피 

구펴줍 파별로 돌아넣게 하였다. 

668 년에 신바가 대동강 이남의 영보늘 동합하였다 

신바시대때 韓 I때文l껴은 점차적으로 싶載， 數學.X文學 및 

훌훌學감- 수용하였다. 그후 a 세/] 풍안 佛數가 절성에 탄 

했다. 932 년에 북방 부족이었던 」l려가 신라블 l블망사 

-갔다 고감i 는 냐1 I쐐익 관jL i빛治 및 봉건제도의 앓響음

드l세 받아 학자 판뇨갚로 構成펀 엘i? 1 프로 }챔級Ifri 會핍j 

j훌갑 채액하였다. 고려 指펠牌은 굽사원조 및 티j制와도 

자시 製作 技‘術 I혀上 부분-에 있어서 中國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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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훨삶따엉/、 ti-은 오늄난 에\-~ 옛 왕iI:-/、! 대 에 니! 한 ^l--’IL 신 4’} 

傳統잔 자당하고 있다. ‘γ뺑애서 딴간뇌고 있는 소1-니- }젠 

닛~JfJt 븐 Ipl쐐J’}의 ÍJ센F [L L二
_L~듀 t~햄채jifi 形態애 따i!}- 각 

왕 jIf 갚 t :l l 판 또는 찬양하고 있다 

나. 李 l;펴 llJ-代 ( 폐蘇꽤 1 ~ 9 :2 -- - 1 91 0 ) 

이 외- ι \. )J~ 。 간 1~: E1 
_ L_ -\_ ‘ l 긍를 ~ -1 정하고 옛 폐蘇」il;써어l 

이 ll- -효 i-J r I;ÿj蘇 J (고요한 아침 ) 이바고 호칭하였다 

이왕조는 l딩얘f와 "1熾삶IJ&갚 만갈었으며 이 폐l요:김은 때 

J‘,‘ '. .1 ;ó_ ó-)- 깅 ) . 갇二 。 1 7~1 
n “ ,.2 0 1 J '-으 ’ λ/、 / 11 했갚뿐 아니파 19 서l 가까지 I f-1!짜l 

lJ木의 선략윤 1 11. _0_ .!.二
- 1 1:! 있게했다 

x 
4 -

끼
 
-조

 
n l- 0 :1 .!.‘ 
i코 iJ -,-

심닌능만 쇼선조-으1 f휩i뿔 l합은 당파 분쟁에 휘말팍 J 룹 

제픽이 약화뇌었다; 

rrl평Ji ’ t i 1 木 빛 때ï)jt~껴家로]，L터 의 폐í ~화á'~ ~;<ìi ì1í I r '.1 면잔 

jJ은 내전죄- 야/1 시켰.Jl 2 시|의 l싸l際戰爭을 치누세 되 

었 다 냐~ • f=J 1따爭 (1894-1895) 파 러 · 일 빠爭 ( 1904 --

1905) 과 감은 {써太l쐐際戰 /깐「살 겪게되었다. 이조 600 \! 

의 統治는 韓國의 文明파 民族一體tt의 기반을 구촉하 

였다. 

가장 두드러진 듀징만을 간단하게 여기에 기술하뇌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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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얹하i빼」織 

이왕조의 統治者들은 中國의 고도로 發훌된 중앙집권 

관놔처l 제 1날 채텍하..11. 그닫의 必훨에 따라 조정하였다. 

이왕조 체세는 德떨파 ￥k養을 겸비하고 倚載，뭔想윤 승 

비}하는 왕에 의거 統治되었으며 그는 또한 군의 관 

수권자로서 'lf1 뿔fJ윤 상악하였다 깐ji체제는 열련의 깅 

쟁시험에 합격한 학자나 판리 둡로 구성되었다 학자둡 

은 문인 i't 무인 4월團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빼-班으로 

암려져 있다. 

양반갚은 엘리트로서 l아治↑뿔力， 부 및 土地들 표느 -^1 , 0 

하였다 많은 경우에 그갚은 法 위에 굽립하였다. 대 

」닝!.._U_ 01 
’ ~ -1 양반들은 居住地들 서울에 두가늘 원했으며 서 

울은 그뜰에 의해 점유되었다. 그둡은 또한 지주제 if 

에 속하고 있었기 때꾼-에 혼란시 에는 은퇴하여 그갚 

의 土地가 있는 시꼴에 은거할 수 있었다. 

2) Iltt 햄組織 

이왕조의 l社會쐐級制度는 엄격히 유지되었다. 지위나 

센力의 상승수단으로 敎育.떼 業績을 중시 하는 샘軟떠 

압력 에노 불구하고 湖蘇은 血統中心의 歸톨8的 1"합級짧IJ 

I표:삼- 유지했다社會~홉級이 다듭 사랍둡끼리의 흔인은 

禁 II되었으며 양반 밑에는 中人， 常民 購民 þ홉級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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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인들은 주로 技1*j 者-， jinl澤갑’， 양반단의 t[子-늘보 ~ JL 

성뇌어 있으며 이늠은 꽉수한 」나정계춤으로 빼i減되었 

다 jl납 정부관리호 %셔」펜 수 있는 J) 회인 파시에 

應짧할 수 없으며 給料는 地}j 삭칩’이 성하였 L+ 

상민 |휩級에는 농민， 상인， 상인파 같은 ‘般人*이 

l!2깜된다. 農l앙둡은 지주가 아니며 소시인블이다 이 階

級에 속해 있는 사 i감난은 l얘家에 대하여 勞動力파- 샌 

金의 提俠 및 굽꽉 IIL 이 외 에도 매 년 6 일간의 l껴 l장이l 

디}힌 했~奉11: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 

L-은 펴路工뿔， 士陸 및 요새構棄~:L뿔， 찌購등에 -널원 

되었다. 

A형f(은 싫 l、‘f“k 階級에 속한다 이갚 대부문은 i너〈샤f 

또는 11펴A의 노예이며 15 세기에 그듭의 수는 總A

1-.1 200 만의 약 17 %가 되는 35 만명 정도였다. 

，fi[ 떤센i織의 기문 단위는 家族으로서 i냥 ~~1피 fiJf-: i

의 섣대꽉인 ↑센{월에 의거 지배되었다 家族의 ￡L- 構

成員은 철저한 1If/ : 뺨階級싸|않-와 녀行채範에 따라 1j!WJ 

하였다. 예둡삭이， 法·律이 衣服形態 ( 服節 ) 까지 if 성하 

고 있었다. 불효자식은 家I파의 임의적인 :훼죄- 반았다-

7 l- 0 
.- ~ - - 함을 /_~ -;1 0 J !τ 

/、 .J_ M '-_ 家族듭의 수가 熾人되어 

의 관 榮團을 形成하게 되었다 

하나 

그닫 자체의 þJi섭U을 갖고 있었으며 그 생십IJ은 ;i; 

親햄， ￥k합施設， 宗훌f(ni禮A: 및 宗室基金능에 관한 해， ;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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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뜩 包含하고 있었다 인척계보는 동상 4 대조와 8 촌 

을 낀깜하였다. 문가한 家값의 경우 」들은 宗家에 대 

한 찮務흠 갖게 되 며 私生活 個體性 또는 자/1 IJ 

身딴을 위한다늠 새념이 희막하였다 

j) t씬 濟

t/.i ￥~(r~ 인 f괜紙은 섭소와 난면갚 상조하는 앓합원뻗i 

양식갚 신봉하였다. 1셋짜는 상업 jl~ Jι 익이l 대해서노 /,,/,; 

敎써인 편견필- 내세우고 있었다 깜펀業은 갚-별있이 ,flj 

益블 추구하고 토지와 유되펀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이왕조 시대에는 뻐人經濟의 撥!찮을 저지하기 위해 산 

업좋사자에게 파다한 없값 요 ]![」!}하거 나 보수갚- 統 :WJ

하고 모든 교익을 l평家가 獨 I~' 하였다. 紀및l애으로 씬 

%옐投資는 억제뇌었고 개인의 經濟파] í. íili쉰姓은 무시되 

었다. 이왕조는 근본적으로 원濟流J1효펴程에서 物物交換

)J과을 채택하였고 교환nH제늠 주로 쌀파 옷감이있나. 

4 ) 法

이왕조는 1~85 년 中國 l써꽤가 제정한 律令핍IJ度-애 

가초늪 두고 펀體法질，- itlJ定하였다. 그동안 이 法이 여 

리번 개싱 및 수정되었으나 이 法令은 1910 년까지 

.ll훨샤}되었다. 이 t섭은 法·院 組織에 의해 管理되었다. 

國家는 댈i하을 道·德과 倫멜의 유지 빛 i빚策執行을 위 

해 사용하였다. 中 l껴에서는 道德때 설득이 法的뽑|置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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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호뇌었다 」라나 韓뼈의 11.律學者와 統t쉽쐐-듭은 

l.t執行 憐|빼갈- l했家i짜續推j싼:機h탤로 사용하였다. 

I췄家는 이냉게 하여 llJ( -; ~- 91 nd : 셈'L.活판 인시젠 處

~nJ윤 내셰워 쉰-세하였다 예 -난 -」이 뻐父샤에시l ‘ ’ 까 -‘·r 1--

힌 말을 사용한 자는 관장 60 내와 1 \! 신 의 승]l: 능 땅 

이j 치 해 셨다. 임갚-파 二l의 자{，j-요원 -뇨은 Jlf/: 썩외- ~X }{f 

μ- 타락」’} 부패의 위협에 직 1 ‘q 하 j!" 있다는 신의 시| 

시섣에 입각한 시각을 갖jJ..있있다. 따라서 Jj-j 1:멘 i’(] il강 

홉L갈 망지하기 위해 파·令은 l껴L녕단 이 !lf !: 펴體 iWJ애 순 

송하노폭- 하는- 制않~U'~ 裝뽑로 보j~ 있았다 I ) 

20 세기 에 접어둡면서 E1本 「顧問」 늪이 때代(Ý~인 

1 ) 北!밟짧빼}홉은 ~t韓iJft會에 부패와 타락의 위 협이 있」[， 이 

]，i- 패의 원인은 道德觀念의 不足에 71 인된다는 시각판 갓 

고 있디 예갑 늪어， 1986 년 3 월의 勞훨l朝聞 가사에 

의히 1서 “ 필命的인 관점에서 道짧觀플 改피하/1 위한 |쐐 

/퓨이 책‘誠(센으로 進行되지 않는다면 퇴폐적인 파·폈이 되 

산아나 111/ : 평 갚般에 만연될 것이며 이는 人괴 갚의 ‘~ 

;W i’~ .댄 이i앉 敎養에 큰 l밟짧가 될 것이다 ” 과고 f헬깜·하 

였다 

이러한 옛남의 資本.:1::義的인 個人 二È활 利益i탑求 및 ) 

패까 꾀살아 난다는 공표감은 1966-76 사이에 있‘였 R! 
中共의 y:..化大 1홈命 시기 에도 있었다. 해敎10인 i센界폐은， 

歷~는 만약 i홉德과 법적인 제재가 허술하면 주시적으 

로 최악의 狀況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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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파 ;관 I;};. 斷念을 이 왕조에 파邊시켰다 1895 년 7 월 

7 연 14 개 항의 :‘쉰필을 -상포함으로써 政府의 形態둡 바 

꾸었다. 이관 l.t은 18~9 년에 서l 정된 티本?한 l.t. 으 I ~響

-5 받았다. 이 ;l원法· 에 의하면 독재체제가 합 l김화 되 

었jl 人ftli 파 立lt部에 깐한 사항은 선 혀 언납되지 않 

..J ~ 있다. 

日 t 改 !Ti者-닫은 냥;院 g훨 iUIJ갈 ，값定하였고 서울에 ，찮 

1.우 li院을 월 \I하였다. 조약에 의한 實易港을 위해 

렐 t겁정이 l찮앓되었으며 이 웠짖，港에서는 피[역에 종 

사하는 外國人파 그뜰의 고용인 그리고 이둡과의 교역 

에 관여하고 있는 왕족둡에게는 냄法이 적용되지 않 

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15 년후에 韓國은 H 木의 식민 

시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韓國人을- 위한 獨

t된 사법체제를 確立하는데 큰 效果가 없었다. 

5 ) 人權의 職念

이 왕조의 법은 義務와 責任은 강조하였.ï!.. 權利와 

핍由는 무시하였다. 법의 目뻐은 社햄i’m 和合과 ’강r定 

윤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발적이Jl 

득이한 意見이나 正統에 어긋나는 행위는 社會파J 뻐 

亂을 야시 한다고 보피 있었다 모든 l짧품은 엄격 한 階

級밟IJJJt에 JIIti輕하고 孝;誠에 대한 엄격한 慣行에 順從

하며 家族，~族 및 國家들 jk-持하는 構式ÉÝ~ 인 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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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야 한다. 

이만우 敎授는 韓國人」’} 아시아인단의 세게 판은 감 

理|페이며 個人J :찮tY'.l 이」[ |’j fE j:義l'애인 세계깐 에 씨 lJi 

뇌는 샤바니즙적 세세판에 임각짜고 있다뇌 하였다 

이 敎授에 의히-변 샤IJ} 니즘갑 신봉하는 사단은- 뻐人 

推￥IJ 니 1 ， '1J L시커지 않았으 I까 아시아인긴- 의 빠승긴- ~~ 

쇄에 집작하í!.. 있고 이시석이놔 야 ul 판 사얀만이 」

의 un ￥Ij뜰 주장 쉰 다-피 하였다 

빼·轉의 쩌l滅人갑온 韓k폐W M.c 0 1] 1녕 j 3|” ?l 2￡i4;와 )、

채i빠;안이 내포되 어 있다고 하였다. 剛敎JJH 쉰은 자의 끼! 

이 1 ~ JI: 倫.fl ll(애 인 ifurfi4원둡 올아 니} 는 서 에 대 해 止꼽 

1:1: -긴- 뉘여 냈다. 노 1， /1;敎는 fU착의 패 Ili-J/: 1 ,'1J 上에 w秘(1끼 

I ’!심끽 ;!-세까였으며 부정의(不iE찮)에 반랑하{- E 시 

-살 'iì JIll {t 했다. 學f찍단은 한때 엄격 한 헤iî敎文化에 ~ 

쩔뿔까 넨았년 11 4:, 11 1패 할網， 정 쉰 및 |때 l폐 
l

디 아 ] J、-1 

1( Ì:(애인 人채I‘運훨U )\~J뻐쐐넌 f 이 권:센 하였다 .i~ 낀다 

예늘 i...!.어， 션노피 (19 세시 즙’F 이l 섭u‘파뇌 었-~- ) (, j κ 

。

‘ -'-- /f '-칸 . 1:찮감 주싱하였고 양 l ‘’ l 세냐애 대한에는 / 

한원하가 시사하였다. 1900 년대 초반에 힘훨關의 

전 향자단은 lf악양， 권 由 및 J[찮김~5i持하;1 시 

으
 
녕
 

x 
一3

가독Jl1.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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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의 植民統治 (1910-1945) 

fJ本 植民紙治者늪은 韓國이 용훌훌物을 商業化시키지 않 

았으며 찮業化 政策윤 寶施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았다 

티本 植l~統tf1 政府는 H 本의 고위급 굽장성을 행정홍 

수로 韓패에 파견， 이 왕조 정권을 總督府로 대치하였 

다. 이감 統治者-의 &원j은 經濟的， 法씨， 敎育마} ，社會的

改草을 장-해 轉國을 日本의 經濟關內에 統合시키려는 것 

이었다. 그쉰은 자신갚플 韓國經濟늘 商業化 내지는 ili 

代化 시키기 위한 企業主로 생각하고 있었다 

日本은 政策決定 政策立案 등에 판한 모든 權力을 독 

점 함으로써 그닫의 目的達成을 推파하였다. 總督은 그듭 

지체의 법을 制足하였고 터本 법학자와 챙정가들을 동 

원하여 司法機關을 동제하였다~ B本 뼈民統治者는 韓國

의 鐵道， 道路，港口 등을 包含한 鐵鋼， 化學工業， 水力

發電능 中 :1:훌 분야에 대한 흩業化들 위해 可用한 資

本의 거의 80 %들 投資하였으나 韓國人쉰-로 4鍵成되 는 

企x의 創設은 거부하였다 韓國은 fJ 本의 됩險的 資木

흙·닫보다 25 %나 높은 利潤率을 내야만 하도록 되었다 

結뽕的으로 韓國의 짧展은 外國이 동-제하고 經濟支·擾을 

하는 彈力한 판료제도에 依存하게 되었다. 

H本은 韓園A 흩業社會의 形成을 저지하면서 지주 될 

이 지방 주민을 계속 통제하도록 하였고 한국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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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 본-J;- ti1i1컬컵: ;: 「 의 쌀J’} 앓FYftψl의 -삼납원으로 이용하 

였바 193 1 닌 H本의 " q~J명 1~略 시 윈책 으로 잃p( i?lJ /1.: 

)ff.표 독-려히기위해 시 l삼 시주;μ- 에거l 부자uj 한 'Vi. JJ을 샤 

했니 .. 1930 넌다! 잃1(μ- 의 쌀 폐첼힐좋은 1 912 -- 19 16 년 

수준의 반에 불 i't 하였다. 세계 제 2 차대신 말엽에 싼생 

산이 풍-뉘하였딘 ;꽤 l쐐채l屬에 영양실조 사패가 만연 하 

였」l ， 꽉-0-1 뻐1.~Jtl! f.챙家가 ，파立한 REj윈 ft머構iili 의 /핍 

f활감r 받 ;:z 1 붓하였던 시 꼴은 잠촉하였다. 

總쩔은 -뜩자적인 商業개t會의 줍현음- 서시하였.J~ f따統 

l센인 !1~it1體:lJIJ의 첸종 H흥을 막았디、 韓l행社펀는 /]관적으로 

L業파 뿔활에 종사하고 있는 짧H 協力者， 과族主義휩 海外

힘1 t.-X감 3 가지 i빚治w'J 유형으로 구갚-되었다. 파， 軍隊，

警쨌 및 地끼j rjllx ~짧의 f웰範[씬인 經웹와 i吹治指j평 g웰:!JIJ 

바꾸어 낳으려는 H本의 努力에 농-조하고 있았딘지

둡 u 本이나 韓I행 ~族主義者갚은 반역자 또는 미t 會ítJ 

으로 바단직하지 못한 자로 보고 있었다 

굉族 L義者는 改薰 옮 -냐진 파 및 共앞主義者로 구 성 되 

어 있있t.:t. 1 920 년대 이후 日本의 압박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대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세째 유 

형에 속하고 있던 집단은 강제징용 당한자 또는 海外

로 逃避한 者였다 1944 년까지 全人口의 20 % 인 약 

420 만명이 韓國을 떠났다. 약 250 만명은 日本의 供鍵，

造船 f한 또는 시쉴에서 강제노농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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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북 벼身者인 150 만냉이 中國으로 逃避하였고 또 

한 20 만명 이 蘇빼으로 피난함으로써 北韓의 f안體 

t애인 入니 減少의 원인이 뇌었다. 이와 감 이 植~統治

는 -- )j的인 l쐐家經濟h따港 -S- 폈고 기술핀 ji와 企활11ft會 

의 영 성을 l상지하였다. 

식민쉰-서 는 또한 政治뿜導 體뽑IJ에 커다만 톰윈J 만쉰았 

다 어 L년 해 설자는 Ml\統治는 大쨌의 合法dfJ 인 支·持쉰

받는 f專統κj 인 指i훨者의 출- 현 이나 지도체 제의 형성 윌- 어 

쉽게 하였고 더구나 강한 *fC-獨立國家칠- 않，찮하는데 있 

어서 w광， 理念， 抱負가 서로 다른 政治 희 망생딘-의 상 

호협녁이 뿔가능하게 만들 었다고 하였다. 

i斗. 韓國의 分斷과 動亂 (1945-1953)

1945 년 日本이 聯合軍에 降~함으로써 韓國은 H本

의 統h엌에서 해망되었다. 해방은 누가 韓國을 統治할 것 

인가 하는 問題둡 야기시켰다. 韓國은 分斷된 상태에서 

그 I볍題가 解핑되 지 않고 있다. 

1945 년 美國파 蘇聯은 38 線이남지역은 미 놔 이， 이북 

은 熟聯이 日本軍의 降fA을- 받기로 합의 하였다 1945 

년 발엽 美 · 蘇 · 英 外務삶’피은 한반도의 統--을 성취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한반도 선체 갈 공농신탁통치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라한 시도들 대부분의 韓國人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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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뜰이지 아니하였뇌 신녁쉰-지는 실헨뇌지 봇했나. 

1947 년 x國은 韓뼈Il !J뼈날 유엔에 土탠하였다 1948 

년 유엔은 한반도 선역에 *앓뿔짧쇠- 실시하버 하였으나 

실패파 낀-아갔니. 이와감이 유엔의 r삽 ~t韓 統 - - 이 우위 

j￡ ff나시 l합韓에 人짧L녕 g때 ~t’韓어l l;펴뺀L( ì: J::~효 人1(

J자꺼1I!찌 이 I.! f- 는 11&κì (Ý'.l 1J1 J월 ’μá'~으로 對立뇌 는 2 개 

대작사사 단생하였다. 

/‘1 

1948 년 9 월 8 일， 北韓은 ~_L간의 )환 1.t.을 -iL 쏘하였디: 

c:- 한의 :필 t:t. 103 조에는 “ 폐願~1치 L L활人야共t1-1 r싸l익 수 

느샅- 서울에 눈다 ” 라고 되어 갔었다. 

197~ 닌 L~1E:，쉰 I.t. 條핍에는 한반노 分斷I의 써펠이 반 

영뇌 oj /f ;- J젠을 수노보 지 성 하였다 최 초에 ~tr，!파은 히- 111-

노 ;l 체 j꽤lC ti갚- f\Ä 하는 ;악l.Ä 1끼 인 받 ，f/j는 JJ꽤으 1 -̂ l 

윈감- 받고 있는 韓패이 아니:11 北韓이바.J~ 주싱-하였다 

~t~험 은 ?l 애 |힘 l;패에서만 실시되었딘 따域(ý~ j뱅짧내신 |띤-

~t~패 승선 -S 주상하있다 어[二 역 사 깐 자 둡 끈- 니1 . 1 ，’- -문 의 

韓l쐐사딴 -늄- 이 {띤 ~t펙 강선읍 )kJ-‘￥히였으나 실 -떤뇌지 :) 1. 

니하였 l : } 」ll 생 각한 다. 韓國 i많爭 l‘}íJ. 1945 년부더 1950 년 

6 월 25 섣 /1 긴- 능-인 약 10 만영에 난하는 공산당원파 굉 

hj; i 」홉~간이 南l짧에서 )J행의 지원을 받:1l 있었니 웹 

國l맺府와 hù吹κf 했力산의 춤펀-로 목숨일- 잃았다 

1950 년 - 53 년의 韓國빼홉L !엄f해능안 南北韓은 分斷I國

家의 統--을 오색하였다. 北轉은 한반도에서 찾國의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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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i듭 嚴-A하려..ll 하였다 뼈際聯合車의 훨앓 i회i1f훌f와 蘇聯

으 l 經濟 및 i월 훨5(4:월플 반은 中共單의 韓I행뻐l홈L 개 입 

이 따휠際 i戰爭으로 t:J l 화하게 뇌 었마 

1953 닌 7 월 27 일 38 선상에 ‘찮셉된 임시막λ}가 있 

故 Ilfn쉰 에서 '*，따 !lIh~ 이 초인되 었다. 쉰란으로 인해 I협 

~t韓은 싱처누성이가 되었으며 -'- u ~ 。
‘,- l.Õ τ: 시 섣물이(듀 01 北

韓은 더 심하였다 ) 파괴되었다. 쑤魔과 서울은 조각이 나 

다시피 하였고 각-치 평양갈 u) 삿한 ~t韓은 ￡軍의 λl 
1.1 

한 훌훌擊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北韓에는 약 100 만멍 

에 달하는 민간인이 死亡하였고 50 만명에 달하는 單A

늪이 戰化하였으며 약 300 만명의 難채이 發生하였다~ I혐. 

韓에서는 약 15 딴 I영이 死亡하였고 25 만명이 부상을 입 

었으며 ~O 만명이 실종하였고， 수백만명 에 달하는- 사 i감갚 

이 집을 잃었다 

쩌{E 大韓t\;國은 110 내지 1 ，10 만에 탄하는 柳패電」’} 

60 만명 으l 정규낸윤 보유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총- 60 만 

내지 83 만 8 천에 H-하김드 정규쿄」’} 23 만 내지 so 밴에 

단하는- 셰上 據備軍칠- 보유하고 있다 

j낌國은 여전히 4 만 I성성도의 지상군읍 南I韓에 주둔시키 

고 있다. 1950 년대 후반 IflJt部險와 Jl갚-단이 ~t韓윤 

떠난후에노 ~t韓은 蘇聯고t 1.11 Jt 의 經濟的， 軍事띤] 지원 

에 지l 속 크게 依存해오고 있다. 

까:-q:n 햄談파 기타 접촉이 飯門따i 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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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做線에서 적대 행 위와 여녁 挑發1 jj똥가 했It하고 있 

다 人·韓~I췄은 ~t뺨의 시l 속삭인 테러， 폭-파， 이습 및 休

i歐跳 일대익 지히. n 년 발판행위능에 대하여 HI 단-간- 사 

야여 왔다. 1986 년 8 월에 북- 젠 익 ~MI쐐/1개IMé -쏘Ll 꾀 

1986 년 상반시 7 새월 -깐-안 人·함l단 I꽤이 ~O ， 400서 

에 달하는 여서가지 休 i歐 Ihh ’￡ 위반 -간섬했다J~ t ’ l 민하 

였디 1~53 년 이후의 총 위반 :간수는 440 ， OUO 건EI; 

심세되어 있 II 

1; ) . 폐뺀l니Ì . L義 人댈共和l꽤 偉Ll1 ( 1 948 --댐在 ) 

1 ) 金 11 成의 執權

dE 너짜의 ?If格과 Uli力 및 權威는 ~t韓 rtr體갚 휩 

쓸었.J1. 갚2 Ll J&:의 찮 ; l;0 윤- 미화시키노[ 있는 수정子의 생」 

解에 --致하도록 !팩 l껴써代史갈 수성하였다. 金티jJ:X:의 주 

처l사상이 」감 선 산의 核心윤 이 iIL었다 주처l 사상에 꾀 

하면 獨빽110 이 I까 위대한 領.패者1;: IJ JiX이 11 木 . XI!찌 

및 전 세 겨l 帝 l쐐主義者들과의 |짧 l깎을 일으키고 셰속 짧 

멜해온 것으로 되어있디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 것이 

다. 그는 1912 넌 4 월 15 일에 出生하였고 r 11學값때 

「짝本빼」을 읽었으며 1920 년대에 최초로 픽-자적으 

로 뻐熾펀 ~셰解共摩黨을 창건하였으며 H 本 統lfì 에 대 

항하 /1 위해 일단의 遊뽕緣들 指揮하여 韓國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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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解放시켰다. 이 업적은 中國이나 蘇聯의 지원 

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때로는 여전히 감능이 표면에 노출되시도 하는데 & 

u成에 대한 뻐人쌓拜의 앓 llii 을 살펴보떤 그의 J능장 

i't Uil))’한握 i뼈웰갚 알수있다」 어떤 땀씬資料에 의하띤 

삶은시 대의 金 8J&:을 政ItJll'l으로 獨立된 훨혈國의 놔수 

주의자로 표사하고 있다 예들 뜰 어 스카과 피노 

.iÉ.수와 이만우 교수는 滿州地方에 있었딘 훌훌뼈의 μ; 

族초義 遊’훌緣 긴김빼 Hxl5L에 관한 LJ ，f:의 報告딸에는 <fF

더成의 f펀빼이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저명 

한 韓國 歷史學者· 부르스커밍스는 1937-1941 년 능 

안 金 HÞx 의 遊擊隊에 대한 H本의 反遊擊隊 lri폐l作 

l때읍닙錄을 發見하였다 티本의 이 作빼은 수개 월 등안 

전개되었으며 일본군 15 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般的으로 金日成의 경홉命經歷은 1932 년에 시 

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36 년 이후 그는 일본칸 

에 한번도 잡혀지 않았고 分派主義 · 背信 . r폐續들의 피 

싼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끝내 살아남았으며 憐

I쩨쩌族 - f :義와 자신을 긴밀히 일치시켰다는 사실들 때 

문에 뛰어난 收治指導者로 부상하기 시 작하였다 일본 

쉰의 전면적인 토별작전으로 인해 金티 J;x파 약 300 명 

으로 구성된 遊擊像는 만주놔경 ~tj林地城으로 쫓겨났 

으며 1941 년경에 그들은 蘇聯 카바롭스크 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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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쫓겨 났다. 그의 韓國 民族主義와의 일체화와 蘇

聯의 지원으로 그는 f綠 l縣이 ~t韓윤 접명한후 i吹治的

f휩j쁨 」홈로 부상하였다 소띤난은 《안 H 成이 -l!L각번 수 있 

L- 발핀- 윤- 제공하였으며 (}ì H成이 人i앙 L휩파 ，;펴蘇;했!WJ 

黨을 l끊 、I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48 년 9 월 

l사 Ì .: Ì~義 λ、l앙Jt져II써이 정 식으보 상낀되‘갔을떼 

은 i싹府， 黨 및 最의 둡-수자가 ~- l 었다. 

2 ) 輔 淸

，;펴蘇 

;/101 λ} 
u .2. Ô 

~t!韓 신 정부의 f읍A댈 1뾰 :IJU는 φ 비-강산주의자. (2) 패|선 

J~lf 1:義者~. (3) 소련제 l챔때人，lV 연안파 또는- 증공 

파， (~) 마1때에서 1930 년 대와 1940 년대 초반까지 遊

웰폐헬l 에 풍사하였년 소위 갑산파단 5 개파로 f성되 

었다. 金日成派는 J:lli )j 의 지지가반이 약하였기 때 문 에 

그는- 政敵갚 체계적으보 網淸하/] 위해 만주에서 터 

득한 당파갚-쟁의 經驗을 活用하였딘 갓으로 알버시.ï!.. 

있다. 

1950 년경까지 非共陸主義 民族jj義者-갚의 펌패}댐은 

暗殺 l훌補， 拉致 및 政治Lr:J인 억압수단에 의해 거의 

무벽화 되었다. 

}뿜 f염온 반소 음-요과는 구실로 정 당화 되 었다 북한 

5 도 위원회 웹導者였년 조만식파 갚은 서명지도자는 

1947 년에 遠補되었고 韓國動홈L 7] 간중에 暗殺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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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은 또한 蘇聯 및 중공겨l 韓國人갚을 부추겨 지 

망의 t쳐族~t훌훌者· 갚을 除去하였다. 

韓國動홉L 쩨f짧 및 후에 北韓에 주둔하였던 中共軍

벌 빚 經濟 고문단갚은 그의 f專 riò와 밸國훨b홉L 에 관 

한 공식적인 北韓뺨史 Jd綠에는 거의 언납되지 않고 

있으나 값H成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i빼!iJJ둡 제쉰하 

였다. 韓國빼홉L後의 復훌촬측활業은 中共의 고문단， 노농력 

및 경제원조 없이는 불가능 하였다. 中共은 企 u成의 

韓國動亂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재건에 부적절한 

혐傷을 주지 않고 그가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는데 

완충적인 投휩l을 제공하였다 1945 년부터 1953 년 년 

간 총인구의 약 25 %가 넘는 반체제 인사와 젊은 사 

람들이 南韓으로 移住하였다. 

韓國뼈j홉L은 金日成에게 非甲山派 共찮主義者뜯을 홉혐 

淸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현재 蘇聯에 亡命하 

고 있는 전 勞動黨 간부의 말에 의하면 거의 90 

%가 넘는 소련파 출신 장성들이 死jf/J당하였거나 소 

련으로 亡命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確짧할 

수는 없으나 이들에 대한 蕭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 

한 의문은 거의 없다. 연안파 또는 중공파 출신 장 

성 둡도 이와 유사한 운영을 맞았다. 

~~甲山派 요원에 대한 爾淸이 政府 및 당내부에서 

나란히 일어났다 北韓의 최초 각료 22 명중 17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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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Jf/J. 핍殺， 또는 R혐/，젠 낭하였던 깃으보 얀 êi 셨다. 또 

한 전체 당원 91 3/4 에 해당끼 는 45 반에서 GU 만명 

에 탄하는 당원 μ- 이 당ít약 위반으로 넓폐당한 깃으 

i 얄려;;，1 뇌 있다. 1 Y6U 닌대에 이츠츠가까;;，1 '1'山派 LII 

부에서 쉰실펙 ^t와 L:J- .:;샤 ” - l :-?}으 l 
。L'. , i -! /L~ ..;;. J H산|網가 4廣人 ~I 었으 nl 

\ÍzlJ JJ.X:은 이꽉 이용 대대적인 ):1폐!i 끌 실시하였다 

l 닝 b~ 년경 에는 전치l 지 l상당 후_1 ， 1-사딘-으 2/ :3 에 단 

파는 낭원늪이 웠간. fttJ禁 또는:- I峰’:양되었다 金 I I )J)(; 의 

):1:헤f은 파 폐揮if;’에까지 미 섰디; 

1972 인거l 개정펀 ;，린法에 의하여 파l폐해j다뼈 ;uu 에서 

갑r8 Ji~ 의 l ?l녹지}체제보 바뀌었다. 당의 총서가， 샤사 

수석， 인낀년 송-사령션 , 사회 의 어 버이 r 1:禮 」 바 

늠 딘펙나딩| ‘낀:짝된 꾀H念의 :상시7-}로 金[:J )JJ(; 요- 그 자 

신을 ~t빼에서 최고의 指導者 자리로 올버놓았다. 

1976 니내 이후 값 I J )JJ(:은 계속적인 때팎윤 상-히1 -:불신 

싣 자둡잔 }途去하므로서 ~ 'l 의 統治維을 j파化시 겼다 이 

라한 세속석인 Jd홉 f옳은 독자적인 核心했力윤 除Ä 함으 

로써 ~ì. U þ.x;의 後繼뽑·로 내정펀 金tE ~3 의 지- El 늪 /、

11.化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족벌제서l 에 반 

대하여 빼精된 낭원둡은 누옥되거나 지망으로 추방뇌 

었으며 그는 중에는 5 t성의 前 政治Jn) 서기， 인민굽 강 

참모폐長. 2 명의 부총리 및 국가보위부장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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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經濟!해聲 

~t韓의 經濟政策은 스타린의 찮菜-政策과 보택동의農 

강~1얹없윤 모망하.il 있다. 北韓은 &훌」홍， 林황， 化I業」’}

갚은 資樞1m鏡Pl業에 역점윤 두고 經工菜파 if캔物資 

IL J8l보다 重]청에 지중하였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공 

식쉰~ l l/ 에 의하면 년간 15 %의 헤 u 할만한 述황j싸삭a요

이부ì!. 있는것으로 뇌어있다. 빈약한 짤핸와 ~J김쏘한 

패f훨檢짧가 l칭꼭현상을 빚어내가는 하였으나 澈爭으로 

폐허가 되었딘 國家가 주요 工菜勢力으로 발전하였다. 

1980 년 工業의 공헌도는 國합所得의 70 %늘 차지 

하였다. 총인구의 약 41 %가 農業， 林業 L;l t휠菜에 종 

사하고 있다. 

經濟寶展은 勞動者늪의 집단동원， 消費物資 生략의 동 

제 및 군대식 集團 勞빼運動을 동해 이분어겼다. 재 

정적 인 보상 대신에 순수한 意志， 愛國心， 金 H成에 대 

한 싸誠 및 薰命的인 i쉰德性이 강조되어 왔다. 

北韓社會는 일간，주간，월간 및 년간 할당량을 수 

행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組織은 복잡한 秘、密촬察 

組織網의 보조아래 엄한 낚율과 자기 희생을 강요한 

다. 北韓의 勞動者둡은 불평없이 가혹한 作業에 종사 

함으로써 만이 자신의 身邊安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고 있다. 寶質的으로 北韓 住民들은 金日成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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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에 과誠윤 다할 쁜만 아니바 生만; 닙樓들 초과달성 

하고 이웃의 어떤 살못노 당놔에 告發함으로써 그 Jlι 

짧心을 내보이도록 요구받놔 있다. 

北轉의 土地政策에 의거 l바府는 전 H本人둡의 따 

훌과 南韓으로 挑趙한 사i감쉰의 토지들 국유화 하였 

다. 이러한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부분의 경우 暴

力을 사용하지않고 달성하였다 結뽕的으로 化學맨힘의 

사용， 토지개간 핏 

여 莫太한 수확을 

농부닫의 

거두았다 

집단동원능이 주효하 

그러나 食짧맨d~ 制 l않: 

는승 j뼈 HJ 하여 消費뜰 억제하.ìl 수확에서거두어삼 

민 많은 양의 農慶物을 輸出을 위해 저상하였다. 

1950 년 및 60 년대 蘇聯i’ )- 中共으로부터 받은 경 

제원조는 北韓의 經濟復興에 근본적인 활력소가 되었 

다~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원조는 급격히 감소되 

었고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경제침체 현상을 일으 

켰다. 파來 북한의 어느 j也뼈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와 

가급까지 겹치고 있다고 어느 관측자는 말하고 있다. 

관측자의 말에 의하면 北韓의 經濟困뿔챔像은 주로 갯 

tEa&의 낮은 질에서 비롯되어 이것이 수출을 제한하 

고 이로인한 海外代金支擁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고 하 

였다. 金iE 日을 비롯한 政府 펌導者뜰은 外國 交易에 

대한 經濟開放과 外國의 훌%響力이 고도의 技術과 經

핸l혀上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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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한 조치는 주체사상의 훌化와 重I훌에 대한 강 

조가 !必발하다. 어떤 분석가는 北韓이 또한 참혹한政 

h닝훌훌制의 개선에 눈윤 돌리게 펀것을 希뿔하고있다. 

~t韓은 外國i’}의 賢易에서 끼E字運營을 하고있다. 北韓

은 비시상 經濟에 있어서 유리한 k성衝을 유지하고 있 

으나 lti밟經濟 ( 일본파 -íL라파 ) 에 있어서는 *’j:뜰 면 

지 못하고 있다~ 1987 넌의 ~t韓 수출고는 17 억불(미 

화 ) 에 딸하고 있는 반면 薰入은 24 억불에 달하고 

있다 輸버商삶은 水꿇物， 쌀， 옷감과 重:b ， 운모， 시 멘 

뜨. 마그네시아와 같은 鍵物商品이 주종을 이부Jl 있다. 

주종 수입상품은 앓油 機械類 裝備， 밀， 鐵鋼 및 

鷹維製品듭이다 ~t韓은 구라파와 H本銀行에 10 억불 

( 미화 ) 이상의 外價늘 안고 있다. 北韓의 수입상품 

에 대한 代金決濟는 해金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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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國廳i去的 훌훌務 

]98] 년 
O 

l ‘
사L
 

R 

「7 r rl11쉰따) . 政tf1的 權￥Ij에 관 한 때際規l約 」

「 깨t會的 · 經濟的 · 文化的 權쭈Ij에 관한 l행際셔↓約 」 nl ] q~ 9 
ν" 

년의 「 선쟁희생자룹 위한 저l 너1 u~ 협정 J 간- ll’!아 4i-ol -l( | 선 

생에 판젠- Jr ul 人頻-에 」’ 1 - 하 1/1 쇠 91 Il~ (r‘J ;/#J I따 lll- 이 1% 7Ç \ . "- \:. 

협성 」 3- 비순한 바 있다 

_1. l ’ l 니 Jt 따;t 얀 / 1 다 어떤 놔저l 0 1 까 / l ; !Lhi ?l J: ul 시 1 : \ 

않았Lt， 그 -카간 덴한 상서l 노쉰 lr 성의 석펴1. íantt의 지- 쉬-

l;! 감 호!익 끼 ! ”- )ir - 추: 1 「-븐 ~한"61. 패際샤펠l機構의 

|꽤，센쩍1VJ Hl~떼條찌감- h’!아삼 () 1 ̂1 아니 δ}았다. 北歸유 

160 711 

J
야1 -

--
디

」
 

] 977 년의 「제네바 협정」에 의한 2 개 의성사. r 모든 형1:11 의 

인승차l ，t! 션펴l ‘핀 정 J (] 24 개꽉 ?lfr:) , 「集빼殺휩 防止와 지 

반에 tl{ 띤 협정 J (97 새국 인순). r 인종차별의 서 l ，q J.I~ 억 

저l에 {’l 싼 놔 서l 휘정 J (86 개놔 ?l 순)， r 모든 펜 태의 여성 

차멘 급지협정 J (9 ~개놔 ?!순 ). r 난민보호에 걱'1 한 -떤성 l;l 

의 정 서 J(I()] 새 낙 인 순 ). r 고문과 잔 악 하~J ~ 비 ? l IC 사 이 Irj 

u} C:!까 처우 l;! 처 l관에 판한- 협정 J (28 시!낙 인준)파 l 노 

예세노 ?!폐l 에 판판 부가협정 」 등을 인준하시 않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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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自由와 平훌훌 

世界 ^*흩톨률 

제 1 조 : -ll나 h 시- 란으- μH 이 5 !- l대 jI또 샤유강」I JI --E한 tì~￥t J \ _ IT-1'- . 0 0 

tt 파 ~'IIi 1"1J 갑 갖는다. 사니LF- ~ 1 -\ ' λ1 0 i..:! EH 1/1: i ’} 잉: 1 J \._ ~ ! -ï. ~ ’ V :r. 

가^1..:..~ 았으I t j • 서보 兄 lj;ι활의 싱 :、 l 으jl; 생 -l5-
1 ‘ ! 

디}α1 0 1 한다. 

제 2 조 :보간 사단 Pr i。t느j -f 1느 , 파 lJ λII 성 ， _tj 언 로 . 조교 · 싱지 상 ,- - '1 , 、 L 。

시 타 의 견 • t( 族的 」효 -Q. 
-, L- 1ft[쩍하j tl} 身 , 새 산 ， 가」iF j학 

은 기바 지위 여하보 인하여 하능의 차liil 윤 li l- .0_ 
,: fJ 

이 없이 판 선언에 규정펀 모는 t11i 利와 님由콸 첸: 

유깐 i薰 llJ쉰 가진다. 뿐만아니랴 각자까 속해았는 시 

역이 녁납지역이서나 선탁봉지 :-<.1 역이거나 tl1 자치지역 

이거나 효=-_9--, 1. --E蘭의 뿜111싹을 n’깐듬 ^1 Ù:l 이 거 나갚 

-;·FiLl[ 」 정 치상， 관할상， 혹은 놔저! 상 ^1 위 에 。 l

^^ 
아 -o"/- -'d- 차 lit! -g- 만 -，z 1 않는다. 

제 6 조 : 사 、샤븐 누마L살 박관 하-ll 어 니 서 나 ifkfit앞에 하나의 

AU‘1-0_보 인 ;성 받-갚 채'/( ;f IJ둡 가선다. 

제 7 조 u --':. 
_ 1 _ "\ • 사 반은 μ:qt에서 평능하_1 ~ • 아무런 차l지없이 능 

능한 뛰의 3검효 -~+ Il 1--9_ 
1: 2 권과 3F 가선다. 보는- λ } 딴 

갚 이 선언에 위 빈하는 차l씌 rH 우둡 받지 않노꽉- 농 

-능한 보호갈 받으며 ， 이 라한 차떤내 우에 선농뇌지 않 

? 
d 

p 

「“ 



노꽉 -넌-둥한 꾀호뜸 i닫을 권 리 -날 까진 다. 

1 . 序 훌 

팍한 얀í~ t.}! 
ë 11 세 5 1 ~쇼에 

Ifr l:쩍 IJ:. tl간의 

의하빈 “ -삼덴은 Jl~ Ih . 杯햄 , 셋: 

化 능 !쩌 t껴; 나
 

i 
’l 

- 분야에서 누 . ，LLl- l-l ’ l ‘1 
1 :. ‘ 

t힘利 룹 가진다 ” 라고 뇌어 었나. 서1 62 조:애 까 “ 여자는 낚 

;，z l . 외- 꽉 삭간- 사화작 :" 1 위와 권내 감 사선 다. I或!졌 { F 선- f l 

산후 -Fr ’}9 1 .lYJ-장 , 여 러 어 넨 이 쉰 사 -fl 이 nl Ll.간잔 위 한 

Ti: !강- ι 1 ~’ ! 다 만- 속， 산원， 탁아소 u1 
;;JÇ 유지 센밍 의 획장 ~ L 반 

의 시 책 결- 굉 하여 어 u-l 니 할 파 어 렌 이 쉰 블 간 l ii} 이 )/ .<>-. 젠-

까. I쩌家는 女↑악:깐한 가정 인의 부서문 }，1- 낚-에서 히해I 1빙g &i히;)까} 

..:~ -:쉰÷ 이 ir t: 쩍에 i1f H‘ 한 온갖 그ξ Y l잘 보장한다 ” 과뇨 i (. 싱 

하」[ 있다. 

이러한 憲法 條項에도 꼭구하고 과하저부L二 
’ 1 • U ’ L- 불- 팽 -;-힌- 깨i/! 

利와 義修꽉- 嚴格한 뿜IjJ똥둡 봉해 연’l 깐-에 거l 부 」’ \.8 ). _. l ~ 있 

다. 이 제 도는 언간의 지위， 쉰- 권， 양팍 t써 간 ， 여행의 가 꾀 ， 

식염， 보끼시션과 교육기관의 이용， 정지 및 안반씬쇠 서 

l최 능- 인민갑의 ïfrl:혐的 分類 형태에 따간 복삼한 if 싱 

으보 형 성뇌어 었다. 이라한 흙Ij }똥는 북한 전역에 닌내 사 

용뇌어 있으므보 산산석으보 개인 생헬이나 안선은 이 體

制에 의해 동-제 됨 으로써 많은 不平 쌓을 양산하뇌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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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보에 수집된 익해 감시기관에 복립 각종 

띤강뇌는 

?l 띤듭은 

F훌 있는 까‘ 

T 볼팽한 lH 하여 分類에 : L뜰의 거 

도구라 상략한 위한 사호l 팡세칠 녕의 시 4냐는 나
 

아
 
… l없이 

있다 2 /‘ ,-한 

LI 本 統lffi÷ 이와 감은 엄각한 4，L 듀제노에 

산펴l 뜰 만날이 냈다. ‘ 성문 ’ o 도 안버져 있 

유교적 形而上學 사 성과 11ft: 쩍떼 ↑혐점에 

밤 11￥ rF 누 _- 1'_ 있다. 한놔의 λ| 식인파 m;웰와핀이 애꾀문 關

웠쉰 이 -{: ~I 대 ( 1.392 년 創웰)때 채댁야였을 때 그갇은 

시-펴 / 11 -t jL핀을 파 _\1.하였다. 좋놔의 시- 상-어l 의하변 인간 9J f j-
’않은 인멘석이며 쭈變의 法이 반영된 것이다. 올바른 社會的

付 덴잔 동-해 사딴은 하늘과 유대한 수 있마. 올바븐 

썩|째係는 뼈人의 幸福이나 利得을 向士시키눈 매개블이 

니며 사연식인 호}밥을 保:1( 하늪 전)11 적 집단으보 새인길-

상댄시커는 수단이었다. 이 평이상짝적인 분석은 

란이 그블의 지위뜰 擔常하고 있는 엄격한 지1 닙-사회 

도찰 정 당화 하였다. 사람뜰은 그들 개인의 사회적 

의써 it 성꾀-니， 찰 if상권 계파과 선분저l 계에 

朝解 L朝와 

다l?} 역 사작 

이 시l 노닫 

2 . 

I~t 

이-

사 

서l 

역한 

l강합두l 

1-1 _t~ 
J-L 

_--r 판 -;，1 처l 의 빼 

고유의 사회제납 세 

u~꾸어 놓았다. 

황폐뇌 _- 1 7_ 

보았다. 

어l 

’ ’ f 은 1910 년 --f 선 왕조 쉰 

f훨올 만단었다. 낀 JlF 식 까 통치 지 들은 

그 -'의 복선이 상 ι! 강l 니 깐 제도보 

평양에 선수하앙‘잔때 :L갚은 

허덕이 jL 있는 北韓Ivt 會플 

정 꽉-하였고-

1~45 년 

도-갑 

土만-l ;1Fo 

li’- 선 λ- 1 

겨l 충감r 

김일성 

7-. 
.:...L-

1Ii 자석 ?l 

았던 政、없家뜰은 

신유교 선죠들처덤 

나뷰L 11 보의 

고
 

갖
 0-

드
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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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떤넌의 호;찮아닌H f! 인성은 

서 서 δl 형 성 하/1 시 삭하였다. 

II~닌크스 관想將 ~J의 정션을 

선 노동당원이 되었다. 은
 

그
 



-'.’- 4 장의 섯 l ’ l ’ o -「 -，，r1츠 하
L
 

정부끼- ι ，， 1 ， ~O I I -'. ~ *l .r '" ~ 프 -~' ï_- ‘’ .- '1 r γr 시 

위와 시l 냥에 {’f해 언-냥하 ~l ,_ 었다. 

2. 住民의 階톰分類 

1958 년초 ~- I 연 성 은 모간 Jt韓 {IJ(감갚 3 기1 1:11 츰 51 

부뉘츠타 쩌U 分하는 Jj-r !함1J 판 세웠다. 51 개 쉬L뉴는 상 lIL에 의 

해 공;Jl적으보는 얀성뇌지 않jJ.. 았다. 사션상 1980 년 L Il 

이l 는 階層分類에 대잔 성책 시행은- 감소뇌었니 

~ r 새인의 시위는 |췄家에 대한 앞l、 l減 I(니파 I했家애 껴넣 {t 

한 수 있는 f핍 力 , 겨l 납석 인 배 경 ( 한 가 속의 배강은 지 

년 :5 L 니까지 포함)과 판생지(한반도 북반부 출선여부) 

-;- 여퍼 가지 요소에 의해 설 성된다. 입 수펀 해혜에 의히-

꽉한븐 우선 전인빈괄 3 개계층으로 뷰듀하았‘ 다. 속 한I1 

선거l 충， 핀-요시l 충 넷 적대 셔l 층이다. 여 ê-j 깐料이l 익하 l，!! -l 

{~. {t: l(븐 」둡의 겨l 충을 표시하는 뱃시쉰 만- 노꽉 도1 0- 1 

있고 뱃시에는 감안성의 사전이 쉴-어 있나피 한디. 

- 삭 마 .' ~- .1.스-레난수의 사상선파들 위한 판i!-l ^t 가 되있다. 

새 써J I또는 JH 언에세 자선의 私的 愈求를 억압야」I 시 ]lL 

충의 요: ， L 와 일서l 가 뇌노꽉- 강압하는 -‘이-역에 있어 .~-!. 니 

嚴格하고 더 상요적이며 냉혹한 점에 있어 파거의 계냐 

처l 제와 다관것으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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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겨l 충은 3 새 부꺼-보 二f성뇌어 있단 것으 ξ 믿어선 

다. 그승 가상 갚잔 부뉴에 속하jl 있는 사밤은 김 ~.，l 성 

-4 ~l익 /~속 넨 친 석 쉰이 다. 다겸- 부듀는 :l;- 인-+의 l 

% 샤 õll 닝l 도! 4 :- ιI ~~ ι | 까 (? l 사 낀-이 잔δIl 있으따 J 아닌11 

송<;> 1 .: ，L의 1/4 애 해 녕하는 l앉}잠에 대한 뭔，減 r애인 .r_ 

승자 /~ ~Ý-. <<1 니 I 다. 

심인성 111 

^ :'1의 가속과 친적이l 겐 막상한 채w 力파 特械

이 JI’-여뇌어 있다. 김일성 빛 그의 家族파 친척 단에찌 는 

꽉퍼 김익성이 樹 17:한 !l]충세노 속에서 팡 lI}! 위 한 닫-혜 가 

부여되어 있으띠 파봉치자에 대한 平받 운딩1] 및 책임에 

대한 갚제 블 야기사카고 있다. 예둡 둡어 김일성의 

이 I다 후겨l 자인 김성알은 15 ， 000 권이 념는 외놔 

소 ^1 하고 있다 3 

끄l 나 1 .0. 
‘ rl ~ 

3 . 심 싱열 이 소장 8].고 있는 필램은 50 m 가 념는 지하땅 

-꾀에 保뽑 ~n 어 있으며 7 ， 000 여편의 西 t￥·映畵쉰 소상 o~ JI. 

였다고 한나. 그는 특히 간첩드라미， 서부극， 폭력，공포 l싱 

挑色l뺏 l쁨둡 좋아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 화숭의 하나 

는 엔네자버l 스테인쇠가 솔떤한 r Buttert.æld 8 J 이아 - l[ 

깐다. 그는 映 l휩쓸 판해 서부 세계날 이해차려고 노벽하며 

자판주의자판이 셔1 꾀으l 식파 계날투쟁의식을 파괴하가 위해 

‘경 꾀쉰 쩔lrYIEδ1--:니 았냐jL 믿.il. 았다. 」f;- 가끔 영화에 나 

오늠 의상에 영 향을 반아 한때 그의 긴부둡어l 게 넥타이 

착용파도판~ 7-1 시 한 언이 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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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 父子는 자신갚의 성품」’} 등-:~l 델 잔양하는 낭비 

적인 建說事業-윤 지시해왔는더l 파리에 있는 새선문 파다 

이 ] 실례이다 

앨리F날 m앨훌휘· 數는 

規模가 큰 새선문을 비봇하여 능-상」’} 사진서l 사 수만사l 의 

20 만 1닝으 j- -츄 선관 ! 다. ; l ti 까 

-f:보 :{! 양에 살l1!! 서 ~1~도 듬 딴년씌 ,',’- r l /l -f , i 꾀- r:ξ ll , 

-꽉수학피. 기19l 식 당 ( 승놔 , ? l-선 소띤 응‘! 주 l j ,F f! ) -깐 이 ~~-

한 수갔 」난 포파 와 초l 선유센 윤 따쉰 따뜻한 9] 난늠→ 잔 j、

~ δl 간: 
l ’ ’ 

으
 

L ~~1삭익 

^l 위쉰- l3}녕 δ{ J ;-

있고 

었다. 이 l’ l 하 1f'ì 'l풍셔쉰 가가。l 강! 후! 수 있 3 : 

收入펀- 딴잉 δl4E 갓이 아니 ~J ,_ ~ .L -~ !-익 Jl1 암 ì(애 

;!이다. 또한 ~L갑관 /ll ? l f l 꾀 :F 가 f! 수 

-난 1다한 수 있으며 , 1\, 기'":._0_ 
。 o i ! 외 →삭 씨關 Hll뻐物-암 

합 ~- 。/‘人1 J 1-: 

여행2.ë 허용 

용하는- / 1 ?’ 

여l 감 , -어 
;근 

1((，성 영 웅은 

는 있었으니 

L’ t， 디 오쉴- /、 。'61-
'::L -rí ‘ i 

~- 았 판r 낀lF 아 니 아 δH 9] 

빈나 았다. 이 차 [ iol 엔 파 F 쉰잔 lJ 에서 ι{ 

영화나 가낙 객’} 띤이l 제?}블 |1ll 지 않 ~1 ~았다. 

-1Lr--- } OI느 C 。1 섬보 가관어l 二그 I ! } 있] 二 δl- 맺l l_-~ -r 띤 1 _ \ ~ 

1 1)복 핵식겨l 층의 하위 tI 어l 소하)' -,-ìf • 1 - I - , -

헬 ι1 ) -:-로서의 ， ~ 전 } ]l二 녔 다 ~l L δ} 잇)‘ -~ ::- /<1 jJ -1 -r-l -i--!" 

나. 그 사파 _ L 익 앙l 헬 형태 는 ~t 韓의 보상 國l~ 널에 111 

해 호화즈ê~ 웠다. ~ L는 평양익 딘-수 t뺀 j或에서 삼았 o 며 \J_ 

-

농
 

{Ltl치 3- ;- 뇨’-서 는 

Ul 견 tJ l 
'JÇ 

ιl 녕조차 ~二 어 느二 , - 11人 L 
δL 냉 상」l . 갈리-텔레 

욕 쓰!욕 
’ 1: 

_ 
1':"':' 

;1 ~ ，，:~ -: 1 I1 ~ô 1 
-;r: -I J.:" 0-' 싸

 
d 5 개가 있는 -수랙에서 

았R며 벤츠 승용차플 갖 iL 있었다 jL 하였‘ 나. 굉 양의 電

-- 58-



지 小j쉰 j쳐象에도 불구하j~ 그는 電力을 무한성 사용한 수 

있었다Jl 하였다. 

」에게 할당되는 양쇠은 거의가 Ull 미( ~t韓 住民블이 가 

상 선 1상하고 있는 양놔 )였으며 그의 가속은 싼 50 과 펠 

50 의 비 -윤보 흔섬된 양놔을 배 -날받는다j~ 하였다 입수 

된 f함報에 의 하씬 보홉-가성 은- 쌀 30 %. 옥수수 70 %의 

혼합양놔이 한당￥!다고 함그의 쌀 배납량은 그가 소모 

한 수 있는- 양보다 훨씬 

그는 또한 한달에 

많은 1 일 800 9 플 받는다고 

하였다. 8 kg에 달하는 쇠 파기 와 닭고 

기， 돼지고기， 식용유 등 →般住民들이 구경도 못하는 특수 식 

량을 받는다고 하였다. 一般住民들은 그들의 양곡을 유상으로 

배급 받고 았으나 그는 무상 배급을 받고 있으며 엘리닫} 아 

닌 住民들에게는 酒類구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그는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항공 조종사도 이와 유사한 權力과 지위를 누리고 있 

는 것 같다. 귀순한 한 조종사에 의하면 그가 받은 양 

」-1L 1 。: 혼합곡이 아닌 백미였으며 大量의 肉類와 부식을 받 

았다고 하였다. 그는 항공기에 가설된 라디오률 봉해 外

빼放送윤 정취할 
까、 

있었으며 열차 이용시 1 등석에 ; /A5‘「T 

차할 수 있었고 엘리 E 의 한사람으로서 연반적인 뉴성과 

제재의 구속-윤 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핵십껴l 충숭 춤성식인 추좀자는 政府에 대한 공헌도가 높 

속하는 사람뜰은 은 수빈블로 -규성되 j~ 있다. 이 IIL·뷰에 

n ” 
‘ 

-j 



종s> 1-+의 1/4 얀 약 500 반 l싱에 단한다. 이 부듀에 속해 

있눈 사반블은 / 1 -:’ 시 으 괴- 니| )l ;-/、 l 어 1;、 l 살.:1'- 있다. ~l딛-은-

이 쉰-꺼. J歐꼈:에 장사하J. '. 있 01 나 單 黨 딘i는 n JfJ에 서 l' 
위식윤 차^]하Jl 았다. 샤용한 ↑|찬빼환*、}에 91 히맨 이부-뉴 

에 속해 있는- 사단듭은 외교판이나 -하공/] 관， 공상 농협 

단위죠:합의 l~위간부 넷 /]숨자， 익사， 운능선수， Ull 우 -’i-파 

감은 專 l ’ IJ J짧業人파 ，한命家나 선쟁앙웅의 후손-갑이닌li 한 

농요계충븐 두번째 겨l 층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년!랙충이 

시염을 하기 어려운 관리블로 構成되고 있다. 총언二r의 

션반이 이 계충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겨l 층에 속하고 있는 사 i감널은 특히 워가상황에서 그 

닫의 忠誠，心이 의심스러운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 

에 商業이나 專11데職에 종사했던 사람뜰은 다분히 충성섬 

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마. 이 계증에 속해 있는 사 

람들은 --般的으로 하급 기관요원， 기술자， 일반노동자， 농부， 사 

무직원 및 간호원이나 선생과 같은 하급 專門職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으
 」

그
 

극도로 제한펀 수입과 양곡배급에 의존 

하여 생휠하고 있다. 부부가 그들의 가족들을 부잉t하기 위해 갇 

이 인해 야 한다. 그들의 敎育水灌은 빈약하고 꽉충분한 보 

건 혜택을 l닫고 었다. - J 츠:.. .0_ ÀLC_ 
~~L"" î ，二 마을파 시꼼에 살고 

있으며 평양에 살 수 없고 특별인가 없이는 팽양으로 여 

행하지 봇한다. 인터뷰 집과 그
 

국가 보위부에 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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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횟格딴 ι} 人 1 -’ ~ 11} I ’ 
D I ， ~ 1.. : -' - 있으l jlI' 뿔量 ili IJX:. 1앉治學점 參與，

반성펴 ^ 
n 일성 부자와 닝에 디l 한 승싱 갈 ιl\속 싱요 

낭하는 -0 - ll~ 쁜 시사-같 내
 

u 
」

있나는 。-E 시
λ
 

알셔l 뇌었다. 

서l 밴째 1 1] 충은 사 cH 서l 층 o _~~_ 안난1 시 _- 1 1_ 있다. 그쉰은 D1: 

J{.f애 빈-니j -õl 시 나 J&18 빛 IITt (ûr illlj J똥에 펀만이 있거 나 증 

/J 산이 산여￥! 배상-윈- 잊 iL 있는 사넌 十상되어 있다. 

이 ιl 한 分}원의 jrl 인끈 _.1 김-이 」’}거 싱-듀사폐의 J:tl!主， 資

本1::義者， 西歐化 A]λl 인， 인시1)、 I L" 11 의 f’{내， 宗敎指導者뜰의 

서슨이나 J늪의 /~족。 l 낚한으놔 탈 j뜸한 사닐-이 바는 이 

유 때갚-이다. 이 시l 층에 속해 있는 사단듭은 위힘차가나 

.-1 L ￥! ;했動에 從 'hδLiL 있다. 外關人듭이 J둡을 만나가가 

강l 같-떠 Jt韓 보노uH 처l 에서도 그둡에 다l 한 기 사쓸 깨재않 

시 때문에 그들의 
까‘ t 
T딛:!. 추정하 ;1 는 협 E나 總人口의 20 

%인 약 400 만병 으보 주산하고 있 다. 상필-첼 바와 깥이 

계충저l 도는 여라 부류에 세분뇌며 

서l 분되었다. 

1958 년부터 1980 년 

사이 약 51 개 부一뷰로 (부로 -, 2 참조) 

|爛家 보위부는 住뭇듭이 당파 균부에 침투하여 反黨’.

反筆命 행위뜰 δ}는 것 을 방지 하가 위해 모둔 인간들을 

계충맨보 분듀 하였다. 이데한 부뷰풍 어떤 부
 

퇴색 

하었 _1나 二l블 에 대한 D~V훌뷰F훤이 
‘ 

화
 

둔
 

하기는 댔으나 J 

갈의 생한과 선갚-에 는 아직 까지 영 향쓸 띠 ~I i!.. 있다. 각 

자가 속하고 있는 부듀는 법세노， 양걱한당， 여행허가 등 

?l 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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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망분-한바 있는 한놔겨l 일 -tIf-인파 선 北韓 끼횟들 

에 의하반 김정인이 1 980 년에 때웰과 梅外이l 서 Jt~따으 

로 온 사단찬에 대한 소사갈 시자 에있 _L~ • 이 리센 -강 성 

섬에 판한 f: 사 ?!파 인부 승꽉뇌 딘 부뷰 _1 1 :_ 있었으나 

1 3 개 의 사! 파요· lIL쉬가 생 겨 용 64 개 부뷰 jII- ;1L문 ~-n 었다 

고 하였다. 

O 13 끼 추가 1 1 t.. ! \.. - 다 -3- 과 산다. -r- Tr"L-

(1) 남한- 政샤f 當h폐에 서 [니 행 ~ I -i _ ~-, ~" -6 ï I i _ ~ 61 
1 . 

-5r-- Jt ~[파o 섯- 구l 

/ 1i{ 
긴一 ‘ - ^~ 

(2 ) F혐i ~ú'f 애서 北핸으보 歸ß恨한 쉬· 

(3) ~ t ，파 -。- j i !- 훌훌 JI떠한 南.韓 어 부-

(4 ) L 주순 냐 EI}ii츠부 Fl ~1 t 韓으로 歸JI따한 者-

(5) 外 l했에 "'-1 Jt韓으로 민 1J 국힌 者

(6) 떼務테이l 서 사방뭔 간첩 

(7) 한놔 판란시 이 l7 1 구에 ‘- 1 : I •- 면?} 뚜l 낚한 판선자 

(8 ) 간셀 던-에서 꽉무하면‘덴 자 

(9) 증국에서 궈순한 자 

(10) 소련에서 귀순한 자 

(11) 승국겨l 주T7 1 \ ..:. 

u찌 인 -ilF 겨l X 미 
-「 1 -

(13) 해외에서 궈흰한 사 

μ~L\: 감은 각자 자선이 핵심 . 적대 FE는 농요겨l 충-중 어 

디에 속해 있는 샤는- 안Jl 있 으나 각자가 속해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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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
 π
 

保·管機빼만이 암 ~LL 있다. 住굉뜰은 사가 샤 어느 쉬1-

뉴에 속에 있는지쉰 알 수 있는 懶利나 분의 절차까 없 

다 더구나 놔가 보위부는 인빙쇠므로 {t~늪이 소속뇌 i 

았는 부뉴뜰 변상한 수도 있다. 

3. 不公平한 法의 훌用 

피고소언둡의 À~:' ....1-_, 서l 츄파 
u ，~ L_ 

TìrL_- 북한의 ^Il판~1I도어l 상 

lJ 딴 。。1 ti ot 드 E프L 미친다. 이l 블 t.: 어 강낀， 강노 lx!1 殺人 -4= -.) 
’ -

Zt}:J 1i-- --般犯罪에 대한 처반은 J1]독 ~t 韓 jflJ法에 편파식 

。 l 처밴이 ït정상 급지되어 있기는 하나 밴뱀자의 -까i、 갚1: 
L':' 

겨l 충과 부뷰에 따라 큰 차이들 보이 jl 있다. 앨라프둡끈 

그들의 멤법행위가 특-ö] 하위겨l 충에 속해 있는 주민둡에 

대한 것이라면 다섣- 사람에 벼해 훨씬 가벼운 處뿜윤 빈 

는다. 예둡 갑어 적대 겨l 층에 속해 았는 농부가 소찰 不

션:하j으로도 도살 하았다띤 15---20 년형관 반판다. 이라헨 

犯깜fj-뚫는 --般的?l 犯罪에 속히나 北따에서는 l밤治的 經

濟犯 o 보 간주된다. 누。iL A 1l 서슈블 추l 납 -^- 있었던 선 北T 

障의 HJ\:에 의하띤 二l 즈oI二 tj L一 -/i、- j E즈 , 단순히 도살한 치 IL-

이 이니 L'~ 산만시인 상저l 셰획 사엽을 파괴한 시/、 O~ ￥l 

다-:놔젠一 센-서l 에 {’l 한 힌- 지 I 성 한 학 :;.q어l 의 δ}띤 반약 능 

부가 책↑l 셔l 춤에 소속되어 있었다변 」의 l검법 앵워는 

一散 犯 JP보 간주되어 1 년반 정도의 형을 받게 된다고 

(斗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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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l ~ _1 ~갈에 대 한 서번에 였어서도 -h 속 부눠애 따μJ- 나 

다. 예 칠- 듭어 정 굉-한 ↑밤tr#에 

평양외놔어 

섞 ?r 수 있-， - 한 선 Jt 

韓 官更에 의하띤 익 _ú~에서 5'상의 학생이 _1 ~ 

센-누! 인 0] 있었 仁데 _ L감의 犯 ili f 1송는 감았으나 I꾀 :tiIF--

따 바 L 았 LLi '. 81-였 다. 암 수권 •,!l 패에 91 δ| 

셋번째 는 ~-L 젝 Jl.L (싱 어학파 학생상이었으Iq 

--
--

---r ’

I
ι
 

uJl 상에 

l건 
----

-
-
-
」

-

---’ l

」

상녕- 01 ..'-, -- () 시l 충의 ,)J: "'i._-

。.

상 --lli JF 났.i!.. 
\ ~. ’ -
생 }II_다 낮F-- 11]층에 

f￥;윷음- 갖」[ 잉、았 시 띠l {，L에 . 가 t니 

두씬째 빛 이l 번째 학생 -?-- 섯 벤 째 싹 

속해 있었기 때분에 펴 핵 -잔 LJ ‘X!l 디-

한다. 다섯밴째 쩍l生에 111 한 處웹은 안려시 지 않았다. 

~治犯쉰 역시 二l둡-으l 소속 계층파 關家에 대한 굉사 

저 ~ i~_어l 따라 내우둡 만」l 있는 것으보 알펴 ^1 고 었다. 

어떤 옐랴프뜰은 구금중에도 봉급윤 겨l 속 반 o 며 평 jf 이 

상의 

되어 

양갇 배납을 받Jl 있다고 한다. 후에 ;:l J;L XL λ11 ’ L 
;프 L: 。

官!熾으보 권-아갔다」l 한다. 이약 유사한 예보 젠 남 

한 출선인 %!파 감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구납을 당하 

였으나 {J 성 ?! 의 보호탈 t:H, ., 
t .:: --L一 있다고 이유로 비교적 fζ: 

。-

은 대우둡 딴았다고 깐다. 

그의 딸에 의 하면 그는 4 능닙식 ‘ (Level-Four Rat-

4. 4 능날삭 (Level-Four Rations) 은 하푸에 두 ~ l붓 

정노의 쌀밥양플 딴한다. 그으l 脫出 서도샤 딴삭 νl 자 4 

개월 농안 1 뭉납식 ( Level- One Ra ti ons) .Ö_ 로 減 :붉: 

되었다. 1 등급식은 오랫농안 생병플 유지하기에 不充分한 

量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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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s) 윤 받았으며 重 2했動}이 변세뇌는 뷰수 죄수들이 수 

흡뇌어 있는 갑방어l 감납되있다. 그익 싼에 의하변 하뉘 

겨l 충 소속 죄수-날은 불바한 한상속에서 복역하j!" 있디.i!.. 

허-있다. 

4. 빼뤘흩2M 

;앙剩:홈뜸에게 한당되는 양팍의 양은 두가지 요인으로 끼 

정뀐다. 첫째， 많은 活動力이 요구되는 작업이나 주요한 일 

에 從事하는 자는 하루에 8009 또는 그 이상의 양 

각 i내납블 반는다. 두번째 ,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계층에 

따파 12 등급으로 구분띈 양곡을 반는다고 한다. 北韓은 

이러한 등급의 양곡 배납을 공식적으로 반표한 바 없다. 

그 중 가장 높은 2 개 등납은 김일성의 家族과 특수 외 

멘을 위해 섣정되어 있다. 세번째 높은 10 등납은 각료 

굽 이상의 당 교위 간부들에게 할당되며 · 10 호 상선 ’ 

음 통해 제공핀다. 수감자에게 좁U當되는 최하위 E 二::1. 0
0"닙 τ 하루에 

200 9 이하이다. 北韓 當局은 1 등급에 해당되는 양곡 수령 

사는 생 I잉유지에 훨씬 01 탄되는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 

래 가지 않아 그둡이 사망할 섯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의 

~é석인 처사보 보인다. 

현재 일본에 居住하고 있는 한 ~t韓 사람은 대부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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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죄수뜰은 2 년 5 이내에 아사한다고 하였다 양곡 배납 

제도에 대해서는 제 17 장에 상세히 시록되어 있바 

5 . 北훌빠뼈 

1959 년 ]1낸 f 1982 년 사이에 6,637 '싱의 딴관-인 λ-j 쉰-

j ’- 깐 하여 ;옹 93 ， 000'상 의 ?l J4 }되-f t: 韓!껴人이 씌-송뇌 었 다. 

Jt 웰의 l~族 E義에 01 각한 간청j.1} l닌l1l 1 (~ 상l!H 의 재-장 t ’ -

킥~l 협압어 일본에 있었던 Ul송l1 (二2.. 韓 lu덩A닫이 S>) 그L ~- ;" 。,_1. - 1". : 

_~I_ C? 1 처와 자식둡을 대농하여 .놔향’으곤 쉰-이-갔디. 북-'- " '-: 

한 f{κf는 。 ) -~，’- 이 처 (6 ， 637 명줌 L 828 1당 은 인 싼 dîl\:챔ft ‘, _ l ':' 

rýf 有 ) 둡- 이 2 , 3 년에 한번씩 일본을 방운할 수 있도팍 

보상한다고 하있었다. 그랴나 일본에 할아간 사반간 한 l싱 

도 없었 _lL J 승에는 소식쇼차 던-전권 사단도 았었다. 

흥族닫을 Jt 韓으로 보낸 ql 관- 서 4: 韓 l쐐人쉴Fr ~ L단의 

家族꽉이 능-요 겨l 충 또는 석대 /11 츰으로 分~fi 뇌이 
’ L 이

 서 
j :l 하였다. 북송 家族둡이 Jt 韓에 도착하자 .형세 갈 ’ 쉰-

5 . 北韓익 보안당놔 산부-는 北韓 }flJ 務所의 ?!혹성잔 꽉j넌-

한 바 있냐. 우내 쉰이 접견한 대부-년의 ~t韓 {|:身흙 간-?-

히위셔l 충co1] 소속된 사난들이 집판 떼나 행방불 I성되고 있 

나JJ.. 하였다. 그더나 상위 셰 층에 소속된 사딴달끈 형푸 

소에서 석 l잉-뇌어 신으로 꼴아오는 사단이 있었다는 강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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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나이 」l[ 있었던 섯잔 형편없는 식량파 의꽉 및 -F팩이 

었 ~I ~ 대 부분온- 重勞홉jJ에 λl 단펴야 했다. 北韓 판리들은 궈 

환 능;- -:f갚 떤시 -사언 어소보 .궈표· 바 jl 불렀다. 귀환사 

단-간- 멸/、 l 와 성별적인 rH 섭길- 만았다. 이라한 푸다l 접으보 

인해 홉f， i협써- 듭간 싱선 삭반승에 깐 녔 ~I'- 자살한자노 있었 

다고 센다. 어떤 홉{i현者는 줌놔이나 죠연 o 보 도피하려 i[ 

8\. 였 R나 ~L탈 대부-{IF끈 셔l 포당했다. 이쉰의 수짙써l 익하 

l!이 수용소애 수감되거나 공개 I훨쩌을 ( 송살 ) 받았다 .i'_ 

딴다. 

Jt 韓에서 유출펜 歸 i합 r흙둥글의 직접 보파나 편지에 의하 

띤 그들은 절망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A느。.，0..1 . , 
1핀r l::- .1 .... E. 있으나 시제와 같다. 

우2-1듭은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모든 自由를 박탈 당 

δ}고 있 다 

내가 다른 도로 샤고 싶을 때는 소속되어 있는 농협 시 

떤소로부터 공삭적인 처 가릅 반아야 한다. 그러나 그 허 

가찰 언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 생깐은 따치 지 -익-감나. 꽉수수와 밀로 쏟 숙은 따 

석 가지 봇-하였다. 어떤 떼는 불만 마시 jl 삭엽 장에 나갈 

때 노 있 었다. 나는- 노예 와 감은- 生괜을 강요 당하 ~l'_ 였 

다 그에서 나쓴 불， 뱀， 개 ~f 내 으
 
E ι

 -。 띄으려 i!. 하였 

다 나는 처음에 설사병에 결리기도 하였으나 지납은 

예사보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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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뇌한 팬지 내용의 ’행협，i는 11 本 A이 ~t韓 ù!l 01 L ~J 
N、 ~L- ‘L 

척칠-원- 심시 !상운하/J 위해 l사나서 와인 뇌았다. FE 한} 

풍거에l 거 쑤-하~l L 있는 한 - lf 낀 -;i 노 :..J. O감의 ~t 韓이l 산_ )'- 있 

는 있늠 친저블이 이따 lij 슷한 ?l ;상윤 겪 ~)L 있다 - )'- δ} 

였다. 

흙lfi힘(fi쉰이 ’}약 탁원한 政治「센얀 7￥휠-깐 갖 )'- 있서나 

J&Jf、애l 돈이나 

,) 1 _ 0 \.- ,,) 까‘ 
(I' ， 두F τ一 걱 i τ-

따야서 ?l J’어l 

I} - 71 0 
관-1[ 딩=-!. 

았다. 

있는 

세상 δ} 였을 때 4:- 줍 너 나은 11:0 

많은 진척달은 :"l길의 친 처윤 {싸:11딴 

o ~ ~/ I 위해 송if윤 δ~ --) '- 있다. 어떤 사i감은 l츠럭 , 엔 진 , 

정 상앙} 융 機械類 및 장비둡잔 lir내기도 한다. 이라한 현 

납 ff짧가 北韓에 있는 친척둡이 -승 더 나은 ~，~M/)파 

심 ̂1 어는 평 뺑l 往힌을 얻을 수 있는데 간 도움이 관! 

다. 

홉홈還흙 숭 한사람은 그의 國家에 대한 재정식인 헌납으 

로 最짧人民會鐘 대의원 자리를 염을 수 았었다jl 한 

다. 

6 . 펼 양 

수도 평양은 北韓의 nTt會階級을 상징적으보 나타내 -나 있 

다. 北韓은 오늘의 평 양을 • 공원속의 도시 ’ 파고 선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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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굉양아파는 이 탐븐 어~적 애션보 . 버 E나무의 까‘ 

노 • 가 되다. 강양은 f! ? ! 상의 이 상사인 노사 기l 넙에 의 

꺼 rf f ! 누! 섯 이 다. 

때Itl빼 펼f) 홈L~풍 완 선 δ| 펴1 허화 누l 처l 잉은 tl ?l 성 부시 의 

.선영식얀 노사 않 n잦을- 위한 機曾김 부여 야였다. \: 

|센땐「꺼인 Jdl.끊 J= ’h갚 당-해 그감은 미래 Fi 共座的 都「삼의 lE 

-끼- 윤 만블었던 섯이 다. 北韓의 보뜬 보도 llH 째 는 f} 안성 

jIl- 사의 이 라 한 업적을 부각 시 키 7] 위해 Æ없따으로 랜-

노하j ~ 있다. 예 룹 늪어 1986 년 2 월 북한 곰산당 기 

관지는 김정일의 따뜻한 사랑속에 평양에 공산주의의 이 

상씌 거파인 창광 거리와 가타 많은 近代1Í''1언 거리 ~. l 

과」l 서너l 스 시설， 문화 및 공공보건 入l 섣 능 01 u _"~_O _ 
_ L U i .! 

나타내i 있다고 보도 하였다. 

iJ 띤성과 소변에서 敎育 받은 建훗者블은 평양시의 建

，많 責 ff갈 지고 였다. 혁멍을 지도한 김임성의 大찌模 기 

w )j-- 상의 서힘을 위해 1과대한 돈이 투입되었다. 평양에 

향인 투쟁파 J:t塵 E義 환命에 관한 김인성익 엄적이 

션시펀 웅대한 빅붙관이 있고 복욕시섣， 수영장 및 數個

의 서l 육관이 있는 大뺑模의 종합 체육판이 었다. 30-

40 ，에익 산이와 80-200m 에 01 프는 폭을 갖 --l[ 있는 지 

하철이 있다. 15- 20 개의 大規模 지하젤역은 찬란한 크리 

스탈 산데파아로 상식뇌어 었다. 시내에는 넓은 도보가 있 

으며 산선도파의 숭앙은 심임성파 그의 측근자블의 전용 

_. t) ~-



노료보 지섣뇌어 았다 6 

υJ 양은 ~_ L -년 .;-j:' O] ?l{한 X!?l 하 .1 가 λl 오 |4E R ! υl λ1 I’11 

리아의 노시에 사깐다. ':'. L /.' /、떤의 cιLJl ‘· t, ) t -F1 ·- 많이 
’ 

. L. 

반.'J ~ 있다. 젠 7. --'. 

’상 J，’-객 -‘’ -신 ιl λ l 단 가리겨 “ 다갚 이 ':'<;>'. ----r:. , '-

쩨 ， h 와L:- E-! ιl 강떤아선 색 서1 9 1 - 4τ-3 - 이 Cl>’ l|‘ 시 아 11!;域의 

, . 
, - 사 11~ 하 .i!.. 21 선 。 ; 녀 

ìr연 홉I ~ rI j이 H/ 시 꾀-션 O~ lJ η, ιJ , . ! 
---

、

! 
/ 

-

/、 l 한 lJ}iF 열어붙은 명소 ” 라고 lL 사 

rJL판 Jt꽤의 l믿}-. ~::.. λ I 9l-는 

òl <t), l니. 

}jJ OJ:_O. 
。 ci ‘ - 닌， III 가 }-?! 」， r-

서l 나 U끼지가 O l , - j. \11- 。
tJ)、 ) ’ l 6 -, _- ,iU |j !i % 의 輔}I뻐者갚의 만01] 의에 

RII J상 잉: "1 호- -: iol 오는 자 샤l 관 」ι 외 에 익J‘ 4 r ι !l λ1. 상이l λ1 c,r! 

새나 ;,1] 치 단- δI .. /.. l 1낳 . .1 ~仁- 김O-~ 판 수 원 CI<J ! 하 ‘서 다. 평 

〔상의 1 , . 
": J.~ .‘ r_ '\ . 澈水 E넥이 )1.::써 (1') .0._로 ;셔 λ、 -’, 

。 _1 _ i--:!' 있 ~1 '. 

띠사끽이 시l 잔 거 L’-; ~- 씀며 눈-음- 지우j~ 있다. 

펴。 t 으 
。 o L! 짧nJJ하는 디l 부분의 外|쩌A관은 사 LH 의 서 /161. 

o .' ’ 

과 사 λ1 .’:: L) 1.,9.- 꽃의 ι1 0:1 L -1.1 
i-'- ^ 市t한닫의 시 싱 한 -IjL -C i어l 쉰-

란나. ← I쇠나 평양-사에도 어두운 lJl 잔 있다선아 산 -차에 

l 一 이 l L’l F J ; R- 시 ι '-- 하위 겨I .즘의 샤 바 」 L 。 l /、t " tλ〕/1‘1..-
-δ- I _ __ 

. ‘ r ~ i.! - - L l' , - !.. .! _1 一

1 984 년 li。1lJ。t J F !- !칩jl법한 外|껴人이 이 LH ~)- I 의 ‘ - () -,'- -.• -, '-n l -! t!- t!.. 

해 /、 l 사시 ÷-i 쉰-아보있-는더l ~.I. )~ 어11)‘ ',7 - 춰1 하 닌 ./ ___ cl 
하 「누ι'6 J'. -τiζ- ." t_ I I .닌-

6. Jt (쩔 ，n 햄의 획인子의서 용-세쉰 반영하닷이 ~)센 톨￥察 
() ~一 ; 1 j i : 1 i}1- 보이지 OL;;SL T L: 밴;‘뼈의 운챙 길 위해 j，L품 성 ιl , -

-‘ - ’ δt ..LL 있다.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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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만블을 만 Vl?! /’ì- 있었다 J~ δ}엿다. 

19H5 년 젠 이집트 기 사가 렌 잉-깐 상 4，F 한 
--, 시

 r 」서
1
 

다 

3-i’} 산이 갚사 히였 다. 

“평양에서 나仁- 짜 2*’ 太|恨以後
, LLl’ j -L !잉 J.] ￥l 

o 
U 냐

 
떠
 

?-}|:-l !l 이1 ) ‘ 1 /、 L ‘ 0 1 \ - _'， 二 l ’ J 느 (')1 
t ~ _1 '- AλL_， 0 -,' ; - ~ - I lJ~ :~] 무 '1 분 상화낀감 :l 

h:-ol 
-, -

IL 
‘ 
”
J 
l oj ] 二 삿파 ιl :}-10-- o! l : / 〔、〕1- -i。I- lJl 았다 아이 ~J~ 1_ 

흙상년 밖에는 할 
까、 없었다 T 

깎각한 3l 성관 젓 7 었었 I :AHi 。,7_ . 0.1 :A f--:~- ，~， J~ _ I _ , I 1 ,_ 

() [당u~ q-ol] 사 

암시 스i J?- ←f二용 Ò}<"_ 

\J~ 란이1 χ↑ L! l 
I二 \ ...:. 

1 : 

다- i!-l 쉰 8배 ' .7 앉아 았었다. 나느 -산시-깐안 1二 _1_'- \ , 

]jL 팍으로 오 :섯 같은 느깎이였다. 그때 나의 

황넙허 나룹 잡아 당기는 II~ 란에 저|성선으 

간 ll~ 닥에서 

젊잔 뚱역이 

]료 관:깅}오게 되었다. 나는 관바움-파 상약간에 휩싸었다 

서녀 9 사 평양은 적막하고 자선의 손바닥판 관 수 엽、음 

성도보 어드 0 1 ]1-- 세계로 변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션은 다 

J--‘ -- i과 f!!1 }fjE- 부터 도 {팎 ri;싣꾀 었다. 

~ l 0J_O_ 
。 () -L. 엔리 1 으쉰의 세셰이다. 그뜰유 혐↓本Á"J_O，로 f밍健. 

).c fL , 'rit 혐/한 什에 때 한 혜 퍼 을 l!깐 ;i [ 였 다. 北障 ~~府는 政

府첩更， LJ r f -낚 -"~ 부시 휘 {’L 외 놔 궈 lJl 탈윤 쉬해 수 선 ll/ 의 

i lL'1 , 0 
、 () t~ ; IL?} 파 띤 다. 01 <<l 량의 운선사단은 녀-섣 니J 양사민 

J.1t l 아 /、| 외 단- 나 산때 간 f;I강행승이 띤요 없나. 

‘-:11 μ! ] :--; i Fr 1 : "‘ 
「 ’--, - ~ru! 빼~ 1펴어| 서 Pl3i 혜택-닫 만 _ l ~ 았으 

샤
 나
 
, --般「에 o 보 다} 단0- 1 안단f 힌 '.t갓바 윤 누라고 있다. 

f! ? ! 성」’l 二L익 감사관은 굉양시 선처l 닫 1J! 밀히 감사하 

, 
I 
i 

” / 



_1 '-- 있다. 샤， ] - I 1’-으 ~ l I \:.--:- ’휩人」!} i米 t..~톨￥찢셜 3; 이 ?, _ 1 ，’-이l 시가 

서 λ-1 f l- /、 l 갚 기l 속하 -l[ 있다. J딩 ‘샤/、 l 의 人 I.J H~f젠으 Af(格

δl -X- 시l 되 l ’- 았니 . γ !;þJ‘ 市 人 I J -: - 사 시|으 l b%에 óll 1J81 
, -
- -
l 一 1 ~10 1간 성 ~~~ 0) LI. 센 __ L'_ 이l 익 이 l,!l 1’ l 싱 6~ _, ,_ 시상센 사 

5’ t ll}-ol 살 
까-, 있-，'- 2---...3 년 마니 -;÷ 난 사 , 인 ]샤시 J ’} 뉴’ 

!!J 약시간」!} (lP- 身암뽕~(r) 션휘이 있는 사는 L- \- 쉰 서디一〕 I ! 

--í-- I 싱 누 l 다. 

S!..는 !li l:떡 ìli페은 -‘￡- 시l 되 이 있 o 1의 사선 서 쉰 이 -삼?! 

/:; o , , ‘ I _lç __ ~ -r Ilj、 _~ Jl~ δ , - l 니 스나 지하젠보 놔젠뇌아 았 나. lJj|::1 %-

- , ? ?f 니1 /( \- 없 이 시내김- 끼어 다닌 -->
T 임、다. 」닌 l 나 

어떤 r바 lt544- 는 까내자의 눈을 파해 꼴-래 시내구승l 갚- 했 

다. 1U:!넌딘-은 엘정판 iilil~에서 l서어나지 봇한다. 녁아스 ， 

희 J l~ , 벤젠， 성석 ， 이 I말소 ， 시상파 간은 연싱 생 '?!-애 깐요 

힌 시섭은 심만거주 딘지내에 있다. 각자의 l샘써-이 {￥jl과 

!셔에 았는 -차도 있다般 {t: L앙늘에거l 허용된 땅닌II 七- 사 

성과 직 상- 이 l다 이 역시 政府가 파한 봉보-널 사용δ11 이: 야 

.Jl 만약 없 i듭훨路둡 이 탈하띤 제쏘당한 수노 있다. :'1-

이외의 地城에 대한 여행은 뷰수 허가날 받노꽉바府I~ 

없지;δ}i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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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여성의 지위 

~t韓 Jl~κf는 험dtlt 이피l 이성 김-의 11~ 씨 지위들 개성 하 

있 다. 1946 년 7 원 30 인 쉰 :\~펀 「 까J Ix /~쌓懶 E 令」관 

아t! H 91 감다. 

서I 1 :1: . 女사 은 ￥익{ y'f • 文化. /vt 쩍 넷 성 ~l 생 한의 보쉰 영역 

에서 뇌성 -4 -::':_ -'낭- 한 빠제듭 갖는다. 

서I 2 -{:. 여성 Fr 납성과 동란한 자식으보 |얘家 上 ttL 機!빼애 

다l 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에 대한 權利를 갖는다. 

세 3 소. 女件.은 職錫과 납여 및 사회 보장과 敎育·어l 다l 히이 

→썽↑아i~과 농등한 爛利블 갖는다. 

제 4 조. 女件은 펑샘;과 샅이 자뉴 결흔에 대한 備利둡 갖 

는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속박과 강압된 결 혼을 남 

지한다. 

제 5 소.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 하여 결혼생 활을 계속 유지 

하지 봇하게 될 때 女性 역시 폈↑牛J1} 농능한 업 

상에서 자율적인 이혼을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이 

판한 남편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에 판한 소송을 세 

가한 수 있다. 이흔 소송과 자녀 양육비에 관한 소 

송븐 인민세판의 선정에 따븐다. 

세 6 소. 女바. 의 結婚 연 L녕은 만 17 세 또는 그 이상으보 

하고 남성은 만 18 세보 한다. 

세 7 소. 숭세기의 봉건적인 인습에 의한 一夫多養制나 배 

q ‘ u 
” / 



우자 또는 flRJi 맛 / 1 쉬하 lI|-녀자의 I1H llH 와 1~ 

은 女rt닫의 人權 침해간 납시한다 하식 또는 I lJ -b!. 식 

새음행위와 .;1 생 고용 시I ~~는- 남시 한다. 우| ’ J~ 1쉰필- 우 l 

딴하는 사는 낀;에 의 δIl !쉰 :5i1 각- 1 니 . 

세 8.::-;’: 1;.,-1''1: -;>: IJJ (-와 간。 l 1)11시 의 | ’ 1- () 이l 산씌- /、↓ _~:: I'} - ~ .. 
o 1 ~ 

tm ;f- IJ 와 이 팍 λ1:1피 쉰 갚- 덩!- -판 H• r쭈 상 애니 애 l 1/ 덴 바 

세쉰- 갖는다. 

세 9 소. 이 ι의 선쏘노 女써;꺼l 니l 힌 (? ! 상의 싸令븐 부-효 

파 한다. 

이 -; J二 F- 11: ↑4:갈요- 勞폐力으보 -흡수하기 위 한 U (1') _0_ 파 

서
 

L 

… 
-
ι
 

쇠
 
” -셰

 까
 
” 삿이다. 이와 간이 {당주L 이 산작 가/、1 

」 “ ‘ l샤의 • 1 ~y~ 

에 도 펠 ~ILOL- I~ &:件월의 I1~ 퓨ì(f] ^I 위 는 꺼Sl 상 ~cl l̂ 않았 o 

l까 낀 팡식 얀 샤사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 1977 년 'l.l월애 

있는 북j:선 여성인 l멍의 내표사닫원- 면딘까 바 있한 어 

L 학자의 보고 내 용은 다유과 간다. 

“ 女性의 지 위 는 대 략 3 가지 형 태 익 앉호 ~:~ )11 누l fJ 

압적 씩-jt 에 익해 ?! 성펜다. 섯째는 物짤의 大꾀1/1:， Pî\, 

째는 人口 -승삭， 세째는 철期的 奉fr( 대기l 독선으ji 

어| L ’ U 、. '"'-1'- ' ) 능-이나 이 는 상- .-<;> ]I[순￥l 11 0 1 많다. 이닌 l 젠-

11 標 .ií'~ Iκ-R- 위해 ~t韓 1& 11￥는 rll 부분의 λJ ~I αI ~J ι 까- 세 
u ‘ - ’ ‘ ’ : ‘ ι lJ 

산부사애 농펜하jl 있 jl. 수많은 유지워과 이에 유시-한 시 

선을- •! j,] ðl 였으 l 끼 겸혼이 꽂음-에도 불구하고 ?! 7L승 /、 l

(피임파 인선승섣 수숲은 어펴움)윤 장L넥하고 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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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둡의 ;난꽉무 。jP ’ -
카 ì- -, -- I J ~ 승- 한 반멘어l Ix件쉰-Fr 감녕- 하7 1 

아 i-9 운 시인 과 희생길- 신 -요 냥하 ~ I ~ 녔다 ” 

하라더l 이 (H all ida y) 바단 야자샤 北韓 tz- tt과의 <-;[ F I 

뷰에서 北韓의 ’Iit쩍相윤 깐 lJ-사 ψ1- ~ I ~ 였다. 그는- “ 女性

쉰'91 A) 위는 ~J:. tl듀水準， ￥tff 1;! (방핸欣 11껏의 이용， 기겐석 

? l ?l 간의 판염 상 , 샌 ?! i! [}l 추l 띄 !싱 二L i! I.ll z~좀 시암 

에 대 깐 쏟사 능 많F-- 」，F야에서 ‘강상 되었 고 \Iij 춘 앵 

위 는 난절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 니 ~_L 가 만한 llr 와 간 

이 女件에 대한 平等과 自rl1는 이루어지지 i냥았다. 그는 

시l 속해서 “ 女性뜰은 !JJ'It닫보다 고된 연을 하고 있R냐 

붙공팽한 임납과 수입윤 감수하」ll 았으며 낚성닫의 1& ‘바 

å''l ^1 배하에서 움식이고 있다. 北폐 ，바.햄단 아직까지 낚 

촌여 tll .:,[ ~ ‘ ....... 1 
-δ，- -1=( ...... 1 낚아 았다. 김얀성 교시의 어느 부분-에서 

」는 ι녕 등건- 죄’-프짖으떤사도 난 Äl-둡이 責{f:져야 한 파엄 

암성익 지찌나 과오에 대히-여 여성듭을 l:q 년 하고 있다" 

하였다. 측-칩저l 도는 δ 1._ 되었으나 “北韓 iI&構의 훨횟 

格한 없E婚制度는 婚前情事마저 급지하고 았 0-나 상놔 Jl. 二lL-, 

꾀- 딴얄하지 는 못했다" 고 하였다. 

16 세 부터 30 서l 까지익 낀간 勞 1UJ 力으 90%는 tI:什 o 츠I츠 

，L 닝녁이 였으 nj 」 이 유는 _ L 년꺼녕층의 낚성블이 내부 

'I'~이l 꽉무하 _1 '. 았 7) 때 문이 다. 女件둡의 |했家에 다} 한 

한 {1없JI냄은 약 14 년에 이 μ. ~l'- 있으나 낚성닫은 난에서 

시l 대한 후- 職場에서 μ-1''1:보L/ i닫잔 지위 쉰 언게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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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녁나 췄 ft빼關， Plji/l 깐， 운농 1 1.1 운회 

보 이성쉰- 01 낚녕하는 

위식에 오릅 수 。 1'-
-^).、 \_-

lf값 쌓-펀- 서 1 91 6"1- ~ I 녀 E 

/1 ~;. I 는 사 의 없다. 

딴능파 (4- 은 -;: 

女-1ft: ~ ;-0 I 초|성 

시 l잉 한 -ft따 

HU뽑 논션 샤늘의 l싱 어l 의 δ1-만tz- 1"1 ‘김 은 부여 누 fl= :왔 ;l|: 」’|

성각에 상당하는 임납과 승전의 피l 댁길- jC 」닝 δ} 셔l 반 /(1 핏 

하J~ 었다~lL 한다. 

인세 시 대 에 는 많은 女꺼:닫- 이 lji I ~ 떤 I싱 1& ‘암끼lï 劃~ -: I~-이에 

서 각」상을 만았다. 그러 나 오늪난 北폐 11f t 함에 서 |빼家r에 

으보 l상성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수는 냉ôl χn 힌싹이 았 

다. 그나마 그갈 승 l사수 정노가 씌-한 지노시-단파 혈얀l 

판겨l 이l 있거나 」블에세 출가한 여성 찬이다. 19매 년대 당 

의 성치국원 34 l싱숭 여성온 정경희 괜이었으며 당 서가 

낙 여성은 퍼성숙 뿐이었다. 당숭앙 위원회는 선처 249 

I영숭 5%에 해딩-파는 13 명이 여성이였다. 이는 1960 년 

도에 비히| 현서 -81 감소된 숫자이다. 이 들숭 3 1 성 은 그쉴 

의 난편의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김성애는 ~~ 

일성의 처 이 il 허정숙-은 .J ，_위관놔의 서였으떠 황오환η 
-, ‘ -

초l 용-간 ( 사망 ) 의 저였다. 이들 여 성들이 女性問題를 판 

섣 하여 다스녔다. 그외 ~I정숙이나 김 •! 숙은 심인성의 친 

석이다. 

단지 노년충 세대의 몇몇 女性만이 계속 두느러시셔l 눈에 

뜨인다. 그중 가장 이릎이 난 k1뱉은 허성숙인더1. 그녀는 고위 

판료의 딸보서 빔무싱윤 지낸바 있다.J녀는:- 5 개 -각어에 

- 7κ --



」 / -}고 많 O *kft -깐 l ’!았다 이에 반해 0"그ï.) τ t : 1\.1", I • 

3r:견;- 1 。7 이 갚파는 E!쉰 l Jlx tfî å''J loll λ 。l j E2- 인지 

o 도 北|;펴의 x- I I ; il ι \. - 낚녀 -하악 0] 6- • _1.'_ -ò- ""'1 J L'.. -c.-

세새대의 여성 

녔했다般á':J 

아니 l나 여사늙 

관- 남시- 감 」’} 나쉰 피li}4;- 윤 -하부한나. 낚녀 공품과복-으~ 

는 -S- 악， 여l 숨. 눈파 및 시l 육숨 일부」，f-이 해당장!다. 

쥐 ul 와 공삭도 남녀 별로 T섣된다. 세새대 의 t( tl : 늪은 ':---',L 

시l 갚서|나 외놔어 전단-가까 !릴 수 없다. 시우 30' 싱 성 

노의 女써; 이 1970 년 이페 非 111/: 會主義 |패l家 -;:- 여행히-었 

다. 해외 여앵-달 헤가 님l으→ t:: -L- 女M:들은 대 -，분 남상둡의 안 

내블 받jl 모는 ff動을 감시 받는다. 이라한 해외 여행 

|췄際 I멈趙에 관한 여 은 모두가 女↑에; 活 f助에 關한 것이며 

행은 알체 허용반지 봇한다. 

~t韓의 보통 女件-들의 生活은 낙도로 고닫프고 힘 들다. 

김일성은 “ 女性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숙명이다" 라 

고 선언하였다. 北韓의 女件. 동맹은 北韓 社會에서 女함. 

블이 해야할 일은 “女性들은 당연히 요리플 해야 하며 

이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블이 해 왔던 일이다"라고 쳤J 

자:하 jl 있다. 

도 λl 女싹.늘은 그들의 일과들 남성둡보다 일찍 시작하 

」[ 늦게 같난다. 다음-은 대 -낸적인 일파.: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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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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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λl 꽉 -;i 깐- !IH 언 :，( 1 녁에 반는다. μ-[-갚은 시 / 1 악 l ,|! 

언이 껴〈 族 iri에 게 。:1 6~η
。 o 1 ~ u] .7.] l̂ 않판끼 

l J ),.. 1 -r C \ --'L f<: 

r슨i 편! 션에 III 헨- 하갚-심이 크다. 빙 - J- 듭노 l앉 til셋씩이l f!G1 
---

하나 여사갑의 j삼~심 이 더 크다. 

이 오| 간이 꽉짜인 연수연습 6 인산의 인 i’}는 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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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어l λ l r! 니 '-1 ~ 있녀. 최 j F애 fM順힌一 힌 !l:tt 0 1/ 의 δ1- 1깐 rll 

쉬’- :,!-악 μ-tt 길- 끈- uH ‘격 식 인 ]l1-uH 과 갖추가 위해 처l ι 。 \ • 
n II ~""! ' ó ' 딩츠 t ξ 

피 난I .1'. ]l二녁 δ| 」( 있으나 낀상 ， 파 II!-한 勞 !助 n; ’<1 C싱 양 섣 조: 

， ~ 인 δ11 J μ. I강 o 。 1 .',!.-^l 핏-히 -나 있나Jl , -r . 

'; . J_j 파 아 ol -l J ] ÷’!' ~~/ l 우 l 해 !ff&劇에 도! 

δl 였 으l다 
lL
I 

-

--

나가 -^ l 많으 l1ll 

셨lJË 팍 l 잉 - l 「 l 매 ]t 냈1:에 서 ól~!， 600'"'-'3009 이 / l-~ 
口 -L-

노 I .! . 1, 5,!, 

체 력유지 와 영양섭취 에 어려움을 깎는다ji 하였다. 

f! 인성과 녕-은 과는- 사쉰의 짜￥ 때i :느 / 1 .9_ 
l...!- ; J. t!. 상쇼하 -나 있 

다. 빼 ~jíj ~!i ’훤 나 간풍은 1 - :: 오이나 지덴의 니l 상이 펜니. 이l r -=; 

1I.‘ i I -, 꾀어 선에 Jt 韓어l 거수하였던 한 女↑1{:은 1950 년 -사 

일성이 쏘는 未婚w와 frii婚하지 않..iL f뽑事갑 있 E즈 J'-

\ . tιtt 뷰 . 0 _ 그뜸 상대 난자의 시위 .Q. 보 ~1~히바는 지시 \ . ~ ~ ,- L! \ ~ T코 

t‘ ! 니}폈으며 ~ L 션 i't .=1 여자갚의 애인이 나 사생아 9 1 
i..!. 

아바지는 부옥-되었고 어 린이는- 뇌아원에 수용되었다고 하 

였다 사생아의 아버지는 쉰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19 70 

에
」
 

테
 내 

이 랴한 불-흡핀시l 갚 은펴l 하고 처낀 길- 피하 ' 1 위해 

낚x}{i- 은 가끔 임신한 ~따 Þ:-륜 알해하기 도 하였다. 1970 

년 -양반에 이러한 살인사선이 !li/ : 현의 콘 問많로 니l 두뇌 

f! 싱 일은 政策-딛- 바꾸이 jz- r 긴- 이 애인-낀-의 신원윤 h’-

.J i 히 7-1 。 1. r"'I 1 t : 
lÓ 1 ,' 꾀도꽉 하었다 어 l텐 경 우 女子늠-이 낙태 

A - f: ‘。 ll l- .O. ι ç o l C~ 
‘~- , :; ~ ' -1 • ..T_ M ...... r. 

txtt .:‘ r 은 
CL I 

- L+÷-F ， (lt 쩍 t에 制越를 만는다. 한 심: L( 이 초l 

난 9-1 놔 손-념에 서l 만 힌 u ~에 의 하띤 女 ↑’*갑 의 tI ~ 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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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 ! 븐 남;.< 1 ( 심 이 나 r 찢 ll’1 ) ’n 어 있 [ l --l[ δ1- 띤 I다. 

文化(-J'J JL c;' ! .0_ 51~_ 인 δ11 111- 0 
l δ , : f;:tt 단- 이 어떤 낀 우-애 ]、

! lL 

,‘ 

배 쉰- li ! 우지 않- 0 나 北따에서 -， 이， -iL λl ι! -0-보 시l 하 

1 '. 인냐. 선어l 'FIJ 修l파이l ]，!-익센 lq 았는 한 사익! 91 만 

어! 악 하1lrl 1970 년에 ~l- (，('t"l: 이 -잉직 1 δl- 4 E 서 01 ιn 멘 사 

’，’샌l 어 투 객. ~: I 였 다 _1 ~ 히 %l [l. lk ••-: ?Pl 유- F 약 사 -1 ~ ̂ 1 ~:I 

이 었다. ~1t쉰-은 낌;벌， 때‘션 넷- 」-l4 i 으 l r) 1 εl- /깨r'"i 이l 

대한 급-;1사항을 견성하는 권한이 없다. 사실상 모끈 증거보 파 

o} Ix↑’t 의 시위에 대한 당의 il!.리에 악 하- 건- 세기하는 

/!r-- 분 ε한 갯으로 간주되어 의눈판 λ1I ν l 힌- f，( tt이나 ~ L 

1 :1 의 정〈 fk÷r 어l 가l 가혹한 없. 關이 내려지고 있 디 __ 1~ 펜- 만-￥l 

8 . 불구자와 社흩的 差別

션에도 언납한 바와 같이 을구자나 기형자는 平훌에 

서 살지 붓한다. 짧北 外國人닐은 그러한 사단으 ..!r '.격 히 
~.!. ‘ ’ 1 - 1 

바 없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歸順한 사람에 의하떤 모단 

샤반은 그늘의 불구형태에 의해 分類되며 시펀의 착-성 ;.<1 

역에 거수지까 저l 한 된다고 한다. 北韓은 또한 불-=-r-사쉰 

에서 IIH 우자쉰 선택하여 수뇌 같이 일하노독 하며 배우 

자는 줄퇴근을 노우며 훈변을 받을때 보좌하는 任務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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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만다. 

산체시?! ]추정에 따간 嚴格한 자맨 III 우가 Jt輝에서 성 

생J ~: ， . 1'. 잊 Ll-, ↑테랩 fit+에 의 허 1시 T￥ 千속 후}경남도 갚깎한 

4‘f jlf 어l ?j 는 -f - Ll!}한 \l r 판에 삼 ~l~ 있 ö 여 .J. 
--

까
 1 ‘, ). 

소 ? l 꾀애 았 .1 ’- 떤새 약 30 쌍이 낚아 었다 . 1'. 한다. 北

~ú'~ Jl~ }{f 의 l상확한 u 標는 :' .L 갚-깐 」f:옥 δl 서! 거하얀l j ~ 하는-

서 이 디 北빨 Ilit 쩍에 대한 관측은 平팽의 공식 깅료와 시 

lr! 농상에 국한 도Ll~ 었다. 

~t<햄을 값j問 하였 던 사 단은 ~t韓 띠1:햄에 는 볼~ 자가 엽、 

고 포끈 샤란이 획언적으로 비슷한 선체조건판 구비 하~lL 

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北韓 짧局이 「새 

~셔蘇」이라는 인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단뜰을 와~ 

인블 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음이 

분1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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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生 存 權

제 3 조;사텀은 누념나 生命 및 ~ft웰으 1 iJ 1 1]와 ’￡全설- -l! -

릴 熾利릎 가진다. 

r rb야 l페 . 1바治바j 밟 flj에 판한 i껴|際쩨約 」 제 6 조는 ~사Ij의 

세한」’} 폐지갚- 주장하고 있는 ut 씬入權피리-條.lj’l윤 펴￥빠l하세 

ïf 성하J.!. 있다. 

“ 死Jfl I 꽤行 flìU度를 폐지하지 않놔 있는 뼈家는 犯法 qjl파 

에 니}한 ‘’1 À-l 01 닙 ï ~ 집행 테두리내에서 가상 악랄한 犯뿔에 

대해서만 ~)flj 을 선고하여야 하며 떤 ï f-약 조항어! ijE背

뇌 아/、i ~_ 안펀다'.. ~Jflj 삽-漢둡 받은 사땀은 4;￥故와 減 )flj

을 요청깐 수 있는 權￥Ij둡 갖는다 -. 

1 . 北韓 tftj훌訴꿇法의 死tfll1훌項 

~t韓의 섬;븐 어느정노 이러한 l써際꿇準에 따븐 fi$ μ:1 갈· 

내~히고 있다. 北韓의 )flj ;hJJFr~파 11. 셔1 275 조에 의히_1'‘까 t 

)flJ은 쇠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承쐐을 얻븐후애만 1띤~ 1 i 

할 수 있다. 또한 )flj합 제 30 조에는 ‘ 犯~W1 j댔 당시 18 

세에 이프지 봇한 자에 대하여는 死께블 선j.l찰 수 없다 ” 

JI ït 집하고 있다. 北韓 ;한法 95 條에 의하면 “ 꽤蘇l.~ _ L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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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人民共和뼈 _È席은 特빼樞을 행사한다 ” 고 되 어 있고 憲

法 103 條에 의하면 中央人야委員會는 대사늘 행사할 수 있 

는 備따이 ]1L 여되고 있다고 놔정하므로써 死]ffJ因에게 f휠 

F훌을 쏠 수 있도독 되어있다. 뻐j 휠詢쐐法에서도 特敏와 敏

免이 明示퍼이 있다. 그랴나 특가할 만한 일은 北韓의 법 

은 이러한 꿇藍을 이탈하고 있다. 

「 가장 악랄한 犯罪 」 에 대해서만 ~)f/J햄行을 하게끔 死

떼을- 세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韓〉한法의 약 47 개 

조항이 어떤 경 우에는 死쩌을 iitE-할 수 있노록 되 어있 

다. 이법은 犯法者둡 여섯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1 ) 國家

主權 적대에 판한 罪， 2) 國家管理: 홉害에 판한 罪， 3) 

國家所有 · 社會 및 없同團體所有 합(펀에 판한 罪， 4) 인신 

침해에 판한 罪， 5) 공민의 財흩짧害에 대한 犯罪t 6 )군 

사삭 犯罪 등이다. 

께法의 47 개 조항중 어떤것은 單純히 犯法行짧들 하였 

다는 理由만으로도 死쩨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조 

항은 수감교화 u的의 勞動 또는 홉템金等에 대한 거부 등 

"U:행覆境을 惡、化시킨다는 理由로 死]ffJ 이 執行된다. 재l法 제 

47 조에는 「당해 犯罪.의 社會的 위험성에 관한 問題는 

매개 犯罪 1훨件에 있어서 解決하여야 할 接本빠 間뿔로 삼 

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死}fIJ 에 처할 수 

있는 여섯가지 nH:會센j 위험요인을 i껴示하.i!.. 있다. 

1 ) 人댈民主초義 制廣률 전복하려 하거나 帝國主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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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資本家 i바權을 樹 \Z할 I J 센j으로 하는 犯罪

2 ) 반꽉- Il1-- l一 여러번 호으 職業ÉÝ~으로 범한 犯罪_L '-- ..., '-

3 ) 集團 또는 작당에 의한 犯.~f-

4 ) 탐욕 가타 비열한 능;J 에서 납} δl 犯罪-u ‘-

5 ) 특 히 잔악한 暴行 또는 잔악한 위계로서 범한 犯파 

6 )자신에게 송속되어 있거나 보호아래 있는 자 
--

[
」

rL 

-

쇠활~ J)l斗의 훌훌情에 의하여 득-oJ 無뚫상태에 있는자 

에 대한 犯罪

가. 國家主權에 대한 犯罪

k쟁家 ;主權敵對에 관한 犯罪는 1 1 개 죄목으로 분류되 

어 있다 1 개 죄꼭을 除外한 모둔 죄목은 가즙처벌조 

건이 없더파도 死升Ij에 처할 수 있다. 이 죄목늄은 다 

음과 같다. 

1 )武裝 暴動 (65 조) , 

2 ) 外國 또는 外國에 있는 社會빠 集園으로 하여금 共

和國에 대한 무장간섭 기타의 적대적 行짧 득oJ 共

￥Q國 國家財흩의 강점 外交I뼈係의 斷總 共和國과 絲

結한 조약의 파기둥에 이르게 한 자 (66 조 ) 

3) 反國家바J 目的으로 共·和國파 敵對á9빼係에 있는 外

國 또는 代表者와 연락한 자 (6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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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뻐國에 대한 反i힌용: (68 조) 

5 ) 테 라 앵 위 자 ( 72 조 ) 

6) ~쐐家에 견둡 끼칠 目的으로 때창으l 안t~환， 運輸， 商

~， ll~뻗 tmil휠， 信 j꺼制度쉽 파단시키는 챙위 또는 줍-전 

의 소유세늘 저해하는자 (74 조) 

7 ).A~王權을 전복， 문란 , 약화 또는 )xt꽤家와j 犯$블 

앵하도록 1í i원 선동을 한자 (76 ， 78 초) 

8) 閒課行옳 ( 7 1 조 ) 

9) fj 本 기타 帝國主義 지배 밑에서 朝蘇 人民의 I~j 

由를 積極폐으로 i필I홈 彈壓한 者 (79 조 ) 

나.國家管理 촬害에 관한 罪

國家管理에 대한 8 개죄목이 死재j 에 처해진다. 

1) 1.꽤家機빼， 個A機關 및 공민에 대한 침 입 강탈에 參

加 하거나 鐵道둡 파괴하는 행위 (82 조) 

2 ) 굽중적 소동 또는 비법적 행위뜰 강요하는 자(83 

조) 

3 ) 貨뺑， 國家fi慣證췄의 4홉造 (84 조 ) 

4 ) 홍기 절취 (8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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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熾道파괴 (89 초) 

6 ) 일반 훌‘L켠 遭軟機關Ll 의 m앉fhJ: 홍찮fh삼 위 반하Ctj Æ1C 

켠機둡 f협없파괴하거나 ?}벙에 손상음 주는 뿔故즙 ，授

~t시키는 結*갈 유발한 자 (92 조 ) 

7 ) 퍼族的 -ElL- 1 -
\- tj깅흥~ú'~ 싼화나 ~~!l‘、~ -~- 일으키거l 할 ].[

f밸 선동 -IL[ i I→τ1 그라한 內容의 (양상잭늘 산포하거나 

셔Q 보판한 자 

다 . f쐐家 l따씨. !1f t햄 j갖 없 li이빼體 }까 1J
O 

fl ‘간에 깐한 ~W 

}flj t.t. 서1 106 :1:에 의 하떤 l써家}판ti. il止뺨 및 Ihhl ，니 l꽤體 

l行有· 섭/쉰에 낀 한 犯1f- fií홉 즉 “ l행家 ， Jln 편l뺏體. I씨 j I iJ 

양햄體의 짝庫， ?lf’l 시 업소에서 또는 j싫파 j車輸 혹은 水

1.:運輸 노중의 화물을 연속적으로 또는 함}織n'J 앓|패에 

의하여 또는 쉰-히 大量的으로 약취한자 ” 는 死}flj 및 오 

~- M~6ll& 에 처 한다고 되 어 있다. 

라. 人身합좁에 관한 罪-

)fl ] 필 서1 112 조에 의하면 사패을 殺얀한자가 다읍-의 

各號에 該짧하는 者로서 정상이 중한 경우애는 )t)flj 에 

저한다놔 ïf 정하고 있다. 

1 ) 탄욕， 질투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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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A 또는 중상해의 선과둡 가진자가 범한 때 

3 ) 多뼈의 인 l경에 危險을 줍 )J필 또는 殘뿔한 手段

결- 사용한때 

4) 다듭 줍한 犯罪;늘 감출 目삐에서 범한 때 

5) 被害者가 l효系尊톰인 때 

6) 被害者같 ~j훌 철護할 義務들 가진자가 범한 때 

7 )被害者의 無뚫狀態늘 利用하여 범한 때 

마.公덩의 財흩· 합害에 판한 罪

他A의 財物을 강탈한 자의 범행정상이 중한 경우에 

는 死)flJ 에 처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 150 조) 

바. 굽사상 犯罪

최고 ~}ffJ 에 처할 수 있는 군사상 犯罪는 24 개 ;죠 

힘이 있으며， 이러한 行짧가 加重越뽑條件에 該當하거나 

이적행위달 構成하거나， 전시하에서 일어날때 死뻐j에 해 

당한다. 

1 ) 部下가 직속상판의 t난무상 命令을 또는 하급이 상 

납의 굽무상 命令을 빼行하지 않을때 (2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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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년무상 義務둡 햄fj하는 시-에게 &VL을 한 때 

(267 조) 

3 j tlf]I’-상 義務듭 햄{j-하고 있는자단- 강요하여 그활務 

-낱 iltJx하게 한 때 (268 조) 

4 ) 전사 및 하λ}깐이 ，찍:nJ없이 6 시간을 넙는 얘11 IIJ 外

出한 경우 (272 ， 274 조) 

5) 24 시간을 넘는 껴!C값: I1J 外/너 (273 ， 274 조) 

6 ) 하-너 쉰 낀， 상급쉰관 및 고급굽깐이 쐐緣 또는 服務

J싫; 1한날 離脫 또는 脫出 (275 ， 276 ， 277 조) 

7) f-[命 또는 轉動命令을 받은자 혹은 lli張 -퓨
 

느
 

‘-또
 

가풍에 있는자가 正當한 事由없이 f휩당~j웹閒에 훌t 1í 또 

는 麗任하지 않은 경우 (278 조) 

8) 財物윤 棄取하거나 가타의 目的으로 武器둡 휴대하 

고 脫出한 경우 (279 조) 

g) 자가의 身體들 揚傷시켜 굽무의 執行을 가피한 경 

우 (280 조) 

1 이 戰I調場앙r에서 도주하거나 戰關狀顧에서 부대 또는 복 

무장소를 許파없이 이탈한 경우 (281 조 ) 

11 ) 軍服， 기타 軍裝品의 不法讓獲 , 紙홉 또는 貨與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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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82 조) 

12 ) 衛兵 평bÆ용차↓程 빛 ~~ 뼈nUlJ l활 JJi. (284 조) 

13 ) 軍’납’이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둡 하였을 때 (286 

조) 

14) 1뷰짧삼’이 적을 방초할 U(센으로 委任된 띔揮權을표 

가한때 (290 조) 

15) f원擇官이 적을 방조할 닙씨으보 退월]時 i따爭 婆行

子段을 파괴 또는 사용 불능케하여야 할 j훨當한 對

策을 취하지 않을 경우 (291 조) 

16 ) 指揮官이 적을 방조할 目 i퍼으로 戰l調 진행에 대한 

命令을 違反한 경우 (292 조) 

17) 敵에게 포로가될 環境에 처하지 않은자가 표로되거 

나 전투시에 武器f벚用을 거부 또는 敵편에 넘어간 경 

우 (293 조) 

18 ) 沈沒하는 함정을 망기 하는 함장 (294 조) 

19 ) 國家I에 또는 軍뿔tB 秘、密을 누설하거나 機密文활둡 

분실한 경우 (295 조) 

20 ) 戰I調 任務邊行 結果에 깐하여 허위 빼告·를 한 경 

우 (29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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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戰k者 또는 戰傷者의 소시풍표 짧셔X한 경우 (300 

조) 

2. 뻐의 빼行 · 死tftJ 및 a톰했 

가. 公開處)flj

~tl韓으1 ~}flj햄行統JI-에 판한 lE碼한 ’h!i빼는 입수하끼 

어쉽다. 파거 ~t햄의 압제가 심하였던 시가에 ~}flj 헨니 r 

이 f싫行하였다고 한다. 예갈둡-어 1958 - 1960 사이 9,000 

명이 ;했으띄부터 l￥뺨淸되어 載判에 의거 殺떤되었다Jl. 띤 

다. 그늄-은 “ 빈-닙감자， 송파주의자， 유해분-자 및 Li. i한命 

분자 ” 파 시소뇌 었다 최 소한 j1t 거 에 1z lJ Þx 統tf1 ~.의 ~t 

韓政1ff는 人民載잊‘Ufi 實>>힘하였고 政治的. J:xjjit 평ú'~ ð너 tL 

者·늪의 말로를 大;쨌갚에게 가르치 가 위 해 公附場l까에서 

射殺하였다7) 

예같-둡떤. ~t韓은 性道德에 대해 엄걱 한 굉-서l둡 가하 

고 있으며 빼線者·는 ‘ 부르죠아석 ’ 가지판의 소유자만 낙 

인을 받아 때보는 太聚 앞에서 빼웹갈 반는-다 산에 北

7 ) 公|해處)flJ은 rp共과 韓國에서 太쨌들을 빠從사키는 l成겸l 

F段으로 傳統센j으로 사용되어 왔있다. 냐1共의 文化 太

!합체}해閒 (1966-1976) 에 公開處JfIJ은 재판저l도의 신형적 

인 표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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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國家保衛部에 動務한 바 있는 한 귀순자의 말에 의 

하변 1965 년 7 월에 합홍시 반룡산 골짜가에서 人l(

越判에의해 處)flJ 당한 사람을 l]~훌한 일이 있다고 하였 

다. 

그 피의자는 함홍 사범전갚-학교 여학생이였으며 약 30 

명의 영향력있는 당원과 돈을 받고 정을 통했디」 하jIE 

는 國家保衝해5 요원에게 그녀가 劇場에서 단골을 유혹 

하다가 낼補되 었다. 당시 ;ft韓政府는 不揮한 情事플 11ft 

햄主義 획도命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 

은 國家保衛部에서 성 범행자들 大聚들에 대한 軟례|μ 

的으로 公開處께하라고 지시하였다 載判챔場에 약 20 ， 000 

명의 끊중이 집결하였으며 오전 10 시경 재판판과 피의자 

가 나타났다. 載判은 大쨌들의 탄핵과 고발로 시작되었 

다 

오후 2 시경 재판관은 휩德배 타락을 禁止한 金日成

의 ~시 들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死께을 선고하였다. 재 

판관의 선고가 끝나자 군중들은 그녀에게 욕설블- 퍼부 

으변서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때場에서 총살형에 처 

해졌다. 

최 난 人l(載判에 판하 빼삼는 없다 그러나 太쨌삼의 

비판속에서 寶施뇌는 公 IJ셈뼈}flj制度는 1980 년대초까지 계 

속뇌었다 최난의 귀순자갚아 反않罪， 웠人.彈흉， 暴動爛

動 및 기타 破壞犯에 대한 과거의 公開處Jffj事例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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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 있다. 귀순자줍 몇 사단에 의하떤 i쉰법 -^t늪은 

훌훌1*場이나 얻홈~ 運파D벚-에 모여있는 남중앞에 끌펴 나오 

i!.. l:난줍둡은 罪人에게 신싱짚삭으보 .1 하낀 Al 2 -., _t 간 -‘-LJ t...,!. 1---- ‘」

윤 단 /<1 여 막대기로 지가〕lL 하여， 어떤 JPλ、은 굽줍 i...~에 

게 맞아 죽71 도 한다. 被깜人은 가끔 ;X;뼈의 갑-모와 犯

JJÆ 에 관던지워 지가노 한다 ~t韓의 여러 사회계춤에 속 

하.i!.. 있는 사랍블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엘리트김-은 그 

덴 k훌홉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9E)fIJ執行갚 뒷받집하는 팡범위한 處뽑條떳이 있읍-에도 

불-lL하고 北韓政府는 ì:t.二的으로 死떼에 해 냥하시 않는 범 

법자에 대해서도 당국이 다른 범법자들에게 써本으로 보 

이기 위해 임의로 死JflJ 에 저한다. 예뜰 들어 l꾀緣犯은 

뻐法에 의해 형량이 死페에 미치지 않으나 한 북한어 

l :f ‘ -
-r"L二 1970 년대 남포시에서 램흉 죄목으로 두 사람이 

公i채處JflJ 당한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 두사람의 lB身

은 농-요계층이나 적대계층에 I짝麗되어 있었던것 갚다.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한 귀순자와 지금 빠外에 /힘 

住하고 。1 느二 À -l 
M L- L. j밟웰tl:l륙은 엘리트둡은 l뿔흉罪로 그 러 

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따빼의 暗殺 및 處JffJ

전北韓tt民의 한사람은 國家保衛뻐는 金日成 父子의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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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u팝殺윤 위해 ，JII總된 15 - 2u 명으로 構成된 닫-수조둡 

펴시j하여 왔다.ïl 하였다. 11] 확인 ￥월 1li 에 의하띤 전 부 

수상 남일은 1975 닌 10 월에 의심스러운 車빼혐 ’합 l냈로 

~L 하였다J1. 하나 이판-수죠에 의해 H끓殺노|었다고 한바 

\1 1 확인 ]I~고에 의하맨 國家u衛없는 각도에 특-수처 형상 

을 連’;，펴하고 있다놔 한다 t!z FJ j[Z 父 {-늘 회t춤흉하는 자 

는 쇠몽-능이로 머리둡 강타하여 웠펀한냐고 한다. 

다. 홈]禁中 死L

전 에 政治犯 1&容所에 收盛되 었던 죄수 몇사i감익 마
 

E 

에 의하면 최소한도 1983 년까지는 정당한 절차와 농 성 

한 載判節次없이 죄수뜰을 殺펀하는 것 이 l휩’찌j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죄수가 탈옥시도로 뿔補뇌었을 때 

t난증앞에서 公開批判을 받고 경비원에 의해 즉시 뼈jflj 

된다JJ.. 하였다. 예갈 둡어 1976 년 신영환(33서I )과 -강 

상덕 (28 셔]) 이 )flj務 l升에서 탄옥을 시도하다 邊때뇌어 公

I쇄越JffJ을 당하였니뇌 하였마 1986 년 ~G韓을 떠난 전 죄 

수의 한사람은 1978 년부터 1983 년까지 복역중에 집 

중사격을 하는 --~서으 
。 。 εi 갚었는데 아마 죄수둡 싫뻐j 하가 

위한 鉉擊인것 간다고 하였다. 다쉰- 죄수감에 의하면 그 

라한 統훌은 탈옥미수자둡 射殺하기 위한것이랴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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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뿔 j횟術專門學tx 버身의 한사람은 〈ffH成의 초상화달 

마루에 펼져 놓은 종이에 그런후에 二L ζL 림갚 버 

립으로써 rJX單命行싫」 라는 죄꼭으로 20 년행을〕.E 

ffi-받았으며 1980 년대초 )flJ務 l까에서 알 수 없는 뼈버 

로 處JffJ 되 었다고 한다 8) 

8) 1987 년 2 월 20 일 南韓에서 입수한 김만철의 진술. 

김반첼 (47 세) 은 작은배 에 家族 10 1싱윤 대동하고 l 월 

20 일 LJ 本에 도착하여 l협韓에 귀순한 자보 그의 다쉰 

능생은 蘇聯을 비판하였다는 죄목으로 勞빼收容所에서 25 
년간의 꺼?훨b}ffj블 宜 ffi받고 복·역중 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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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章 擔問고} 非人道的 빨遇 

제 5 조 : 아무노 持럼j이나 殘，칭한 ， jl: 1화德的인 또는 때홈l페인 

H훌i냉나 }fIj 關을 받지 않는다. 

~t韓의 법에는 고문이나 非人道的 待遇에 대한 禁止 또는 

그라한 待遇에 대한 JfiJ事的인 세재조땅이 없다 JfJJ事訴짧法 제 

108 조에 “ 被疑者 審t임1過꿇에서 걱l 심 심문관이 被嚴者의 

陳述이나 권白을 받아내가 위해 뚫力， 齊원， 또는 이에 준 

하는 方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賣

質的으로 이 조항의 준수들 保障하는 절차나 제새가 없 

는것 같다 사실상 자신의 과오늘 빨리 깜터함으로써 룹좀 

毒한 處i뿔들 면할 수 있다는 선전이 종종 행해진다 자 

백을 거부하는 자는 심한 구타를 당하며 配食이 증-지되 

고 중노동갈 강요당할 뿐만아니파 엄한 處뽑을 받게 된다. 

人子된 모든 證훌에 의하면 최소한 1980 년대초까지 北

轉 죄수늪은 審間過提에서 定期i센으로 精問당하고 무자비 

한 處i뽑늘 받고 있았다. 政治犯이 遠뼈‘되면 처음에 그는 

保衛部 狗置 Ifr에 藍禁펀다. 

지급까지 수집된 여러 죄수에 핀한 보고에 의하면부냥 

한 빼遇 -꽉 받지 아니한자가 한명도 없었다 보고에 의하 

면 橋問 i’l- .!J'- 당한 빼i뭘 }jil;. 이 여 러 가지 있다~ 1986 년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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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않윤 脫 HJ 한 한 l얹治}더은 1978 년푸터 1982 닌능안 收藍

中 jI[당한 k&i뭘늘 받았냐고 하였다. 金 IE 11 이 ~i 어l 거l 호L 

{뽑川 l뱃um갑 製꺼 :" 1도독 싱요에 1] 위해 ~i 에거l *iì f:t -:;.- 中

止시키뇌 XIjL J i34- 자;<1 삿하노복- 하였다. 강비원은 ~" l 사 자 

지도 쉬;<]노 못하게 하J ] 위해 양소으 무픔위에 얹고 핏끗 '- L! 

이 앉은자세로 있도복 하였다. 세시간!내다 한밴씩 약 2 갚-

공안 서도록 허용하였다. 이댐게 사혹한 J월i댐는 l 넌감안 

셰속되었으며 야I짧|페인 구타보다 더 고동스라웠다놔 하였 

다 다구나 處뽑의 한 )j필으로 그의 식사는 악괄하게 소 

섬뇌었다. 식사는 쌀 오~~ Jl. -=tTì- , 。 빛 똘잎이나 뿌리로 펀 

놔이었고 소굽은 故意的으로 국에 넣지 않거나 제한하였 

다. 

두번째 예는 한 귀순자가 1958 년에 保衛쐐 빼쉰 l까에 

亂禁되어 n 면을 강요받았다. 소위 「비행가고갚.- J 파 「꼴 

..ïl섣: J 이딴 것이었다. 精問者단은 그늘 거꾸로 uH 단채 그 

의 걸·골에 수
 

l 쉴
 

으
 
E 

A 
} { 
]

、

어
 

으
 
감
 

D 

필
 

없게 했다 

세번째 예로 아버지가 保衛폐에 행1)務하i!.. 있있던 한 궈 

순자는 1970 년대 숭반 保1衛;해 조사대 에서 한 죄수가 審

강경 블 니뺑하였는데 保f휩쐐 요원이 ~ L 죄수의 손 ii;j받는 

사락 사이에 연필을 끼어 손을 u] 뜰벤서 띄 ['J 갚 상요하 

였고 」 아버지는 죄수샤 아픔에 봇이겨 悲|!앓융 :A 1 브는 

것을 딘-었다.Jl 하였다. 

네번째 귀순자는 1960 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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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군에 있는 保衝많 狗置!펀 경 비원으로 動務하였다. 그가 

그삿에 합任한닌 상판이 ~l갈 월JL뿔 lfr 시 섣을 구경시켜 주 

었는 데 ~)펀tl한 內입3늘 다응-파 갚이 션명하였다 二L 狗置

所는 6 개의 藍房이 있었고 각 藍}상에는 10 t성 정도 갈 

收容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었다. 마지막 藍傷은 *쯤iUJ혈이 

었고 마J듀 바닥에 변기대신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籃房

에는 물이 없었J!.. 收藍者는 서l수도 하지 봇한다. 지독한 

악취가 변가 항아리와 목욕도 하지 못한 수감자의 몸에 

서 용겨나왔가 때깥에 그꽂 종사원둡은 마스크늘 착용하 

Àl Ç>1-으 수 어어다 
l.;。 근 ! 닙^ ̂ ^-., 

*쯤問별은 어두웠고 고무회초리， 작대기， 몽둥이등 精問道

具가 널려 있었다 收藍者들이 規則을 어기거나 畵問

첩’갚의 協助훌求에 不應하면 橋問室로 끌려가 바지률 

걷고 각목을 무릎뒤 에 바져 한시 간 동안 앉아있게 한 

다 그 苦痛은 표현할 수 없으며 죄수들은 고통에 못이 

겨 실신하기도 하고 精問에 못이겨 죽거나 自殺하는자도 

있다-고 한다. 

外 l쇄人에 대한 힘問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외의 狀況은 비슷하다~ Al i Lameda 과는 베네즈엘랴인이 

피패業路 準패들 돕기 위 해 北韓으로 왔으나 1967 년 

’F뿔에서 그 쉰f낼 자체까 너무 非뼈實없}이라는 理由로 거 

]!L 함으로써 邊補되었다 Lameda 는 다븐 죄수뜰이 精問에 

봇-이겨 7#:q양을 지므는 것을 듭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 / n 
냐
 ι 



는 將t암j 을 당하시는 않았다 ":il 하였마 l 넌간의 1&藍 j피tHJ 

농안 그는 全身이 피멍투성이였뇌 세증- 이 50 파운E나 -판 

었다Jl 한다 111 해 -쉰 함성 「 프에블보 」 호 함상은 」의 빼 

務L~ 둡」’t 1968 난에 ~t韓에 피납 펌禁뇌었다 」뇨합따 

의 간첩 이파는 B낀벼로 심 하세 샘/: :j 당하고 있는 韓뼈사 

람을 보았다고 陳述하였다 」 輔j짜l사암의 일핀은 타박상 

o i3 
-~ 

엉망이 뇌어 있었jl ， 힌쪽 눈알이 

관은 부라져 뼈가 밖으로 뉘어나와 

하었다. 

뛰어나왔으며 ~l 

。 l ε: 
M、 L 상내였다피 

~t센’a요원낀-끈 심 푼과정 에서 ~Wjl씬으로 치l 속 합장」’} 乘

務셉둡검r 子먹으로 때퍼고 발깊로 갔으며 펀자 쪼각으로 

쿠타하고 마부 바닥이나 벽에 내돕댐이 셨다 ~l후 ::>:.1 -"‘ 
-ι1 가-

j 二 。
2~ 섭한 협박을 닝했.J~ 심지어는 웠쉰 ，많 I繼빼j까시 씬 

였다 

~ -μ-은 죄수듭필- 굶주리게 하여 外 I때人쉰의 態L용:갚 “ 괴 

정”하고 틴터을 받으헤뇌 하였다. 어떤때는 소량의 식사 

둡 주면서 좋;첼조둡의 不，JlQ첼’추1- rL~[흥-에 대한 별로 바 라 차 

락， 손돕， 지아능을 식사에 섞어 내놓았디. 죄수늪은 션사， 

壞血納， 폐렴， 간염， 피부병등에 결렀고 시녁장애까지 일으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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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章 퓨IJ事話를섰 및 쫓t추IJ節次의 公正性

제 3 조:사람은 누칸나 또命 및 身體의 덤H:l와 安全을 누 

떨 憐￥Ij갈 가진다. 

제 8 조 :사란은 누f나 ;웬法 또는 法律에 의해 힘:낄펀 헬 

4‘:f한j 權flJ룹 성-펀하는 行짧에 대해 권한있는 뼈家 

法권에서 效없l씬인 구제늘 받을 權.￥Ij들 가진다. 

제 9 조;아무도 함부로 連뼈‘， 빼禁 

는다. 

n.: :τ . 
..J... L i휩J1i.을 당하지 않 

제 10 조 : 사람은 누구나， 펀身의 權利와 義務 또는 자신 에 

대한 에事上 機疑에 관해 載判을 받게 될때， 獨立

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法륜이 판장하는 公 jf

한 公開審議들 검全히 平等하게 받윤 權쭈Ij들 가진다. 

제 n 조 : (1) 퓨Ij事上 犯罪에 관련하여 訴追당한 사람은 누 

구나 公開載判에서 法律에 따라 有罪로 밝혀칠 때 

까^l 無캔로 추정받플 權flj둡 가진다. 소추당한 사 

람은 그 훌훌判에서 자가 될 辯鐘하는데 必훨한 모든 

手段을 保障받고 있 어야 한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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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노 행위당시에 따l씨ilJ:으로 또L- 뼈際필 

1:으로 )flj JJ~犯罪갈 4빼成δ1- :-<1 않는 삭위 또늠 부삭 

위룹 >>llLb 보 하여 Jf-Ij ’H5니으로사 {(W의 t ‘~ If '. ‘’ U~ 
11. II ‘.! t.: 

-^I 않늑c~. 또한 ~l Jflj ’}니니 ~W / ~ 닙l 헤 셨윤 때 펴川 

년 수 있었년 )flj웹보다 니 -IlL거운 jf-Ij꾀u 이 지워 시 

시 않느-다. 

본 협 에서 는 北렘 의 )flj ’HJ& 1)IJ i냈 :IJIJ 에 대 던1- JM~ 외-

構ii1i ji-히 i활抽‘ 빛 ~:rlJ껍ö ð:애 관해 討，짧하~1~저 한다. 

)flj 밀，바，값法에 으 l 하띤 웰‘꼽쉴öð:가 {~陣뇨!어 있으나 :Lttll’” 
으로 깐-히 政治犯애 대해서는 이라한 ’강안裝떤가 파수 νl 

지 않 '-1 ~ 있다. 

1 . 法律의 빼統 

한반노에는 (방統(1'J으로 權力藍用에 대한 꾀ü力한 法 H~lrJ

옮IJ越 상치 가 rj 여되어 있다. 꽤蘇II'J 代의 行l吹 i녁단’은 j샌}j 1 i 

政의 1.2으보서 본연의 fJ:務以外에 判事， 檢땅， 뺨察댐-야으 

로서의 부가적 인 ff:務쉰 수행 하 였다. 왕조사 내 의 사 lli 

제도는 모는 사람에게 산정적인 不flj삶윤 주었다 즉 被

혔훌者-의 犯Jn行쟁률 추정에 의해 決필하였ï!.. 辯護人을 ffi 

用할 수 없었으며 擔nu 에 의한 自白을 강요하는가 하면 

/00 



llß값때l 의 正w한 )l웰서j을 부시하.ï!. 죄i’}늪 소 -나 jL회사j하였 

으며 빼體딛ifIi’} 盧園표 상서l 패行하였다. 

:~ 6 년간의 l -j짜’統 :fill하-代어1 lJ木↓녕(府뇨- 獨逃形A윤 헬魔로한 

-^t저l 사법서l 노쉰 적횡-하려 하였다 이 세도는 사법의 갯월{r 

tt이 무시뇌었고 L닝〈治權 )J 간- 서l 한할 수 없았으며 被疑者에 

대한 嘴￥Ij가 ~備뇌지 아니하였다. 너젠의 I패壓統治에 대해 

o l- 。
l.Õ""C 따|쐐사암듭은 갚노쉰- 느셨 ;ll li 히 1937-1945 능안 

의 무띤춤판시간에 11 本의 파f팽統을 거부하였다. 紹果IJ'J으로 

1946 넌초 H本의 紙治가 막을 내녔을때 l=I*의 필傳統은 

j發棄되었다 

혀 
‘ - ~t韓의 $f환構i쉴는 M;4:fÝJ으로 蘇聯의 I.t.律 ;ülJl똥- 에 /'1 

-;」;，; E t」i -t「二Jl 있다. 北韓의 :‘관法， jflj I.t. , )flj 황訴웰法은 蘇聯 i!}

거의 비슷하다 1~48 년 9 월 9 일에 공포한 ~t챔)쥔 11.은 蘇

聯의 1936 년에 제정펀 r휠:ìÄ0J容윤 거의 그대로 複장한 

깃이다. 北韓이 1950 년 3 월 3 일에 제정한 형법은 蘇聯

의 1926 年度 jflj法과 거의 같고 1950 年 3 月 3U 의 ~t 

韓JflJ事訴짧法은 蘇聯이 1923 年에 制定한 法파 비 슷 파 다 

1950 年 3 꺼 16 의 北韓越判所 구성 법은 蘇i聯파 그 衛

캘A和뼈이 1938 年에 제정하였던 法과 유사하다 1972 年

~t韓 :휠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憲法發展에 훌%響을 받아 수 

성되었다 1974 年에는 께事‘파짧法과 越쉐l딱 구성법이 이러 

한 中國의 법 개성에 따라 수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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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fiJ톨훨뼈j휩j度 

~t韓의 혈，fE 1&~~Ij~월 1뼈은 '-11 .:}( ~ ~~IJ J 까로서 c.관 t.t 111 條) 소 

상은 최 ~l Ál(會識에/‘ )뽕出~;j 고 꾀’J~는 초!j!.. 人l( 꽉 l뚫 

상선회의에서 選川멘다. 이 1央헬j、 Ij J 따는 모단 하냐새판소의 새 

판사FIL듭 값괜하 ltj 서1 1 ..1，ι )flj ’，}~ ~ :;HJ ii~ ， 저12 부 i앙 'J~}싸 :1'0 ;’rt , 

서1 :3 J ，~ !f，‘해UJ&判 ;';~ii. -l 성 되 어 있다. 

I f 1 ;사越判}판는 간- δl 엄중한 j너캔뿔件에 대해 선간l 날 하 

며 하납재판소의 f~lj lR에 대 힌 1:，JF ， 抗識 넷 HL ~’ i 벌件딘-

審쐐.한다. 

펴1)싫少'J}9f~=- I!껴家 i깨Vi敵對에 깐한 fIff , 人身싱낀에 t’l 한 

’j | ! 및 l或l家 I까 1J 세t 썩 및 協fl-Jj빼 u갚 l꺼 1i f강간에 t’1 힌- ~ W 

등-을 서1 1 심으로 꺼할， 載判한디. 파짧判所는 각파에 l 개， 

노합 9 개의 ~判 l까가 있다 

i합 載判따는 t던 ’j.Ç 및 Jflj뿔폐둡 두고 있으며 사]!’- 에 새 

판장인 少Ij펼 l 명씩윌- 두고 있다. 피越判l까는- 또한 t.L令

에 의해 ~l 관깐에 속하는 犯;)r ~화件에 대한 審JJH와 rli 

.1m 越判l까의 判決 및 判定에 뎌한 L‘파， 抗議 및 HL 

告·뿔件에 대하여 제 2 審으로 載判한다. 

rff . 쇄if 人l쳐越判I차는 퓨Ij ’j￥ ’흉件， 國家管ßp'둡 f갚害하는 ~m ， 

빼家!한 {i 및 協同團體 }한1i f호1;'，홉에 깐한 떻， 人광에 대한 

뿔， 職務에 대한 罪， 個人 !하有홉환에 관한 罪， 勞動 않· 

令 위반에 깐한 뿔， 經濟에 관한 罪位會秋ff 에 판한 

- 102 -



罪 人民保健에 관한 罪등의 事件-을 관할 훌훌判한다. 각 人

합越判}한의 判事와 융審員은 해당 人民會훌훌에서 選웹훌하며 

選뿔權을 가진 일처l 의 公파은 判 I활 또는 짧훌員이 될 수 

있다. 人링 훌훌합은 동-상 14 일 이상 越判에 참여할 수 

없다. 

쉰사 재판소 소장은 中央越判所가 選出한다. 軍事載

判Ifr의 훌畵설은 자가가 }딴뼈되 어 있는 짧緣의 굽무자 회 

의에서 選出되는 굽무원이다. 軍뿔載判所는 JJi.薰命行짧， ~쐐 

家安保나 戰I調能力의 저해챙뉘， 군71 문딴， 군복무什정 위반 

등에 깐한 사건을 取投한다. 

jffJ事事件에 대한 授훌 및 d쉰Ji-동菜務는 중앙검찰소， 노 시 

눈 검찰소장의 責任이다. 중앙검찰소장은 최고 A퍼會議가 

ff命 또는 解任한다. 또한 중앙검찰소의 검사와 道， 市， 짧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중앙검찰소는 자기 事좋 

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朝離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主席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責任진다. 

깨j事訴짧法 제 85 조 및 96 조에 의해 樓훌機關의 擾홉 

에 대한 전반적 감시권은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있다. 

3. tflJ.흙앓法 

가. 邊補 및 f훌훌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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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韓)fIjJ뿔訴‘꼽않에 의하면 }테압방件은 個人 또는 빼體 

의 신뇨， 기깐 또는 jil무원의 신고， 犯人의 자수， 검사， 

예십원 또는 越判l升의 재량에 의해 세시된다. 구두 또 

는 서면에 의한 신고내용이 犯뿜의 요건을 낙L UI 할 때 

겁사가 수λ}착수 거부에 대한 정당한 햄버가 있는 이 

상 뾰훌에 착수한다 被/쉰者 역시 떼뿔합꼽 節까;에 따 

랴 f固人的으로 tW‘합윤 제 71 할 수 있다. 

이 핍짧法은 군관， 예심원 및 勞動1 • 없務 · 소I상능 제 

기관의 검찰원이 수사할 수 있도복 it정하고 있다. 이 

수사판늪은 I쉽행혐의자둡 適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 裡짧機關의 수사에 대한 전반적 감시권은 관할 구 

역의 검사에게 있다. 중대한 떼事1압件에 대해서는 검찬 

소 예심원이 예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家保衛部 藍

察펀만이 國家主權敵對에 판한 罪， 武裝暴빼， Jx國家的

目[8으로 外國과의 연락， 반역， 적국으로의 脫出， 간첩 행 

위， 테러행위， 國家흩業의 파탄 낙가주권 전복깐 닙떼으 

로 하는 태업， 宣傳 宣動 빛 宣傳物의 배포등에 대한 

犯罪行않에 대해 專廳裡옳룹 할 수 있다. 

뻐j 훨，파싸겁· 저1 6 조에 의하면 “法令에 균성한 바가 없 

이는 또 싫令에 규정한 節次에 의하지 않고는 適뼈‘ 또 

는 뻐l禁할 수 없다 ” 고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機疑者·

를 違補한 경우에는 48 시간 이내에 해당 판할구역의 

검사 혹은 예심원에게 넘겨야 한다. 제 84 조에 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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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塊 j얄機!빼 ( 홈察 빛 l社햄경f r쏘部~含 ) 의 裡좁期閒은 

10‘日을 넘을 수 없다”고 lf 정하고 있다. 

慶審i웰醒 에서 被疑者 또는 被펀者가 意훌훌를 가진 멸 

由에 대한 확정윤 랴1괜할 때에는 이에 관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없t間 또는 즙거수집윤 거부할 수 없다'. (91 죄 

제 94 조에는 월없審期f떠은 2 개월윤 초과할 수 없도록 什

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검찰소 겸사장의 許可가 있을 때 

에는 l 개월의 範圍內에서 이기간윤 연장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예심원이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였을 때는 被

疑者에 대한 起訴狀을 作成하여 48 시간이내에 그 決

定을 被疑者에게 통고하게 되어있다. 

제 108 조에는 “ 據審員은 강제 또는 위협 기타 이와 

類似한 方法으로 自白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 

어 있다. 제 111 조는 신문이 끝난때에는 被疑者에게 조 

서를 읽어주며 被嚴者는 자기 진술대로 조서의 기재를 

보충 또는 정정할 것을 훨求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 

다. 제 141 조에는 수색은 “ 緊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 뿔閒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색시 사건에 직 

접 관떤 있는 물품만을 압수할 수 있다. 載判所는 JfIJ 짧 

별件을 法廷·에서 審理하기 전에 검사가 제출한 웰訴狀 

의 승인여부， 변호인의 참가여부 및 증인소환 여부둥을 

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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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載判 및 抗辯

~t훌훌 ;훌‘$. 저l138 소에 의 하떤 “ 歲判은 公|채하며 피 

소자의 변호권을 헤臨한다” 그러나 “법이 성한데 따 

파 歲判윤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flj ’와，V1=짧法 세 16 조에 의하면 

“모든 公判은 公 t쇄한다; 다만 l쐐家B'~ 秘、密을 보호할 

必뿔가 있거나 사회풍기둡 문란하게 할 염허가 있 -3 때， 

또는 公파의 fl회A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判所의 이유있는 갚정에 의하여 公判의 

。 LO_
/、A i L 

전무 

때에만越 

r c ~ 二 。 1
_ 1- L- 끈 

부의 公 IHJ털- 禁止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세 17 조에 의하면 公開를 금지한 때에도 “ 씨굉의 피 

告는 반드시 公開하여야 한다”라고 균정하고 있다 

제 194 소에 의하면 載判I팎의 ￥풍멜는 A힘JJf~ 낭독으로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렐짜狀의 承，값 여부둡 뭄

게 되어있다. 

제 223 조에 의하면 訴짧랩錄에 明示되어 있고 또 公

判에서 審理한 증거에 의해서만 判決을 하게 되어 있 

다. 또한 “ 재판원은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事件

의 審맺에 기인한 자기의 확신에 의거 ” 그 쩌j 딸事써: 

의 증거내용을 채텍한다. 모든 載判은 判事 l 명파 참 

심왼 2 명으로 進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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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事휠~~法 제 250 조에 의하면 판견 파기의 이유로 되 

는 법 i경 위반 사항은 

1 ) 원-완전 또는 부적 당한 審Jlli

2 ) ‘파‘필手續으? 형식에 관한 本質f'ý~ 위반 

3) lk令 위반 CI~ 즈~_ ~ t::.+ *1-
.. :C ""i::- .- 。 간 法·令의 j빼用 

4 ) 判決의 현저한 不公正

등으로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장 및 검찬총장은 어떠한 밥件이라도 비상 

상소를 제가하기 위하여 事件의 送付플 論求할 수 있 

고. (264 조) 도 및 地jJ樓察所 검사는 판할 人民載判f짝 

의 判決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242 조) 

Jf!J事訴앓法 제 275 조는 判決書 睡本을 社會安全部 및 

기타 執行機빼에 보내야 하며 判決執行의 감시는 검사 

가 寶施한다고 되 어 있다. 

4. 흙짧節次으I .健

가. 黨의 統制

전 北轉tt民과의 인터뷰와 學術資料에 의하면 訴짧節 

次는 法律규정과는 실처l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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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소股써으로 Jf/J 뿔載1U f헤않-둡 統f폐하 J나 있는 것 

으로 믿어진다~ ni1會安全쐐가 사법제도의 중앙/J .:r이며 가 

장 核心떠인 법 執ft機{빼으로서 교파시섣을 빼’쐐한다 

I1U:햄잦숲쐐는 체y:.. 영장 필요 여부ii tA:定하며 ’μ件의 

l힘JJf 여부와 각 個人을 歲쉐에 회부하 :-<J 않.:ll 빼벼j 판 

것인가를 ;싣 성한다 뿔써:이 公開되지 않는- 이상 被疑者

는 越判 또는 審理블 거치지 않고 비 l감리에 k훌웹반는 

예가 많다 11江합安全部는 政治事件인 경 우 載判에 회 부 

할 것을 결정할 때 당해 뿔件을 I꽤家保衛部에 이 첩 하 

며 保備部가 빼뽑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바 1업犯 

둡은 觀判이나 公正한 節次없이 處j테당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진다. 

초l 소한 j뼈去에는 이러한 處쩨이 군중뜰에게 범법자탈 

의 말보가 비잠하다는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 公開따인 

굽줍 재판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한다. 

범법자뜰이 수감되면 그들은 다:른 범법행위가 추가되 

어 起짜되기 전에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블 받 

지 봇한다 예플 갚어 그블이 탄출윤 기도하여 체포뇌 

었을 때 굽풍갚 앞에서 批判을 받고 公!채的으로 盧}rlj

된다 

나. 타l法 獨'2性不在의 歷史的 傳統

1-11法의 獨Q엠i은 현정권하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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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끝내는 폐지되었다 1940 년대 종반과 1950 년대초 

반에 판사는 勞빼흙· 앓民 및 l휠務職Ll뜰 사이에서 선 

정되었다. 그갚 중 법에 관한 폐11샘을 받은자는 거의 없 

었다. 1950 년대 후반에 판사와 검사는 마르크스 - 레닌 

주의식 셉왼리란 공부하고 그 찰 의 判決은 꿇fUJ戰淑 시 

각에서 決파하도록 강요받았었다. 수많은 판사듭이 “ Ji 

兌 줍파주의자” 로 볼렸고 “ 黨 해i웰體制에 반대 ”하뇌 

“ 人κ과 人民歲判l딴와의 l효接ft~ I뼈係 ” 릅 반대 했으며 그 

럼으로써 “階級떼 관점블 벗어난 쐐)J.밴)샤法制度를 웰 

立하려고 ” 했다는 이유로 그 직위에서 추방되었다. 이러 

한 “반당종파주의자”갚은 “法規갚 尊守”하고 “人權

윤 옹호 ” 한다는 이유로 “ 人民의 적뜰에게 지나치게 관 

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혹독하게 비난받았다 

JflJ法 73 조에 의 거 수많은 판사 및 법관들이 “ 國家웰 

폴 ” 싫펀 禁止룹 위 반한 燦疑로 떼륨템을 받아 왔다. 판 

사 씻 法行政에 파fI블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 

한 定期的인 뱀淸이 1970 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58 넌 

12 월에 Er1法行政을 擔當하고 있는 司法 執行機關이 동 

합되었다 l깐法省이 해체되었고 司法行政에 대한 統制權

限은 i냥 ;\6 짧判 I쥬로 이 관되 었다. 한 北韓 法律家는 

사법성 해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이통합은 i괴法制廣 發展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 

는다. 이는 載判과 載判節次에 대한 중앙정부의 藍督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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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힘l를 嗤化시킬 뿐만아니랴 싫체윤 훈해 jtt! jj載判l따가 

융능성과 JE確性을 갖..Jl. 黨UK;;양 빚 채‘~'1을 힘f째시키 I1 

로서 lÃ秋}한를 굉-합하고 새rt 會 1:찮 tiL갖갚 가속시키는데 

그 lJ (t:J 이 있다 ” 고 하였다 

다. 매필獨 \I을 防품하는 법적 基灌

IIJ 필制파의 t薰f닙令에 대한 빠從은 여러가서 1서에서 파 

律에 표명되어 있다. 환필에는 --般rt'J으로 "j 11패IJ&의 쐐 

立에 판한 條項이 표명되어 있으나 세부 조항파 실세 

運營lliJ에 있어서 獨 \ztt을 부정하고 있다. 北韓 쥔法 제 

140 조에늠 “越判 I까는 越判에서 독자적이펴 싫쑤Ij 1，~ill1J 윤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遠行한다" 바고 규정하Jl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 줍앙인민위 원회는 ~Jl 필， 檢察 시 t’ l 

사업을 f쉽i홉한다 ” 라는 조항이 상반되..Jl. 있다. 또한 펀 

i! 142 조에 의하면 증-앙재판소늪 “ 자기 뿔훨에 대하 

여 초l ..ïl 人펴會議， 朝蘇t(主王義 人월共和國 主l흙 및 중 

앙인민위원회 앞에 責任진다. 道 ( I효廳rtJ) 載判所， 人야싫 

判所는 자/1 사업에 대하여 해당 人民會鐘 앞에 힐任 

진다 ” 라고 규정 하..Jl 있다. 

比較I(J 짧은 任期로 인해 판사갚의 책j 立性이 f파 'tt: 딩 

하고 있다. 예를둡어 최고 越判機l빼인 중앙재판소 소장 

은 최고 人합會빼에서 選버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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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혈￥ t~은 최고Al강會鐘 상설會훌훌에서 選뿔한다. 훨옮iA 

~會빼 代뼈員과 마찬가지로 중앙재 판소의 판사 ff:째는 

4 년이다. 道A괴탱鎭 代훌훌섭의 任期와 判事의 任期

역시 4 년이다 또한 人民헬少Ij所의 判事와 人民짧審 

LJ.은 해당 人民會훌훌 fI期와 같이 2 닌이다. 

이러한 짧은 任웹로 인해 載判m I서짧에 혼딴이 

오게 된다. 공식적인 판사 이농 해況에 의하면 이갚은 

법정 가간보다 짧은 任期 한안에 교체된다. 最 l넓人民혈 

鐘는 중앙재판소 소장을 소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 Jflj f.};. 제 184 조에 의해 부당한 判決 또는 判定을 한 

越判침’은 2 년 이상의 憲&에 처하므로서 새판관의 獨

立性을 홉害하고 있다. “부당한 판결” 에 대한 명백한 

가준이 없기 때문에 당의견해와 다른 判決갈 내린 載

判홉은 투옥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形式的으 

로는 판사에 대한 형사 소추의 제가는 最 l옮人하웰鐘 상 

임위원회의 承짧을 얻어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라. 辯護權의 保障缺如

펀형견t期f빼동안 被疑者는 辯護土와의 접촉이나 家族의 면 

회가 許容되지 않는다. 뿔件授훌가 끝나고 뿔件 냥너錄이 

載判l까로 넘어온 이후 辯護人의 f뚱좀U이 시작된다고 jf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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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훌동짧法 제 1 74 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겁사로 부터 

사건가록이 재판소로 넘어온 이후에는 辦錢人갈 i뿔 ft할 

수 있다. 購護人에게는 被訴者와 thh훌훌할 기회를 주며 꾀 

緣의 열람 또는 등사의 가회를 준다" 고 되어 있다. 

께뿔訴짧法 제 41 조에 의하면 辯護士 또는 被訴者의 

근친자 혹은 被뚫者의 소속단체의 대표자는 辯護人

이 될 수 있으며 또한 載判所의 許可를 얻어서 그 

외의 사람도 擺護Aol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처142 조에는 검사가 參加할 때나 被l펀者가 身體的 인 

견함으로 그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때 辯護人

을 반드시 짧加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政府에서 일하는 모든 構護A뜰은 政府를 위 해 Z활tt 

하는 사법 일꾼으로 간주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l뀐民이 

어떻게 辯護A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한 情빼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훔훌人과의 상담을 원할 때 훌홉護人들이 !짝 

톰되어 있는 “훌훌훌士 會錯” 에 가야하나 被訴者는 원하 

는 辯護A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辯護人들은 f固A的

으로는 어떠한 사건도 수임할 수 없다. 

훌홉輪A은 被흙者를 대변한다고는 

려 趣判에서 정확한 判決이 내려질 

수l
 

볼
 

없으며 오히 

수 있도록 越判所

를 보좌하는 역활을 한다. 적극적 인 離論은 사실을 왜 

곡하고 藏判所를 속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購論人은 통 

상 被訴者의 有罪 사실만올 받아들이고 뻐j關을 경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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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사실만을 제출한다. 쩨뿔事件을 수임한 擺護

t는 자신을 “黨을 위한 辯護A" 으로 생각하고 있으 

며 被‘파·者보다 黨을 위 해 그의 職務를 수행 하도록 지 

시받고 있다. 예뜰들어 그들은 被訴者의 진술 사실을 비 

띨에 붙이는 것은 “ 不合행 ” 하다jl 公式 타l法機關으로 

부터 항상 지시를 받는다. 辯灣A의 任務는 被‘파人을 섣 

늑하여 그의 써罪事實을 告白하도록 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辯護A들을 “부르죠아적 인도주의 법칙을옹 

호하고 있는 자 ” 라고 비난해왔다. 

5 . 罪 tftJ法定主훌와 훌훌及法 

世界A權효言 제 11 조에 의하면 “ 아무도， 행위당시에 國

아l필上으로 또는 國際法上으로 쩌事犯罪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들 理由로 쩌事犯으로서 有뿔의 宣告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쩨뿔犯罪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쩨關보다 더 무거운 쩌뽑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北韓 Jflj法 제 5 조 및 256 조에도 위 규범이 明示되어 있 

다. 에法 제 5 조에 의하면 “罪를 범한자는 그 행위 당 

시의 건j令에 의하여 합任진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6 

조는 이 職念을 수용하여 重婚과 축첩에 대한 Jflj團에 예 

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 몇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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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에 成立하여 계속하는 사실애는 본조쉰- 過 JIJ하지 않 

는다 ” 라.J1.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의하떤 北韓의 ftfl.機|빼은 .ÐH "倫떼 

으보는 處뽑을 소납적용할 수 있노복 뇌어 있다 그러힌 

뿔f찌1 에 대한 報告는 입수된 바 없 :-<1 반 )f-IJ필 저1 17 조애 의 

하변 1950 년 3 월 3 일에 채택펀 if} 조땅에 1945 년 8 원 

15 인 전에 행한 犯罪 행위가 l此현씨 위험성이 있을 때 

는 해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flj t.t 저160 조에 의 하면 JX/!1왜家的 犯Jr 및 “ i;펴蘇i앙族解 

J1i.運파v을 식 놔적으로 반대한 행위”는 해l없府짧bz 이선에 

聲生한 아l 위일지난}도 그 效力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LE 

한 )flj필 서1 9 조는 유추해석급지꽉는 일반적 jf-ljì.tJlH念 갚 벗 

어나 쩌필上 罪떼의 유추애식을 적용， 盧뽑할 수 있게하 

고있다. 

“ 4너떻~J'~ 행위로서 二l에 直接- 該/짧하는 lr 성이 .!.!. 납! 
'- t:I 

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증 그 중요성파 ↑重썼:j 에 

있어서 가상 비슷한 렐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二l 파 

任의 가초와 犯JP 및 )flj ~렘을 정 한다" 

檢-휠長은 이 조합의 .iI펴用을 檢뿔에게 지시할 수 있으 

며 歲判!판에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조항에 의 거 Jflj 調을 

정하도록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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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狗禁 및 投擬

제 9 조 : 아]I1- 도 한-부 

는다. 

rr ‘-_ ， ~tl l- 。::ì.: \.二 "'"0 -i흐 냥하지 않 

Jt 韓 iIj(府는 ~t 韓에는 형무소가 없으며 일반적으-되 「 형 

무소」라는 용어칠- 사용하지 않는디 il. 주장하」ll 있다. 

Jt韓에서는 「藍緣」 대신 「持서U 獨載 對象 區때」이 ι1" 

는 名稱을 使用하j!" 있다 9) 

獨w.파는 用꼼는 프로레타리아 獨滅갑 의미한다 r 對象 

區앓」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수용된 잘옷된 사람에 초점읍 

두 jl 있는 것이며 J곳에서 사회수의 국가생활에 대한 뚫 

務와 l’lf王을 敎育시키고 있다 J러나 北韓에는 여라가지 

藍歡施l많이 있나. 市·짧에 유치장， 교화소. 노동교양소. 소년 

Jl!. 양소， 특밴꽉재대상구역. 149 호대상 지역 능이 있다. 

까 9 ) 藍徵 [H 선에 이와 감이 완팍한 용어익 사용은 러시 

아 할命精神에 의거하고 있는 것 같다 1917 년 볼 

셔Jl tJ ~L 草命以後 「藍鐵」이라는 댐語는 魔止 펴었다. 

」 대선 감옥을 「자유박탈소」바는 표펜을 사용하았 

다. 감-옥이라는 용야 익시 廢 IL뇌었 ~l!.. 이는 人問의 理

念파 件혐을 廳lE시키기 위한 것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北韓은 이걱한 소렌의 事例를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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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훌훌훨行政 

~t 韓의 藍없 fjl얹파 tL 힘lfj 에 관펜 대부문의 業初는 J!tt 

f‘7 安全 m~ J9f ↑↑이 다 Itrt 會y.z全폐는 월 1삭: )텐원에서 犯fT 판 

‘뺨이 삐〔治따인 눈제와 관띤되어 있는 ’J~件은 l쐐家 i씬衛 

폐에 이첩 한다빼家~암衛써늠 l댔治犯에 대한 藍 I때. 探처 1 ， 

밟 때 • f6J禁 빚 l꿇 JfIJ 에 대 한 責 tf 을 ,Âl Jl.. *IJ 事放 켜Ij ~j ~표 

~域 밖에서 단목으노 입무둡- 수행한다此曾安?안部나 

k협求保j휠 ffß 는 廣範圍한 藍視와 抗制網읍- 維持한다位햄 

'j;숲폐외 l써 /永{~偉j iíì5는 아래와 샅이 여더 / 1 시 名稱4 tI: 

務보 바뀌았다. 

즉 ， 1947 : 北朝般 Al놔委됩會 u핫局 

1948 內修省 |셔의 持珠情￥Ii處

1949 : I셔務씬 政治保衛局

1951 : I1tt 曾￡소省. 한국 동란기간-에 정부는 심 보 빛 

t임 집행 링한化둡 우l 해 }셔 務省、으로 부터 分 離하여 

社會安 소.省을 設置 此會安全部 業務逢行

1952 內務部 社會安全局. 社會安全省이 解體.되어 」 업 

무가 內物페 社會安全局으로 還元

1962 : 社會갖全省 부활 

1972 社會잦全部. 新憲法-에 의거 jli- 립가관이 홈Ij設되었 

Jl 法형\fj 파 安保問題 專擔此會安全돼3 밑에 뱃 

國家保衛部의 投휩j을 擔협·하는 政治保衛局 !끊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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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김일성의 시시에 의 서 社會安윌폐는 政治保衛 部와 

11표會잦수:돼도 分離

1982 : J없治 i싸偉It.%늠 뼈家保빼T i‘Ji5도 變뽀 1982 年 4月 15 H 

hi l:’lj 人 i앙 曾議는 保 '/;z: ~Im!t 플 fl}編 lN. 하았 다. 어 떤 資

料에 의 하l닌 따 !:.!’j 人괴曾識 는 뼈防해와 2 個 tt휩l 

fj 機|빼 (1껴家保衛폐 t ，ITt會￡全 t‘m) -을 싱부원 시끼L에 

서 뇨二농당 숭앙위원펴 보 이 관하였다jl 한다. 어 

떤 資料에 의 하년 이려한 業務는 싱무원에 아직 남 

아 있다:il도 하jl 1986 년 정무원으보 찮元되었다 

놔도 한다. 

2. 퓨IJ 務所 

아래 11니述 !fl ~t ~패의 각종 藍澈施設의 類型은 여 러 가^l 

↑M 報와 벼-韓政府ix!..부터 입수한 資料이 다. |헤‘ 韓에서 。l~、

i-iT 

한 資料의 신빙성이 희박하/ 1 때운-에 나븐 t홉;é ilt 一致

펀 jl넌 

가. 유지장 

훌1i 犯 % 넷 니 l~i의 犯{É~는 」ι화소보 이판뇌기까?-l 사 

· 냥소 :<11 유지 장에 구류띈다. 예둡 둡어 輕微힌 犯法

f j- 1채만 ~l 일성 사진이 揚載된 신문을 깔 jl 앉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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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 김 일 성 에 대 한 -놔 싱 및 태 ll!! 댐 위 갑 만 한 c1-. I l' {,'( 

íJJ 어l 속하-:수 犯 3!!]i-L- 薰아 니 김 일성 의 &;차갚 批쑤IJ 하 

는 까짧듭 낀한다 -WJ앉Ifî犯뜰도 이 -차에 tiJJ 암'{힌 L l. 

나. 69 跳 勞빼敎化1''1， 

시 으l -5]- 간 예J 빠에 lf;t 置과 어 있 1', 100 '"'-' 200 rr~- W.( 

까안L\. 이 J& 11r~r에늠 輕犯%갑 1 '1봇-하σ1추 l ，ll 한 犯

씨’갚 犯하xl ij 않았으니 시l 으t. j '- L- I -태 한 사 듀’! -갇 1j'..( (‘ ; 

샤는 데 혐의자는 I，i\~會安안 i’써애 ~) IδH ~휠쏘한 }&~、Ij 때j 

까:임). 01 색 순된 다1& TI=-J5-늪갚 3 WI1JJ 에 서 1 1r원~J활9 1 꺼t\ 

1t~IJ :YJ!훌J) 어l 處해끼니. 69 號파는 :t쉬fi 은 싱 우 센 l닝 
9 I r 

L 

-
각J
 기
 

號 ( 썼 11:테 ， rtl뽑에 ‘’ l 힌~ l- r 싱 ) 뜰 l ‘’! 하는 삿 싣 L-I-. 

핸|써의 l꽤 L ~':f~一院이 49 麻 피잉:쇼애 대한 ↑꽉힘i:i 웬 

(共 6} 있 으니 이 는 69 ~J~와 서 의 11] 슷하니 ]쉰서 'i' tol 지l 

꼼한 싱 .!JJ_애 의 하낀 49 號 교양쇼는 2 fl셔那에 하니싹 

있 L- /- jL 한니. 

니 . 쉰動 쳤養 ffr 

500 t에서 2.500 名을 1&잠할 수 있 ζ- 써셋의 찌폐 

췄홉所시 1 2 f빼 내 ^l 16 새 정도 있으1 r-I 싸人관少샤 

익 ~\흐샀없 01 재판후一 또는 새판없이 이치에 W..( 참렌다. 

이곳!vx낌흙- 는 않짧꾀 i싫. 殺人 u1 수， 싱간. 정 :).1 범의 자 

식이시나 승국 FEL- 소련으ji 脫 LU읍 시노힌- 사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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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꺼순한 자3i?l 1판 어l 악 하 lJ! 녕성 λl 노선 111 펜 

7.~ 갈 의사 이앗에 1&容펜디-」l 한다. 

이 . ψ、 1f fß. 꿇(;r 

ψ ! 씬강에서 행능0] 不파하 /1 나 태반떤자감 故핫1ft갑 01 6 

11서서 |’‘ j 01 치-이l 收容한다값i빼패 하_ lL _11'_ -{- 쇠 안 敎化외 

써縣따얀 |센했動에 시단이거| 언후 학 jι도 꽉1' 1 시 -신L}- . 

?r j휩에 하나씌 있으l이 平樓 近처i에 3 개 싱 ~l :_/I 있 

L- 서으보 일 려지 JL 있다. 

uL 特싱Ij 獨했 對象 l웰域 

Jt 韓에 월少뻐 12 11벼의 特땀Ij 獨載 對象 l윌域이 있 니 jL 

한다. 

所在地는 다음과 겉다. 

도 군 」El」- 土L二- 위치 

φ”↓ ;! ol ζ - 1l-」L- S1--L 싱 장평 랴 , 풍천바 , 돔포닌 l 

11 회 간。j 판산닌1. 백산바 

11 2。l 성 -순을닌l 

암시나도 
o l ’ 요 요너 11’ 一1 1...!. 

11 정 i년 ~‘j핀 , l 성 

팽안꽉iL 용 x 백 (J~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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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꾀- (1 : ‘ - 듀' 1 ~ I _ 1 .. l.一

평안꽉도 영 t커 ” !싱 
“ 1

1,.-

자 강도 회 λ， ~ !I 

함 ιl L l II: 
。 l J _.1_ λl o υ1 1싱지 L’1 (23 跳 수 -성- 土j 

!I 개 마Jl.원지 0! 5 호 수용소 

평안남도 --, -
;i。L 식 산 υI ( 판」J- xl o! ) 17 ~호 

/、용 λ 
-í~Õ _ lτ 

!I 개 천 ul 호산 ( 시l 찬탄강 ) 
-

vt 씨( 8 11，녀 I I'~"I. 域에 서 1 982 :i~ 金正日 批判者- 1 1 , 
/ζ 싱 

식 숙정운-능에서 적만된 자 600 '"'-' 1 5.000 名읍 W~츄하 

/ 1 위해 4 1빼 l파域읍 追加로 삶鷹하았다. 

II 確한 수성소.9 j 뉴’ I ~ 1 둡 안끼는 어핍다 19BO{뉴 1\: f)) 

聯合車 l깐令部 / ~ jÍJ/t ν핀 또는 衛星 젠 a호읍~ 11강 jj치한 u~ 있 

는더I I可 l 냐令쾌는 北韓.에 있 는 \.1 1 확얀 시 설이 죄 단 수 

용소로 간주펀다Jl. 하였디. 사전 자료에 의 하낀 鍵山，

I. U 林속의 野쉰陽， 重 또는 輕~.~業 施 l않 F}: 는 Jtf따 _L 

벚施l값파 샅은 「표시」나 팍‘건할 수 있늠 e;l{ 識이 없 

었니. 판 파路나 混雜한 交 j밟， 太채模 水 nni池니 俊)

Jýr l뻐 l파 판식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도 tlj 

주어 료L UII h힘設갈이 수용소보 ~1J 斷니: 1 갓 이다. 「‘-

~ .l ê-I 나 이 사진읍 직접 입수하지 핏하있다. 이듭 」‘T 

용소의 위치나- 存在與否는 여러사지 입수된 ~l 갓어l L"':' 1..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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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 MI~ ，J:싣 ~l 었다. 선에 4 년농안 수용소에 收鳳되었던 

한 .jt짜 {!: 1앙의 낀에 의 하띤 」사 ~x 'N-되있던 꽂은 J: 

i따엔- 12 시{ 수용소가 아니 이 jl 하였다. 

~ _ L 는 자가시 수용뇌었던 치은 평양근서에 있늠 r 6 

호 수용소」 ~-Q---, L.. 「남북도 수용소」았다 __ IL 滋 I - i 하였다. 

;z~싱도와- 양강노에 수용-소/1- 2 개 L\ 있 나늠 즙;-\늠 있 

지만갚 싱확한 우 I ~I 둡 알 수 없다. 

Scalapino 軟댔와 李敎授4:극 」늘의 4￥ 휩 ( Commu-

n ism in Korea J 어l 서 이 수용소에 대 하여 뜸&하.i!... 

있다. 이에 의하만 

“이 수용소는 8 호 수용소와 149 호 대상지역으퍼알 

녁자 있 .il. 이는 j야府가 命名한 섯이며 8 호 수용소에 

수용번 사단뜰이 더 重犯者로 간주펀다. 二L둡은 政府

에서 까원하는 食橫에 依存하고 있 .i!.. 그둡 자신이 생 

산하는 윌-간은 놔가에 귀속된다. 149 호 對象地域에는 

l永族과 댐께 수용되띠 생겨l 는 n 給 fJ 足에 {衣까하 .il. 있 

다"고 닙니述되어 있다. 

特別 獨救 뿔j 象 l웰 ;域에 수용되Jl 있는 人따따늠 여러 

↑훔협i資料에서 찾아 관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귀순자 증 

언과 워싱 사선에 겨
 시
 

, 그
 
L 두어 약 15 반 성노가 /’‘ T 

용되어 。 l 느; 
^'ι '- 것으ji 추산하.i!... 있다. Ali Lemada 어l 

의 하낀 김이 수용되었던 죄수들이 알i있는 몇개의 수 

용소에 수용되이 있는 平험人員을 전체 수용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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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해서 산펀한 수가 韓 l뼈에서 제쉰한 情해와 lq 슷하다 

J!.. 하았다. 

그가 수용되어 있넨 사바원의 수용소에서 만도 6.000 

~ 8.000 名의 收藍者가 있었으며， 그 中 1 .200 名 핸!표시 

病으호 뼈離 收짝뇌어 있었다J.!.. 하었다. 초l 근의 1'1 순 

자들을 통해 입수펀 싱보에 의해서노 特JJU 꽤j 흉t 對 ~IP갇 

城의 收藍者-들의 數에 내해 HJ 슷한 統 I바數字/}- 나왔다. 

서울에 있는 北韓꿈}究所는 約 115.000 名 정도ji 꺼t韓 

하고 있다 ~t韓 뽑승擺에 대한 ，폐흉가 어쉽기는 하나 

收藍者들의 수는 숙점 싱 도에 따라 변한다놔 볼 수 있 

다. 최근의 分析에 의하반 수감자중 주요인사 떳냉이 

석망되J.!.. 공직에 복귀 하였다. 

特녕Ij獨載 對象 l윌域에 수용된 대다수의 죄수들은 노동 

당원이았거나 影醫))있는 政治家와 J 家族뜰이며 김일 

성 가족에 대해 너l 판적인 사단둡-이파고 한다. 그외에 

친일파， 반혁명적 자본사 및 전 지주갈이다 ~l들은 載

判이나 정 당-한 起訴節次 없이 수용되었다. 전어l 일본， 

한국 및 북한 안본매체가 정지적 지도납 인사로 이름 

이 널리 얄려졌던 사꾀들이 이 收容所에 수감되어 있 

다고 발표한 바 있나. 그들 증에서는 김창봉， 김봉학 

김도만 등이 있는데 이될은 1984 년 국가 전꽉 음모를 

꾸민 혐의보 당에서 蕭淸되어 재 판도 받지 않고 감옥 

으로 압송되어 개천탄광 근처에 있는 정치밖 수용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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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남 뇌었다. 그듭은 수용소에 도착합 쉬’-렵 이미 굶 

주띤과 추위， 병 능으로 시단리고 있었다. 노-동녕- 政

治局委員이였던 이용무는 1977 년 10 월 반혁 l 싱 분자닌 l 는 

죄복으보 숙정되었으따 당 줍앙위 후보위원이 l서서 秘、 펀 

듭 歷1.-1한 류창삭은 1975 年 10 月에 숙정되었다. 

선 부수상이띠 정치국원이였던 박납철은 1972 年 숙-정 

되어 」의 가속과 함께 경상굽의 수용-소에 감납 되었 

나. {혐. 韓의 j캔下活-훨u읍 휠~11셨던 허학봉-은 1 969 1f 1 月

에. 당비서였던 김팡협 E 1967 年 12 月 에 숙정되었나 10) 

이외에도 많은 전직 당 · 정 고위간부들이 수용되어 있 

었으나 그둡의 이틈을 모두 確핍할 수는 없었다. 구l 

순사들이나 다른 정보제공자들은 이미 알려진 수용자들 

외의 사람들에 대한 이듭을 밝히기둡 꺼려하i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릅을 밝히므로서 그들 가족 

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뿐 만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당사자둡이 處페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분이다. 

이상의 記述은 6 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반들의 

짧言파 다른 귀순자들의 面談을 통해 입수된 것이며 수 

용소의 비참한 環활과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註 10) 1945 牛 김일성이 政權을 장악한 이래 그플 반대하거 

나 그의 指導體制에 도전할 우려가 있는 인사을올 組

織的으보 除去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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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여 ]lI- J!二 시 ‘씌시낀 산해듭 괴|l」이있니. 1i~ trì ’lj-t i 은 
외 딴!lli域에 있 늠 삼닝Ij 獨1&향4 ~h'lI'냐，~으 ji 0 1 δ 수 f ! 뉘다. 

의
 

l 

기
 

대
 

*'J: ~Jlj 熾 l&; 원 象b꾀 j!!X E- 鋼 !UJι hk i F 서 니 섭 난 이 

i셔難한 
J . _ .1 

-6 - '1 -_ J~ Jj .!., J. __ L Q] 1 -6 , . \.. ";;'1 산악 오시어l 있 으 u~ 3 - 4 m 

높이의 젤 J: 냉이 아라겹 -'삼 l 치져 있늠[\1다시 ]l!- 싱상 tll 

다l 외 상 l ’ l 신의 상염 한 순산:민 아니 υ} 사 l싱어l 시꾀 / 1- IJfl 

설뇌어 있다. 
ι~- ， () 

• >--1 -" 'i ~'-l.二
비조 .1 닌 / 1 하 

I \.1 -，一 l- , r 1」 산 l 싱 。 l 니 

작어l 쇠 01 있나. 

년편삭안 상브어l 의해서만이 누 객 -、 -&1 :.:---- \1 1 / ‘" ö , 。
다그 스.l-’| ,. ~一

식이l 서 펀
 

벼
L
 

파
 

인사-날의 Hk況갈 인 수 있다. 이 ιl 한 

;섬 _ltl_ n ~서 많끈- 인사-날이 곰식적인 만 jJ_없이 앵 I싱갑 갑-

--F 었 /1 U!j센에 수적하/1 사 어넙 iL 싱팍성이 缺如뇌어있 

나 1972 年以前의 사긴은 北樞 꾀닙이 값-判쐐싸갑 投 쌓 

하있기 때 -:l}에 」어l 내한 상 -ly~눈 입수 δ| 시시- 찌易하다. 

죄 수뿐 아니바 」 기-족도 이 수-생-소에 감납되 .iL 있 
‘ 

나
 

펴i ;1l 에 의 。l-l1l1 죄 수늘의 가꽉들은 지|산과 ..=iL니01 
。 ll 。

읍 입수 당한다. 

I!:]’휴의 씬회나 우-편 시타 어띠반 

市 L차으로서의 

li/|:쉰되시 。L송~- '.' J)j 」一

jF態의 띤팍노 ， i'r-츄 

뼈~ flj .~수 뺨 11-.되 -나 톨훌 

[-女둡-은 !따 l’섣 E느 

뇌 /<1 않는나. 모갚 

癡保險이나 11 Jl j "11’I 의 얘c*;~갈 Íj. { î;" 딴 가!- 4 :- l쩨求jij!’- Fj 익 

혜댁-읍 막반녕한다. J ’: .. 0_ -
1..듀 생펴|뉘 士 j센듭 새간히여 ~ L 

~覆으도 延命하.il 있다. .!:._ 0 
_..1- ti -L.-- ~曾둡 JF;成히어노 11뀔 

훌1을 민는다. 脫 tii읍 시도하거나 부 i척북':1 ~ .~. ‘ v ~ l._ ~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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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한 구타블 당하고 處쩌펀다 11) 

쩨빼둡 u~지J.!.. 나온 사 i간이니- 6 개의 수용소에 판한 

認 i 1 을 출판한 사꾀둡은 일지되거| 쇠수뜰이 감옳f샘j 勞勳l에 

批人되 III 주도 탄」상 치l 날작임이나 별목， 판개작입에 농 

원된다Jl 수장했나. 일단 이 꽉별 팍세 대상 二，L역에 

늪어 -νjll 되면 뚜렷한 服μ期넓l 이 iR:íL되지 않은채 서 

*-1 , \1 
경 • 」L]r , 실병， 가아능-으보 숙어간나. 

바. 149 減 對象地域

l식 I휩決Æ 第 149 號는 괄순자들 외딴지역으보 추t싱힐- 갓 

을 決Æ한 것으로서 이 ikJË 에 따 t냐 불순자가 추방펀 

^l 띄을 149 號 對象뼈域이라 한다. 이 추방은 누 」’l

λ 1 _0_ 
。"죠 시져 꺼t進되었다. 우선 149 麻 對 홍地域으도 選

地域의 원 거주민뜰을 다릎 시역으로 이수 시낀 되
L
 

까
 
ι
 ι
 
다. 농부였던 궈순자는 약 500 가구의 사람의 배천군 

어l 이 '- 1-ι^~ 
λÁ 'C '"i!: -L: • 급산， 봉화， 장정，연북도능의 5 개지역에 

，젠 11 ) 本 {따究는 자세 한 i詢 :좁를 ?! 수 없었던 관계로 많 
은 사건 읍 티 錄을 收錄하지 아니 하였 다. 했농集펀 ↑함 

해어l 의 하낀 어 떤 판료들은 파띤 당하였거나 -깎정 당 

댔다」l」 하나 많은 인사듭이 투옥되었시나 나간 처 

씬-읍 민은 것으보 믿어진다. 이들중 계응태， 서윤석， 

최팡겸은 사단은 「再敎育」을 l맏.i!.. 관직으로 復훌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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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 l잉되는 섯읍 보았다J!.. 讀꾀하였다셔때、깐Æ 14ν 

대한 북한 당놔의 심 l싱은 跳어l 

에서 너무- 가까와 /￡수.한 j也때으로 

.tlli J或이 )I~ 武~.tt!!. 1)~ 

移iJ)시꺼 l 러 한다는 

갓이았다. 렌 거 -F언으 l 낀어l 악 하lJI 수밍권 사띤-듭끈 

~L /}족이 越벼하있거나 티íj에 ι | 수나 반펙 l싱얀사았으 1 t I 

越 l힘 Ilf (ft츠件이 있는 사람둡이 쉬는 ;!이었다. ~L i.’~ ~~파 

두， 셋 성도의 산직 당간]l1- /l-족읍 除外하_lL 는- 오갇- 야 

rl 면자뇌 이송되었...lL I- ~H /I- ~H 2J ~ -←，--\.二 j ‘| 꽉?! 자JIL 」후에 ~!iJ<( 

i2; 되 었다. 얀석이 o ’ L_ lb| 빈 ιL cll 도 I ‘ 1{7.1 δ r:!- :?: , uλ l一 d. "코 

없었으브로 미국。 o ..., 1:二 [ 깅;근 .tt!!.域에 。까아l E L;一 住l( 늪을 이 t띠 

M~ 으ji 꺼!1;셈j 이 농 시 쳤으다I ~~L 승 70 %가 함경 노에 서 

왔다. 강 원 노 펀 5rl 남 선 딴/<1 악 의 멘복장 눈선수있R-l 또 

나핀 1' 1 순자는 1969 년부터 ] 983 년사이에 。 t 400 시 --깐 

이주둡 도왔-으I! l 한- 침단읍 」따t裝 j꾀帶ji부- [-1 이 -넌-

시카 _l!.. 또 다쉰 家族集|뱀을 \.1 ] -'1’-장지대보 이 -한 /、 l 컸으 

u-I 때파는- 한 가족이 여퍼차례 강서|ji 윤「시지시도 한 

나 _IL 기했다. 

다픈 꺼 순-^l-의 말에 의하떤 1I]무상/<1 대 근처에 있덴 

한 마을에 60 가구가 살아있었는데 」중 15 1낀이 /、 l ~f: 
。

펀 사섣을 안다J..!.. 하였다. 

꽉 l사 \- ---<1\ 대상jL역과 달파 이 빼域에는 ?!소 l싱이니 

경1I 1 초소샤 없다. 부딱낀 뜰은 」 지역사회안전부의 ’h 

南i 까~ Ilf둡 언있을 때에 한해 쉬’-팍을 잔시농안 띠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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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니 다픈 -^l 익수빈둡-의 닙 1. _1 ,’- 투 t ’I.P- 각二 
。， ’--'- Tτ ~ 있다. 」라 

나 j 늪은 ~ L Jr'- 약 -읍- 영 }이 히 
u 

수 /1 없니. 
[ 

-
끈
 

’ L 

이 소시하.i!.. 있는 공민승에는 r 149 號 」바늠 도장이 찍 

혜있다. 149 파 대상시익은 수도 선산오^19j 탄굉이나 

?!꽉시익에 신싱뇌 Itj 평양파 개성으파 무더 50 배 이상 

f木 i따總과 海 i갇地域으~ 부터 20 삐이상 ~L 이 고 다쉰 t 

!앙: 홉~ 바j에 서 20 빼이 싱 떤 어 진 곳에 신 성 된 다. 이 며l파 

。되 ~-:. tJl . '.:J .. 。 ‘- 사딴수는 대략 15. 000 ~水 口 70.000 名 정 

도로 강:산펴었다. 

사. 敎 化 所

한국의 카토릭과 개신 jlL .iLL 단으보 부터 입수펀 협it삼 

애 의 하띤 宗數人， “ 資本主義的 知識人 ” 및 l改治따 k 

對 써- 능-은 “ 思想이 붉온한 ” 者로 낙얀 찍 혀 웠化께버l 수 

용된다고 하였다. 이 敎化所늠 精神病院과 111 슷하나. 

이 걸-은 공정성 보장을 위 한 공식적인 절차없이 랬制센j 

으 ji 狗禁된다. 2 11페都에 하나 정 도 。 1 ~二
λA '- 敎化所 t:

100 밍에서 200 I딩을 수용하j7 있다. 북한에는 150 개 

꾼이 있으므보 이 를 난까보 -츄산한다띤 모든- 敎化所에 

수용되어 있는 “，없者”의 數는 7 .600 -- 15.200 밍에 단 

한다. ι
 n。그

 
섣심적인 정선집환자도 있시는 하다. 

이 1{ 1t)~r oJ l 관한 特洙 情협&익 입수는 l매우 어렵다. 

;; ￥k 人 l 싱 資-* t= 義휴-들의 실종사간으로 비추어 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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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쉰닌 軟化바의 J-:!t f맺는 힘j斷하시 어 협니. 

3. 狗禁後의 狀態

수친 l성에 이 t.:! L--:' .-- t= 죄수와 수십가l 의 산옥이 ~t~파어l I\'X {r 

있으니 ↑휩*人手가 어렵기 ([H 갚어l : L ’ lkf흰 ‘ ! 

R물*펀하기늠 어펜다. 다읍에 닙니 illt 안 Hk 況은- -ιriL 」; L l .1 '.111 .',: 
l ‘ - ’ 

지| 떼상 二f악 J1t 일반갑옥에 대한 政싸읍 參견하있다. 

I~ 述한 이 러 7l;<.1 」난간외에 복종과 순응읍 강요하기 

히{ )、 ! 링과 의류의 지납능， 최소한의 生Mi J앓 t찮D~λl 박만하 

있다. 쇠수뜰에게 St容되는 음-식의 양은 」쉰의 fr 

뻐j 파 출신성갇에 따라 삼정된다. 펠리트階層의 시작이니 

i우l 관료갈에게는 500g 이상의 식 량과 가끔 아J ~i 111 

^ 
II 
l) 

4lF 읍 싸웨한다. 」라니- 대부문의 쇠수뜰은 매일 300 9 

이하9 1 산이 니쁜 食橫을 íJ~l~給민늠1斗. l-t i환는 씬.꽉수 

수 ， 상으보권 J::f쫓파 우시지난이니 꽉뿌리능으ji 연빙하-나 

있녀. 패 ;IJ 애 의하떤 죄수블에세는 -닫 1J 1~ ￥f;읍 

;IT까지 않 .1'. 염 -1，1 삽취탱;읍 의도식으보 품 ol -l l 있다. 죄 

;:시 채 iH읍 어가펀 음식버l 은 영편없 01 감소된다. Ill- 0 
1.15 \.一

갑객-이 나 수용소에서 는 自 *;i 1' 1 h!: Jf~ )-\ -~ '1:. 11\ 한 ft樞에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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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Jl 있다 12) J라나 대개 二l 시역은 가지른 바위 

산이나 자감밭으보 뇌어있Jl 계섣적으보 植物成長뼈閒이 

1I1 피적 짧시 때센에 중분한 식량수확읍 가대하시는 어 

쉽 다. 대부문의 수용소 심 빙은 부식절하.i!.. t 1I 위생 적이 

다. 선 엔 υ| 프겨l 층에 속했던 죄 수의 만에 의하먼 그 

단은 독一 l상에 수용뇌어 있었으나 일반죄수단은 30 r-v 

50 명이 겨우 수
’
 

。

묻
 

-
「
，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속에 

1;t l빼1&찌되어 있으따 변기 대 선에 

나 있을 뿐이다. 십 ^l 이 어떤 

rrl 。
。급 

강!_ ..:.-， L덩이가 하 

/ l-S>- g _ 
1.1 ,,-- ;삽 l상시설이 k용뺑l 

이 아니어서 죄수들은 진흙으로 건조펀 움-파이나 니- 무 

와 바위로 얼기설기 엮은 움막에서 生活한다. 의복은 기 

껏해야 l 년에 한번 낡은 펄服이 支給되며 귀순자듭-의 

말에 의하낀 죄수둡이 누디기를 입고 걸어다니는 갓을 

보았나Jl 하였다. 

심삭한 榮養缺之파 부식 당한 生l'감環t줍. 남j-IL 힌- 의 꽉-상 

태늠 언시한 ji二 하예정표에 의해 더욱 앞化되고 있다. 

납t 12) I셔뼈決짜 짜 14 號 C 1952. 1.30 )에 의하띤 社會安全部
시- 품縣 δ~~나 있는 수용소의 食樓은 n給 rl ，iL으로 解

?사 δ1- .i!.. 새 I짧 t)( λ끼L 第 24 폐(( 1952. 2.21 ) 에 는 쇠 수들에 

게 잃차liH.를 鋼作하도팍 뇌어있다. 최근 狀況에 대 

해서는 알펴 Ä] 지 않j.L 있으나 죄수들로 하여납 親作

읍 시키는 1&策은 그대보 계속하고 있는 갓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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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늘은 하부에 10--12 시간 노곰읍- 힐 뿐 아니라 수 

도 탄팡이나 l꾀꼭-승벼l 서 우|험한 λ/- VJ 에 능운l 뇨 l 」l 있다. 

cj ':'f 나 할녕펜 작입링-읍 〔IUt쪼7- 1 운-휠때는 處뿜1 -읍 반세 

뇌 펴 반?4 일을 게읍리 했다Jl :).、 IJ 斷 I 뇌반 ]쉰슨 -강 끓 JI 

앉은 자세노 -승일 있어이: 야는디l 3 시간1I~나 2 」，L 싱 뇨느 

씩낀 쉴 수 있다. 텔출‘날 시도에-는 쏘|수갈은 jJL~j어l 

서 

나. 

송살녕-하며 내l 순자갑이 이 라 한 헨장닐- 복끽하있니 한 

典型的인 收容所 生f핀 H 쐐表 

시 산 연 

fP- 선 5:00 싱저|기상 

오선- 7:00 」1-- ‘ (ε〉 송 1 li ι 。L 도작(탄강) 

오후 6:00 수용소에 판아와서 식사， 교화모-임 

Ji- 어l 參加

오후 9:00 ;i[ 11 

4 . 外園A으| 狗留

몇 가시 人 r-권 혜싼에 의 하 1시 外빼人뜰노 北韓에 ffif 

씌어 있다Ji 한다. 그듭긴- 강압에 의 해 :_L 늘의 r;r)없 l빼 

대사관원뜰과의 접촉노 남지펀 치l 감납되.Jl 있다. 드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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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에늠 일본. 숭국， 프랑스.T과파 빛 약간의 아랍계 外

빼人갚이 있다. 狗禁씬 대 부-운-의 外 l뼈人둡은 북한이 1970 

년에 l사 평양의 t支씨나開純 및 산칩활농 숙l 리고 북한사회의 

위대성을 승언하는데 활용하시 위해 강제도 납;)， 1 한 “귀 

순자 ” 늪이다. 

예둡-뜰어 1978 년 남한의 한 영화감복과 01 tlH 우가 김정 

일의 영화쩌|작겁무들 돕기|하기 위해 홍붕에서 北韓활員에 

의해 납지되어 北韓으보 압송되었다. 그뜰은 1978년 부 

터 1982 년까지 4 년동안 북한의 요구에 불웅한다는 이 

유도 수용소에 억 류되었다. 그들은 결국 김 정일의 信 11

을 받게되어 그후 구라파들 경유 북한읍 탈출할 수 있 

었다. 그들은 평 양에 있을 동안 북한 정부를 돕도록 하 

기위해 납치된 여러 外國人뜰-을 만났다고 하였다. 

예률 들어 1978 년 12 월 그들은 평양에 있는 천조망으 

도 쉰-러쌓인 초대소에 한 요브 I잔 여안이 감급되어 있었 

으며 가족에게 펀지연박바저 하지 봇하고 있는 것을 보 

았다 1979 년 7 월에 케터렌 홍이라는 21 세의 여성이 늪 

어오가| 뇌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파 마카오에서 

싼i 있었다. 누 여자늠 1978 년 6 월에 4 빙의 뷰한요원 

애 악해 선박편으로 북한에 납지 되었나. 훔(후에 공용 

엠으도 판l싱 ) 갚 그녀와 또 다는 여자( 후에 소묘친으도 

판!성 ) / ~ 묵한 단출-융 시도하시 위해 평양에 있는 인도 

네사아 대사판에 뛰어 뜰었으나 인도너l 시아 대사판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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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 당국에 신변을 인계하였다. 

흥은 구속되었으나 다른 여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1918 년 세쌍의 일본인들이 일본 혼슈 서해안에서 납치되 

었다. 당시 일본 경찰은 피납인에 대한 선원에 의심을 

가졌으나 납치자들이 평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물적증거달 

입수하게 되었다 1981 년 바레린에서 방각으파 가는 대 

한항공 소속 여객기에 폭탄을 장지한 혐의로 처|포된 김 

유미는 한 일본여성이 그녀에게 일본어와 일본사회에 판 

한 敎育을 시켰다고 證言하였다. 그 일본 여성은 1979 

년 일본 해안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 일 

본 가정교사의 인상은 일본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여자 

중의 한사람과 비슷하였으나 김유미는 행망불명된 여자의 

사진을 보고 진위여부를 가려내지 봇하였다. 

스웨덴에서 발간된 한 책자에 의하면 4 명의 레바논 여 

성 일단이 평양으로 납치되었다고 한다. 報告에 의하띤 

그들은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로부터 온 

여자들과 같이 간첩학교에 감급 되었다. 레바논 여자중 

둘은 동구권을 통해 탈출에 성공 하였으며 1979년에 베 

이루트에 돌아갔다. 그 책은 탈출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쓰여졌다. 또한 남한 및 미국계 한국인들도 납치 당했 

다고 한다 1977 년 부활절 休뭘빼j 聞에 고상문이라는 남 

한 사람이 노르워|이 오슬로들 여행하였다. 그는 짐을 분 

실하여 태시 운전사에게 남한 대사관으로 가자뇨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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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시 운전사늠 실수록 북한 대사판으화 갔다. lj- 근 

워|이와 스웨덴 딩콰은 」후에 꼭한 외교관이 뇨상갚「읍 스 

톡호음을 서쳐 평 양으록 데 리 Jl 간 사실읍 알게 뇌 었니→ . 

|며年 6 月 30LI 평강방송은 .il는 “영웅적 으놔 
U 
T 반

 

u } 
「

에 왔다 ” 피 해펄하있다. 이 사건을 l갑냥하였던 스웨덴 

의 소식돕에 의하변 고의 북한행은 U 화사 아니였다 

J!.. 하였다. 같은 단인 1979 年 6 )j 정띤섭이랴는 22 

서| 의 한국계 uj 국낀인이 독일연망공화국에서 服1:셨 I ~ , 행 1상 

불멍이 되었다놔 스워l덴 소식봉이 發 k하였다. 」는 끽-

실한 가파.ll!.선자있J!.. 1973 年에 미국으보 이띤하여 그후 미 

눈에 人嚴하였다. 판눈점 회담에서 수주일능--안 이 |십j앓i 

에 대한 질운에 북한당국은 I브l答을 거부하여 오다가 l떼 

-
-
」

μ
나l 8 月에 정은 “도발적인 미제 -~대 생 활을 견디지” 

옷하여 북한으보 脫出하았다」l 公式 않훌表 하였다. 

기타 능족 납지시도 미수사건이 여라번 있었다 1979 

iF 시울 북한 외교판이 모스크바에서 t해 1崔되었던 국제 조 

뷰회의어l 參加하였던 남한의 학자 원병오씨둡 납지하려 하 

였다. 한 태 국 주재 남한 실업인이 1987 年 꽉한의 L-l
t:l 

지시도를 시 우- 모반하였다피 한다. 일관-에서 수많은 한 

국겨l 일 {lF인이 소총련계 요원에 의해 감금되었나Jl 報깜 

하있다. 이라한 사실은 납치둡 모면한 바 있는 많은 사 

만 달-이 세 피L하였.il 일싼- 당국은 가끔 이 러한 성보롤 接

f풋하므로서 이 사실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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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십식한 IlH l펴는 0] 띠 안려전 6.637 명 의 11 송 일-- 서-

관-인 처이다. 」:lEEL1 。: 한국 -농던우 일싼에서 }커t 송 LIL-[-ii 」- l 등ε_. 

아갔다. 일본 딩-국에 의하낀 lc x 1.828 밍 이 아직노 도드‘o 

열본 국적을 ~有 δ~jJ.. 있다고 한니. Jt\禮 삐O(‘f 는 ~ L -; ;-

에서l 짧 f십j 目的으폭 일본으로 놀아갈 수 있도팍 하썼다jL 

약속힌- 바 있으나 ·아직 일렌-으보 갔다는 보jJ..는 한끼 jl ;-

없으며 펀지교환조차 거의 없는 狀態이다. ι
L
 
。-

-
꺼
 

일
 

인 처의 30 % 미만이 그둡의 가족으ji 부터 소식갚 l!’! 

J.L 있다고 한다. 일분에 있‘늠 한놔인 쉰-의 호소니- 임 {If-

정부-의 거 감 lfl 要，펴에도 뀔구하.iL i ’ 한 당국은 」듭에 ) -.y 

한에 노착한 순간부터 자농작으ji Jt韓 P패쩔￥을- 깃 세 

, ，로 I셔部 |i:ll따라고 주장하고 있다. 1I 한 E。{ : • ;l11 O;; -:.,-

일본-인 처듭은 행꽉-하게 살고 있다jJ.. 하J!.. 있 다 13) 

註 13 )일본인 처 와 꽉송 농포들의 ~Þ_h딘狀態에 판한 성보 임 

수는 \IH 우- 어쉽다. 일싼 당국의 抗닙써l 의하만 1970 

fii 부터 1982 뚜 사이에 17.000 빙의 한국인이 일싼 

애 서 꽉한같 誌 I뭔하았다jJ.. 한다. 한 일관- 닝국의 ~

.Jl에 의 하면 ~t韓誌問을 마지 Jl 관-아온 한국인갈은 

Jt 韓의 政 ffî따띠]壓此햄따 不jE，·↑1:. 人種差녕11. /]-만한 /L 
活狀態、능에 판‘판 狀況갈 {i(f. I씬힐 수 있었으니 」뜯 자 

신 이 니 」들 시-족들에 대 한 보서 -읍 우 1냐 하여 -놔한에 

있 -」 띤-펀-껴l 한콰 주민둡에 낀한 '1 :.1까읍 선윤하기니

폭보하시-갑 꺼과jJ.. 있다. 이라한 이유로 인해 판까l 

-읍 띤 관-에서 뾰握하지 는 봇하jL 있 다. 조총련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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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韓 짜 rl1J은 外國 l앉κf 어I [~해 ~U탤 }셔으| 外 l빼人 狀판 

이i 대‘하01 폼보하시 않，-늠다. 1963 년 5 월 1 1 일 소투 다l파 

-11..시와 」의 소카(끼 다께시 ( 당시 24 서1. 13 세 )시 1. 5 

논- if 의 소형어선잘 나고 이시시와縣의 다까하u~항읍 띠났 

다 ] 이선끈 며칠후 시가에서 얀
 
, 10 km 띤어 진 해상 

에서 딴신뇌있으나 승선자는-은 !갚 간뇨 I /,,1 않아 사앙힌 깃 

으보 맏..l!. 있었다. 장헤l 삭이 거행되었으나 24 년후인 1987 

년 l 윈에 소푸의 누이승생이 」9-빠보부터 펜 /-1 쉰 반았 LI 

_~ L 펜 /-1 의 반신주소는 평양 북-쪽에 있는 구성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l注 13) 繼 續

指 i尊級 人士가 ~jt韓을 誌빔1하였으나 행 r앙불명 되었다는 

소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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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章 私生活의 秘密

제 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 가족 · 가정 또는 동신에 대 

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 

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o l-
n 

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ft;.律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北韓.憲法 第 64 峰는 “공민은 인선 빛 수택의 불시침과 

서선 으 llj 멸을 보장받는다 “라고 세짜히 J~ 있다. 

~lL'~ 니 이이한 보장은 정 if-적으 ~J~_ 보안기관의 꽉산한 정 

1，rI상-에l 의해 침해낚히-i[ 있다. 保꽃機關의 정보망Pr l|l 낀에 

쌓여있다 保·安촬察은 시민들을- 수사하Jl. 모는 수띤 늪의 겨l 

충기 록-끌- 유지한다. 엘반인은 그들의 기꼭을 열람한 수 。 l
M 

는 構利가 없다. 保安뿔察機關長의 이 둡은 북한 관료멍단에 

기재하지 않는디. 평 양빙송이 국가 보위부 창선 40 년 행사에 

김인성이 참석한 사섣윤 보도하였으니- 보위부장의 이 른으 
I lJ \ ←一

언날하지 아니하였다. 노농선문이 1987 년 8 워애 뜨뭔게도 놔 

가보위부부장의 사빙서사에서 이전수이- J~ 밝힌 인이 있었다. 

保安홈察이 사용하;:- 기 끼L좁 히 니가 도청 장치 다. 현 재 11] 

놔에 서 -F 히--11. 있는 한 北韓의 지방관리 만에 의하변 한 

科學者-의 심 i과디오。n 노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히 부는 

가쪽달이 수덩한 륨d휩;I뮤I속에 썩은 파인이 섞여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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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내고 모든 J~위간부길-은 선신한 과인간- 민는데 

하꾀펜리에 세 t- 썩은 과인깐 수고 있다」[ δl 띤사 “ 김 일성 

간 기}새끼 c~ ‘·라고 소바셨다. 이 사낀으보 인히l 科學↑씨- Lr 

1986 난에 서형되었다i 한다. 그 地方官更는 :"'.L f~뺏者i" 9} 

간이 푸-옥-뇌있었기 때갚-어l 이 사실 을- 산안.Jl 있었다. Jt勳

익 J~ 위-， i- 첩보기관원이었던 한 귀순자는 자끼시 타 _l~ cf 

니는 메르세데스에 노정상치가 산지뇌어 있는- 깃깐 민간 

한 후 귀순을 결심했다고 한다. 감시와 가혹한 선과가 수반~: l 

는 위험때분-에 모-갚 사회생 활에 곰표칠- 윌-러 北韓 귀순자 

와 外國 여행자들은 北韓社會 내부에 공포 분위가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지도닙 엘라 브를 저l 외한 모닫 수빈 

들은 정치，공개적인 비판 또는 黨에서 결정 한 한계 블 년 

어서는 어떠한 일에 관해서도 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간에도 서로가 이야기블 잔하지 않 

는다. 가족뜰 사이에도 現時局， 뉴스，서보의 생각 또는 감 

정마저 討論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자기생각 二l대 

로를 말하는 예가 드물다. 엘리트 항공조종사 조차 항공기 

에 설치된 라디오플 봉해 청취한 외국 뉴스에 관해 討議

허가 플 꺼번다. 

양성철이라는 한 韓國系 미놔인이 1981 년에 北韓을 땅분 

하였다. 2 년후에 공개된 그의 증언에서 다유과 같이 진술 

하였다. 

“ 어느날 아침 니는 {감상적인 아침식사 보다 한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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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 씌 f! x}이 어l 시 

뛰치나의 

인어 났다. 좋|셔 n 임이 L 1-: 二 후 R’! 1J! r) 

l 

二 ， -- 펀래 보통강 가꽉 • l )l! i l ?! 다. •} i l! ji L -승 
----

I
L 

-1'- (">) 
o -\’ l!ll 치이| (l·,,! 이 -iL j!’- δ| -ll- ‘갔 선l ll- -L- δ!- _11', 0 I 이 까ll -깐- ”l 

났다. 내가 이 。 t넌 니 1I 샀 L" Il I l l센 /l :--「)- jF • !/?-l’ | 

o 
]’ ;f- 생 0 ,’ I! ?l 산부산 -61-71 시 사 ()I 인 [ 1. l l { :- rl f! 시 

-J I 난 1 _ 1'- 양 }J δl 았으니 ~ L 한 IL 간 -'， -- J 1 잇 _1 ， 1. / 1 ()J ' λ 1 -‘ !, 9'1 
l ( " 1. ’ 

얀 l δ l 삿 -; 빈간 ?!펴 센-았 다. 네 시 ,- Ll I Ôll 시l II쩌이l 서 전 시 

띤이 이 ， 1'_ 하있 cl LI -LLl { ;- {’ ,- 1.’ I 1시시 ! ’ 
1 (r\ 낀 01 샀 l -l. 니|시 

~ L L-I -/\ 서 P --1IL 까.1) 끽 하二1'. o I _, ._ 
^^ , , 

LJ ι \011 J、 l _9. / 1 단 ι} 잇j -0- 니 

4 ! {?- 패 l껴 /、 \ ~’ ~Q\ 닌 1 - l [ R’l 랬 c'l Lj _: Ll :1 ~ :- 낀 성 건- 시 ~l- ~ 二- , -... ~ " /-、
δ 11 
/ J . 

--1 
1 

1 
1 | 

1 ’ 
l 

」 넨 :! i l L’1 _1'. oll 3 :- 썼 _0 _ LI Iiζ e: 1 감 i'l 뇌 _tl~ ~ 갇- ) ,:- xl 

。‘ 사 i "r ^ J 시 아니 ιl 있다. 

cl -f 니 _ L LI .91 서 성 간 니 91 감이 있 다 4 ? 시간、! .1,1, lt .',"- 71 

( 機빼1 \-1 - _ J~ Î ) 。 I1 .- : 。-, -L-- I 'i ~. -; ( 산시히고 있시니 앉-깐-까 i 14 :- 삿 

이 갔、 니. 씨 (') 1 -^-1 밴 ).-1 :"1 L:I 이l 거l 다 ‘0 _ 1 깐() /、 l 끼 
l • \ 1 . -

에 . L 갖이1 사 rl 시 u~ 니 기 , -n- 칭 ι1- 았‘ o 니- :' L _<ii. LI.: 느 III 시 
\ - I "( 

선 j ’l , n -191 1.ι:~\ -~~- 위해 -^1) 1 시 Ol / l /1 λ ! δ|0l 
i ~ ïi / I ~.-. ’ ‘λ 

,. L’ l 젠 파0 \ i ’l. oll /-- 。-l /‘ 0-1 l . f뚫 핸간，-:01] λ- 1 나 역사 
‘ 

l J)、 " _. 

녀외 니사 l;!. tj 세 hl{ ? 섯 0 1 -:-!-?l Z커 ， 1 '_ 스선 (닌 l 었 다. 니 

---
_ L L:191 어 -, lt--n- -; 10 1 힌 수 임 ô 니 ..:. n -191 .~L ~，{ 0 1] 

쌓었 R! J;{ ‘ ! -간 지난도 생 λ~ 하게 시억히-」l[ 있다" 

서
 냐
‘
 

니
L
 

석
- -

x
 

Jt韓에서 얀 l δt .i', 있던 한 유럽實業人이 

?! j;l사어l {’} 하 A-l ff f F ?! P-l}1 - l r 성 부청 시 긴 갔었다. 낸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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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니 ι1 ~- ~ - 긴 > 시 젠관011 사 l' 사어l 시시 J,r- 9l il Ltl 
-’ -

, -

).’-!,:--; { l l l 시 l':l _-1'_ -;:/l 01 Ll 선시 -γ 상한 페f 人이 01-; , - " - , 

()I-() / 1 _'I~ 1 ’! 았 Ll. 01 이 ?} ~(인훌탔으}넌- ‘ ’ L 가 
‘r. • 

~ L 、 - -， 二 - , 

!,l! 히 /1 임 01 -: 이 띤 t! Il’- 선 시 011 !1:_ -판임 ?l /‘ 
--[ 

이
 
W / J -~-

/、、 • , 

?!있 l\. _ L(~' cf 간- 시 lJ!ir-? 싱 -우 

시 01 
\ 6 _1 ‘ 았 c\ -: 느 섯 -3- ? !-거l 되있니. 성사에{ - 끼 치i~이 니 ‘ l _1 L 

시시 선이임다. 이러센 사폐딘 Jt웰，/iL휘 Pl -l! ’- 사]!’시깐 !I1I ~-H 

성 」’1-- 쉰-δ | 3?! 잉시내 -- 3 ， E 어| )， 1- 이시 () 1 I 
\6 、 - 인 -J: ?l 감시 

-δ딘만- 쉰- 인 -;: i1 - ll- 있다. 

Jt 戰ítJ(이 외놔-5- 여행 한 때 ; lJ L-。- δl λl 
i코 , _ 0 。 -1!’-ιl f F 시이 

rj 늬 l 다 -ò--:ò!..ol] 있단 Jt韓센 '.f_갚잔 배 El-X! 이 ~1'_ 텃→ 선 시만 i} 

휘，;ln- δl/ | 」 ? ]l4- L「}워 한디. 1985 년 게니 니이 -'J~_ 1 니에서 해 1W 꾀 

었던 tιt'j: n:j~1펀어l 곽’{한 꾀의애 Jt韓의 Rr녀 가 til ‘~ 1.! __ :d -λ l 
I _, L .:r二 l' 

òl 였다. 한밴-?- 낚- 한 에성대 쇠/ 1 북한이성내쇠에가l 111- _0_ { l 

나 1 Ä\ 얀에 있던 낚 자시 행---tf Ô1 對 liIR 갚 지 민 시 -j 1 _J'_ 」L- l t f-

rH 리 ~J ,_ l 1 샀 디 . 

19HfJ 년 7 원 17 인 부터 26 인 까지 죄스느l비에서 國際科센삼뼈l 

I，'~ fll 함 J~ 시 |뛰 HH~: I 었 c\-. ~ L 때 한 승낚111 [H jt / 1 )'~ I빼 까 l캉l 

%이l 시l L"j 시 사사 • .,' ~- 굴은 시l 익 -; ;- δ1-였다. ~ L단 Jt韓 까 I캉l 

l추litIRι애 사 Q- ’- 연，l’ l~ 
rll :;E 선 -:':--, t-oJ\ 가! 민처| 사- fl 깐- 섯 

() 

t ~ 서191ò~이 <?l 싱-간- 민 자 하가l 8\ 자 :1'_ 재 의 하였 다. 여l 

산 에였 R! 
’ --! 

-

d
”
”이
 

--
사딴0\ 꽉한 rll jt o l] 셔l i} 이 시선 씌 -센-

4! 잔 원，遍 δ \ Ä\ / 1 1~ -(i\ 민 사 시닌l 쉰 파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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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Jt韓시띤윤 판편 δ1. ;11 히이 Jl따의 。11 ιll i F- 도 외 τ lf t '! '-"1 -" -- i:2 

사람피 힘꺼l 사선븐 씌 ‘ - -/.1 .. ~. -!,r-(r l δIl δ1 JI. )I:-L}l 워 하니， • 
\. . /、 ‘ - i: . I \ . 

깃 () 인씨도l 었다. :" L ~ÒL _v. -: ~ L1 -ol 91 .. I~. <? 1 파- 깐! if해시 1 '. ~J~. 
‘’ - 。 、 _ L. 

서 불-J ?! 한 사~~- l’l 판 l1’l 윤 IIJ能셈i 에 / l ?l 젠 갓 o 도- .1 ，'-얀 l 

디. 

Jt 韓건- l상 4，F허 가 니- 」및-에 수 .:<H δ] . _,1 01 _' '. 빼聯~Il I t, Jt 人λA L _ 

(") 

L_ 외부와의 섞촉민절에 때 õl 며 쉰υJ il 」[ 있다.J갚관 Jt 

韓 1 1: l(늪이 --1 ~ ^ 1 01 
。， \. . ~ 임무니 cl.":,Lol 

。.-， -î 허가가 。 1.0 .
-"A i 바

L
 

때
 

--l
‘ 

J ’} 對꾀쉰 한q' J~ 뭔평 하였다. Jt韓 1Ft쩍에는 사jl~판 섯이 있 

r、
! 

’ - 수 없다. 그 짧聯A과 미1 共A은 ~L갚의 -ll :l;-oll 판이- 외 

얀1. 도와 자유의 우l 대함끌 다시남 맛μ-았다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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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章 흩S’ tf~ 動

1 . 旅 行

제 18 조: (1) 사반-? 뉴二-T니 ~4 國의 강기l 안에서 이능 빚 /1 

수의 n'!1 쉰 누쉰 權 III쉰 가선다. 

(2) 사린간 누구나 덤 &행을 y:_후l 한 어 떤 나바보부터 

라도 떠나」l FE 티國으츠넌- 쉰이본 F활 flJ꽉 기친 

다. 

Jt韓憲 μ;Fr 서 수 및 여 행 의 터 由플 보장하지 않-」I 

더 jL니 Jt韓 jflj法은 이러한 기관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간- 닫'-- .i!_ 았다. 예칠-뜰어 페法~ 230 條에는 “ 主權機關의 

있다. 

조헝 

;셔 c l
。 。

한 허가 없이 놔경을 넘는 자는 3 년이하의 싱역에 처한 

다”고 規定히고 있다. 北韓住民은 아무도 당놔의 허가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이 法 위반한자는 당사자 얻브 U~ 
l...!.- \.:. 

아니바 그의 가족에까지 이 法이 적용된다 13 ) 

주 13 ) 形ι 70 條에 의 하면 北韓블 탈출한 낸복무자의 가족 

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게 되어있다. 또한 탈주에 

협 f한자는 징역 넷 전 재산괄 몰수하며 선거권플 

나넨히 _1 ’- 우 l 직 Xl jIE 추방한다고 되이 있다. 北戰에 호 

의사인 어떤 

세 ~l 었나 J'

의하띤 이 

다 」l( 한다. 

해션자는 가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삭 

하니 최 근 北짧한 딴승플한 궈 순자의 받에 

하條項긴- 이직도 선세적 o 갚- 적용되」1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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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한 JHJ 1.Ä 第 229 條에 악 하빈 “ ~l!..o l 二.... [L ,' 01 人 1 ，~: 11.1 ^ 1 
o ， ~ 'o '-‘’ 1 () ö ' '1 

없이 /1 ' í" ò\ ': x| ) - 2 년이 8\ 91 " ' 0 1 " .- ‘ -

δ\' ,1’- ? l 샌 01 λ11 -' 11 , , 

λ11 까 δ\ ,1', oλAl ‘ 섯 이니. I , 1 '~， ;' 1 

싱 역 에 시 한 r~ " 이 , 1', J사'Ji 

‘7l τll 〈、 l ?l 애 ,',1, 상씬 01 ，~) ~I 1' 1 

0: 1 앵의 빼( flJ 닫- λ11 센 δl4 ;- 1 {, 시l -f 댄 이 () I 시 ?l 민 쉬 운 I ~:>1 

넨 57 수어1 ，~:， 나와있다. 이에 91 òl 맨 18 새 이 상5.' 1 
-I 

l 
--

--
-

! 

1(잔 lä쩌 '?: 수:쐐에서 만닙- 힌 강 I1ll -J -:-; -임-니l i)llt- ”; ! 
--

-

l 
) 

<
( 

/ 
-

이 있 _O.Ltl 조| 수니 싱 선 ?! 패 l λ \' 011 / 11 ，~， ~， -하 lJl -;;이 
, J , 4 

/ 

-
-

, ‘ -
--

-
l 
, 

-
-

-
t) I 
l ‘" 

': .- ll. 깎 앙- 간 -칸? ! n、 ! 때 니 다갚 <! }|r 소싱'..l’l 센 ul]하’\ '~" 

f ! ?! 간- 민 { r L {. 

1 1 1'rf 0 1\ ~) , δ1 \ 1] 수가지 번정시 2 - 「?!이내에 11\ 1- 쩍γ수해애 

;ι- 끼、 I.tJ 간 까
‘ , , , ‘”• 선， 1 ，하]딘이， ~]~ 1 이있디. 9 1~쉰 낀L !Jl -승잔 -!,l-?! ?l 

성 -? 1 년이하의 산 시l llL 쉰-어l i -l?ltl-ll- 쳐tJ':: Ò\' j~ 있다. 

3 11傑어l 한 90 ~J 이상 ^ j,; 1 수스λl 이외 ~I 치이l ~Il 새 rll-‘ -

자 시 란 ô ’11\+ 찍-i ?: ;‘m9j 사진 δ1 시 3 f- \ 11 1 , .i ,!, ~， : 1 이 ?l , , , • J _ 

다. 13 빡이1 -~ 다깅 F /<10 '1 _0.꾀 이시끼」 l- 시 δ | 3 ?시.~ :， JliL 에-//[↑ 

부에 :、 · ~JL ι rf-- ， • ! ,1’- δ1 0 1 lfl 이 있다. 5L 11￥ 。， .' J ', 

어lj ; 7-101 .()- l ’ l 꾸j자 지-도 ，n쩍 f쉰部의 허까-감 ! ’ l 0" .. -1 . 1 1 1 ;! , , 1 : 

職 業월한엇:j ，건- 고 lJ 1 'ι 어1 기 꽉→ 히 .1’- 1lF 한당 -- lf 의 J\ ，"암， 1.0 1] J '. o I Ù u 

서1 õl \:.펀- 방Æ:: δ\ J .J. 
4 T ’ L 이

 
” 

55 峰에단 旅 f [iδ\' .Jl시- 히- ;→:자는 lfit 會 f수:해S애 숙 l-l! i l 시 쉰 

억어야 

한때노 

하띠 56 條

'Ii!:험 f 수:部의 

\1 1 
'~ 57 條에 는- 旅 f j 者끼 지 7 111 에 。/、lr 느꺼-

허가쉰 밴~:，쉰- 뇌 이 있 다. 허 가없 이 仁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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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_ 탄 õ\ 부민!fi5- 유숙시치서간 인권나. 60 條에仁 11 子?lP:

이행자에거1 ~t: 휘 'Ii깐쐐에서 낀다한 숙믹 δl 사시 91 새시닫 요-

-,L ~t- 수 있다」( 꾀어 있다. 59 條에仁- fl - 「인이 사/\11 ôll 

픽- ~l'_ 가 ;F 1Jt( f J 흙·애셰 획 ?l 서 쉰 써 수노」·:- 뇌이 있 _o_uI 이 호l 

?l 사단 二L가 -1 1 사하였블 때 수가시역 l따會安쏘部와 _1'_ 굉-수 

에 션{11\ δ| hL 꽉- 짧핏하 _1 ~ 있다. 

?!세쇠~ ~t轉에서는 旅 11 이 : ;-hE 좌L 세현되어 있 니 ~1'_ 우 l 끼 

부-쉰 저l 외 헤」[한 l「IL노 ^t능치 旅 f 1 이 허 -딩- 노 1 -^1 않는다. 

北韓住民은 생활을 대부{，F 집단 주시시역내에서 }II내0:1 :~ 

삿-에서 3-F펀도 -{UH 하.J~ 인노한다. 이러한 lr새 :슨꺼펀- 뱃아 

니仁- 旅 f1- 븐 성 j1’-의 허가쉰 넨-아야 한다. 에 쉰-갚아 1980 년 

rH ~t韓펀 잉문한 韓國系 美國人애세 평양 「띤이 만 δ1- / 1 쉰 

」쉰-븐 도시간 운행열차나 뻐스듭 이용-한 旅끼-븐 허가 원 

이는 붙가늠하-며 더 쑤나 옆 남으S~ 旅 fr?}때도 l파 ~J가 。|
M 

이야 한다.il 하였다. ~t韓에 살」l 。 1 즈二 
λ)，.\.- 韓國系 日本人은 

~ L늪은 힌- 공에반 머 쉴-퍼 있아야 하며 북한니l 의 旅 fl- Iπ -IJJ

얻시 봇히-고 있다ji 볼평하였다. 旅 fj- ，파 nJ 빈-냐 여 ]1l-단 

그의 정치시 성분에 단-려있다. 

2 . t:命홈과 園웰홈 

제 14 조 : (1) 누十니 뻐害률 피하기 위해 다갚 켜가에 밍 

멍 후! 權 fll 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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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빼;f|l{? l ’l 상치 사 인 낀 slt\ UN 의 #:-시 과- 윈 

착에 상반꾀 단 행 싱.ôll 다|해서는 시용-되시 않-， . 

다. 

제 15 조 : (l) 누 낙L 니 l뼈籍-건 /t <-' 뼈'1 ，f IJ 시 있다. 

(2) 아무-도 J의 國籍-잔 인 l상적 ? - JlL l과틴 당하거 니 

l껴籍윷흉뽀븐 가 ]1’-당0-\ 시 않는다. 

北韓憲法은 “ 平和와 民主主義， 민족 1li- 띤 파 ，pt웹 t:: 義외 

파학분-화의 자유란 위해 투쟁히다가 l상 l 싱히-여 

파호한다”」( 없Æ’히고 있다. 

잔 외놔인-깐-

北韓R로 밍. ，싱한 외국 정치인으j다조 “시아누크”공이 
。

ìr 

인하기l 안려지 있으며 , 그는 캄센-디아의 iIf가 윈수석에서 

쫓J~ 니 캄푸치아 빙 l상정부의 감-반이 되었다. 김인상은 시이 

누드l에게 저택과 전용 춤利을 제공하였으며 , 시아누표는 파 

리와 북강에도 저택이 있다. 그는 美國， 유럽 

모든 놔가활 자유보이 旅付할 수 있다. 

111 
;κ 아시아 

北韓은 1980 년때에 있었던 두컨의 망l잉사건에서 보는 바 

와 간이 n 己 國앙의 해외 I상밍윤 쓴승:히지 않는다. 1983 

년 가윤 21 세의 낀홍구랴는 Jt韓 히사가 남표항에 장 박-승 

?l H 本 어선에 침입히-여 H 本: _0 _ ! I!_ 권 항했 다. 그운E I펴 。 1 _, 1:. 
t 뉘 o 

?} 요꼬히마시 密入關者 수 -~- 쇼에 수감뇌었 -ll , 」후 어선이 

낚표항에 다시 임항하였는데 주-?i 차 

관사 -; t 시섞혐의 h!- 처!표히-여 재판없이 

Jt韓홉·꾀은 선 장파 기 

구금하였다. 3 년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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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년 4 월 뇨;농녕 다!외떤팍부 부부장 .lJ 도L 낯느 드L 특흐 _9_~1 듀도 
LJ ’ o '- _ - ~ ,: 

u 本人윤 λ! l상한 수 있나고 말했R나， 그 석 I상은 갚세의 

ll!! δ| 사외 ~\l~훤히仁 -f간이었다. 김우종:은 u 本이 交換條件에 

응 δl 시 않으밴， ]「- H 本人잔 간섭혐의호 재판에 호|부하겠다 

. 1 ,_ 협박히였다. 

닙 ~’챔·llli 이 ~t韓으익 ^Il의 쉰- 거부히자 듀~ 1:3 本人은 재판에 

펴뉴넌: 1 어 1987 년 12 원에 15 년 징역형을 받았다. 1988 년 6 

워
L
 

l二
끼- H 本人이 1988 년 9 월에 개최되는 서울올림픽후 λ} 

_ . ~ 

l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석방 가능성은 북한 형법 

條項에 예심기간동안의 구급 일수는 선고 기인상의 3 인로 

시l 산한다파는 뉴정에 근거를 두고 北韓의 보도기관이 

한 것이다. 

반표 

가장 낙적인 탈출극이 1987 년 l 월 15 일 發生히였다. 정전 

항에서 배 릅 타고 김만철 임- 가 11 멍이 H 本으로 탈출하였 

다. 이 는 韓國動亂以後 인가족이 힘께 탈출한 유일한 사건 

이었다. 가족들은 망병을 요구했으며 대만에 머문후 남한에 

정착히게 되었다. 

北韓當텀은 김반철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고 아래와 같 

이 협박하였다. 

즉 , “ f! 만 션 간 사 기 꾼이 」[ 게 으듭뱅 이 며 양섞 과 의 무쉰 서 

ul 바 는 시관시인 人 1m의 道德이 견여되어 있는 자이다. 그 

는 오래 쉰-?l 처저l 최 k’-예와 불륜의 관겨l 릅 맺어 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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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의 」상 '1 에 시까운 윤서l 시 객- !:1 -? λ I L:I , 유-l!LL-l ! ’l 
’ ‘ 

때와 ι~ .J、 I ζ 
。 1 _ i ~ 가 t’ l 시 입 ,1', 희 -찌- δl 았 ,1', • ! xl 이 19 시\ \ 1. _:l 9\ 

양녀 \I~서 늠-욕하얀니" 

“ 낀 IJ} ?! -? Jt剛애 샤 산시 ;;4 ol 딘 ! 판까 끼 o lul 서 l ‘l! 니! -?-

때 {，?-애 l 싱 l 잉 한 c! ?- 이 니 rl.,… I'H • l 사 ?| llll n! 시 91 
n 

l 〈
川

끼
미
 

ul 침 δl 니 . I짜l家 와 人 l( ，~~， 1111 선 에 .' 1', J ’1 ~，’ l 이l jilt 이Ì 깐- 만 시 LFl { -

_ L91 반 ，~~，까 예외암}‘ 이 파띤 -n- -쓰 t! H 한- 시이다" 

l힘 ~il’ιô _~， 귀 순한 \.11. () 
lδ " 시 니! 3-ip-- 시 / lf ;-Pl \.. ~η

(1 , , 
Jl ~간 0 1 

nt해 lJ ?! 서 -간- 우려 ÕI'~I'， 있다. 1Il- () 
tõ 、 r 시- 만 3i-?- - l { r Pl J l 작 

이 치l 、 1. l ' l , d~ ’ -1 , () 
샀이바 .l[ 6l?} 다. 이이힌 우려가 亡命유 模索

하고 01 즈τ 
M t.. , 

U~ 。
lõ L. ~t韓사람둡의 ;겨 λ1~ 

~ n ~걷 흐리게 하다 

, -(', '.1 ö () ’ . ' 1 F|l5l!| 반 91 Jt ~!{I~ 11J( 이 낚 한 -0-?l!- l 싱 1 낀 디 1 c;1, 니. -f l 순 

^~익 수가 이유4 -- ~t韓의 므새트 Fτ E크 u 
어 1 

!’λ , , " '~' 사시 요λ11 , 

젤저 한 템t視외 Jt폐이 낚한괄 퍼↑주린 ,4 무법천 지의 I付. 會라 

고 허위선전하기 때문이다 

~ L ê'l Ll 승요한 귀 순-? J l -깐 01 니 i l il 'r -, __ , , ’ 

j← 1」 L rι z< l δil， I ~ 1 I : 어l 세 시하| 선 ↓잃 꽉iloll rll 한 ([H -:，~，이 니. , - , - / 、 , 0 - l- E- -IIl-

산시l 우리시 시 ]f까^1 n1 u! 판 궈/-- lI LO Jt 후ft. 에 J l ' 깐 Oltl (1 .. ~ ]’7X - i 1 - -

친서이 시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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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章 家 族

제 16 조: ( 1 ) 成年이된 !JJ v.늠 人衝 뼈籍 또는 宗敎에 빼係 

없 이 結婚하여 쳤옳을 이 룰 嘴利들 갖는니 

J늘은 힘빠. 制싸￥ 'ttlS 빛 離婚 능-에 내한 |폐 

떻· 한 챔훌利를 갓는다. 

(2) *h婚은 雙-方의 자유돕.i!.. 겸全한 3意에 의거 이 

두어 진다. 

(3 ) 家族은 社會의 自然ÉÝ~이놔 基本fý:J인 構nX.뿔{立이 

다社會와 빼家의 保-護들 받는다. 

~t 韓 )환 t.L 63 條는 “ 結婚 빛 家族은 I행家의 ~讀둡 만는 

다. 놔가는 사회의 세표인 가성을 공 jl"o-! 하는데 깊은 배 

려들 쉰-딘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6 年 7 꺼 30 H r 뽕女平等嘴에 관한 法令」은 第 4 條에서 女r

tt: 의 터 111 ￥lii婚의 權利와 램制i‘t곰뼈의 남지들 it 성 하였으[다 , 6 

條에서 *IS 빼q::令읍 女性 17 세 • 몇性 18 세보 뉴싱하였다. 

선 )lL 띤-주민이였던 l1 j 순자 및 방눈자늘은 변단에서 실제는 

법이 균정번 조항_11'_ 다 훨씬 엄각 하다고 폭로하있나. ￥곰婚은 

i바 Jft 의 Iη: IIJ /~ 있어야 하고 男 μ 는 그들의 국가에 줍분히 

째넣 H:할 [[/1 끼지 ~II; 婚이 싱저|석으로 연가펀다. 김일성은 북한 

이상 -li-맹에가| “여성갈은 」들의 結婚이 약간 시연뇌는 한이 

있더바도 당과 혁 I싱읍 위해 더 많이 배우 j!"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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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하였다. 실제적인 結婚 年廠은 女M: 26 세 • 폈↑4. 30 새 

츠i 되어있는 갓 같다. 보 iL에 의하띤 자가보다 낮은 階}뽑 

어l 있는-자와 制備을 원힐때 ~L의 시 11 0 
-，'_-1.二t _.:.. ,!.- 식하되 i!.. 평양밖에 

있는자와 끼흔힐때 J는 평양읍 떠나야 한다.i!.. 한 CI- . 북한 

당국은 階層 U\J 젤혼을 제한하고 있다. 어떤 報告는 ti휴의 

훌~， 結婚 H 字. 없:ft 듭을 젠含한 結-婚式 초차 놔시-가 j: 상 한 

다.i!.. 하였다. 예를들어 이 보고에 의하떤 ti] 앨 ι1 !~階層에 

속하는 사람의 결흔 하객수는 5 명으보 뿜1J限하Jl 있다..Jl. 한 

다. 

1 . 모성권 

勞動에 대한 壓力. 政治學習.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단 

체 경기 행사 둥으로 인해 부모나 학생들은 가정생훨을- 위 

한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 엘리트階層의 여성을 除外하.i!.. 

는 모든 여성들은 勞動에 시달린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 

하띤 女性들은 과중한 勞動에 시달라며 역가시간이나 가족 

끼리 갖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부는 모두 

일을 하띤서도 엘리트 계충읍 l혔外하고는 똘 이상의 子女·

를 부-양할 能力이 없다. 이보 인해 家 u 짧 平웹 f-女數

는 2.2 명이띠 아시아지역 저개발국보다 出生率이 낮은 편 

이다. 더구나 이것이 산하제한도 없이 이부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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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하였다. 실제적인 結婚 年劃은 女性 26 서I . 핏件 30 서l 

보 되어 있는 섯 같다. 보 j1.에 의 δ1-벤 자가 보다 낮은 階}합 

에 있는자와 감婚을 원힐띠jJ의 선꽉은 끽하되 ..i' 평 양팎에 

있는자와 꺼혼힐때 」는 평양갈 떠나야 한다Jl 한 ll- . 북한 

당국은 階層 I1\J 겹혼을 제 한하고 있다. 어떤 報告는 깝휴의 

數. 結婚 H 字. 歡1): 능」을 包‘含한 結婚式 소차 ~/l-가 ::;:싱한 

다.il 하였다. 예들들아 이 보고에 의하변 비 앨 ι1 ~- ~-I딸}협에 

속하는 사람의 결혼 하객수는 5 멍으보 힘m良하..iL 있나놔 한 

다. 

1 • 모성권 

勞動에 대한 壓力. 政治學쩔.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단 

체 경기 행사 둥으로 인해 부모나 학생들은 가정생혈갈 위 

한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 엘리트階層의 여성을 除外하놔 

는 모든 여성늘은 勞動에 시달린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 

하반 女性들은 과중한 勞動에 시달라며 역가시간이나 가족 

끼리 갖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부는 모두 

일을 하변서도 엘리트 계충을 除外하고는 콜 이상의 子女

률 부양할 能力이 없 다. 이로 인해 家口 當 平법 子女·數

는 2.2 명이따 아시아지역 저개발국보다 出生率이 낮은 면 

이다. 더구나 이것이 산하제한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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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삽안할때 이 出生率은 쉰랄만큼 낮은 갓이다. 오 

i| i괴 낭국은 1981 넌 각 가정 에 4--5 명 의 子 女둡 갓노록 

장려하였다. 아농의 합兒， 敎합， 醫癡u讀 施ti않을 뼈家에서 

連營하il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ttl녕갚이 눌 이상의 -f 

Þ-- 들 tJJ 짧하도독- 권장하는데 失敗한 갓 김다. 감- 자L: l 둡 

갖 .i1. 있는 어머니 둡도 하루종일 勞動에 시달닌I i!. 있.i!.. 아 

침 7:30 부터 저녁 1 0: 30 까지 子女둡파 떤어져 있어야 

얀다. 세번째 아이들 出塵하면 勞動時聞을 약간 短縮시겨 

줍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혜택은 子女뜰갈 훌育하기 위한 

障慶을 극꽉-하기에는 未治하다. 

2 . 兒 훌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出身 成分이 養育의 質을 決定한다. 

i아들은 누구보다 신성시되고 特權을 願與 받는다. 피아 

들은 당에 의해 特珠學校에서 養育된다. 가장 이름난 피 

아원은 만경 대 薰命遺子女學院이다. 이 곳의 고아들은 그의 

부모들보부터 나쁜 思想이 나 反童命的 理念을 이 어 받지 않 

았기 때문에 총애를 받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養育

띈다. 이둡은 피복， 학용품. 음식 능- 모든것을 김일성과 노 

농당으로부터 직접 支給받는다 1 年에 한갇-번씩 피복이 ￡ 

給될때 선불 수여식이 거행된다. 학원생들의 “아버지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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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도자이 다. 강학 jl~어l서 ~I!.. ;능-학 jl~-'r~ iffi 벨한 rrij 다-; F A캄'1:. 

] τ.0 - . -I二 '-- 자식 심시-둡- 위해 시족의 -3? ?l 상 갚一어l 네 띤 10서슐 센 /H 

있으나 _I!.. 아늪은 이 십사이l서 떠~ 1，세 lrl 다. 써 쌓i캄~ fQ: 샤 .. -되어 

業後 一체\t방~ '1:.듭은 II‘ ! fl ;ι! 상생 한-갇 히1 0 1 人 J꽁 011 i1f)쌓판 -; -

있으니 ~I!.. 아꾀은 ↑C 業;뇌t 1매 U~f 이l 人센에 11- ~. 01 I 1 
" . 1 λA ‘ l 

0 

.' 。 --i6; -L ‘") ^ I 상에 배C~션;되 I r-I 1 < ~ 엔 L' I _1 :.011 l’1 -L~시 !ll! -f 이l 
‘ '-- 」一 1I LJ / I 1一

속하거l 된니. 

i!.. 아쉰익 /니l -o l- 츠 g를L 저|외 하lJl 현굉-이 -/i ! ! <。| -<|l 。! ~， - f). 한 l 1 • l 1 f i;￡ 

. y.: 命 r(1 싸;때F이나 당 간무-의 { IJ，. - 는 特洙l힘校에 人 J윈 δ}여 . _1 • 

-넙-녕에 뀌씨 입당할 수 있다. 김웬상은- “이밍 널-시둡의 -II 

팍은 tlJl、，펀 1 (11 L)lI서 f뜰越하 I셔， ‘없想이 우월합수판 L" l 산판하. I ,_ 

勞iJJ.읍 니 λ} 땅한다 ” -l[ 만댔 다. 데 개 91 싸하i펌사늠 〕닝 (::]l l r 

11' 에 있다 . . L 外의 충성산이 상δ1--니 “ 1김 음- 식 한 " {I: 1넌갚 {3-

←l 보니- 한민시l L-l- 。
^ -c ￥x fi-날 lIll 는녀. 이

 」
, 

l 

고
 

I 

「, 대
 

i、 ív:뻐層 

핏-한니. 

i I 
l ---’ 

L<: 둡은- 質따으~ 거의 웠〔 fi-갈 R’}갈 시호|둡 인시 

출선성분에 낀겨l 없이 얀 」lF 。l| 서 jt ，~쉰 펀 jl~ 보사vj 탑은 페쉰띤 

뷰훨 llJ.날 까 지 핏-한1: 1. jt 韓-강 ;þjj::j 한 비 있 뇨- 폐 I~IXJ 系 ll~ 

人은 -녁- • - _\1’-포의 자니갈윤 
” --


샤
 
1 j 

j 
i l 

----
‘ ‘ 

1 JI 
/κ 이l 생 ull -:I~.에 다펀 아 

이 들」’t .:. ,L \~{되어 성 λ| 삭 잔 01 뿐만 아니 닌| 網機 i싸灌와 ￥~ -(f의 

/1 폐뜰 시의 상지 붓한다. 

심 안성 」’| Â :l ..!，;I_-.L二
。...， 아-널-의 i￥ fj , 敎育‘ ul 

?ζ ’\1떠 1111 1: 이l 안 (rJ 

언 한 {E읍 ^1 ..il. 있 다. ~3l:府는 ]I’-모와 사 λ! 신의 전강:작언 낀 

겨l 달 유년시부-터 시작하여 부모가 펠때끼시 겨|속해서 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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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깐간의 |빼係빼힘j로 떼지시 γl 」l 있다. 이 J1~策에 의하반 

!y.: “ÎJ에 때한 사랑이 시 -깐간의 사랑 !I~다 우월하나. 북한 원 

;l 시 “ 훨j勞者 " lY74{ f. 4)J 號에 는 당과 시 도자에 대 한 사 

랑」’} 충성은 사족에 대한 사방 ，1.1_ 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늠 

，Jl~소삭인 시사들 아래와 잔이 서|재하였다. 

“ IIi/:뺑主義 빚 Jt 摩主義 I址曾建I않을- 우 l 한 한 ~t體爭에 이 

11~^1 하 i: 섯보다 더 -&요한 갓은 값다… 혹도 命|調 '1￥ 읍 떠 

jf: 성 ￥l 공산주의적 

행복은 생삭할 

인간애보다 더 

수 없다. δI1 다..Q. .91 
- . 0 도흐 ’ l 

L 
l 새인 또는 시족의 

숭J!..한 사랑은 。 1 _0_ 
M~ 

수 없다. 그러 므로 부자간의 사랑， 모자깐의 사랑， 부무-간 

사랑， 형제간의 사랑 또는 친구간의 。
一」

χ
 。우

 
’ ￥: f;tT에 이 

upq 하는 농지둡의 사랑과 연계될 때만이 진정한 사랑 

이 펜 수 있다" 

또한 “모갚 항일 혁 l 싱 유격대 용사블은 가장 아듬-답고 

숭jl한 핵 l앙적 책임감에 충만해 있었다. 이 갈은 각자의 성 

춘과 생명을 수령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것 읍 자떤의 섭 

이이띠 혁명석 의무바J!.. 생각했다 

위대한 펌導者에 대한 충성심에 가득찬 0' 느 
J一 i一 항일 유각 

대원들은 가장 숭놔한 혁 I영작 의 무감을 가슴에 품게 되었 

니. 그들이 간직하있덴 혁멍석 의무-감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감없는 충성심의 바탕위에서 t웰·싸되었 .i'_ 彈化되었다. 

二L들이 갓 -ι있딘 핵 I싱식 의무:삼의 자인 반생 적인 성 걱 은 수 

l상에 대 한 끝없는 숭성심에 l:l~탕갈 두」l 그 任務를 흩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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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하였으내 이는 아무노 부인힌 수 없는 분벙한 사 

실이다" 

'L 後 3 11혜月부터 유아는 주간애 탁아소둡 보낸으파써 -평 

양과 원산 - 부모들은 집밖에서 일갈 할 수 있나. 반약 

아이가 모십기 또는 수확기간에 태어나띤 .!I!.쏘가 아이늘을-

둡로 데리.J!.. 나온다. 농촌지역에는 이농탁아소가 運營되J1. 

있다. 女性파 어머니들은 남자보다 일찍 일어난다. 대부 

분-’의 경우 勞動日課는 平휩時 오전 5 시 30 분， 모심기 가간에는 

새벅 3 시에 시작된다. 아침식사준비 , 식료품 꾼입 빛 아침 

성지학습 。

-
그
 

} 

LO 7 -( T 위해 약 한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아01 

를 가진 여성은 출근전에 탁아소에 둡러 아이를 맡긴다. 

북한 사회 분석가의 한사람은 “탁아소 제도는 두가지 티 

的으로 運營된다. 하나는 아이들을 부모의 나쁜 影響으북 

부터 偏離시켜 이상적인 공산주의자로 養育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을 가정과 육아보부터 해방시켜 勞動力을 

確保하려 는 것 이 다 ” 라고 하였 다. 

학술적 연구와 북한의 균정 으로부터 탁아소는 두 가지 형 

태 로 區分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잔 근부 보모는 li二

동시간이 끝나는 오후 6 시 30 깜 또는 7 시어l 아이들을 EL 

은다. (저녁식사후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약 2 시 간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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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학습에 참사한다.) 주간근무 보모늠 딴약 부모갈의 했 

훌f) 파 여생으로 인해 必양한 때늠 엘주일 동안 계속 핀보 

게 된다. 

평양의 앨리프 겨l 층 아동은 묶-별 한 보호겹- 받는다. 

외놔 !싱뭔-객에가l 展示얘으로 公開되는 학교는 온수수영장， 

김일성이 무지개를 잔가 위해 올랴갔다는 둡메나부. “남 

한 ” 이라.i!.. 관바어지는 역에 싱차하는 산가호 작동되는 

“ 늠"-일열 차 ” 능을 갖추Jl 있 다 UI 특권겨l 츰의 아동은 이 

렇게 풍부하고 異國的인 施設들은 구경하^I 옷한다. 

평양과 원산밖의 시콜에는 비특권계층 가족들이 잘.IL 있 

으며 탁아소제도가 드붉다. 아동의 조부모가 生存해서 아 

。! 츠드 -ι 
i::흐 늪흐 

-( 
T 

뚫
 

있으번 탁아소에 보내 ^l 않아도 된다. 

이 地域은 i벼當 保健 ul 
:;K 敎育힘j度가 앓展되지 않Jl 있 

다. 종종 학교는 반나절 만 授業하고 職業敎育에 지 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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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章 財 塵 權

제 17조: (1) 요갚 사람은 싸인삭으로 또는 다른사람과 jfJ매 

으보 ，자신의 Mil::플 소유할 總￥|ν} 있다. 

(2) 누f니 일 망사으보 자시 새 산판 써 따 lJ- 파시 

앉-，二다 

-~t韓 원法간 一次的으보 I~웠家 맺 tal l1j I뱀쁨딴有ut壓익 

!!t 灌칠 쐐‘定하고 었다. 예를 둡어 憲法 70 條에는 “國家

「싱 社曾協同團體 새 산은 j神및不 디Jtl이 다 ” 라고 규정 되 아 

μ 다 18 條에는 “生홉·手많은 l평家 씻 協|매 l훨쁨:의 所 ff " 

~ l- 나 되어있.i!..， 19 條에는 “國家所行는 선제 Ai(의 所

有이 다. I행家所有權의 대 상에 는 제 한이 없 다. 나파의 fIj-갚 

딩然賣 U띤， 증요공 상파 가업소， 항만， 은행 iiI똥운수 l신 자| 

신기판븐 국가만이 所有한다 ” 고 뇌어 있으며 22 條에는-

“ 새 ?lrh유는 근보자늘이 새인 쇼비둡 위 한 }까有이 나. 훨j 

勞者들의 H빼人所有는 노-농에 의한 사파수의 분배와 τIt 가 

닝，J1t會의 j윌1Ju (꺼 훌澤으도 이루어신나. 엽 능농상원둡-의 터 

만 석 μl 둡 lil 핏-한 주민의 개인부염 싱랴에서 니→?는 생 

산불노 새인소유에 팍한나. 놔 /l-는 근보사블의 / Q 01 ~， -g 딩 n ‘" .:'l: -tr 도f 

l갑석으퍼 -보호야 l셔 ~l어l 때한 상속권을 -던상한다".i!.. 개 

인재산의 _l?_ -~~어l 는 약간의 세한윤 두:"J I.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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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章 財 塵 權

제 17조: (1) 모는 사람은 새인석으로 또는 다른사람파 JU폐 

으로 1자신의 셔↑않을 소유할 權￥|ν} 있다. 

(2) 누구나 일망사으로 자시 새산깐 써댄 lJ 파시 

앉-유다 

Jt韓 )원法관 →次的으로 |짧家 및 talJ렌 l團體 所有財뚫의 

ft~ 灌룹- 썰l定하고 았다. 예뜰 늪어 港法 70 條에는 “國家

’싱 ‘ 社曾協템團體 새 산은 j神뿐不 可}냥이 다 ” 랴교 lt정 되 아 

:J냐. 18 條에는 “生塵手↓풋유 l행’쳤 맛 協|매 l훨쁨:의 所취- " 

과괴 되어있 j!" ， 19 條에는 “國家所감는 신제 AL(의 所

有이 다. I휠家所有權의 대 상에 는 제 한이 값 다. 나바의 좌든 

권然寶l댄， 종요공상과 기업소， 항만. 은행， 피봉운수 !인 서l 

신기판은 낙가만이 所有한다”고 뇌어 있으며 22 條에는-

“새얀소유는 근보자들이 개인 소너l 둡 워찬 }까有이 L- J-. 훨l 

勞者들의 11빼A所有는 노능에 의 -한 사꾀수의 분배와 「If가 

맛 !此會의 追 1m (’에 훌澤 으보 이 -한어 산 다. 엽 농농상원칠-의 터 

반 상 μl 듭 너l 붓한 주민의 개인부압 싱리어l 서 나 9.는 생 

산붉노 /H 인소유에 속한나. 놔사는 근보사둡의 H<{] 까 。 2L.:. -‘: -fí 도-!..-

i겹적으파 보호야l녀 ~~에 대한 상속권윤 -만상한다"j!.. 개 

인재산의 보호에는 약간의 세한관 두」l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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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때은 종-종 세금제노갑~ J훌止한 첫번째 성부라.i!.. 자당 

하i!.. 었니. 그러나 가술석인 맨에서 볼때 北韓政府는 국 

가의 유일 한 i!..용수이 며 ~1 굽4 모갚 物(홉릅 결성 한다. 

그랴므보 성 lIl- 는 생산어|서 발생하는 ￥Ij潤이나 했j輸分을 歲

人으로 잡Jl. 았다. 더구나 정부는 농띤들의 생산눌 1/4 

블 놔가에 貞出하는 행식으도 徵收둡 강요사.i!.. 있다. 이 

러판 徵收에서 免除되는 유일한 개인새산은 개인부업경리 

에서 나오는 生塵物이다. 이러한 

거래되고 있다 14 ) 

f놓品은 가깐 암시장에서 

北輝住民들이 가지기를 원 하근 저l 한된 개인 재산은 국 

;까가 지강한다. 예를들어 여 러가지 보고에 의 하면 국가가 

아이들， 학생들 및 근보자들에게 제복을 ^l 급하ì!.. 있으나 

이것이 個人所有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빌려주 

는 것인지 확설치 않다. 세탁기， 테러l 비흔 빛 기타 주요 

가선서l 품은 김일성으로 부터 받는 개인적인 하사품이다. 

이라한 불품을 잘못 다루거냐 파손하는 것을 不없行짧 

보 쉬닙된다. 

!注 14 ) 최근 김일강븐 개인 부업경랴세둡 식용하고 있는 

집단농장의 세한된 자λl 권을- 論拍하였다. 김일성은 

쏘는 공-낭재산윤 놔기 동세하에 누-노쉰-하는 설 

Hr한 운-강윤 전개하7 1 시작하였냐. 작년 농부들올 

위한 상날윤 일주일 간격에서 일개월 간격으로연 

상시켰다늠 보ì!..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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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들이 기:뉴하i!.. 있 는 하찮은 새 산마저 인빙 :', I 인 。! ’ : 
1 I - 1 

대상불이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애 볼 갚이l 다. 황갇L 으 SL 

노급된 ~J 일성 동상이 평양에 있다는 자체샤 이 -‘G- 서19 1 

核心-잔 여 설히 나타내 iL 있는 공P- (씨가 핀 다.~넌-상깐 

도급하는데 소요된 황남익 양Pr 580 생에 깐하는데 北鐘'l핀 

’에은 이 블 위애 特珠憲 f꺼 :üU를 사용하였다. 각 만우} 여성 

I며盟마다 펌l ’앓낯이 설정뇌었으며 이 판냥링·잔 단성하 7 1 

!J:性同쉐{Pr 각 가정에 엄청난 l뻗力꽉 71 냈다..i~ 깐 LJ- . 

l핑 상에 폐협된 홉홀 Pr 99 kg였 다. 각 까정에서는 반7，1 나 υH 붉 

섬 -7.1 어 판니 까지 빼내어 ?}녕-냉-윤 채웠다. 샤자가 ;h유파 l' 
었는 황굽 歡혐셔運動 ·븐 송장윤 파내는 소동-가시 유 t‘lf 하였다. 

후에 北韓이 中共애 經%홉支뚫을 要請하였윤때 υ3 ‘싱:깐 1상문 

한 중공대표는- 저 정도의 웅장한 황금 농상블 만둡 수 있 

으 딴j 
i즈 L J 

-t1l-T 。r -‘;fll 나래어l -r「1τ까r、 經濟援助까 ，ι 꽃하느냐」나 하 

띤서 ~t韓의 !꽁請블 거설한 일이 있었다..i1.. 선 ，Jt韓의 」Ll

위관떠가 만했다. 이 관리의 땀에 의하면 it 韓?휩 llli Pr _- L- ‘i’-

애 -값상이l 노남된 두터-운 황남을- 뱃겨내어 외환으보 바꾸 

었다놔 하였다. 

前 北樓의 住t효과 北韓을 Jjj~볍한 바 있는 」의 친석에 

의하면 1 /-‘ 1흐 ι: 。ir 위해 생사나 옷감의 재i!..가 부족안 때 ~t 

훌훌홉}혀은 수민늪에게 /A、웨 터 옷을 “ 훌t納 ” 하노록 l닝녕 한다 

..ïl. 하였다 • 

北훌훌當局의 뺑民에 대한 一般的 行動과 태도로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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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이와같이 住b!:김-파 ;物l [lli 윤 JL '홉한 쩔ii次써 이 ij~~ 한다 

{수 삿 Pr 우 L박 딴 만한 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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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章
t 
-* 쫓t 

제 18조 4 사닦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I，~ 유꽉 
L_ 

릴 權 flj닫 까진다. 이 械[ flj에쓴 자신의 차킷敎 또 

f즙;섣: 븐 바꾸쓴 자유와 자;1 혼자서 또쓴 낚 

늪과 함께 , 공공연히 또논 은밀하게 l펌論， 行使. '"했 

젠 및 훌훌式이라는 형태로 사가 의 종iIL나 信念 -딛 

밝히논 자유가 包含된다. 

北韓에서 유일하게 許容된 종교적 신앙은 김 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짧拜디; 전통적인 종교적 신앙의 형태는 일반 

적 으로 궤l壓당하고 있다. 

1. 1，훌統的 宗敎實態

~t 흉훌 憲法 54 條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좋교 선전 

의 자유룹 까진다.”」l 간단히 -d-정하 jl 있다. 이러한 Un2 

년의 헌법 규성은 194H 난 헌법에서 공인븐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쉴훌Ã의 자유를 /}-낀다jl 댔던 것파 아子 대쇼삭 

이다. 

북한 형 법 ~58 條는- “ 」종교단체 서 6~ 싱 석 햄l 위 쉴한 지-는 

l 년 이 하의 iι파jl;능에 서 한다 "jl 규정함으로써 l넨察나 

꽉사 혹븐 시타의 좋교적 지도자까 펠수 있는 셰훌利플 

효과작 으보 判훌하jl 있 다. 同 257 條는 “ 낌敎 l뿜體에 t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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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블 강요하는 자는 2 닌이하의 징역에 저한다 "jl 뇌어 

있다. 

김일성어복 폈 1 卷에는 아래와 같이 가숲하i!.. 았다. 

“〉i;敎는 미신이다. 예수들 밑거나 부처갚 믿거나 깐에 

이던시븐 복접적으보 미신인 갓이다. 종피는 역사적으로 지 

배계날아 인민을 속이.i!.. 작취하」L EE 뼈)뻗하는데 사용뇌어 

왔다. 최 근에 는 승」쿄가 未開훌훌 l행 人民들을 않略하는데 세 τ냐 

-슈의의 理念的 過j{보 사용뇌어 왔다" 

北趙政治 사전에는 다음과 갚이 기술하jl 있다. 

“ /1 독교 : 노동자둡을 이용하여 解放|調爭을 {波壞하 :;1 위 한 

揮取階級의 정신적 도7l ” 

“불 피:유교석 통치셰날에 의한 성부의 理念的 도구” 

“ 유 교 : 부르죠아석 理念파 함께 우리의 기본석 |調爭훨 

象”

1940 년때에서 1950 년내까지의 北鐘 基督敎政策， 득-히 차 

볼략 에 대 한 성 책 은 “ Catholic Korea " 라 는 책 에 상세 

카게 묘사뇌어 있다. 

그 책에 의하면 1949 년 12 원 반종교운농이 北藏 當局의 

指 /1i에 의꺼 내대적으로 않뼈되었아. 첫단계보 교회가 魔鎭

되 .iL ， 1950 년 1 월 성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저l 표와 판꺼1 150 

명의 사서l 까 서형되었으며 종교 ^1 노자 몇 l싱이 실종뇌었다. 

찮微된 기독교인의 운명은 김일성치하의 정치번들과 같은 

것이었다. 18 명의 교인들이 감망에 수용되었는데 감망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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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대표단은 북한에서는 모든 예배가 삭 가성에 

서 행해서며 북한에서 1983 년」’l- 1984 년에 성경파 새찬송 

가 책이 각 10 ,000 권씩 출판되었고 35 1딩의 북한 끼독교인 

을 만났다jl 보고했 다 17) 

한국학윤 연구하.il 있는 北美의 한 .iIL 수의 相反되는 진 

술에 의하면 “ 1981 년 북한을 방분했을 때， 나는 안내원에 

게 혹사 예배드렬만한 교회가 한군데라노 있는가 라고 콸 

었다. 그러나 안내원의 대답은 없다고 하였다 北園住民

들은 더이상 크리스도들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다쉰 

보놔에 의하면 “北韓에는 불교， 교회 또는 어떤 종교도 없 

으며 내가 북한에 약 8 년동안 있었으나 교펴나 

본일이 없다"Jl 하였다. 여러가지 종교서적이 

。-a 들
 

인
 

교
 

조
 
。

공식적으보 

훌훌可된 종교단체에 의해 한정된 수로 發刊되고 있다 1980 년 

대에 출판된 한국어 성경은 북한의 종교정책에 맞게끔 각 

색되어 었다. 在美 韓 I행A 基督敎A으로서 北韓을 방문하파 

돌아온 사람에 따르면 북찬의 성경은 원래 성경파 판이하 

17) 定規떠인 北韓의 가정예배는 매우 의심스럽다. 北韓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통서l 들 강화하놔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자발적이거나 계획적인 모임은 당 

국의 허가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일요일예 

배에 參加하기 위해 여행허가서를 받아내는 절차나 

소용한 모임을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가정 

예배의 존재여부블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교인들은 

적대계충에 속해있고 嚴格한 감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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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靈的인 단어나 총괴석얀 것이l 관한 어떤 언납노 없다 

고 하였다. 

짝자갑이나 전 북한주민들F 북한의 o~lIL띄건불은 딴 -lf 판딴 

식후이l 완전 .òJ 냈壞뇌었다-나 810있다 1946 년의 士j也改‘한令에 

의해 ;i준敎 l빼體의 재산이나 불과사한， 교호l o 
-6- -, :- 1950 년 에 

모두 沒收뇌었다. 이러한 재산이나 건월은 [lr‘i- 녕

들에게 配分되거나 그들의 오딱장으놔 웬-용되었녀 

_1.'_위 산부 

1948 년 

이전에 평양에 셔주냈던 총 연구의 1/6 어l 해녕하는 50 

만!딩에 달하는 기독피인들의 行方은 알 수가 없나. 

1972 년 北 l;찮政府는 몇새의 ;f;敎쐐1 t.故플 HIJ;&했 는뎌I~ 써{ 

總둡의 政治ú얀 任·務는 해외 宗敎A뜰파 대꾀하 l' 3「저l 시 

종교회의에 參 l폼하는 것이다. 이러한 좀」ι 모임에서 

주한미 쉰 절수과 Jt鐘의 똥일정 책에 rH 한 i;하뜰 

것 이 다 18) 

」

선선하는 

〉i;敎 i뿔l i1뿔보서 t」- “ 朝蘇꿇督敎徒 셰뼈짧 " “ 빽蘇佛救徒聯盟 ” 

빛 “ ￡道敎中!k:指導委첩會 ” 능이 있다. “ I때縣첼督敎徒i峰짧 ” 

所}屬員갈 P-- 찬송가외 敎理에 대 하여 政府의 特別 .JII 練윤 빈 

는다. 이더한 이용 훌督敎i암!훨fJ을 서l 외하.iL늠 꽉한에서 어떤 

전붕-적인 종교활동판 하는 것도 불법이다. 북한을 1상갚 i썼만 

在쫓 훌훌 l휘人이 .iiI회에 현금을 하려했지 만 거부당랬..:1 ' jι얀 

註 18) 지난 2 년농안 北構 言論이 보도한 낌敎l뿜體의 t,'j 1lfJ 

윤 統-4 때링훌훌政}싼 타도들 국제적으로 :흐소하는-데 

그~I jl 았으며， 석가탄신일 행사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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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에셔l 종교에 판한 자료블 提供하는것도 l쁨容받;<1 못하였 

다. 

징:피팔농에 參與한者는 엠훌웠의 찌g給훌훌이 i배減되거나 시팔 

도 추방덩-δ} 는- 처 벨올 받는다. 종교지노자들은 교화소에 까

T 

용뇌가도 한다. 나이까 많은 독실한 신앙자들은 정신질흰-치 

료 씌-적으도 道內 교화소에 收容되거나 시 팔:>11 감급되기도 

한다. 

北障은 아직노 몇개의 사찰을 保存하여 관광이나 외놔 貴

資들에게 廣示벼으보 活用하.i.!.. 있다. 거의 모는 사찰이 破

훌되었으나 급강산파 묘향산의 사찰늘은 복-+되었다. 몇명의 

노승들이 사찰을 지키고 있으나 그들의 입무-는 사깔관리에 

있으며 한 uj 낙기자가 사찰을 방문하였으나 불교켜식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北韓에 亡命한 시아누크곰이 불교도이 

묘보 北轉當념은 한1영의 승펴들 새로이 교육시겨 날소한 사 

젤에서 시아누크가 불공을 드쉰 수 있노꽉 하였다. 이 사 

살은 새!상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은 누 -- JL도 출입얀 수 없 

다. 

北韓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軍服務 시부블 법적으보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헌볍은 “ 국가방위는 최고의 임 

무이며 공민들의 I상예이다. 공민들은 볍에 의애 국가플 지 

꺼l 며 념에 꽉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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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일성 및 김정일 뿔拜 

北패에서는 김일성에 대 한 꽃샤가 종교의 한 부분판 사 

지하.i!... 있으며 오로지 김일성의 칩今體系만이 공식 적 으보 

받아들여진다. 이와같이 김일성에 대한 바판없이 강요되는 꺾 

拜는 조직 석 얀 모든 宗敎形態률 쉐J J뻗하Jl 있 -나 북한 수민 

들의 생각파 양심의 자유권을 유린하.i!.. 있다. 김김성파 그 

의 가족에 대한 뿔륙는 단순한 성지적 걷휠念이 아니.i!... 嚴

格한 봉제와 警察網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저l 노이다. 

이러 한 신소 ( lligma ) 는 대립되는 理想이나 反對

外部의 權威어1 호소하는 것 읍 ù쑤장하지 않는다. 

후으 .., '-

김 닐성의 생애에 판한 실저l 역사가 꽉-은 그가 .fJLf=l훨命期 

에 가상 두드러진 민족주의 지노자는 아니었읍윤 파여준다. 

이서한 사실이 널리 유포되는 것블 막기위해 김일성은 그 

의 조삭된 경력에 반내되는 사실을 ‘갈 수 있는 노든 사 

람을 숙청했다. 심일성의 역사기혁-에 반대하였다가 徵f뚱재j윤 

언도받은 사란이 아주 많다고 보.i!..된다. 앞 장에서 밝힌바 

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쏠拜를 강요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接·近할 수 없노록 금지하..i!.. 

주 l긴들의 사고 감성이나 표현을 탐 -，， 1 하는 수많은 감시처l 저l 

를 구축했다. 

아래의 “충-성 선언”은 이 {룹念體.系의 신소블 전형적으 

로 파여준다. “ 우리사펴 선체는 수렘의 영노아래서 수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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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사상파 의 /<1 로 살아숨쉬고 움직이는 단일한 성지역으로 

견.í!..하게 소식되어야 한다." ( 1986 년 1 월. 줍앙방송) 

“토지새핵， 대기꺼의 국유화， 농;업업동제 및 사펴수의 산 

압화둠은 위대한 지도자의 떤명한 영도아래 눈푸신 반전올 

이루었다. 이는 근보대중을 補取와 l慶制로부터 해양시켜 자 

연과 사패의 주인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올 누릴수 

있도복 애쓰는 어버이 지도자의 뿔 i홉찬 道뽑的 人品과 거 

북한 의지력으로 찬란하게 구현되었다 

한시도 쉬지않고 편안한 밤잠을 거르연서 평생을 통패 뉘 

대한 7.1 도자 김일성 동무는 인민들의 생활에 각띨한 관심 

을 표명했 ïL 모든 것을 인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였다.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 jl 노벽 

하는 어버이 지도자의 쏠 I흡한 意、志는 지남 김정일 농7.1 에 

의해 i넣임없이 계승되고 찬란하게 실현되었다.” (1988 년 4 월 

호 「 근로자 J ) 

“ 김일성수령 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생각하는대로 생 

각하고 행동하는대로 행동하자" (북한의 슬로건) 

김일성은 자신과 자신가족의 歷史와 북한 및 세계와의 

超自然的 |뼈係를 조작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뿔拜블 만들어 

내었다. 본도때체는 김일성 일가의 전설적 이야기들올 보도 

하~ 있다. 예를들어 한국이 일본 통치로부터 해방된 직후 

세개의 별-위대한 별，여성의 별，어린아이의 별-이 셜악 

산 위로 떠올랐다. 라는 보도가사가 있었다. 위대한 멸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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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지도자”겁일성과 」의 저 및 ~l의 아둡 성일윤 

일컨는다. 또한 전셜은 “옛년에 위대한 ^l 도자(김일성)는 

땅을 웅-식이는 힘이 있 j 떤재 主體星(김성일 )븐 시 간-딘-

움직일 
~ 

있는 힘이 었 다.” 」l 판다. 김일성의 E體理;융:끈 -r 

자연블 바꾸는 힘 이 있다고도 한다 상쉰。l ~~ 년 느 1- l 。lL δ 。뇨 r?:- 벼 

강시치는- l앙대한 공사나 주-민블의 사상윤 재무장 시서는 4옛 

育目傑는 세상과 인류가- 김일성의 f서~J내- 약속에 따라 완 

t펴해 ι! 
/、

았다는 약속과 합께 t足 j佳되 -나 있다. 
! •-

김일성의 출생부터 그 생애를 가꽉한 !상내한 당의 책이 

막대한 비용쉰- 소비하면서 출판되었다 33 권에 달하는 ~t 

韓의 역사 ( 1982 년 출간 ) 의 내용중 반이상이 김일성의 업 

적과 생애로 채워져 있다. 

모든 歷史記爆은 김일성의 華命的이-".l!.. 웠l的인 성품이나， 

^t회， 경제적 업석윤 밝힘으로써 김일성에게 설대적 삼賴블 

부여하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였다. 

예를들어 1940 년대의 여성운농가둡을 I힘接-했블때 
O 
L 

E E J녀
 

그
 

김일성의 이 릅조차 언급하지 않았음에노 불구하.iL .~ t韓의 시 

록은 김일성이 男女平等權 法令을 직접 작성댔다고 한다. 

北韓의 모뜬 組織뼈體는 그탄의 착상 勞훨l 및 엽적을 김 

일성 이나 김 정 일에게 돌란다. 1986 년 1 월 31 일자 勞動新뻐의 

“指導촬에 대한 忠誠”이란 論說에서 김일성에 대한 尊敬달 

되풀이 강조하면서， “農動盟의 홉j꿇은 위대한 지도자 농무 낀 

일성의 唯몽想에 의한 빛나는 結實이다 .........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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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갖셜拜는 二l 內容에 있어서 괄라울 정노로 펀업 6~ 

다. 外빼 思想、家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나. 단 :-<1 마간과스， 버| 닌 , 스단런을 Uj 삿하여 세 3 세계 -:-<1 

딴둡의 이섬-만 짧게 가판펠 뿐이다. 北韓住民 e 오직 

김일성파 그의 아둡에 관해서만 학습하노판 되어있다 19) 

北韓에서는 理論， 홈f-j 넷 分析 능- 모든 쩌이 김일성파 

김성일의 업적으보 딴jf된다. 훤命 歷씻 역사 / 1 분석으보， 

김일성파 二L의 J~족둡의 엄적으보 닫조되어 있다. 심일성의 

저서늠 외국 언동"H 처l 에 l꿇告로 게재펀다. 이러한 가싸길-은 

외국 언본매체가 김일성의 저서를 발간하i 숙독하i 있다 

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평양 博物館에 싸示되고 있다. 

lI H 일 몇시간썩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판한 학습시산으보정 

해져 있다. 특 l관한 의식이나 記念:式， 行事 능은 보두가 김 

일성과 김정일올 위한 것이다. 學習內容은 두사람의 뿔念이 

나 철학 뿐만아니 라 그들의 생애 , 연대기 ~늘의 낭만석인 

역사， 친젤한 성품홉貴한 성실성 능 그들의 이상화된 품 

성까지 쏘두 敎育하..Jl. 있다. 학생들은 김일성 일가의 정지 

적 恩惠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며， 닥아소 아동-들은 이 L二

T 

위대한 지노자의 사신 앞에서 그뜰의 은총을 잔미하도독 

￥k育받고 있다. 

이 의식에서 아동들은 거수 경례를 하고 아버지와 아둡 

註 J~) 마르크스의 전통에 관반 연구마저 급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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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감사합니다” i斗뇌 하게 되어있냐. 1981 년 깐 한놔계 

미놔인 학자가 少、女·듭이 jl능악iïi에서 심일성 칩석윤 찬양 

하는 노래흘 부르~ 있는 것갚 1’「격했다. ~ L 노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뜰의 어버이 김알성 장꾼. 우-이둡의 끼처늠 딩-의 펀-

이다. 오，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건설한 세계에서 가 

상 훌륭한 사회주의 국가” 

;섭일성 4월拜는 그의 위대한 가족의 겨l 열 -님까지 ?}시|되어 

있다. 김일성은 그 자신윤 모단 ft}쉰으 l 아 t바시보 표현한다 . 

. - -1의 샌일 0] 면 심일성은 학생늪에게 선불깐 하사한다 -서l 

;:., :iL 뜨， 스웨터，갚방구 모자， 셔츠 -k--. 이미 언 j 「한 1 1/와 

갇이 김띨성은 太量·걱 !텐;원 펴費品을 l、·錫한다. 예둡늘꺼 저l 

6 가 당대 파l 에 參加한 λ}람들에게 대형 냉장고둡 김일성이 

下陽하였다 공01 많은 군인 렛 정 jl 관리에게 ÄI 농자를 하 

사한다. 이러한 끈총은 주민들에게 절내석인 꽉종파 중성윤 

지도자에게 바치도독 하는 값비싼 강요이다. 北韓 언쓴은끊 

임없이 구민들어l 게 “지도자블 워하여 기꺼이 청춘과 -꽉숨 

을 바치는 것이 책도命tfJ인 義務”라고 상7] 시킨다. 

우상을 가억시깐 수 있는 여랴가::<1 사불을 세삭하고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석자원파 자금은 엄청난 시출파 소 

직적인 頭 q뻐둡 요구한다. 방대 한 量의 어쉰-파 역사석 사설 

의 훈曲을 위해서 北轉익 예5 r뀐 d￥:業體는 출판어l λl 중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그의 연설문쓸 작성하.il. 새로운 이롱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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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해 내는 /'-]식인들꽉 선발해 왔다. 많은 학자들과 작가삼이 

당의 「역사·理論뻐究所」 에서 일하고 있다. 작가나 예 갓까둡 

끈 완 성 시 켜 야 할 웹j홉훌훌윤 반;;;-다. 그갈의 작임은 상 ιl 간 

의 감연l .i’}상윤 거쳐 완성된 q- . 하나-의 문학이나 예-깐품까 완 

상뇌면 이것은- 김일성의 이릅이나 작품으로 공개된다. 

예단 길-이 Et↑성:탤 11倫잔 ?l 간H 모스크바대학은r 쭈-業딴 황;; 

엮이 최 j tE ii 창안 1씨으나 ^]끔은- 선사으보 f! 일성 j!} 김장임 

의 ~J- ι J7- i 1 
。. 1 _즈 二r:.. 얄려져 있다. “ 主體 ” 딴 )i[뜬 다뜸 국가파]l ’-

터 완전한 원 f뺑的， 政治的， 軍事的 獨立을 l갑하는 일승의 r'I 

立睡念이다. 

조선노동당의 일차적인 책무는 “尊敬파 사랑블 한봄에받 

는 시도자 김일성 동지에 의해 밥견된 童命的 진실파 法

律 및 템貴한 理;습:的이고 맺論tfJ인 문세들”블 내숭이 따 

t _ . 도꽉 ’;1* 導하는 것이 다. 理念的 純뽑性을 確 lL하는 課業을 

;펀i짧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974 년에 10 대網짧윤 

채택하였다 10 대 쩌혜領의 序文에는 김일성이 주처l 사상관 창 

조한 우l 대한 젤짝 7}이며 쏘는 “조선인민들을 위한 윤뇌석 

7-]도자인 판사에 서l 겨l 환命파 낙세 공산주의 운동에 敵身하 

는- -Ii[늠 인민둡의 J lL원지" 라-ll 斗찬하고 있다. 그 序X은 

3￡ 4r 딩워갑이 영원히 김얀성을 摩敬하고 끝없이 그에가| 

-강성깐 서윤 의 }/-ii 규성하고 있다. 10 대 鋼領은 아래외 

간다. 

( 1 ) 워대한 김일성동지의 草命思뻗、을 수구하기 위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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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 사회가 일제 δ| 일어서서 |뼈암어l 훌t身하노꽉 유 

노 한다. 

( 2) 뉘대한 김일성농<，(1 에거l 최대의 승성윤 바친다. 

( 3) 위대한 심일성 능-^1 에게 설내서인 樓 l씬블 ll’-여한다. 

( 4) 워대한 갑일성공^1 의 환命ú‘] 思잔!을 신 낌- 하~I ,_ 갑일성 

의 교사블 획일삭으보 유시한다. 

( 5) 십일성 농^1 의 섣대석인 ↑에4 제와 iι시둡 섭서 -ò] 실현 

한나. 

( ö) 녕의 사상파 한命個體의 봉일읍 강화한다. 

(7 ) 뉘대한 김일성능시의 ，{.:命的 업석」!} 공산·수익 정책윤 

인구한다. 

( 8) 워대한 김일성꽉시가 설정한 l빛治課業쓸 소승。l 여 .7 1 

.i.!.. 노-시의 성치석 지혜와 배려들 춤성과 성치석 λl 

각 및 가숨향상으보 보답한다. 

(피 해대한 김일성쉰- -;( 1 의 유일한 지노아래 녕·과 인띤 그 

버 .i.!.. \I~깔 단결시 커 기 위 해 공J.l한 소식 ..1
11 뺑律윌- ‘;강 

定한다. 

00) 위대한 갑일성-낳^l 에 의애 시작펀 거룩딴 -환命갚 성 

공적으보 처滾한다. 

녕-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이 10 대網領에는 아래와 샅 

은 5 깨항의 부-객이 추가되어 었다. 

川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嘴r~만을 얀성한다. 

(2) 당원 뜰은 총비 서 의 敎示둡 무조건 받아 들이 고 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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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형-은 이에 근거를 둔다. 

(3) 보고서 작성， 의세토의， 상의 또는 쏘는 인용구는 종 

비서의 교사를 參考보 하 ~l!.. 송바서의 見解에 어긋나 

는- 싸항은 일처 호及하거나 끓훨해서는 안된다. 

( 4) 당간부들의 모든 제의는 김일성 총비서의 ￥k 示와 일 

치하여야 한다. 

( 5) 갑일성 -강서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최i!..의 영광이 

다. 모는 인빈은 김일성 J당 ?-1 를 브호하는 것을 각지 

의 입부로 생각하여야 한다. 

김일성 벚拜는 정치적 신조라가 보다 김일성 일가플 11빼 

格化시키도록 호소하고 있다. 김일성 몇拜는 일본세국황실에 

대한 몇拜와 전핀-적 한국 “샤마니즙”의 혼합된 영향을 받 

jl 있는 것 같나. 2 차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천황이 신 

이었으며， 모든 성지적， 사회적 지배블 조월 -안 存tE였다. 천 

황은 최뇌의 경의파서 신격화된 인간으로 다루어졌다. 일본 

인은 ]!--구나 전황과 일본-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였다. 김일 

성븐 그의 인만둡에게 이와 꼭 깐은 팩-종윤 요구하..ll 있 

다. 

일 본 천 황은 輪이 며 법 읍 세 정 활 수 있 었 다. 김 일 성 은 

사법제도와 그가 하는일을 일본 천황의 嘴|뼈과 비슷하게 만 

들었다. 일본 첸황셔럽 그는 법을 만들 수 있는 *훌限을 

강-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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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놔의 무당은 랩 n然의 열정 Xl?1 대변인이었다; 〕l’-LJ-간 

주띤들이 셔l 시| 또는 사회의 악귀둡파 싸울때 ~_L -나 상윤 

대표냈 다. 무녕-븐 이러 한 靈i찌인 덴 -완 / 1- 진 개인으파 함 

하게 .i!.. 상의 일에 간여했.i1..， 송송 J.i.f훨L이나 휩命에 능원되 

는 많건- 츄좋 ^1-둡 -알 거 느렸다. 한fIt인갑은 부녕의 

정으호 하는 사당을 지었다. 

6"1 .0_ 
! ’ i:.~ 상 

훨횟的인 아 t q ~(l 이고 조선 종족의 -~-호자로서의 金 H成像은 

이라 한 무 1만각 전통적 성격에서 비옷되었다. 북한의 성인김 

은 옷에 김알성 휘장을 달.Jl 다녀야 하는데 이는 f.~￥k에 

서 부적을 ^1 니놔 다니는 것과 흡사하다. 이 휘장은 특벨 

한 행사때 나누어 주는데 이는 김일성이 합께 있읍을 환 

기시켜주는 것으로 믿어전다. 북한 주민둡은 위대한 指導者

의 7-.. _ )、L으 
d 근 ;尊敬스럽게 달-.i!.. 다니는 것을 “위대한 수녕의 

초상 휘장을 모시다” 라는 의식적 노현으흐르 便벼한다. 이 

휘 장은 팔지 않으며 , 휘장을- 분실하면 경..ll블 받게 뇌 ;나 

계속 분실합 때는 處뽑을 받는다. 향뼈的으보 이 휘장블 단 

지 않으면 不없한 行動으로 간주되 어 &1試될 수도 있 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훨훌A的인 R현은 그들이 정치 

를 초월한 lJi빼 또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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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f 내 언판매셔l 는 김 일성을 수석으로 號稱하지 않는다. 구 

식이반 !跳서It 은r 外뼈d암보 번역되는 딴산불에만 사용한다. I밸 

內 읍論매체는 종비서 또는 尊敬받고 사랑반는 지도자보號 

稱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親愛하는 지노자동지굶 불리우-jl 

이러한 월작는 김일성부자가 蘇蘇人t~의 어버이이며 大꿨은 

이듭읍 해蘇환命家의 聖스년1 운- 가족의 화신으보 尊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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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章 률불現의 自由

제 19 조 : 사람은 누구나 견해의 自由와 衣해의 r1 !U 둡 누릴 

構利틀 가진다. 이 權利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意

싱」을 ^l 닌 수 있는 던버와 어떤 傳達 F段윤 동

해서거나 또 國境과는 무관하게 ’테빼와 ，많想닫 m 
求하고 얻고 또 전판딸 수 있는 ，']由가 띤감된다 

-l! 까괜십; 53 i傑는- “ -상’ l-?: l r ，펴 • I H I::N: • 集 웹 · ￥llillit- 넷 /、 I .';'1 

이 1' 1111 팍 까산다. I짜l求仁 l( t ~:.義的 Jf껏썩한í . Ild'. 웹|蘭將 91 1' 1 

。
ι
 

, 
L -

- tfi 헝~11Ì {牛-윈 ef~ 파 한 다 ” -j{ 도l 아 았 니. 二l i:’ μ 81 서! .(Ì 
Ö 11 ', 

Jr.파 91 쉰신d앉따과 tll : 썩人博까 했 19 條애 어낫나 .' .1_ 9l L-1. 

꽉-01 ~t펙以外 패家역으l 情해i잦換이나- }<JJl 의 1' 1111 퓨 ?! ψ | 

없 ~lJ <.:;L.'. 있 l ' l ' . 사f、 Jt~파환 r); 이l 깐 ↑f감해交換애 rll 한 j/~ J{f ~ l 

-:r 빛걷 .~t 1 싱 펜- 1條 1덩이 었 다. 즉 “공 l1!l 단간- ?-μl I~ I~ 파 l램I} ~I;IJ 

뜰 부인 81. 단 서l ilt - F의 사와 사 [H -:I~-자갑으l 행핀. 0 11 니 101이 
U 
i 
! 

’ 

1fìì(써 훌훌빼를 If펀-懶 λl 겨 야 하I 바 I껴家 機係l: -간 <?I I !o~ ; ll 싸 {( 

하여야 하디" .' 꾀어였다. 

-lt 힌1I형 1:1 99 條;: ? 솥벚의 r 1 I t 1 븐 쩌l厭하기 위 해 ll~κf이l 많 

範댐억 힌， 1'1 111 옳§量{훌 을 부.0..1 δl -[l I- 았 l "t. 
」ζ

1 “ IXI뼈家 (fJ 11 l't、]이 암이 맨t ~t'fJ 混홉L-깐- 이:기 시 산 "'-r-

있꺼나， 수권애 대한 4샤i￥ 11:음 ql p-치 tt-I . F!E 4 근 그의 위↑l 깐 

추락시킨 수 있판 -허위 ~F:는 不確寶·하 풍선-간- Rl-f: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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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y:한자단 2 쑤以下의 戀投 FE뉴 1 1-f-以下의 jlL화노-판에 처 

한다” -llL 없파하-lr 있다. 

JfIJ 佳 100 條뉴 “ i껴家 機密-얀 ]! --f ! 하 私‘人 91 行않가 까fil패 

에 대한 l사。!행위 딘:늠 rlf! 행위에 히!낚- õl 시 않-?- 강우-애 

2 1r tJ 1-.의 戀값에 處한다” - l{ jf정 하고 었니' . JfIJ 法 189 

修 l」! 295 條깐 합更나 慮人이 機?원4P!- }l -- • ! 한때 는 더 。l
I J 

후1. 1.훤 셜11 -R- 쉬’-가-파 jlE 펀- 規짜하 _-1 ~ 었다. tx: I꽤家B'J 감성의 j ‘ 
당{ 역 사 禁 11-_ 되 아 있 다. 

jflJ(L 76 條4? “人民 - t-:權윤 暴力 rE 는 바역시 행위 로써 f l 

꽉， 분란 혹븐 弱化 λl 카거나 其他 反國家的 犯흉v.륜 fj 하~.l:_ 

혁- 하는 털傳 偏動블 한 者는 2 1f以 t의 쩍폴& 당1 수t 部 

F}i는 - ffl~의 財Jt 沒1&에 셔 한다” 고 규정 하j~ 었 다. 

Jt柳퓨IJ 합;에는 이외에 政府에 대한 批죄l윤 뿜u載하는 條項

단이 었다. 例를 둡어 231 條에는 “國內에서 寢明된 삿애 까 

해 國外寢表를 하는 자 또는 굉피外에 짧明權플 申論

하는 者 ” 에 대한 處關을 規定하고 있으며 244 條는 “ 검 

열규정에 관한 위반 금지 " 245 條는 “ 狼雜한 文書， 作퍼， 

圖書 其他의 物件을 作成 出版 산포 또는 飯賣 산포할 닙 

的으로 보관한자에 대한 處웹 ” 을 規定하고 있다. 

1 . 훌훌홉條빼 

이러한 表現에 대한 公式的인 져1 Ĥ i t-정 이외에도 報道

~f힘0-1 ~1 .質#、J c;> l 저l 재 틀 센 j'- 잉 다. 아디 오， 텐레 f ’l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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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rr聞은 정부원의 特珠機關애 91δ11 검 ?1-완 n깐는다. 

要 機關으보 “조선 중앙빙-송위위회”익 파디오부， 라디오-

텔레비션 방송위원회의 텐리]1 t]션부， “ 조선중앙농-신사 ” 및 

뜸論 指導}파 等이 있다. 

太部分의 歸順者뜰-은 밴담에서 가성용으로 세사펀 모-끈 닌 1-

디오는 政府짧下 放送局의 放送만갚 聽取한 수 있다 ~l'_ 했 

나. 너구나 마을과 職楊에 設置.되어 있는 확성기는 政府

파디 오 放送ruJ파 直結되 어 였 다고 하였 다. ~t韓 政府는 外

國放送을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빈감한’ 정보가 도시 

와 촌락에 선파되지 않도확 하려는 명백한 의도하에 
。

ìí 

산 I상송-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報告·되어 왔다. 이깐 |씨趙과 

外關放送윤 청취하는 權利를 完꽃히 制養하는 主활한 犯

JF- fi 채이 다. 한 it韓 철軍 歸順者는 1983 年 2JJ 에 벼韓 o 

보 歸順한 直後 그의 同際들이 外關放送을 廳、取한 수 있 

었으나 처띤이 두려워 그닫。l 聽‘取한 放送內容을 討議후}-

수 없었다j 하였다. 그러나 外國放送윤 聽取하고 있는 l껴 

傑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윤 봇하였다. 北韓에는 「보동선 

문 J , I 근로자J , I 꾀동청년 J (주로 金正日에 관한 정보선전)， 

「평양선문 J , r 조선 인딘!군 J (굽 전용-^]보서 배표 저l 한)파 

같븐 'JË빼 궤行物이 었 다. 

北轉의 연간지 “민주조선” 창간 40 주년 기념행사는 각 

媒體. 기- 김일성 부자플 찬양하는데 기여한 공작의 위대한 

을 나타내고 있다. 1986 年 6 꺼 3 11 平樓의 關內放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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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센 이 f i- lt~는 신인성의 초싱-화가 선려있는 인민문화 낭 

선에서 JIl최되었다 jl 전했다. 

“우|대한 수령낚의 。

간
 

l 
L ’ 

。

/ U 
T 수

 
’ 까

L
 

측-원후}- 니나” 라는 슬호끼 -깐-

낀어 J갚 」니서 행사는 “ 강!인성 상]，F의 노래”보]관터 시삭히 

있니. 

당」’l 싱 ]!’-괴무-E -l 의 뱃세 시 는 [} F，-파 같았다. 

“위대한 ~l 인상 수렁능서는 1946 년 6 월 4 인 밴주-조선깐 깐I! 

HJδ\-여 우-μl 人 t(政府가 기관지블 굉.6H 인반 디l 증에가l 默

의 1&策과 EI「까노선윌- 얄리고 이를 섣행힌 수 있도책- 하 

?! 다" 

녕시 編輯 hJJß승이었던 김성숙(허단의 처이며 김연성의 시-

촌누이)온 이 新聞이 “ 主뼈薰命의 新聞으로 홉IJ 刊되였 ~l '. 

위대한 서도자 김열성 동지의 지도뜰 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 정부의 기관지”라고 상조하였나. 

2. 主훌 報遺 主題

사?! }iL 얀 新聞이 나 파디 오 넷 각종 선 서 uH 체 는 ^1 !l:_ 

자의 펀 l딩휘파 榮 yé윤 찬양하고 있다. 간인성 듀’-자애 관한 

기사는 .. ’‘ : J . , -_'r_ 新聞의 l 때끼 게 -,(!l 하고 있 」’- 바디 _9.와 1: 11 

버1 1 ’ 1 -~- ! 放送의 되이 있다. 新聞-까 초l 대의 정칭묶 시 

용하며 f ! 인성 l1L자의 이쉰-윤 한지- 처l 과 flJ 때Ij 하 jl 있 다. 

~t암는 -;1- 끔 죄l낀인 꾼， 軍人 FE는 요l‘誠黨員단-의 이 듭윤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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軟하가한 하나 ~l 인상 ]1[자판 除外 δ1，← 1'_ 는 이떤 }뷰 i얄層人 

物애 [11 해 서 )l :- 쉬↓ 4이에 0 ,’ l !- ?，二 011
"-

II:I 1 : j l ii 힘i ;펀 δ}끼l ?꾀 J ;[l , , - I . 

1986 덴- 1987 1r 2 f|5판 9l .It ，;때 91 i’r I해 • Jft낀애 간 織애 니| 

송~~ 批判이나 월i 깨‘: (에 nn 않l 이l ￥l 추1 11 、t 1\폐 0] ?! ill 혐& j헤 ~: l λ l 

않 았니. Jt韓의 )l니 ↑함報 • 뉴 간 \ 11 웠 fi 으 11 (1'，) 간 {lJ( 

단에 ;1] .~t(파으l 우-윈성판 수 ^l 시기 L~l _ 1 '• 히 ?l ?! 넨 이 ,;) 1 1. 

-「요한 뉴(의 춧-선잔 크게 여삿가 시 ll’! 주IA 1- } ]I二이 1,’-

수 있다. 

1) (Þ H 成」!} 金正H의 t려動 , 합-0-] 캔1_ 命 환; , 1ir隊 , 씬濟發 

넨 1;! 씨 삿: 1앉策떻애 대 한 令 I ~ 成 父 (-9] 센 11 

2) 페: 떠 L義 쁨制의 우-원성 

3) 經網發밟， ’ift 會千義 1m;융:에 4’ 1-한 黨 ’ : 1frpl JI것策파 

f캅펄者-와 黨의 ]l치-! 0 1] 대 한 판 u}쉰 현↑l 

4) ~t 韓익 끼r 져 I t'tJ 유직임이l 대한 |씨힘f: i'} :t fi쩌익 파괴 건--!l L 

5) I헤펴 JR( Jft 와 IJil: 썩이1 대 한 批~Ij

6) 'Pt 쩍 「義 ~r.，.n I뼈家판이나 第 3 fll : w- m;덴흙쉰피- 91 

~議 ↑후-이 다 

c1 01 
.1 _ 1 , , 

|혐陣이l 4 ’ l해서 는 :.~붓￥! ↑합報나 끼" .싸 (ÝJ C; 1 ↑파해’} 간 I펀 1* 

협&j힌 δ}-;ll 었 니. Ih 障븐 XI쩌의 판갔 ;4! 인 植 l(地 U1 -jl- l ’] \-1 

하 ~1.~ 있다. 1981 1Y. /1'-樓갚 꾀례하았던 템 I쩨系 핫q했 人까 

太걷혈이h단애 거1 rff 輪4 美國에 대 한 그단의 見解쉰 4IF었 .' } " 

그의 報 fii는 아래 와 깐다. 

“擔;t!1헨딘，1 다lj;- ;:1단 -P- 寶質的P-iiL l혐. tf따이나 kl쩌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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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무시~:- ~꾀 -' !_ J ~ 있었다. 뺑샤냐I 하나가 때.韓 人앙간 

어떻게 /센펀하고 있느냐」l 핏기에 니-깐 떠- 뺑 .f- !H: 양뷰에서 

톨~ti\애 1&.功한 나과의 하나버- _-l~ 짝辯하였니니 그갚간 1111 

우- 맏F 랐다. Fli 한 내 가 美國에 거 주하J~ ol ~二
λ/、 ’L一 |혐韓 Hi 身

~Ö/f I쩌人단잔 시 의 사 敎授나 醫W ， 科學 흙 F}까 -- rt.功한 f•':-

j훌家닌} JL[ 딴하자 그단-븐 믿지 붓하겠 cj 는 눈초리 5-~_ 나블 

바라9_았다" 

1985 年 12 YJ 에 l혐 it韓 故鄭誌問團 交換이 이 푸어졌고 ,It 

韓에서 도 南韓에 있는 그들의 이산기-족윤 상굉- 하기 위해 

방문단 가족플 선밤하였다. 

당시 Jt韓의 記者가 이 짧問團과 함께 범.韓윤 방문하고 

서 평양에 돌아와 다음과 같이 ￥훨告하였다. 

“우리는 서울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우리 뜰은 서-울은 철책 

없는 감옥과 감은 잔인한 테러의 都市바는 인상판 반았 

다. . . . . . . . . 모든 사람은 마치 무엇에 쫓기 고 있 는것 간았 

」l [ ， 부잇인가를 듀-쉰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란뜰이 이렇 

게 쉰-새없이 두려워하는 것처램 보이 는 이유는 그둡이 어 

~n 마도- 낀-옥에 건- 힐 수 있는 으l 동LQ_ 
! ’ 1 ’ i ~ 

L._ 끼 j 1- 있 기 때
 

이었다" 이 L’ l 한 그붓된 情報는 |휘웰 脫 {l} 깐 기 도하고 있 

는 北韓住民둡-에가l 공포감을 선어 주기 위한것 감다. v l- 。
l송 ., --

홉홈順者단이 北韓에 있 판때 그블은 南-韓끈 겨l 속적인 위기 

상태에 었다고 생각하였다. 비 록 北韓體制에 不網이 많았 

지 까 떠韓43r 무자비 하게 學'1콕 ， 野’훌指앵훌者， 勞動者， 農民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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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害하는 잔인한 ?f?lu}에 의해 잠. ~ I ~.- I 단 시년애 켈-/l 4 r 

나라jL 생각하였었다. 1986 年 北따0] 써따애 AIDS 가 까 

?lhl 이 있니는 가사찰 게재하므로서 二L -:i- 이 언t1 1 나 |따ilF 

에 {’{한 허 워 싱 센- 쉰- 유 . • ~l δ!- - l[ 었 .，시 꽉 인 수 있 다. 이 

보노기사는 이폐와 건- 다. 

“ ...... 20 서l 기 의 시-상 익넌!- 한 유- 챙빙이 으 I 61 ,,1 0 '-~ 
'1 I1 ’ __ 1 _ |써 l; 

-와 휩쓸~l '. 있다. 이 l성의 공 .\L. ;사 때{，f- 애 사 i갑감이 서료가 

악수t1].서 가 피 하거l 히 는 쐐代의 었:~ 廢(:Ý'J 이 lt-I 쐐家쉰 滅亡

시 치 는- 악성 俠:病이 다:----- i Fill} |써韓이l 서 AIDS 애 感榮턴 

사 lr f익 수는- 날보 jf승하~I '. 였으며 그 數는 60 餘萬名애 

단하 ~1 ~ 있나. 死亡者 數는 繼續 늘아가고 있 .O. lJ:-l l셔韓건-

이 셋한 外뱅人들도 이에 임含되고 있다는 ￥훨道가 Jll 

죠二 、 1 ., ...., -1.' 있다 世界턴淑관 서윤이 

報道하고 있다" 

AIDS 의 섬↓깨i 쳐g 갇l j[ 

~t~화 國內 바디오 放送에 도 이 와 tl]슷한 단조된 사샌이 

1986 年 10 원 21 U 에 報道되 었 다. 

“ 美帝國主흉者들은 全斗煥 도당과의 공모아래 南韓住民을 對

象으로 AI[)S 병란을 생 · 화학병기 실험용으로 사용하므로 

서 數千年이 지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犯罪촬 깐! i냈 다 한 H 本 論說家는 ..... . 美펌·關 :f.義 흙단 

이 I휘-陣유 그듭의 核武용품와 생 • ~I 학 l 상 시 實驗 對象國으 

로 選JË한 것은 南韓은 美. 太陸에서 먼 υl 별어져 있으1-1 

보 美H빼이 피해를 입지 않으며 이 實驗힘果띄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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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I 추1 . 대한 죽잔-에 l써- 햄國1"(의 하더닌|→ 노 딴단이 權뼈f￥! 녀 

괴펴 flL 당이 |휘함01] 때 푼이 다 있었기 까‘ 
끼-선성시간 으

 
L 

” 
다
 

없
 

사반븐 한사댄! ]、。 L 。
L송 τr 感핏되 /(1 AIDS 病빼-애 서 는 

하나 었、 가는 AIDS 感梁센者사 낙소수의 벼‘柳애 사섣 

않는다. 보 /(1 밤1題 _i~_까지 는 엮 i!"~펜 .-L 시! 느
L
 

國家로 미화시키가 위해 外國이상적인 ~t韓 新聞은 北韓을 

1981 年 韓國系 美꽤 보도한다 대담을 과장，왜곡시켜 人과의 

방문하였을때 로동신문 기자로부터 平교수가北轉을 이만우 人

. 、
• 

시
 
, -/ 

“ 
반았다. 이 .:J1 L수는 _:,.(.1 _t;’ • ..9_ 

i. ~ t! _ i::! 생각하 L_ 냐랴-는 이떻게 樓을 

’ 二， •• 그러나 대답하였다. 都市”랴고 깨끗한 이감답고 #뚫은 

아갑듀! 가장 세계이l 서 平걷짧은 
, /- '-

...11'-，-τr “이만우 등선문은-

.... J ’-쉰II 
/、 ^ )‘ 보지 都市는 아듭다운 감이 이와 동-해 平牛-을 ..11.. 

보도하였다. 말했다"고 다고 

같이 다유파 경험담판 하나의 IE 홉홈國後 까
 

-
』이만우 

하였다. 이야기 

!J} ~t家인 金 H 成의 되던 난 이 뜰째 dJj問한 IF ;뿔을-“내가 

<i?쫓內者는 북딛地이 다. Jt韓의 二l ':l'-- -f2-/、 L_ 案內되었다. 상대갚-

상황 다l 히여 뿔;命찜.歷애 그의 TJl 
^ 4.家， 어렌시 절 LI 成의 

f훗 內답븐 나와 博物館에서 이갓 늘어놓았다. 섣- 밍을 한 

핀·뚱￥깐 rH 해 약한이l 1: 11 成의 위한 韓國解放윤 1945 年

11 이니 」 ’-섯이 解.放시킨 ~H rtJ.이 韓 l뼈은 나는 밴였다. 

그러 나 

이야기 

하였다. 

~E] 成의 

히l 망되었다고 

서도자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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敗t 하! ~~-서 

‘이 -.. 7 ~:::: I Jl '- T T: -

戰爭에서 

jE J당- 선 {，F에 는 

本이 



i::! t: - , 二l

2 주슨 _ 1上 \~ I l- H ’ _0_ tll. 0 }-" 
1.1 0 i!τ A^- _, (t. 11 bX: -~_- 이 세상애서 만 한 

분뿐인 진실로 위대한 지도자바고 칭송하띤 _o_n-l 博物~1 ~ IL 

강 잔- 끝낸후 이교수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은 jll 시이l -r

선 의 解放파 꺼뭘 π윤 위해 싸웠」!- ?-날얀이!} :- 빽剛의 ￥껴j 

() 

‘ ! 
위해 가든 것 깐 構뼈시 Jl jl- ?! L} ’ ‘ 1.'. 낀넨 t- I _ ，' 

• 

따
 

싸
 센 

하띤다" 

이 사산에 대해 이 _ú~수는 “내가 北柳이l 서l 퓨허 - ， '. 。 I 二
λ/、 j 

깐 ?! 주최 측어l 사 .lt 韓의 껴;P￥:1"義 者·단--?r 션 디l ;]섯 l사 01 나 

외1 .:낙관l 말흘 하지 않는다고 하밴서 나의 요-장 -깐 尊r 훤히이 

나이1 핀한 녀니휩는 호-동↑1{，F애 선니} +해載히^] OJ . . 0_ 
\.('í ‘ l 삿 -?~-

약속하연、 [} ” Jl[ 생‘다. 

~It 勳9.1 • l?1-F 꽉히 寫빨 j} 野’r에서 잔 나타나고 인다. ~t 

@파'1낀 fi i) 잔 f: JIII힘 δ} --l [ 健짧 하n~ 옷-달- 잔치려인븐 사넨-단-이나 

l付.쩍의 밝P-- 分훤에 대한 것반윤 보이하고 努 1) 61이I ,_ 
。 l
Aλ 

다. 北햄애 사 發 flJ되 는 사진 잡지 “ Korea" 나 꽤 I서外에 

륨g씨f 갚l 는 記錄-)(01] 樞載갚1 얀 寫휩탄4jr 4’}장도1 ~ I '. J~ J:}l첼~(꺼 

인 自我像홀 -'(’-여 주 ~l~ 있다. 

폐t國，P+.핵쉰- 맑究하고 있단 한 美國學者-시 사선 산시에 ;l] 

새 되 _ 1 '. 
。 1 _\.二
人1、 j 사까판주주 장析한 ?l 」’}휠 Cr-~- .llr 감 0] *，단 l폐 

;:.<.]인다. 

“시 언 }i1-텔쉰이 H 常't:.活·음 영위 하는- -F밴의 R! ;l: o i ’ - U _- __ ' r-

]감상하고 었다. 감은 男子나 女子뜰이 좋활1II農楊 인 구1-이나 

끽i樓의 事務職員 FE 는 다펀 都市의 J~楊勞動者 당! 여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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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ll~의 핵생 }i넌fP-보 나타나고 있다" 

]J’- 시 소。n ~’l 한 기 ..',;-01] 도 영 호l 배 우·단 -깐- 힌-자 , 의 시 넷 사 

\IQ .910i ’ 
- I ' -，ï_T!.~.-'L 사장사 -/l-l[ 었다. 1985 년젠에 는 ~t韓 常’局Pr

，파 I규임이 시반이나 풍-상윌- 찍 -싼 수 없도퍼- 하연‘다. 1984 

fF , 우-는 이 / 1 콸 찍었던 외국 사진 시 가는 판l f;펀r 압수당 

렌다. 1985 년， 11 木애샤 꾀고되 'I~애 의히- Ilrl 간래애는 ~t 

韓에서도 建物이나 고r 댄 ~L외이l 군사보안을 요하는 삿 01 

아년 구조런-닫의 사 ."0 1 으 
r즈 찍는- 깃이 l칸容꾀었다- 한다. _--:L 

렌나 ;w問客딛-이 ~t韓，해:會의 부-성작인 이상 A τ ;l픽ζ /-‘ 있 o ;:-츠 T 

L- 걷U} Ir Ll R L;- 찍으려고 하였을 때 안내원쉰이 측z} J힐 위 L_ 

협하기나 금지시켰다 1986 년 스위스 사선가닫관 까약 좋-

지않븐 장까관 찌 o T깐 고가의 촬영장rJl 탈판 몰수하겠디는 

협 l.l，}갚 반있다. 강!흰적으갚 ~t韓에 대한 독-자착인 환영은 

거의 윌-가능하다. 

北韓의 宣{專活·動에 대한 í1t判븐 반역행위다- 간주되다. 

가장 二L 셔 。 1
ï " ，~ 선례가 시인이며 번역기-문-서 베너1 주덴바-에서 

平壞으츠E i대꾀았던 Ali Lemada 의 경우이다. 그는 1966 

년 선 '~ 1 꽉밴여자이으 ‘ - ‘ " ~ - , . 1 1 I 즈 위해 평양에 초디l 되어 갔는데 Jt極

• l fl 니} 용이 선뢰성이 。HAl -o - -r1 - -i1 j- 외국 소'1] 자픈의 7 1 호 

。n t~ !1~ 고. ^ _1. 수성하는 섯 이 좋겠 다」ll l감했다는 하나 

보 처1 .:'i.꾀이 91 τ냐간- 챔죄 쿄 6 년이상 독방에 감감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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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園 聊빠 훌훌遺 

外 l했닙디者단이 ~t柳애 깐한 )IlJlE 단 사 )lL 히단 삿-?-- /F짧 

짧 rJj-깐 원 하는 시- 단반닙 엠 쟁 니 |파 h냐애 -'-,'- t) ó' j )11 ~: ! 다. 

~t韓에서 外國으ji 나갈때 시용한 수 。I J ~ '_ 01 I J\ 
N ‘ , - ‘’ 

" ~-
.1 1', 'ò' ,-

단간- 섣주-인애 두번 운행되는- 눠-강행 ?! 지- 외 꽉사J./t II 

스크바보 가는 헝공기편이 각 파나써 q) -?_ ~I，l~ 이 다 τ I~σj 
/、“:--':. ,. - I • ’ v 

보도 \l ll 제와 연관이 없는 어떤 外 I~얘 꺼니 흙 IiL t/F tKI P- -1lL 
, : 

’ ’ 

-, ) χl 는
 

있
 

스
 

| 許 úI플 받7-1 핏-한다. 外國으꾀]1’I_E -I 1IF 힌-영 

lH 011 오는 -띤-든 항공기는 첼저한 감열관 반거l 나
 니
 
, 되

 
LJ 

又l젠-혔햄:간- 압수 소각된 다 . 

. lt따따府긴 批워l的얀 報道어l 극도로 민 낀 하/ 1 때 문애 외 

귀J，인쉰파의 호l 합에 많은 선경관 쓴다. 1985 년 北韓 政府

세 3 ιn 가l î 論人 會 l藏를 t: f崔 하였 다. 그라 나 參加者·갚 

。-- 북한 당국이l ^1 퓨0'1 조~ ::.z 7<l 01 
。- 1 - -, , _ ~ 듭一論人늪5~_ 만 지l 한하였 

다. 회의 參席者一 핀 i!} i슴·論人 , fF家 , 1政治指導者 n: ‘ ; 이 l-'} 
~ 1 _ ,_ , , 

언한파의 비공식회의 요청-깐 승인만지 뭇했디 議밟는 
, , 
τ‘ 

한 주최측애서 동-제하였고 참가자쉰"-- _0_ E1 I 二 Fr議는 사선 ‘ - ‘ - 1 

어l λl 띨하게 dt劃l￥l 각본에 의해 진행펴었다~l ,_ 한cl'. )되 '-

한 lJ- 「놔은 회의 찬가 펀論人뜰이 개성애 다녀왔다고 。

식 센，H，하였으나 참가자뜰은 다녀오지 않았니 jl 하였다. 

이 민，H，는 言論人펀이 북한 내님 E 
，후r 자유갚이 이행한 수 

있디는 ?l 상갇 주기위한 허위발표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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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년 12 월 북한을 밍-분한 외놔 꽉파원둡이 t'l판석인 

가사삼 }λ~l:_ 하자 조:선승앙굉-선사는 그단이 북한 당놔애 의 

l추띤 -ò] 초청각: 1 사넨-깐익] 애 ~1:_ 판낙L하 _: 1 ~ 간섞이 nl ， 사기 

꾼이 ι1- ~I'- ’Il 노하였 다 UPI 의 James Mi les , -'-~_이 E-l _l ，~_ λl 
ó ’ 

의 Graham Evanshaw 쇠 AFP 의 Pierre-An toine 

Donnet 기자는 “제국주의의 나팔수” 랴고 비난 반았_0_ l~l 

Donnet 까지- 는 꽉상애서 _y-낸 회선애서 조선 판리닫 i!}의 

jl둔 1시 닦깐- 거선 덩-하였으나 안내위관은 한사코 북한어l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줄 것을 希望하고 있었다고 하 

였다. 

김정인은 단이 갈수복- 여성들-에게 모양있는 모자나 밝 

은색의 옷-윤 임도록 지시 함으로써 北韓社會의 실상을 가 

장시키려고 努力하여 왔다. 이라한 화려한 색의 옷이 北

韓 記者뜯이나 平魔을 감시 방문하는 外國記者들의 취재 

대상이 되어왔다. 

例를 닫어 13 本 요미우리 新聞( 1986.9. 15 -16) 에 女子뜰 

공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을 사진을 

기사를 꾀도한 바 있다. 편집 

자둡의 옷과 1’] J.ι 게재하였다. 

당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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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章 훌쫓會와 結社의 自由

져120조 :(1싸람은 누구나 평화적 인 잃홉와 結社의 자유플 

누털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어떤 結ntl 에 가입할 것을 상 -9-lJδl ιl 않 

는다. 

~t 韓;환法 53 條는 “ ":1.'-\11 _0_ 
V t ~ \ _ 언판， 펀판， x! i l , 시시 l;i 

위의 7-l- ìOr둡 가진다. 콰가는 l( 1:: 1:.義-#、J ι 1 l-1 
。 o . 1111: 付 團l 將- Pl 

사유 _lJ~ 감 판 -낭;조?l 을 .SJ_장한다 ” 고 :, (- 성 하. J '. 었‘ _0. Hl • 새 68 _ ε 
-----

“ -강 1jl ?-- 선 만주의 성 선을 갇jol 만양하0:1 0 1. 
l 
O 

O 
T :::1 단 il- 소직-닫 사랑하며 j바.倫와- 人l( 의 llJ 짜， 

J 

내
 

l 」

L ’ 니
 
」ι

 
L 

草命의 flJ짜관 위하여 늪’-u~처 인하는 뿔:命的 시풍잔 시1 위 

야 한다” 놔 1낀시하고 있다. 

~t 轉1f1l파의 11 1. 0 
l승 -. {傑댐은 ttt: 界 人械 Jf: 1 ( 20 條에 •! ?l 각- l ?l 

간의 권2-1 와 憲法애 ~I- 장￥! 침회의 7-1.유델 침 해 δ1- - l( 9j L l. 

JffJ 法 78 條자 國家 1:.權의 

동 ” 고} “ 콰가주권에 적다l 한 

침해를 」I;- 서 o 피 히-단 “ ι ‘ι1~1 
- 1 _ 그 ’ 

목- 석 -깐- 까 낀 ff: 삭 이l 1 1-임 δ1- -: 

자”는- 시-형애 지한 수 있 _T1 =_ 꽉 도1 아 았다. 이야힌 시l 강l-?-

주l 회의 자유쉰 엮석하세 if-세하71 위해 사용되아 왔다. 에 

듬플어 한 輪’l없흙는- 세 l성 이 상 0_ 5~_ 구성 된 1'1 인가 )i〔 엮 -?-- 」，!-

l선 단체 보 시 주두l 다 _" 1 ~ 하였 다. 

조선 )lτ깐녕 i f-약 제 9 장에 는 당과 단쿄 대-승의 -죠 ~l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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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한 사항판 아래와 산이 

“ : .L ;:J 
1. •• 'L 떼강의 조 ι! 딘-Pr 

if 성 하고 한나. 

간5~. 다l-; 의 政治 뼈織이며 

영광/-i.’ l 운 웬 CrJ f맨紙음 기1 승하는 外01 -l!’-상 I감생 의 당의 

顧냄엠뼈이디" 

“ j FjILlll 승의 조-식 쓸 -?-- 兌파 大짧플 ?l rl 하는 당의 증 ?l 

한 훔1llJJ者이다" 

“ ,H. 쩍 t:義 1.. ι 
.1. 0 ;정년 .' ，느 11내 0 

。. ò .,' ':'- 혁 1 낀 ，4 CjI.윤 지접 시l 승-하긴 

정 Rl 긴.91 핵 1 싱 -;f: 사이 I껴 녕의 戰|해 後衛像이다” 

여 성 -앙'.1 빙 , 종.1 1'.단처l ,,1 
~ ; 성 lJ-윤 _-\L_ 후! 힌- 모간 조?l 만채 ~. ~. ß~ 

fft애 의히l 꽁-제되 l 냐 이 조시-달 뭔'-õ1l ι 농녕워이나 시시사 

----ε E j든섭 한1. 다. 복자치인 公共施設이나 덴-처lJ? jt柳애 {(검; 한 

4二 Oj [l 1 - ]I:- Ul q ’ ‘ ’ . L 0 0' = 100 개 가 낚 는 대 증조직 윌- 낀-꽉힌- 융iH: 

이 인 .0. lJl 그줍 4 개 협1織 - Ifrt 웹 1:: 義 노동-청 서:1 농1빙 , 민 -수여 성 

동맹， 농-엮끈꾀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승꾀-되 / ] 도 하나 

약 110 반이 념는 盟흡을 보유하-;ll 있다. 이녁한 조직의 
;J_ -, 

경~~ 1l:-j{E 쉰 단성허-기 

^1 지 하고 간인성 과 감 정임에거1 춤성펀-

니}웅:조지 븐 F끈한 좀종 jt韓常 Mj이 서l 사 

위한 운동에 동원되는데， 그 예꾀 양-

。
..1 L 

도J _ .7." 。
-, -" '- - 고느 t:l-으

.1_ 0 。 늠-

11 ~ 까 { ? 깃 이 다. 이 

~:: 야~k듭 위한 ?l 딘 111~ 운동애의 參與강-이 었다. 이-동델은 이 

니 l 조 ;al-깐- 핑-히l 外國 I폐띤·이 jt <<삶판 l 잉 ff- 한 때 공항에 서 

]!’-터 /r~뿔 ηl. ιl ?! )‘ :.011 늪이 λ1 사 환%l δl- 는데 애 농워 된 다. 

l서 I뭘 까 nn장파 합順휩-÷iPr :Fll !X 파 金正H 의 생안에는 운-

-낭- 상 1 1. 사 사 회 , 행 선 , 카세 • 1 \1 1 
-:JI :: ]，F 증-f} 회 와 산븐 행 사애 

l ’ ,. : -‘ -、 시만이 판') '61 參 JJo해야 4，?판 예행익~l 습에도 션}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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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參 JJU 하여야 한다- 」l[ 하였다. 젠한- ι參휩·는 훤命精 I빼의 ?! 
여 l :t 2--서 o t_~ 

<:브 ò- - ö ':=-_'L 팽가센가l 되 Iq ，이서한 행사에의 

ιl 시 )1'_ 꽉에 대한- ]l느난l 음- -。-h!- 유시각 1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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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章 參政權고~ ì題훌훌權 

제 21 조 : (l)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7-1 :..(~ 
-, l:l 나서서 또는 자유 

스럽게 選벼된 대표플 풍-해 펀國의 동치에 참여 

할 權利를 가진다. 

(2)사압은 누구나 자놔에서 

리를 가진다. 

":i!. D ζ3 
。 T표i I같을 동등한 권 

(3 )人民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가초가 된다. 이 의사 

는 定期的이고 훨正한 選뿔，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가반으로 히-여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 

등한 자유스런 선거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北韓은 住품들에게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政府를 선택하는 權利를 許容하지 

위반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않으므로서 

ql 0]]2. 
^ ξ코 ’ 

第 21 條를 

서l 한펀 증 

성당원갚이 지난 40 년 동안 北韓을 통치해 왔다. 자유 

스럽고 공정한 선거나 기타 대중의 참여없이 김 일성의 

아갚인 김 정일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가족의 배경이나 불충성이란 이유 때문에 

北韓住民뜰이 노동당이나 관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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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政홈빠훨의 훌훌 

.-f t韓憲法은 1l法， 行政 빛 사 l겁 /1 관과 선거룹~ ït성해 두 

고 있으나 대부분의 行政機他은 조선 노능냥의 쉰-저l 하에 

있다. 

1948 년 北韓:황法은 1936 년의 蘇聯憲法을 모빙 파여 , 이 

턴-적으로는 당을 동제하도록 되어 있는 강팍한 증앙심권 

ÆJ]를 만들었다. 憲法은 또한 個人의 재산소유권깐 JI~호한 

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72 년 中共憲法윷 모망하여 엄 

격한 계획경제를 규정한 }fu:會主義 國家가 되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떤 조선 노동당은 난년에 믿껑~}j , 첩 

보 , 보안 및 i콰l法行政權마저 행사하여 왔다고 한다 또다 

픔 보고에 의하면 이 기능은 1986 년 내각으로 환원되었 

다고도 한다 

2 . 홉 톨 

1972 년 北韓憲法 83 條는 “ 각급 主權機l鋼은 일반적， 평 

등적， 직접적 원직에 의거 비밀투표로 선거판다”고 규정 

있으며 同 52 條는 “만 17 세 이상의 r-1 t::: 
二LT二 공낀은-

성별， 민족별. 직업，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당별， 정 

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음 樓쭈l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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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되어 있다. 

北韓憲法 73 條 빛 75 條는 최고 A民會빼를 “조선민 

주주의 人民共￥u國의 최고 주관 7] 판 ”으로 규정하고 대의 

원의 선거를 4 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의원은 人

口 30 ,000 명당 한명의 比率로 선출된다. 현재 6UO여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그들의 97.6 %가 노농당원이다. 

후보는 노능당에 의해 단일후보를 선정하며 tJ]빌투표는-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당 이외에 2 개 정당이 있어 

上으로는 다당제뜰 앓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두개 의 당을 政府가 동제하고 있다. 

外觀

/、 1 '。e.."L--

1986 년의 선거에는 50 %이상의 유권자가 오전 1 1 시 

까지 투표를 完了하였고 정오경엔 거의 모두가 투표를 

쳐了했다고 보도 되었다. 北韓政府의 소식통은 김일성과 김 

정일이 최고 人民會鐘에서 만장일치로 재선되었고 대의원 

은 100 % 전원 참석하였으며 반대표는 없었다고 發表하 

였다. 

3 . 훌홈 A民.빼 

~t韓;환1t 에 의하면 立法機關인 最홉 人民會훌훌에는 다음 

파 갇-은 構限이 부여되어 있다 

憲法파 기타 法律의 立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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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 政策훨훨立 

주석선출 

부주석， 마I央人체委협會 쫓 t1.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 및 중앙재판소 소장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및 해임 

人民經濟計훌j 承論

國家據算 承i폈 

전쟁 및 평화관련사항 결정 

최고 인민회의는 주석을 비난하거나 소환할 권한이 없 

을뿐 아니바 내각구성원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권한도 

없다 

最 i뽑 人民텔훌훌는 1 年에 한번 내지 두번 소집되고 폐 

회가간중에는 最됩 人民會鐘 當꿇會鐘가 이 역할을 수행 

한다. 

1982 년 分析에 의하면 '82 년까지 最홉 Áif:.會鐘는 創

設以後 48 회 소집되어 107 가지의 事案을 처리했다. 제 

출된 l.!律案이 부결된 때는 없었으며 훨高 人民會鐘의 역 

할이만 정무원과 노돕당의 정책을 비준·하는것 뿐이다 

4. 主 聊

國家主席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 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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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휠任휩UI핸은 없다~ 1972 년 12 월 28 일 김일성은 1972 년 北

韓慮法에 의해 최초의 主佛으로 選出되었고， 1977 년，1982 

년， 1986 년에 계속 재선되었다. 

主116은 中央人1~꽃員會의 위원상이다 北韓憲法 第 8廳에 

는 “主席은 國家의 수반이며 國家主權을 대표한다"고되 

어 있으며 憲法에 의해 그에게는 다읍파 같은 權限이 

부여되고 있다. 

- 中央人民훌협會를 직접 지도 

- 정무원 회의 소집·지도 

- 軍의 지휘 통솔 

- 最흉 人民會훌훌 法令 및 기타 정무원결정서 공포 

특사권 행사 

- 國際條約 비준 및 폐기 

- 副主l몫， 中央A民委員會 서기 및 위원， 총리 그리고 

國防흉員會 부위원장의 선출 및 소환을 최고 인민회 

의에 건의 

- 최고 인민회의에 法案 제의 

- 주야찌파샤、 l"!l 커찬4 카도 
。 o ' "'I L! -'- ^ t:J ‘-L- 口 -. 

~t韓憲法은 김일성의 政i台 및 경제철학을 분명히 뒷받 

침하고 있다 예쉰뜰어 4 條는 주체사상을 北韓政策의 지 

침으로 선언하고 있다. 

第 18 條부터 34 條는 社會主義 경제체제에 관한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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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득히 農業파 Jt(;，찾에 있어서 김 일성의 집 

단농원체제들 놔정하..J.l 있다 

홍팔적으로 펠法-은 김일성파 그의 l바策윌- ~t韓의 션대권 

한으로 저l 성하..J.l 있다. 

北‘짧의 곰식보도 매체에 의하면 김일성은 -^]t-상 현 ^l ̂ l 

도에 그의 또듭 성 성 읍 경주하변서 Jlli方 l.t. i ’t I쐐家l맺策을 

민갚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펀ì.t. 에 구애:암시 끊는 김 일 성 

의 굉-치 권한의 본보기로 그는- 그의 아둡 김정일-을 놔가 

수반의 후제자로 선언하였다 

5. 中央A民훌룰홉 

~t韓필法에 놔가의 최고정책 걸정기구는 r:þ央人해쏘 Ll會 

료 되어 있으며， 二t. J/fJ ， 副 j~席， 中央人파쫓겹행 서기상 빛 

主席의 저l 의에 의한 위원 등 총 15 명으로 구성되어 짜+. 

11-1央人i쉰委섭會는 다음괴- 샅은 권한이 쉰앉;에 의서 부 

여펀다. 

- 國家의 對內外 정책수립 

- 내각， 지망인띤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사업지도 

- 사법， 검찰가판의 사겹시노 

- 낙방 및 국가정치 보위사업지도 

- 憲‘法， 法令， 主席명령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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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條項에 어긋나는 모는 사항의 魔止

- 성무원의 설립 또는 해처l 

- 홍二 l! j 의 제의에 의하여 각부장파 정무원 성원의 임명 

및 해임 

- 대사 또는 外交합의 임명 또는 소환 

- 중요 쉰사간부의 。 1 r펴 u: 스; 숨U 01 
U 0 J- '- -11 t:l 

- 명예칭호 수여 

- 대사실시 

- 行政區屬의 改編

-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6. 政務院과 홈 홈ß~톨 

~t韓의 정무원은 中央人民委쉴會에서 결정한 정책을 수 

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최고 인민회의， 主席， 中央人民꽃員會에 대해 

책임을 지며， 총리， 부총리 약 30 명의 부장뜰과 기타 성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主席의 제의에 의해 총리를 소환할 수 

있고 총리의 요청에 의해 중잉인민위원회는 기타 성원 뜯-

을 해임할 수 있다. 

정무원은 國家방위，안보， 첩보 및 경찰에 관한 사항에 

는 권한이 없다. 정무원의 權限限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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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 정무원 직속가관， 地jj行政꽃협혐 사입지도 

성무원 직속기깐의 장섣 또는 하}처l 

國家經濟짧展 파f훌l作成 

-상업， 농업， 상업， 선섣， 운수， 처l 신， 놔갚t’!랴， 노시강영， 

과학， 교육， 문화 및 보 Y-} 갚의 사업플 조직집행 

화펴l 빚 은행서l도갈 -강 jl 히 하시 위한 대책수립 

外國과의 조약처l 결 및 대외사입 집행 

사회질서의 유지. 1.꽤家의 이익보호 빛 -감띤의 권t! 1 ~~-

장 대책수립 

정무원 섣정， 지시에 어긋나는 하급기관의 ;선정펴l/<} 

1. 司法 및 法훨行 

北韓 사법에 판한 사항은 第 12 章에서 이미 논의되었 

고 法·執行은 제 12 장과 9 장에서 논의 되 었읍. 

8. 地方行政 뿔빼 

~t짧은 9 개도. 150 개균. 139 개시 150 개구 및 4 시|석 

할시가 있다 서방정권도 중앙정권기판파 유사한 조직구조 

로 되어 있다 도와 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 

년이며 군」’} 시는 2 년이다. 각급 인띤회의는 지방가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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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듭 수앵하는 人民委합會를 선출한다. 南韓의 학자듭은 

이러한 지망앵성시관은 지방자치 행성가판이 아닌 中央行

l政빼I빼의 1 개 행 정 단위 죠직 으로 파고 있으며 中央fj政

機|빼파 노능당의 동서l 하에 있다고 한다. 째方機l胡의 立法·

또는 실의사항은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해 폐지 또는 무효 

화될 수 있다. 

9. 朝활 홈tJJ첼 

北韓 정권수립 초기에는 勞動껄 全員會議가 매년 개최 

되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들의 지도급 심복찰에게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노동당 전원회의의 중요성은 달로 

줄어-둡어 開f崔週期가 길어졌다. 근래에는 5 년마다 한번개 

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정도도 되지찮아 

가장 최 난의 전원회의는 1980 년 10 월에 개최되었다.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政策 決定機構는 中央委員會이다. 중앙 

위원회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자주 變動하는데，최근의 학 

j、 '"7~ 

걷f ~-' ì 

하는 

분석으로는 정식위원이 150 명， 위원의 걸원시 보충 

후보위원이 104 명이마고 한다. 中央委설會는 6 개윌 

에 한씬씩 햄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상 이녕게 자 

주 모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17 명의 위원파 16 명의 후 

보위원으로 구성된 政治局이 8 명의 비서와 1 명의 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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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구성된 秘‘활에과 함께 당닫 동치 한다뱃治넓은 

당정책을 감정하고 HJ 서놔이 ~:1.딩(策음- 집행하는 것이나 

政治}떼은 김일성， 김정일과 오진우 세사단의 상임위원 

에 의해 좌우된다. 조선노농당의 총lI J 서로서 김인성은 이 

러힌 모뜬 조직의 제 1 인자이며 그의 아갚 김 정 임은 서l 

2 인자이다 X선노능-당의 당원은 최고인낀회의와 1-1'央人피 

졸업탱의 핵심인물t소이다 

조선노등당의 당원이 되는 것 은 아주 까다돕다 入兌志

뼈I i퓨설 셔l 출하기 위해서도 2 년이상의 당원경딱 관 가진 

성식당원 2 멍이상의 추전을 받아야 한다. 入兌志뻐퍼합가 

받아-갇-여지떤 후보당원은 정규당원이 되기까지 2 년이상의 

가깐동안 기다려야 하떠， 이 기간동안 노동당은 후보당원 

이 김일성과 김정일 및 그닫의 政策과 理念에 충실한가 

를 반복해서 심사한다. 이 심사에 동과해야만 정식당원이 

노l 즈: 
i즈 , 있다. 

1982 年 北韓에는 약 300 만명의 당원이 있었으며 이 

는 충인구의 。t

「
18 %가 된다. 이와같이 막대한 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1948 年 H本으로부터 해 l상된 

이후 소수의 집단에 의해 실제적으로 동치되어 왔다 한 

北韓問짧 專門家에 의하면 그때부터 약 350 명의 당원이 

다음과 간은 550 개의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O 조선노동당 정치국 및 비서국- 48 

O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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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主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50 

O 부상 11’ ^ 기타 중앙정권기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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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j章 續쩔홉的 • 社훌훌的 • 文化的 훌훌本權 

本章에서는 北韓의 경세， 사회， 문화 실태갚 다부었으며， 

北韓의 생활상태와 政府의 성명파 실세와의 차이점에 중점 

음 두었고， 특히 이라한 기본권의 차별적용플 증거로 세시 

하였다. 

1 . 社.保톨 

제 22 조: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國家的

노력 및 國際的 없力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構

造 및 資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 의 

자유스런 발전에 不可缺한 經濟的 · 文化的 諸權

利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北韓이 UN 에 제출한 통계보고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74 

세파고 하였다. 韓國 동란이후 보건판계의 발전이 있았다 

고는 하나 이 보고는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도시 및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뜰에 판한 사 

진이나 보고가 있다고는 하나 만약 北韓住民의 평균수명 

이 74 세랴면 더 많은 노인뜰이 여가 에 나타나야할 것이 

다 

공식적으로 l-l-.A-l.Q.. 
u 0 L.. 65 세에， 여성은 60 세에 社會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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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다. “ 은퇴 ” 후에도 노농자는 힘 이 덜드는 직상에 배 

치원다는 것뿐 실제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北韓방 

문자와 선 ~t헬의 판리는 은퇴한 사 i갑갚이 여가를 i즈 /1 
금 ij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 은퇴 ” 와 농시 

에 식량배납량도 감소펀다고 하였다. 

2 . 삐빵， 休息 및 노예상태 

제 23조 : (1)사람은 누구나 일할 權利와 職業의 자유선 택 

권 및 공정하고 유리한 勞動條件과 失業에 대 

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勞動에 대해 동일한 報빼를 

진다. 

닙l- -~ 
r二 E프 권리를 가 

(3)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자신과 자기 가족에 

게 人閒의 존엄성에 알맞는 生活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社會삐 보호수단 

으로 補充되는， 公正하고 윷當한 報홉ff를 

권리를 가진다. 

(4μ}람은 누구나 자신의 ￥!盛을 보호하기 

勞훨b組合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진다. 

님l-~ 
r二 E프 

위해 

가 

제 24 조: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勞動時間 옮|限 및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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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 有給休顧둡 }l.함한 休，녕파 餘많갖쓸 가질 권리 

들 가진다. 

제 4 조 ;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식처지 에 묶여있지 않 

는다. 노예제도와 노예\I~ I깨는 어떤 형태이건 남지펀다. 

~t韓에서는 지도냥 엘리브갑 시l 외하고는 초l 소의 인납4’{ 

세한된 식량블 위해 매일 상시 간 ll二쉰-에 종사하도록 상 

요당하고 있다. 주민늪은 政府의 許‘IJ임이는 JIL여만은 :1 

늪의 직장음 변경할 수 없으며， 독립펀 

은- ]f xl 되 ;Ll 있다 

'-~ ι ‘:i l- 0 I 
_1- 0 _ 1- U --1 

I、4 쉽 

~t~f，펴 떻 i'.t 69 條는 강세노농관 굽^1 하고 있는 세개인권선 

언의 균정윤 지키지 않고 있으며 “ '-~ ø :1.1.. 111 0 I -'- 。 τo 1-.: - 1 신성 

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등에 자각적으로 상섣히 

참가하며， 노동균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 憲法 第 27 條는 “ 우리나라 근로자뜰은 모두 다 

동에 참가하여 조국」’}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ar-j-1 

성과 ;i。l8ELλ 。-L<끈Z 내어 일한다”고 하고， 同 28 條는 “ -L: -L 」;Ej-

자뜰의 하루 노동시간은 8 시간이다. 國家는 노능의 힘 ! 二, -

정도와 E~ 하~-'"=='l T 조건에 따라 하루 노농시간을 이보다 짧 

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同 29 條는 “공민이 노펀하 

는 나이는 만 16 세부터이다. 國家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 

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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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56 條는 더나아사 “ 감 If! 은 노능-에 대한 권리둡 가진다 

노굉-랙았는 모는 -삼덴은 희망파 재능에 따라 작업을 選

擇하며 안성관 일자리와 노농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빈은 능 

략에 따바 )i;능의 질에 따바 분-배뜰 받는다”고 되어있 

다 

~t~패 형 t겁의 몇개 조항은 강제노동을 급 Ä1 한 人패의 가 

본권관 침해하고 있다. 예를뜰어 형법 第 197 條는 “의무 

적 노농，사회적 및 낙가적 파업 또는 전놔가적 의의플 

가지는 생산노출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자는 3 개월 이하 

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同 174 條는 “학교 

를 졸업한후 취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상당한 이유없 

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의 임시 人民委員會 政令 57 號

第 52 條는 국가 보위부의 허가없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 근로조건 

~t韓의 실제적인 근로조건은 노동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김정일이 노농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i밟論을 차 

조하였다고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라한 이론적 공헌이 

라고 칭하는 밟念이 바보 “速양戰”이다 이것윤 “ l付.

會主義룹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 선투형태”라고 定義하 

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과업을 가능한 최단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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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수한다는 단순한 의미밖에 없다 노농활농이 전생 

챙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j낸，파의 없L念은 쉰대식 용 

어로 표현되었으며， 勞뼈!채，律플 戰爭規律파 동일시 하고 

있다. 

쉰대는 

E!. A17 l- .::ι ":r '" I /L.!걷r 

대 ïr모의 노능력 을- 이 .'ιJ 1 있다 넌인간의 꽉 

반 이상이 건섣공사와 시타 상셔l 산선에 사용 

되고 있다. 美國의 학술자뇨에 의하면 l잉역은 18 세부터 

28 세까지 의무화 되어 있다 英國의 자ji에 의하변 쉰 

복무 의무년령은 26 세까지 또는 그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다 

꾼이 필요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결정한다 모뜬 낚성 

은 신체장애자를 제외하고는 軍에 복무하여야 한다 전 

파적으로 놔내 노동력은 근본적으로 18 rv 28 세의 여성 

들로 채워진다고 볼 수 있다. 여러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에 의하면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거의 전]![닫 

차지하고 있으며 , 그둡은 사무직 , 샤벼운 건 설공사， 산업 

제 , 능장， 교시 간호원 및 운동선수로 일파괴 있다 

하푸에 8 시간 노동과 휴식시간이 愈찮에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주민뜰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치집회와 운능-행사룹 포람하여 9 시간 내지 

의푸적 ~-l 
。

12 시간이 

된다. 짧人단의 하루 근무시간은 약 16 시간이다 1986 

년 가을 대대적인 언본 캠페인이 선개되었는데 그당시 

약 15 만명이 넘는 軍人이 비무장지대에서 건설공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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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투입되었다. 北韓방송은 민간인갈이 HJ 무장지 대 

굽사가지에서 굽인들이 곰사장으로 떠나는 것을 마치 전 

쟁터로 출정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환송행사플 거행하였 

다고 보도하였다 單人쉴이 산설현장에 도착하자 다음과 

감이 방송하였다. 

“사티원， 은파 및 봉산군을 비롯한 도내의 인빈， 학 

생 및 아동닫은 그듭 u}-을 연도에 나와 전방진지와 

경 uj 초소를 떠나 평화스러운 건 설펀장에 도착한 꽤輕人 

R軍 용사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꽃다발을 증 

정하였다" 

1986 년 北輝 新聞뜰은 이들 병사들이 軍의 規l律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 1 분 1 초의 지체도 없이” 지 

휘판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이 공사는 초인간적 

노동이 필요하였고 劃當된 작업 량을 計훌j보다 빨리 완 

수해야 했다. 北韓 言論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병사닫 

은 정해진 시간내에 잠시의 지체나 그릇됨이 없이 각 

자의 훨命的 f史命을 조심스레 수행하려는 열정파 헌신 

을 동해 그들의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하였다. 

1986 年 6 月 16 日 노동신문의 “ 우리 人民軍像는 創造

와 건설의 위팩한 부대” 라는 제목으로 군대는 “나라의 

번영파 발전을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입무 

를 받았다 .... ........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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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보위하며 당의 명령 :-<1 시라꺼 룹 :·F 음 가퍼지 않고 끔 

까^1 관첼한다 ............ " 병사쉰은 “ 無條件 명평에 복 

로
 
「도

 
하
 

죠-。
 

敎育받고 있다고 하였 CJ ~ L /']사는 모 i엄 적 

인 軍人의 생명윌- 희생하는 91/<1 꽉뷰 표사하떤서 軍의 

임무와 노농의 의무-둡 구분하지 않았다. 건설노펙은 수 

녕 i’} 당플 保護하기 위한 군인 

마. 

인 ]!’- 으l 일부로 보 j~ 있 

“ 인민굽의 정신은 자신윤 인간폭탄으로 만단어 딩-과 

수령 및 나라를 擁護하기 위 한 불요불굴의 정신이 I며 언 

세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집요한 투쟁정신 

이다"고 하였다. 

귀순자닫의 증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동원된 병사뜰 

은 천삽을 뜨기전에 휴식이 許容되지 잖으며 “ 300 일 

어업 원정 ” 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軍人들이 300 일간 계 

속 바다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더구나 軍人의 무
l
 

보
 
「

시간이 8 년이라고 하는 것은 8 년동안 단한번도 집에 

잘 수 없음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北韓言論이 使用하는 “ 6 대 고지 점령”이라는 구호 

는 식량，鷹維， 어업，石俠， 住걷 그리고 철상에 있어서 

획기적 生훌增太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 구호는 노동자들에게 2 배내지 3 배의 힘을 내도 

록 강요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北韓의 노동신문은 1960 

년대말 “빈손으로 다니지 않기”운동에서 한여성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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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업달성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녀는 능에 지게를 

^l 고 퇴비둡 나르면서 양손으로는 앞치마에 되비를 가 

싸서 난랐다고 한다. 

노농자급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중노동이 건강에 미 

치 는 훌Z響은 심 각하다. 1980 년대의 귀순자둡은 병사들 

은 과중한 노농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 

있다고 증언했다. 건설현장을 우연히 보게된 짧北者 

들은 모든 노농자들악 얼날은 장백하고 옷은 남루하였 

으며 가운이 없었다고 하였다. 

軍人둡의 노농은 주로 세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 

도로， 댐， 터널， 제방 및 방대한 군사시설 건설공사， (2) 

순천 방직공장， 비료공장， 탄광， 농장 및 기타 공상에서 

의 생산증산， (3) 金日成과 金正日을 칭송하기 위한 가념 

건조물 건설 등이다. 

평양은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다. 김일성 자신이 평양을 “꿈의 도시 ” 또는 “자신 

의 홉錯物 ” 그리고 “자신의 아이 ”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평양은 김일성의 이상적 공산주의 도시로 가꾸 

어져 있다. 평양에 길이 40 Ium, 깊이 80 m에서 200 m에 

이르는 지하철을 건설하였고 김일성의 70 회 생일을 기 

념하기 위해 그가 살아온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돌로 

“ 개선문 ” 을 건조하였다. 또한 동양 최대의 실내체육판 

음 최단기록인 10 개월만에 完工하였으며 도로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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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그의 측난자란의 동행음 위한 넓은 전용도로 

를 만등었고 서타 김일성의 명예뜰 칭송-하시 위한 수 

많은 博物館i’} 농상을 셀 )Z하였다. 

평양을 1상문하였던 사람탑은 수천 명의 노-강/Z}단이 놓합 

그[兵顧의 감독아래 불철주야 건섣-상사에 농원되어 。 1 ...! 二
λAL 

것을 보갔다고 한다. 공사장에 농원된 노-강자같증 δ-} jIE 

종일 쉬지않고 일윤 한 사람늪도 있었다. 그러나 _~l .: ;-

은 불평한마디 못하고 있는 훨情이다 1979 년 평양깐-

방문한 사람들용 호텔의 .7.1--0.
o '-~ 하나만플 꽉해 25 새 의 

‘ 
기중기블 보았다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건설공사의 예보 평양 보동강변의 차
。
 

광원(헬스센타)새장 곰사를 뜰 수 있다 평양신분 과 

도에 의하변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을 원래 강물로 채 

우려고 계획하였으나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 10-20 충 건물이 

깨끗한 
n 

돋
 

사용하랴는 

밀집하고 。 1 l二
A).、 L 탤

 
) 서

 
뻐
 의 땅밑을 굴착하여 수bm 떨어진 대동강으로부터 수도 

판을 배설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20) 

(2이 1986 년 北韓의 텀·論媒體는 김정일이 人民윤 사랑하 

는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人i\!;감 이 &.!J꺼할 수 있도 

록 모든 費用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의 의지들 집송 

하였다. 그러나 그곳 욕탕은 호화찬반하며 평양에 있 

는 엘리트뜰만이 使用할 수 있는 施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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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난 ~t韓을 망문한 사람둡은 이시설 E 일반인의 사 

용이 고L지되어 있으며 엘리 E 늪이나 外때 운농선수늪·만 

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평양의 노농자둡 ε 흉호 j止 世界에 

서 까상 큰 호텔파 몇새의 혈內體育館을 건섣하는더l 

농원되고 있다뇌 한다. 

이러한 굽부대의 건설공사 농원외에노 죄수와 야|떠人 

그리고 學生둡이 “자원노돔”에 종사하여야 한다 고능 

중학교나 대학생뜰은 일년에 한달은 점全히 노펙봉사에 

등원되는데， 동상 야잔공사나 큰 가술이 필요치 。1. L :Al
L용 τ -"': 1 

업 또는 모심기나 수확파 같은 농장일을 한다 더구나 

學生듭은 한달의 노동학습기간외에도 일년에 150 일 정 

도는 작업을 한다. 한 北韓問題에 정통한 학자에 의하 

면 전형적 인 H 홉뽕表는 다읍4 같다 

일 까‘ 작 업 기 간 T 

30-45 모심기 

15-20 7 ;I-」 A、
끼-

10-15 겨울방학 

40-50 여름망학 

15-20 일요일 

15-40 오후수업 

145-190 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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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學生단은 평양에서의 야간 건 설사업간- “ 새 uj " 

로 생각하뇌 있다고 한다 _-I 作뿔은 횡〈편-의 일환이 I셔 

- -1 _'l -::'_ 。
_ .L i ~ L.-- 친 -- rL 갚파 서로 l간나고 이올던 수 있는 좋은 시 

회과고 한다. 夜뼈 사업시간에는 3- 삭 J’} -S--나수사 나온-

다 _-1 -'- 한다 학생 단의 사업은 애-놔적인 아l 위보 사주된다 

학생 단의 작업은 소년궁전， 박물관 ]랴 Jl 아파뜨 깐꽁 

」’} 깐은 건 설공사의 보조역할을 하~-'- 샀다 속노갚 요 

꾸야는 눈가림식의 공사는 다시 손판 보아야 하가 때 

푼에 ~l 닫-의 대 H 1’ 이 -
LL l 。i I 

。

r h찮費되고 있다 -,l!-- ~ 

신. _， 뜨 으 ~2뜰 이 全力윌- 다해야 힌다는 /o「l r -,1l / lJ 
L 

t~ L 

만음 품JlI되며 텍 히 즈。r:X 。L 。t즈l 
。

싫어한다. 

많은 뺑 

때갚-에 펀 

이러한 “자원”학생 노동자괄음 위해 김정일이 “ 70 

일 전푸”단 것플 만갚어 공사지간을 단축시켰다 “ 갖二 
--, 

도전 점년충격여단”은 철도 전기 미
 

-f 
< 기타 건설 -감사에 

종사하고 있다 1988 년 北韓 政府는 “ 200 일 

聲表함으로써 제 40 주넌 北韓 創建즙a念H 前에 

를 달성케 하였다. 

처투” 르 
‘ - ’ E二

경제목표 

나. 노동조합 

~t韓의 노농조합 가능은 노쉰-자갈의 (살당생산량플 달 

성하파 政府의 탱念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여러가지 비 

유가 노농자늪을 교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예를틀어 ~t韓

의 언본매체는 1986 년 노동자들을 “여러 조각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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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 이며 “ 득수형태로 새조 ” 되어야 한다는 l政府의 성 

밍을 세속 보노하였다. 이라한 U t:-= 
_ . .1- \ _ 

티 l 。 L 
l ìT"'L 노쉰사갚을 

딩-에 의해 양생되는 찰붉으로 간주하가 때문이다 이러 

센 노능-자에 대한 판점은~ ~t韓;한法· 에도 영시되어 있다. 

第 39 條는 “ 놔가는 社會主義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L니 간길- IfrL 햄와 λ、 i\;;을 위하여 누생하는 견결한 혁 명 

가로. 지 · 덕 · 제를 갖춘 共훌主義的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勞빼組合의 임무는 당의 명령을 완수하는 차량역할을 한 

다 北韓의 2 대 勞動l組織體의 하나인 朝解觸業 總同盟

의 지도자였던 “ 서희 ” 는 연맹은 노동당의 간섭에서 빗 

어나 자치성을 維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1958 년에 숙청당했다. 그후로는 조합에서 어떤 이의를 제 

기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罷業은 금지되어 있다. 

다. 食 體

제 챈조 : (1)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生活水灌을 누 릴 

권리를 가진다. 

이 生活lJ(灌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社會的

施設의 利用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 한 

사람은 누구나 失業 질병， 능력상실，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不可抗力에서 오는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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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불능의 경우에 生活保障을 

가진다. 

u l- .Q.. 
I二 ε프 

(2)모자 ( 母子 ) 는 將써한 보호와 원조갈 

권리를 가진다 

權利룹 

u l- _0 _ 
r二 i즈 

모든 어린이는 결훈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간， 

똑같은 社會的 保護를 받는다. 

김일성은 “ 二E
t二 우리는 쌀밥을 먹게되고 비단옷플 입 

고 좋은 집에서 살게될 것이다"라피 하였다 勞動*fr태j 

은 1987 년 2 월 10 일자 기사에 서 “ 7個 年討훌1 (1987 -94) 

기간 동안에 우리는 人民의 食繼， 衣짧. 및 집문제를 적 

:̂ 4 승l ? '-' I 해 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人하의 

生活A'\灌을 한단계 높이 向上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北韓政府는 양곡 배급 굽여 모든 商品의 價格 그리 

고 모뜬 얻을 수 있는 양곡의 종류를 션 정한다. 다펀-

모든 떼j面뜰과 마찬가지로 배납이나 구매를 통해 어으 r二 2 

수 있는 食樓의 양은 그의 출신성분파 직업 및 政암i 

a'~ 지위에 달려있다. 지배계충을 除外하면 대중의 식량 

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륜 받는다. 北韓은 농토의 개조 

와 농산물 생산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최 난의 

보고에 의하면 식량부족난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문객 뜰은 평양이외의 地城住民은 무가력하고 힘이 없 

으며 창백하고 야위어 있다고 한다. 최근 北韓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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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한 한놔계 美國A은 그의 누이가 장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봇했던 것을 보고 서갈퍼 했다 1980 년대 

에 ~t韓을 방문한 한놔겨l 中國人듭은 ~t韓의 친척망문 

일정블 단축시켜야 했다 그쉰이 방문하여 밥플 다-1} -。- 0 u-

로써 친척둡이 한달농안 굶주릴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 

다 까족 상봉의 결파는 北韓住民늪이 한닫농안 살아야 

하는 食繼이 조금밖에 남지않은 불행한 狀態로 만끈것 

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계 中國人뜰은 자신들의 친척을 방갚 

할 때에는 자가식량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다. 또다콘 中國λ 방문자뜰은 많은 北韓 주민 

단이 영양실조에 겁 려 방문객으로부터 食體-윤 구결하였 

다고 한다. 과로와 수면 또는 휴식 로
 

으
 

n 
T 이러한 

영양실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결파적으로 ~t韓 주민 

들의 健康狀顧는 엉망이라고 할 수 있다 

~t韓의 主食은 輯類인데 쌀， 。 까、 A ‘ r ,l t:二

""'ïTT ’ 김 -0 다양하지 못 

한 식량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量은 아주 적다. 학 

자와 중국계 韓國人닫의 報告에 의하면 지난 10 年농안 

個人휩 식량소모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資料나 北韓政府 소식통마저 양곡 배납량은 

1957 年 이후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자들과 北

韓 방문자들의 보고에 의한 資料를 分析한 결과 일반 

적인 手段으로는 도시 가족들의 生活必須品 구입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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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휩人에 대한 if1費率원- 추〈‘냐}시는 3-F 사늠하나 

평양에 삼_l~ 있는 5 인샤족의 정우 」 l -:i /}쪽의 " ::0 1 
- ,• t ’ 

에서 양곡듀임에 소비되는 *전- 약 48-50 %성~-= 뇌는 

섰 싣다 익듀': rL 입은- 약 24-~~ %이다. 단방파요리에 

요되는 연 ii 구입월은 매우석 ιJ- 輸人의 나 l 니 ̂ 1 인 14 -

2H. %는 부식( ~J能할 때 ) i’~ _9_박능에 사용된니~ 1 ) 肉

類，과일， 생선 등은 터무니 없는 값으로 구입은 가능二 

하다 22) 예쉰단어 평양애서 돼 ^1 .ìl 시 500 9 익 값은 약 

4.7 왼， 소고가 4759 의 값븐 6 원이다.감) 

一훌갚的_0_ .5감 勞動者의 언급폭은 JJ 90-140 원이 1꺼 -i[ 상 

노동자의 월 -니’료는 90 원이다. 

(21 ) 住괴김-은 한달에 집 새로서 명목상 4""'6 원건- 호·佛하 

나 어떤 주민은 전혀 支擁하지 -않는다. 

(22) 평양에 있는 外交官닫은 別途의 商店에서 二l단의 食

t짧건- 구압하..ïl. 있으나 選擇;파 量은 制限되어 있다고 
하다 

(23) 北隱의 화폐가치갚 跳定하시는- 팍 어렵다 1987 斗 11 
꺼 18 H 런던에 있는 美國 짧行에서 北韓 화폐 I 
원이 ￡貨 0.94 쐐보 交換되었고 1980 年 7 꺼 없行파 
國際賢易i버의 R훤뽕: 外換I짝勢는 美:貨 l 쇄 에 ~t韓 화펴l 

0.86 원으로 交換되었으나 여행자나 非商業 쩔易의 換

率은 1.86 원에 쫓貨 1 뼈이었다. 임금과 물가는 1981 년 
이후 變動이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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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서 거래뇌고 있는 인 ]I[ 째 llIll 의 까객은 아래와 

긴 나. ιo 

아뇌L.l 온 ( 小

패 승시 시l 

-1 _ '- 人)

格

400 - 6~U 왼 

20 원 

~~. ~5 원 

1.9 원 

3.8 원 

11-16 원 

120-350 원 

1.4 원 

2.3 원 

5 원 

300 원 

뼈- 11 
UI..l 

밝.11. /1 굉-쇼 i감 ( 17S g ) 

생선 !.~- ~ζ 딛 l 
。-L- U 

돼지고 / 1 농-조덤 (500 g ) 

衣 類(여성용) 

전농 축음기 

콩 (5009) 

프라스틱 손가방 

판
 
고
 

드
 
자
。
 

코
 

레
 

냉
 

(24) 평양이외의 都市에서는 평양보다 商品둡이 다양하지 

못하며 통조립도 거의 없다. 농촌에서는 이와 대조적 

으로 더 많은 食樓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김일성 

의 생일， 독립일， 노동당 창건일등과 갇은 특수한 달 

에는 가정에서 가축을 도살하여 먹을 수 있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하면 北韓 住링둡은 “ 평양에 살지 

못할바엔 다콘 都市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둡 

은 都!行보다 農村을 더 좋아한다. 농촌에서는 부족한 

食뼈을 보충알 수 있는 야채 및 농작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 "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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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 口|口1 #￥ 格

쌀 (kg) o.os 원 

봉 틀 31S 원 

여자용 구두 3.6-1S 원 

남자용 셔흐 2S 원 

비 l一 2 원 -, 
남자용 。。t 효 -1￡ 116-122 원 

효-1L배 -, 텔레비션 800 원 

보 오L.. l{! 15 원 

침내용 1ι포 85-250 원 
-----

[H 부분의 주 ?1-삼의 주식인 곡류는 政治的 지위와 

석장에 따바 배파량이 달라진다 김일성 일가와 지도 

충 엘리트 보다 계츰이 낮은 사람둘의 1 일 곡뷰할당 

량은 다음과 갇다 25) 

900g : 광부， 重 〔業分野에 종사하는 技術勞훨!쐐I • 어부， 

-강업분-야 종사자 

850g : 년-사 정전위원회 

8009 : 공관조종사， 군의 

소속굽인， 시타 고날상.ïiL 

F츠 카::. ^l- -;;1 
C 1- T '0 Jl!.. 

(25) 木 資빠는 여러 귀순자갚의 진술블 갚대로 하였다 

1974 年 1 月 6H의 北韓의 양곡 배곡 규정에 의하면 

4 능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1952 年 3 꺼 27 E-] 의 규정에 

는 7 능납으로 되어 있으여 1979 년의 때韓의 학술 

자료에 의하면 10 등납으로 분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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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 쉰상교， 경곰업분야 종사자， 사무원， 가사， 선생， 

정부깐리， 대학생， 평양주민 

7009 이하 : 평양이외의 주민 

4009 : 고등학생， 갈뉘자， 55 세이상의 여자， 61 세 이상 

의 남자 

200-3009 : ul 취 학 아동 

2009 : 죄수 

학자와 귀순자갚의 말에 의하면 곡뉘는 동상 쌀에 적-

수수나 빌가II;룹 뾰合한 것이디 1970 年代初까지도 평양 

에서는 比率이 70: 30 이지만 그외 地域은 50: 50 , 외딴 

지역은 30: 70 이었다. 韓國사람뜰은 쌀을 좋아하기 때푼 

에 混合比率에 대한 쌀의 삭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놔 

있으나 이는 北韓의 食짧事情이 惡、化되 고 있다는 분명 

한 증거이다. 

평양의 주민늘은 副食이나 가타 음식물을 구할 수 있 

지만 그것마저 충분치 못하다. 上述한 예로보아 月 zf均

175 원의 납여룹 ‘dl-~ 가정은 한달에 36.75 원 즈 윌 I二 L - 1 

j든r~l Q.} 21 %릎 부식 구입에 사용할 ~ 있다. T 

평양에서 上述한 납여에서 구입할 거、 。/이1、 i L二- 물건은 T 

한단에 닭고가동조림 10 개， 생선 동조림 19 개， 돼지고 

가 동-조립 9 개 콩동조림 26 개 또는 쌀 459 !q;이다. 

바꿔말해서 매달 다음-과 감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돼지고기 통조림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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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가 동조립 3 개 

생선 풍조 i김 3 개 

콩 -단조립 3 사} 

쌀 16 k:f 

上illb 한 식다으 비 ~1l.!.석 ~.:. 0 。。j o 。t ;시 |-j C3 E 함유히 ~l!. 。 10
1.. ~ 1..一 j( τ= ^^ ---

나 이섯살읍 전 l，L 二f 입할 수 있다는- }it상 간- 임다 5 

인 까족의 남자감은 (양친， 어런이쉰 lC _1二 5ι 1.'_ u 
_ 1_ L .J- ’ _.1. _ 

ι
 
--

한사압 ) 이러한 -S- 식겹- 섭취한다 하더바도 充分힌- 칼 

로리는 얻지 못한다 즉 성인남자는 하뉘에 3 ， OUO 칼로 

리픔 섬취하여야 하나 위 식단블 볼때 2 ， ~95 칼보 2) , 

리， 노년총 남자는 

3 ,070 칼로리 가 필요하나 1, B51 칼로 

~， ()00-2 ， 800 이나 섭취 량은 1, H51 갈 

16-19 꺼l 의 ;썽 T는 

로리다 여성뜰도 하루에 2,310 칼로리가 필요하나 1 , B51 

칼로리만 섭취할 수 있다. 

上述한 食單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하지만 칼습이 

부족하다. 각자의 갈습섭취량은 정상 섭취량에서 청소년 

f르- 。
Eτ: 1/3 -2/5 ~1- 0 드으 . r .J:.. • è- "'c 5/9 누 <?l 득무 

-- L_ t..::"'. ‘- 1/3 밖에 λ4 
닙 

취하지 못한다. 여자들은 하루에 14-28 mg 의 철-넌윤 섭 

취하여야 하나 實際的으로 16mg 밖에 섭취하지 붓한다 

평양 이외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판은 부식이나 

가타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뜰이 배납받는 食體

은 충분한 양의 칼로리， 단백질， 칼숨， 설분， 미네랄 , '1 
~-: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예를갚어 체중 60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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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부나 重工業- 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둡은 하 

부에 3 ， 720 칼로리 를 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납받는 

양곡 9009 (쌀과 옥수수 또는 필의 뾰f3 物 : 50:50 또 

는 70:30) 에서는 3 1 000 칼로리 정도 밖에 섭취하지 못 

한다 1'""'6 세까지의 아농듭은 하부에 1 , 400- 1, 800 칼로 

리둡 섭취하여야 하나 北韓에서는 870-880 칼로리 밖에 

섭취하지 못파고 있다 

쌀과 옥수수 또는 다른 곡류와 뾰合된 配짧食짧으로 

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어떤 年흙麻에서도 어 

렵다. 

성인 男女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하루에 53-419 

이다. 現在의 配給食樓으로 男子와 女子들의 섭취량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그들은 하루에 439 

을 섭취하여야 하늠데 實際 섭취량은 32-429 에 불과 

하다 1 '"'" 6 세 兒童은 23-299을 섭취하여야 하나 평 

양이외 地城에서 살고있는 兒童들은 하루에 20-269 밖 

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배굽양곡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슐과 철분 역시 基

灌置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년 男女들의 하루 칼슐 

섭취 基藍量은 400-500m9 이다. 

그러나 상위납인 하루 9009 의 양곡배급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슐량은 292mg 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의 하 

루 섭취기준량은 男子의 정우 L OOOmg 이며 女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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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700mg 이다 그러나 ~l.김- 이 받고 있는 배 납양각 i양 

은 4009 이며 여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약 7U 

-lJOmg 애 꼭과하다 1'"'-'6 서l 싸 Âl 의 Y닌흉좋딘-의 하 jIL J& 

핵F 웹은 500m당 이나 -ν -은 만시 4J-tH mg rj’+어l λ ’ ~l t::J ïl 

하지 못하고 있다 ~.L! .. ’
i프 \.'. 역시 HHif양각량에서 충분하거l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700g 이상의 배납량에서는 밍 

f- {;. 01 7,-1 z 1 ~ ~ 1: 0 ì 
-• o 0 -1 

~-l .'.' •• 0. 
E즈 ~ l -! 

.J..-1 -.:..} ó l
U ì I ~! 

까‘ 
기- 있다 .. L 라나 女 f-

갚은 50:5091 흔압양꼭 7UUg ( 싼-파 넌 ) 이 상 ~UU fï 

( 쌀과 와수수 ) 에서는 하부 과準펴 14111g 간- 섭취한 수 

았 o 나 女 r 늑 하두- 에 14-~Smg 이 必필히 시 때젠-에 ]IL 

족하다 1 ~ 6 세 17.1 -g;뜨 이 
JC별 i:2- ~1 하부 섭취기순량은 9 mg 이 

나 섣저l :3 '"'-' 5 nlg ’사에 섭취 못하고 있다북송 
’’’ 
-

--
1

」

--3 
--씨

까
 

표 / ~ I J 本·으로 !L~ 낸 펀 ~l 에서 기l 층주낀단이 tl!- 」l

있는 꺼니給뭘-으로는 연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설븐 폭보하 

.i!.. 있다. 

“ :z]상낚윈이바고 딩Jï테는 。 l 나랴는 우리에세 

추’-하 o \.._ ‘ 食關유 子~ ^l 뭇하고 있디 처음에 우리는 단Â] 

우랴가 시우 연명할 수 있을 상도의 食쐐만판 맨닌給반 

았다 이 食*행은 주로 쌀파 빌까jIL 11 ’ 
νκ 

! 

。조
 

수
|
 

ι
 
T’ 오

 
7 

의 뾰合웰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렌 그l 끼、 1 .0. 
-, --, ‘! 

I니 

。

;:J 
'-~ 수까 ~ 어 ., 7 '̂  M ..... L:.. 섣사병에 결렸었다. 미

 닉 

。T 이런 

조잡한 음-식에 ^~ -71 
0'、 l 익숙해져 셜사만은 면하게 되었으 

나 배고픔판 견디기가 몹시 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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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配給食뼈만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H本에 어 

떤 種훨의 읍식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마고 펀지했으나 

아식 낚상이 없다. 

r=1本에서는 北헬이 하노 HJ치늪플 잘 먹이 jl 잘입히 

」니 살산게 한다」나 선산을 해서 우리 가족이 나룹 믿 

지 봇하는 것같다 ......... 나는 처음에 껍심이 웅땅 빗 

겨진 나부뜰 띄 jl 놀차지깐 권 二l 理由들 알거! 되었 

다 먹깐 수만 있다띤 풀뿌리건 나무 껍설이낀 가리시 

않는다 ......... " 

노동당은 1970 년대에 물에 갚은 밥윤 먹는 것은 김 

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캠페인끌- 별댔다. 너구 

나 金 H成의 자력갱생 정책의 위대한 업적으보 食짧의 

劃期的 증산을 떠갚Jl 있지만 食繼不Jf: ~휩情은· 여선하 

다 1982 쑤 4 !J 14 1::3 김 일성은 그의 신년사에서 “ 쌀은 

共맺-主뀔다 ” 랴는 구호관- 내 검 고 모든 1 1.: 1치둡의 희 생 3-

랭쐐했고 “ I따會主義 삽ft끊윤 完成하는데 가장 시납한 -넌

세는 食짧不Jt윤 해전-하는 것이다”라고 i운삽함으로써 

食體n!J짧 解決에 :쉰 1tf한갚을 동원하였다 

報i휩·資料에 의 하면 대부분의 北韓 tt民들은 15 U마 

다 양곡배납건- 고
 

바
 
「] 있으나 ~L중 。1 ~ .1 ,1 。

|든~-，ι-τ: “ 애놔 ll) " 

l!}는 1싱꽉으보 삭감하고 있 어 

부분-의 家활은 양식이 거의 

월말 가까이 되면 대 

다 떨어져 죽으로 연명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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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갈은 그-간의 식사에 대하여 자연적으호 -뭔빈- 잔 

품게 된다 그 理由는 폈이 좋은 關製i~t .1 1 타 삭량이 

外뼈으로 薰버되 i!. 있으띠 이 jrL 인해 食*뼈의 'tl i ’1- ~밟 

에 대한 부족분 -잔 國內 11-:1앙딘-이 사수해야 하기 때갚이 

다 식량배납의 I혀上이바고 한 수 있는 섯은 평양에서 

연주엘에 2~J 새의 단갈이 -츄사 배 -닙씬 것뿐이 L I-. i ’{ 

일의 주종으로는 사파， 배， 복숭아 -강 이 있어 평양에서 

wi賣되고 또한 蘇聯으로 輸lli뇌고 있다. 냉능-시션의 I1 

족으로 

판때는 

생선은 

f뤘格이 

선착순으보 딴매되..Jl. 

비싸고 일반 대중에게 

수 만큼 봉제되어 있다. 엘리트듭은 

이 cl 견 i3 -CL i 1 。 lr. • ,- ì r .r-ï .H . ..:: I 

조，:. Ó l.-!}- .;'-- Q- j .'。i2.. '-' r ~ -r IJ)、 , ~ 

個人的으로 i뱀類같 

즐기고 있으나 대중뜯은 구경할 수 없다 

4. 衣 훌 

衣類 역시 각자의 소속계충에 따라 할당된다. 金日成

일가와 친척갑은 衣類구입에 制限이 없다. 엘리트틀과 핵 

심 계충은 양복이나 모직제품 때로는 모피류까지도 特상U 

商店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적대계충이나 동요계층의 衣類는 형편이 없다. 가장 큰 

흔!. ol-즈~ 
I:..! C L 내복이나 따뜻한 외투 및 

상이다. 낮은 제충은 質이 w 。
^τ: 

장갑과 양말의 I1 ~ 숭j 
.T- ~- 't! 

레이온이나 나이론으보 

된 옷을 形顧의 선택권이 없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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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國家에서 配給하 I펴 때iJ안;: 에서 뉘입할 수도 있지만 

궈순-사 간 의 말에 의하면 學生갚은 ~l-긴- 91 저l 복윤 1 1 F 어1 

두 밴 GE ll 成의 하사품으로 받는다. 勞動뿜닫-은 關家로부터 

1 년에 한반 내 ;<1 뚜 별의 옷블 받는다 시골에서는 오ε-

衣類찰 I쩍家에서 호·給한다. 上삶階層은 2 년에 양꽉- 한 t김 

씩윤 서렴한 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다 

衣類나 가타 소모품의 二f 입은 정부당놔이 발행하는 배 

.납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배닙표는 누 --=，L 에게 양도하거 

나 때 uH 할 수 없다. 이것은 의류 구매조차 國家에서 부 

여 받는 特權임 을 意味한다 26) 

外國 誠問客이 백화점에 가게되면 그들을 위해 展示用

衣類뜰이 진열되나 그뜰이 떠나면 즉시 치워 버린다. 

1987 년 평양을 試問한바 있는 한 제 3 세계 外交官은 外

國 끓問客이 그 商店앞을 지나가게 될때쯤되면 많은 商

品이 진열장에 展示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系

美國人뜰도 經驗하였다고 한다. 

(26) 1987 년 평양을 誌問한 外國人은 빨간색 도장이 찍 

혀있는 붉은돈을 갖고 있는 새계충의 北韓 주민들 

이 特珠商店에서 外製 식용품과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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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住 E흔 

~t짧 i政샤f는 그딘-이 供給하는 tt~七의 質과 量;은 -증싣-하 

다ì!. 선산한다. 

」 υf 나 홉1:際á':J으보 供給되 는:- tl'-ë 의 ι1..1’} i상: 은 ~_ L 간 의 

Ld 에 111 .).] 지 붓하ì!. 있다 

t ) t 

1- ‘ - it'감펀lj꼽은 노농당이나 U껏Jf.-f가 굉- 서l 하ì!. 있으I다 각 

퍼(1M的 시위와 1If/: 행 i서 상싣-이l [다바 다프q 귀순사 

I갚어l 의 하1lr1 씌 ! • L tt건은 인J E! ! ; 시l 층에 δifL L 0‘ J-~ ι ] -l .'.. U 

이1 Ell i 1 ，- 으 다도주태이 L-} 호화아파프에 사는니l 만꽉주 1 조 ~ , - -, -, 

/'}-의 

I 너 

턱은 단츰 ‘:1 ~니띤 2 승 연립으로 성원 i'~ 하 · tlGl 水 ii힘，끊， 
-


/ 
-”

”
니
 

·/
‘ 

J ,, 화싱섣 (ì 
。 i !.

?}. . ..:-::::. -, T 
’ 、 r- .1 '- 있다 아파프는 ~ "-' l S 층 ill 

物이 ~1.~ -, ' Lδ 1..'.. 
j: 1 .1 ‘ I 
r.J ;::코 ’ 새

 
-
「

1 
- 수서l 식 화상실 4!} 꽉욕방， 냉 잔-수 

사 씌긴 뭔 삿추JJ.. -,(1 ~~. 닙- 인사-난에게는 산화~~. 。 LJ

펀다 rf'ù 1v~)퍼 인사인수록 아파E의 낮은 }떠에 사는 cll ~ L 

이 유는- 엘 21 비 l 이 Ll 샤 있 시 는 하나 사끔 作ililJ 잘 하 ~，( 1 01-
Lζ 

/ ] 때 "’- 이니 

이 2~ 한 시l 층의 가주자는 당이나 싱부원의 I J I ’ ι 1- • 1- (') 1 -, -- , - ci LJ ，~ 

사， 대학교수 1J l 
~ l평營i↑:-- 뽕:體 :Æ， ] 노자 이다 

새 곱.J~ 때代的인 아파트가 

lψnu客」’} 귀순 

x}3 「 어] 91 하면 간 섣 댄! 때 ll}다 

i!.위 -나 인사둡은 그 L공으로 옮가게 되는데 어번 t난 -.J. L 위 

간부는 16 년농안 아홉번이나 이사룹 했다. 고위날 인사 

틀이 이사플 할때마다 :L관의 직장도 같이 따파옮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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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각 직장윤 다른 織楊으로부터 고쉽시키 

펴.i!.. 하는 政策의 일환이다. 

않藥水推이 지안 20 여년 사이에 많이 l혀上되었으나 아 

직도 u l- 。
tõ-c 산함이 있다는 것간- 엘리트쉰의 {l전에서도 엿 

보
 

E 았다 가상 큰 nu짧는 엘리베이터 부족， 정첸사패 

t ~ 1 
/; 온-수사 싼의 ]!L족-현 상이디: 1970 년대애 평양에 거주하였 

딘 사만의 딴에 의하변 대 ]!L 갚-의 전가 스윗5<1 나 판센트 

까 센- t강하였 jl. 천정은 비가 새고 장문에七- 망-강망이 0-1 
tjJ、

다고 한다 

성부t’{리， 교사 및 하납 당간부둡에게 住켠이 供給되는 

데 이는 都市開賽즙f훌j의 일환으로 이푸어진다" 1980 年代初

에 ~t韓-윤 떠난 도시계획국의 한 주임기사는 다음-..1’{ 선 

이 말했다. 

“주거인의 生活은 市討劃j에 包fi 고려된다 住居지역의 

1 개 X 태단지에 L 5'"'-' 6 t 000 명이 A己L」--1 있으며 이섯이 T =; \:"~ "'1 ~11 "'C" 

洞으로 형성된다 7r 아파E 는 H。L 두개와 부엌」’} 거 

실로 이판어진다. 쌀이나 야채 nl 생선 c 끼-、1l i pL ir p-
^ 。 -0 • l 

‘ -

는 }쩌店이 500 가구마다 하나씩 있고 各洞에는 이 반 소 , 

u] 상원， 양복접， 복욕탕， 신반수리점， 놔수공장， 연료 낀L 납소， 

우처l 놔， 의갚기관， 유치원， 탁아소 ]라고 어린이 도서깐깐 

이 있다 n 

f主K듭은 단지 자시네 구역에 있는 浦l값에만 등록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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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양각표는 다찬 지역에서 사용한 ~- 있다. 197U 11: 

代의 tßl많 11lii1f Ilr; F’• 어1_')":_ -씬- -rL 히 ~l ~ 평 양 의 iL'런 不 Jt 옛t 은 

여선히 심각하다. 최삼어l *lli婚한 덴- 며!내우와 i!..위 일리 

E 

。.-

게층의 

아파브 

l:-~ ιí~ _0_ 
U L '-

하나갈 

。t
-, 1 1 ，.:능안 낀시 생활긴-

o-l -.9_ 즈二 
I二 i프 ’ 있었나 ~ _L단은 

좋은 편이며 대 ~!..-~-21 ，--ι 신혼 l

’ 
1 J \_ -r-,--c r!{한후 

다려야 {l~七플 -irL:: E 。L 닙 I二L 도 t코L 
~- 이다 스웨넨의 기- ^^ 

에 의하띤 평양에 4r;} -;- -l 。 l_L 신혼)lL]IL 가 λA'--

에서 ;1 약없이 λE、L -
-L, 있다는 n l- _O_ 1 어다-- -- 」 I 

근 l i. ~ '^.λ -‘-

평양의 llJ핵심게층 주민의 감:~감事情은 더 

δl 관 011 지 

Jl GH ]lE 

2'""3 니-의-
L

•-
\..: /1 

~t ’;i파 싫jI;Jj 써· 

신강의 l l I 1 X} -r _:.:... t 

한다 

나쁘다 그lj ;-

이 δ}- " , 
L. -‘- 있는 住펀은 “판자집”으로 보아노 괜찮윤 성 

도다. 평양의 외팍지대와 비무장 지대 사이에 디1 ï f- !닌- 으! 

3'""4}합 特앓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라나 I lJ핵심 

겨l 층의 住닥:3 fJJ情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시걸에는 한집에 r二 가二f가 入}" -, I 있는데， 이런 家j칠은 -,- t.!. J!.. 

D 。

긍룰「 τr 우물에서 낀어쓰고，화장실도 xt1l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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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保 훌 

~t훌훌 憲法 제 48 조는 “ 國家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 

욱 輩몽j 寢展시키며 예방 의학적 방침을 관철하고 사람 

달의 生命을 보호하며 動勞者늪의 健康을 증진시킨다 u 동 

58 조는 “ 公民은 무상으로 治燒를 받을 構利를 가지 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勞動力을 잃은 사람들，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物質的 휩助를 받 

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 어나는 

病院，鷹養所를 비롯한 醫標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뿜 

障휩j廣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 醫擬奉tf:는 社會의 職뾰에 따 

라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호도된 것이다. 金

日成과 그의 일가 및 가까운 친지들은 최상의 의료혜택 

을 받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金日成의 결벽증과 병 

균 감염에 대한 공포증에 가인한다. 金日成과 면담하였던 

美國 방문객들은 면담전에 엄격한 身體檢훌를 받아야만 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결에 대한 金日成의 깊은 관심으로 인해 두 

개의 합훌l이 탄생하였다. 하나는 金日成이 막대한 費用과 

構향을 치르면서 거대한 목욕탕과 수영시설올 建꿇한 것 

으로 이 施짧운 엘리트들과 外國A들에게만 개방되었다. 

다른 하나는 1 년에 4 - 5 회씩 住民들의 身빠와 住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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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생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한 귀순자의 말에 의 

하면 이 검사에서 몸에 이가 있으면 園金을 내게 되고 모 

는 여행자는 여앵 1 주일 선에 목욕을 했다는 위생검사 

필증을 휴대해야 하며 봄에 때가 있으떤 이데올보;1 적 熱

짧이 결여뇌었다고 批判받는다 1968 년 ;효너成은 봉화 진 

료소의 í!합읍 Gb令했는데 이는 ~ LJ J;x '^t신과 엄선먼 엘 

리트늪을 위한 秘、密病P.;G이다. 전문/~날과 귀순자삼애 의하 

띤 이 병원은 최신 醫擬쌓備와 樂꾀을 비치하jl 있으며 

外 I팽人들은 싫j出j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부 -감의 外뼈 방문객들은 zp:構에 。 1 ~二
M~ 13 충건물의 뚜 

탤~~IU을 ~Jj멈1하도록 강요받는다. 이 채院은 北챔 의료혜 

택의 성공적인 실시둡 자랑하가 위한 전시용 l성원이다 

이병원은 스웨댄， 녹일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최신 훨홉 

癡裝備룹 -/ 1- -:-1 
Ã-‘- 있으며 f홍族이 산실 밖에서 산모를 룹 수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 施l값까지 비치뇌어 있다. 이 병원 

의 폈홉이 많은 北l꽤出版物에 게재되어 있고 ， 北韓醫般

體制의 훌훌展相을 보여주는데 항상 인용되고 있다 또 다룬 

사진도 있다. 이러한 장비꽉이 지하실에 진열되어있는 장면 

을 찍은 것이다. 이 평홉으로 추측할 수 는
 

이
 샤
 

거으 
/’、 L 병원 

의 주요 裝뼈들이 展jJK삶에 불과하며 이 최신 醫擬施設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웨댄 훌훌擬 

裝備는 스웨덴 政府나 民閒 훌廳機關에 의해 飯賣된 것이 

아니디. 스워l 멘의 소식통에 의하면 수리들 위한 횟約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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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바도 없고 이 裝備에 대한 技術최11練을 실시한 바도 

없었다. 엘리트층에 속했던 한 귀순자는 그의 친구둡이 출 

산을 위해 그 病院에 입원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는 그 病

院이 정식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였다 

lF購의 醫據施設이 우수하다고 北韓政府가 파장 宣傳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도로서 그곳은 그래도 다른 都市에 

비해 휠씬 좋은 훌훌據施設을 갖추고 있다. 

北韓에서 醫據行않는 개인위주가 아닌 집단위주로 실시 

펀다. 의사늘은 환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병세를 

계속 진찰하지 않는다. 의료의 z:..프2.~-l ~ 
-"l.- 病을 治擬하는 것 

이 아니고 단순히 환자들이 作業·하기에 必훨한 健康狀態

만 유지시키는것 뿐이었다. 만성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 

에 대한 治據는 적절치 못하다. 病院에 입원하는 것은 몹 

시 불편하다고 한다. 병원의 식사는 아주 빈약하며 어떤 

때는 썩은 음식이 나온다. 환자뜰은 통상적으로 외래 면 

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병실을 떠날 수 없다. 한국계 u 
本A 誼問者들의 報告에 의하면 환자들이 그듣 병실 情

橋를 자신듣이 한다고 하였다. 

한 日本 삶j問客의 말에 의하면 40 세 가량된 한 北韓

勞훨b者·가 J:~楊에서 왼쪽 팔을 약간 다쳤는데， 그 상처는 

깊이가 약 1 0m 이고 길이가 3 인치 정도 되었다. 의사는 이 

상처를 보고 단순한 찰과상이며 2 주일정도면 치유되는 것 

으로 생각하였다. 불행하게도 그 상처가 악화되었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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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계속 治熾뜰 해주지 않아 _~ L 샤 다시 해院에 갔-감

때는 」의 팔을 설난해야 할 정노로 증세가 뿔、化되어 있 

었다:il. 진솔하면서 그 더本 l펀問客은 ~t韓의 엉편없늠 

톨훌據行짧를 비난하였다. 

한국계 일본인 쐐問者삼에 의하변 治據는 대략 2 만게 보 

分類되어 있다없者늪이 쐐院에 가면 ~-냐이 ‘’L 二 +Hl-~己 닙 I二 L 

권을 提/J;하여야 한다. 진찰권은 푸듭색파 빨강색의 두 

.?-1 찬 

種봤i 

가 있는데 빨강색 진찰권은 兌설돼이고， 파랑색은 일반용이다 

빨강색 진찰권 소지자는 똥상 먼저 진찰을 받게되며 진 

찰 자체도 아주 세밀하고 治癡樂도 좋은 것올 받게된다. 

한 한국계 일본인은 각혈로 病院에 실려간 51 세의 한푸 

른색 진찰권을 소지한 勞빼者가 들것에 실린채 병원 마 

루에 두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의사들은 빨강색 

진찰권 소유자를 治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받은 인상은 빨강색 진찰권 所有者둡은 모두가 우 

선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治擔는 무상으로 되어 있 

다고 하지만， 최근에 北韓읍 떠난 한 귀순자에 의하면 勞

뼈l者는 입원가간중 하루 20 ~ 40 %의 훌金이 삭감된다고 

한다. 처방약은 너무 비싸고 效力도 없가 때문에 외제약 

올 去來하는 암시장이 있을 정도다. 일본 거주 훨훨國A 듣 

이 ~t韓융 짧問하거나 往來할 때면 으례히 ~t韓 住民듭 

은 그들에게 약옳 갖고 오도록 훌륜請한다. 

日本A 企業홍들은 그들의 안내원이나 호텔 顧i鷹설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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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약을 보내달라는 청을 받는다. 

X:뼈에 있는 學術資料에 의하면 北韓 tt民감의 주요 死

ζ-원인은 암 (50 % ). 심장병， 뇌혈압이다. 이 資料에 의하 

면 北韓 An 믹 10 %는 겹핵 환자이다. 영양실조와 과로 

가 산핵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쁜만 아니랴 많 

은 사람이 위궤양. 불임， 신경질환， 동상， 치질등에 걸며있 

디. 이러한 증상갚응 전형적으로 과도한 긴장， 중노동， 영 

양실조에서 寢生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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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章 敎 育

제 26조 : (1) 사맘은 누구나 敎뽑윤 만블 權flj둡 가진다 敎

育은 적어도 UJ옆越魔￥~ff 의 앉};뽑에서는 무산이 

어야 한다. 初等軟育은 의무석이겨야 카다. 技術

￥*育과 職業敎育.은 원하기 만 하 꺼 - 1~' - L나 ul- ζL 
!二 F츠 

수 있어야 하고， 또 l핍뽕敎育은 능 -! 있는 lJ t : 
1 , t _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2) 敎育은 人格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人權과 

Ati本한] 띄 ru 에 대한 존경플 강화하는너l 그 목 

적윤 두어야 한다 敎育은 모든 l「가 · 인종 · 집 
민 또는 宗敎集團閒의 理解， 관용 및 우호관계 

둡 즙진시키고 또 zp:和를 지키기 위해 國際聯

合익 活動을 족진시켜야 한다. 

(3) 부?-는- 자식에게 베풀어지는 敎育의 종듀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權利를 가진다. 

~t韓;휠法 第 39 條에 “ 園家는 社會主義 敎育學의 原理

플 :Il혀-하여 후대뜰을 l位會와 人民을 위하여 푸생하는 견 

견한 i￥i命家로 홉1 • 德 · 體를 갖춘 共廣主義I안1 새인간으로 

키운다 ” 同 41 條는 

지 자라나는 

“뼈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기까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 년제 f훌 모
 

等義務敎育-을 실시한다. 놔가는 모든 훌生둡을 무료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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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킨다 n 떼 42 條는 “園家는 훌業을 전문으로 하는 敎

育體制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처l 제블 

발전시켜 유능한 技術者， 專問家뜰을 키워 낸다" 同 43 條

는 “國家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 늪에게 대하여 1 年동안 

學校前 義務敎합.을 실시한다. 뼈家는 모든 學樞바I 어린 

이갑을 닥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 

나”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上의 보장에도 불 

구하고 北韓의 ￥k育은 모든 사람을 위해 평능하게 베 풀 

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자의 政治써·社會的 階層에 따바 

차별하고 있다. 좋은 學校는 平壞과 기 타 大都市에 집 중 

되어 있다. 廳順者들에 의하면 엘리트 뼈層의 學生 뜰 이 

거의 上級學校에 進學하고 있으며 그외의 많은 학생뜰은 

l많等學校나 大學으로 進學하기 前에 政治的 背景‘週홉에서 

탈락되고 있다. 학생들은 外關人들을 排R하도록 敎育받고 

있으며 敎育課뚫은 金日成의 뽑書와 이데올로기에 驚中하 

고 있다 

北韓유 文휩을 퇴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는 救펀機l해의 광범위한 普及紅果로， 敎育體制의 가반인 7 

年 義務數育制度 때문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홉等中學校- 일 

차적으로 職뿔허"練學校 - 에 소정의 입학요건을 갖추어야 進

學할 수 있다. 뽑等中學K를 졸업하면 학생둡은 2 년간 사 

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소속 직장의 추천에 의거 158 

개의 특수 학교나 256 개의 大學이나 專門學校에 進學할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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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 作훌훌의 I.t J를톨뿜j 

1979 年 金 H成은 “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 제 ” 바는-

짧은 빼文에서 ~t韓이 학교 시션이나 교육보조자료 빚 교 

원뜸의 寶質l힘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自짧하였다 北韓 J자 

n웬客뭔이 학생 갚로부터 뜰은 말에 의하면 'f蘭에 있는 

뿔t1잘조차 오전수업 또는 오후수업만 한다고 하였다. 까 

꿰客뜰이 교파 진행과정을 볼 수 있었는더l 학생 뜰간의 

교우관계는 전혀 무시되고 있었고 그대신 講義와 暗원 그 

리고 학생갑에게 질문음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 

였다. 外調 품問客이 학교수업을 참관하여 학생 뜰쓸 만났 

는데， 北韓 學生갈은 自體性과 個人意見의 개진 및 교우 

간의 對話등- 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다. 平·魔에 있는 학 

교 교실에는 교육목적을 위한 資料展示나 先生들 자신이 

준비한 資料등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平魔을 벗 

어난 學校들의 사정은 행편이 없다. 

男學生듣은 통상적으로 女學生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敎育득 받는다. 음악， 미술， 문화행사 및 체육등에 한해서 

납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약간 있다. 다븐 파목 

에 있어서 처음 몇년동안은 남녀학생뜰이 분리되어 교육 

을 받는다. 남녀학생들은 공히 산수， 국어， 기초외국어， 김 

일성 사상， 사회주의 과업달성， 전쟁의 필요성들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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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과목을 공부한다. 여학생들이 家事나 기계장비와 관련 

되는 기술을 배우는데 남학생들은 科學 /뿔‘理， 고능외국어， 

哲學 및 國際없j趙등블 배운나. 平훌에 있는 中 · 홈等學 

核 또는 專門學校나 大學校에서는 대부분이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다. 

북송교포 자녀들은 특히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 

어 한번은 어떤 젊은 북송교포가 그의 大學 入學을 허 

락하지 않은 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성에 대한 불만을 金

H成에게 직 접 편지로 전달했다. 그는 입학원서가 위원회 

에 의해 거절당한 이유가 黨과의 관계결여 및 그의 가 

족이 위원회에 財政的 없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항의때문에 그는 Ii 薰命分子로 

볼펴 제포된 후 실종되었다. 북송 교포들은 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온갖 努力을 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 

다. 아마도 햄制勞動 1&容所에 갇혀 있거나 산골 감옥에 

서 처형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敎育課程과 入훌資格은 勞動黨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받 

고 있다. 金日成 숭배에 대한 敎育은 교과내용으로나 시 

간 배당으로 보아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들 들 

어， 外園讀 科다 내용은 金日成 思想과 그의 傳핍를 번 

역한 것이다. 한 學校의 교과서는 “ 우리의 자 랑스 러운 

園土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金과 鐵훌은 옮日成의 선물 

이다" 그리고 “한글은 金日成파 훌이 창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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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다. 일학년 사회교과서 과목 내 용을 보면 

“金日成 元首” “金日成 JC 휩· 께 감사합니다 n 핏 “아 

버지 金터成 t首”등으로 되어 있고 金日成의 이룹이 각 

페이지에 한밴씩은 나온다. 공식학과 이외에 모긴 북한 주 

민늘은 평생 감r 동해 金 H成의 U껏治思想음 배우세 되어 있 

다. 저 녁 학습은 義務的이며 주로 l政治學점 세미나 형 식 

으로 진행된다. 輔順者·갚의 말에 의하면 勞動黨웹 함;補핀 

은 득수 학교에서 토요일에도 공부하며 다찬 학.111_ 에 비 

해 수업 /1 간이 션다고 한다 이와 갇이 엄격한 學껍討 

훌j과 ￥~fL;병챔븐 이탄하게 되 면 처 별을 받게 된다. 

2 . 없훌心 훌훌吹 

￥k科課程의 대부운은 i戰爭意藏에 좀U愛되고 있다. 교재 갈 

은 k美，&南韓， )x資本主철 理;승: Ji-으로 꽉차 있다. 예꽉 

뜰어짧等學校 數學敎科書에 나오는 i버隨를 보면 : 

“戰爭準備둡 위해 양키 帝I꽤主義 강도갚은 1953 년 패 

韓國려의 짧金에서 4 , 500 억불을 강탈하였다 1963 년의 

짧金總願은 7 , 900 억뿔이였고 1965 년은 8 , 500 억볼 이였 

다 1953 년에 비해 1963 년과 1965 년의 짧金 增깨率은 

얼마인가 ? n 

3 학년 홉樂敎科홉 노래가사에는 : “양키놈들 朝解에서 꿀 

러나라”고 되어있고 高等훌校 地理敎科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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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 帝國主義 놈뜰은 南轉에 그듭 國內에서 팔 수 

없는 연료플 강매하Jl 있다" 

~t韓흥k材에 나와있는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 즉 “ 지주 

놈 달 " “적을 몽능- 이보 패 죽여랴" “資本ì홉 개새 

끼-난같 짤라 죽여라"능4’} 같은 배타적이J.!.. 모욕적이며도 

선적인 언사늠 勞빼黨의 ￥~1영-論I}H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라한 黨의 추xfli倫행닫 뒷받침하늪 좋은 예가 한 훌k材에 

살 묘사뇌 jl 있다. 측 “ 어떤 이야가쉰- 성쉰적으로 서술 

하지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은 사 7 1 의 경험갈 생생하게 전 

단함으로써 청취자에게 과거 우리사회를 統治하였던 日本

l폐껴 ì:義와 지주놈판에 대한 미움파 t敬憐心읍 -씬-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원깥에도 “우리가 적 

난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 찾國 깡패 놈갚 ’ , ‘ 횟I짧놈늪 

대가리 ’ 등」’} 

어 있다. 

같은 o l-...Q. 
E 급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 

이와 같이 판에 박힌 적에 대한 표현은 u 1- 。
L츠 -c 4밟혈 11 

l앙듭을 관포속으로 볼아녕고 있으며 ζl듭 01 美I꽤人i7r I폐 

햄人윤을 무서워 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 여자귀 순자는~ ~ 

녀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처읍 몇달동안 美軍늪에게 강 

간당하지 않읍까 하는 공포와 굶주리고 혈벗은 南韓 住

1(-!j-의 행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안에 숨어 살았다 

고 하였다. 南轉에 L‘命을 要請한 또 다른 귀순자도 처 

음에는 그렇게 나쁜 곳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자살올 하 

” / ? 
J 

9 ‘ 



겠다고 한 일이 있다. 平훌읍 ，파 I볍하였던 한놔계 휠爛人 

들도 그들이 北훌훌 1t~갚융 만날때 마다 몹시 겁을 내 

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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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章 文 化

제 27 조 :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社會의 文化生活에 훌 

加하고 훌훌術을 감상하고 科뿔의 進步와 그 혜 

택 을 누릴 權 후Ij룰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가가 製作한 科學的，文化的또 

는 藝術的 作品에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盛

을 보호받옳 樓利를 가진다. 

北韓文化의 독특한 측면은 藝術과 科學的 홉u作을 모두 

가 金터成， 金正日 또는 그들의 영감과 지도의 덕으로 돌 

리고 있는 것이다. 文學作品은 金日成 父子， 政府， 黨 또 

는 地方훌術 團體의 이름으로 出品된다. 

아무도 文學作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할 수 없다. 

北韓憲‘法 49 조는 著作權의 自律性에 대하여 “ 朝離民主

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전체 

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원칙에 

기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金日成의 社會主義 理念 아래서는 모든 個人主義는 金日

成 자신이나 그의 아들 이외에는 비도덕적이며 모험적이 

고， 부르죠아적 도덕은 부도덕과 퇴폐를 조장한다고 한다. 

北韓憲法 제 35 조는 “ 朝解民主主義 A民共和國에서는 전 

체 λ、民이 다 공부하며 社會主훌훌的 民族文化가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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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화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36 조는 “文化

훌命을 철저히 수챙하여 모든 動勞者쉰을 티然i’} 깨rt會에 

관한 깊은 지식과 。

는
 

노
 
J 5( {t fXßfLj 水摩갈 가진 11ft햄 L義，

共훌 L￥흉 íM펴￡者로 만뜬다”고 되어있고 동 37 조는 “國

家는 社會초義l폐 民族文化 建l싫에서 ’꾀;/.쐐:.t義의 y:. 化t'J'J 침 

푸와 꽉Jl주의작 경향을 반대하며 l~族X化遺座읍 보호하 

고 그것갈 社會主義 해寶에 맞게 제승 발전시킨다 ”고 규 

정하고 있다. 공 45 조는 “ 國家는 IG族的 形式에 JITt 행 

초義κJ 내용갈 담은 주차l 적 이며 薰命的인 文쩔4製pl따을 딴 

전시킨다”고 규정하고， 능 60 조는 “國家는 상의 고안자 

와 鍵明家갑에게 tll1려를 돌린다. 著作權과 發~바많은 법적 

으로 보호한다 ” 라뇌 균정하고 있다. 

金 H成과 값正日에 관한 방대한 문학작품은 “ 4. 15 창 

작단 ” 이라늠 유녕 著作者들에 의해 제삭된다. 이 빼 

體에 관한 情懶는 전문학자들과 귀순자갑에 의해 確

훌훌되었다. 그 단체는 “金日成의 文學作삶” 또는 “집 

체장작” 을 집필하거나 수정한다. 勞動黨의 「歷史·팽論 Wf 

究!한」는 값日成 일가의 역사뜰 집필하고 개인 우상화뜰 발 

전시키며 金日成 父子의 학설을 발전 보완하는 합任이 있 

다 그 뻐究所에 훌b務하는 작가듬은 또한 金日成의 창작 

으로 알려진 文學作品과 敵曲을 만둡어낸다. 예를닫어，“피 

바다 " “ 병사의 운명 ” , “ 꽃파는 처녀 " “ 안중단 이또 

히로부미를 쏘다" 둥은 이곳에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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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작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에는 작가， 작곡가 및 극작 

가들이 포함되고 있다. 현재 蘇聯에 망명하고 있는 임은 

이라는 전 노동당 간부에 의하면 이 단체에는 백인준， 

전세봉. 이정순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政府와 黨의 홉樂과 文學作品은 익명의 우수한 藝術家

갚아 제작한다. 임은의 말에 의하변 藝뻐까;려1은 발간되 J] 

전에 정무원 산하 문화예술부와 팎에蘇勞 !IilJ黨 ( 득히 선전선 

슴부와 문화예술부 ) 에 의해 세빌히 검토펀다. 

옳JE tI이 대부분의 영화의 마지막 부운을 편집 · 승인한 

다놔 알려지고 있다. 文學作品이 承싫되면 지방의 文學藝

術機I빼을 관장하고 있는 조선문학예술 총농맹으로 보낸 

다 ;샅正日과 그의 유령 뽑作家늪은 이 모든 가관에서 세 

작된 文學， 音樂， 및 藝術作品의 논조를 설정하고 內참을 

決定한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예술가듭은 작품을 대량 

生흩한다~ 1985 년 平壞放送에 의 하면 

“ 수백만의 A民들이 현재 20 , 000 여개의 x學藝術 I때體 

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13 만여건에 달하는 文學藝 ~j

ft퍼이 生藍되었으며 29 , 000 여의 文學藝術作品이 勞動黨

창설 40 주년 기념행사에 사용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추측 

컨대 이 예술작품의 대부분은 제재의 모험을 피하기 위 

해 한결같은 어조를 만복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日本에 살고 있는 北轉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作品의 극소수 부분이라도 黨의 지침에 어긋나게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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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면 추방되고 憲投Jffj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北韓은 새사회주의 文化홉j펌를 시도하.Jl 있다. 파거에는 

거의 예외없이 단체 고전무용이나 고전음악은 반동행완로 간 

주뇌었다. 社會초義 勞動者둡은 지도체제를 혈拜하.ïl 휩命 

意識을 고취하며 生않性을 l혀上시킴과 동시에 社會主철， 

黨 및 金日成에 대한 위대한 l밍誠心을 발휘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아첨의 예가 金Æ日의 -→生을 담은映~!Ij 

에샤 잘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 파뼈에서는 “ 太聚 훌k育 

을 위 해 가징- 效果있는 매체는 영화이다" 金 日成 父子

의 鷹훌티를 묘사한 끓錄映빼는 새 共庫主義者를 創造하기 

위한 주 敎育資料로 活·用되고 있다 1987 년 2 월 16 일 가 

록영화 “만대에 길이 빛나리”라는 題目아래 조선중앙통 

신은 새로나온 金正日의 傳記·끓錄映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金正日 동지의 揚導力과 쏠홈한 미덕을 담 

은 만대에 길이 빛나는 웹錄映固가 朝解民主主義 A民共

和國 여러 훌l場에서 상영되고 있다. 경애하는 金正日 指

導者동지가 社會主義建꿇 戰線現場에서 지시하는 장연을기 

록한 기록영화는 1984 년 社會主義建꿇올 嚴利로 이끈 그 

의 賢明한 指導力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또한 그해 金正日 동지는 위대한 지도자 金터成 首領

의 뿔홉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불굴의 업적을 방방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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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남겼다" 

“金正日 동지의 정력적인 붙굴의 업적을 담은 끼록영 

화는 크나큰 매력이 담고있다" 

金日成과 金正日은 藝術作品을 다른 형태의 生훌品과 同

一視하고 있다. 년간 經濟計훌j은 藝術作ia 완성올 위한 할 

당량을 明示하고 있다. 작가들은 다른 勞動者처럼 그들의 

할당량올 초과 제작하였뜰 때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 

완전하고 시대에 맞는 作品製作에 실패하면 징계를 받는 

다. 北韓에는 個A財훌이나 藝術品에 대한 權利가 許容되 

지 않기 때문에 將許構 著作權 또는 l홈許權 사용료 등 

이 있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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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章 國際積F폼에 대 한 權利

제 28 조 ; 사람은 누구나 이 (파략에 뾰 /JK펀 t짧 flj와 

완전하게 寶챔될 수 있늠 I/rt편때， 때際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띈由가 

俠.序쉰 

이 맑究報섭書의 대부분은 北韓 ~J部의 ÁJ앓|버밟둡 다 

iiL었으나 이 상에서는 특히 世界j、權효김.' 세 28 조의 균정 

이l 눈가찰 두어 ~t韓이 해외에서 자행한 민간인 殺λ、파 

;11斗 이어l 유사힌 행위와 l쐐際人權필파 入道主義法의 위 

반 벚{껴j等읍 c~ 쿠었다. 

斗E壞 외곽지대에 外國휩j、을 위한 군사훈떤상이 있다. 

그중 하나갚 구라파 企짧λ、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갈에 있는 北韓과의 합영공사 해楊에서 Lf樓으로 핀-아 

까는 긴이있는데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었다. 

그는 도움을 정하가 위해 여가 저가 헤매다가 rJl 싸파 :;} 

타 빼域에서 온 外國l훨Á.이 ‘1111練을 받늠 례|練場 안으로 

쉰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m場을 目罵하자마자 캡 

싸게 빠져 나왔다. 

I혐媒의 소식통갚은 1980 년대까지 北韓이 10 개의 遊擊

써11練앓을 두고 있었고 外國 해11練兵만도 35 개놔 5 , 000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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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펴1/練은 6 rv 18 개월 i뽕裡이 있고 內容은 납치，암살， 

매복， 처격， 독물사용 테러， 선전 및 선동등을 포함하고 있 

다 

가장 극적인 테러공격은 1983 년 10 월 9 일 버마 방군 

의 폭탄테러사건이다. 그때 l휩韓의 전두환 대통령과 각료 

가타 깐ii 듬이 랑군 國立華地의 Jcl念行뽕에 잠석하였는데， 

폭탄이 터지면서 4 명의 각료를 包씀 21 명이 死亡하였 

고 묘소는 완전히 파괴되 었다. 버마 警察이 사용된 폭약 

을 분석한 결과와 違補된 테러범들의 自터에 의해 北韓

의 지렁에 의거 전두환 대통령을 暗殺 試l랩하였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 

이 事件으로 버마 당국은 北韓軍λ、 몇명을 犯λ、으로 起

訴하였다. 현재 美國에 살고 있는 한 北韓 귀순자에 의 

하면 金正日이 個λ、的으로 그자에게 그 공작을 지시한 사 

실을 자인했다고 한다. 서방 소식통들도 金正日 이 모든 터l 

러 活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北韓은 南韓과 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갈을 협박하거나 경고하고 있다. 北韓에서 南韓으로 귀 

순한 사람들은 北韓政府로 부터 여러가지 협박을 받고 있 

다. 멘마크 주재 北韓大使는 1983 년 서울에서 개최되었 

던 세계의원연맹총회에 멘마크 의원들이 훌加못하게 서울 

은 위험한 곳이라면서 여러번 훌告한 사실이 있다. 

1986 년 아시안게임 개최전 北韓은 韓國에 폭동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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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번 贊삼 .. 들 한 바있다. 게 

임 개최 직선에 김포공항의 쓰레기동-에서 폭탄이 폭발하 

여 십수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차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專件을 北轉의 소행으로 단정힐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늠 

없었고 日本 과격파 빼뼈둡의 소행이 아닌가 하늠 풍둔

이 돌가도 하였다. 

그러나 韓國과 버마 塊좁機j짧은 김포에서 사용되었넌 폭 

발꼴이 버마랑군에서 사용하였딘 것과 대구에서 발생하였 

던 폭탄사건에 사용되었던 폭탄파 그 內容物이 같다고 주 

짐하였다. 이 폭약은 蘇聯에서 입수할 수 이」 .M "c:" 것으로서 

~t韓 화기 부대 에서 一般l퍼으로 사용되고 있다. 北韓 uH 

제눈 1988 년에 개최 되었던 서울 올림픽 期聞 동안 暴

力과 防害I作의 可能性을 훌훌告하가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聲生한 事故는 1987 년 11 월 바그다드에 

서 서울로 가는 南韓의 大韓械空 소속 여객기가 태국 방 

록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하기전에 공중 暴훌훌한 事件이다. 

훌용發의 원인은 아직 明確치 않으나 유엔安保理事첼에서 

있었던 論鐘와 그 여객가가 바레린을 떠나가 전에 北轉

A으로 推定되는 男女 한쌍이 여객기에 폭탄을 裝置한 것 

같다는 물적 뒷받침 이 있었다. 

또한 北韓 外交官들은 그들의 신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빼癡를 받고있다 1970 년대 중반 벨기움， 멘마크， 스웨멘을 

包含한 유럽國家들은 北韓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利用， 마 

약을 밀매한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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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章 權利의 制眼

제 29조 : (1) 사랍은 누구나 자기 A格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에 대해 훌務를 진 

다 

(2) 사랍은 누구나 權利와 自 由의 행사에 있어서 다 

음 제한올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 

의 權利와 自由에 대한 합당한 짧定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民主社會의 道德， 公共향序，一般福 

社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 

련된 法律上 제한을 말한다. 

(3) 이러한 權利와 自由는 어떤 경우에도 國際聯合

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 이 선언의 어떤 規定도 특정 國家 集團 또는 個

A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樓利 및 自由 中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또는그 

러한 행위롤 수행할 수 있는 어떤 構쭈I}를 넌지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北韓 憲法 49 降는 “ 공민의 權利와 義옳는 [ 하나는 전 

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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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초한다 ” 고 되 어 있다. 

世界人權효단 第 29 條와 30 條에 규성펀 權￥u으 저l 한은 

인권 선언의 나머지 조항에 놔성핀 權利늪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빠究에 

서 토론된 권리의 침해들은 “道德、의 성당한 요구” 

“ L~j:社會의 公共秋}홈나 一般福l빠 ” 과논 말로서 정당화 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北韓 당국이 。l 제한 규정을 인 

용하여 자신들의 침해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더욱 옳 

지 못하다. 더 나아가 北韓은 “民主社會”로 간주될 까‘ 
T 

도 없는데， 그 이유는 A權宣言 21 條의 ‘정기적이고 진 

성한 선거”라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人權宣言 29 條와 30 條는 인권선언의 제한 규정을 더 

자세히 정의한 「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

4 條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규약 제 4 조는 한 

국가가 개인의 일정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상 

세히 명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권리는 어떤 비상사태하 

에서도 무시될 수 없으며， 總對뻐 不可흡인 이 권리는 

인종 • 피부색 · 성 · 언이 · 종교 혹은 사회적 배경등에 의 

한 차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 홍廳성으로 생명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 · 학대 · 비인도적 처우와 처벌을 받 

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강제노동으로 부터의 자유，계약 

된 義移 不置行으로 인한 노력 종사나 그로 인한 投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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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지 않을 權￥0 ， 犯行에 대한 처별의 -까L、二 a1L 적용에 

응하시 잖을 권리， 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權利，

‘멍想 · 意l澈 및 〉ξ敎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그러 

나 볼행하게도 ~t훌훌은 이러한 많은 構利를 t쫓뼈빼하고 있 

다. 

동 4 조는 r,r::õl 
-‘- ‘ - flf/} 운명에 위협이 될 수 이는: 너'-(펴 

λ)"L一 t!... 。

한 사실의 발생 및 기타 필요에 의거 非돼’ ’퓨態를 공 

식 선포하는 성우 그 기간동안 일정한 人機의 制限윤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비상사태 들 공식 선표한 

일도 없고 농규약 4 조에 의거 國際聯合 事路總長

어l 냐l 

c'~ 드호· 

f크LS 

되지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일도 없다. 따라서， 世界人權

第 29 條와 30 條는 北韓의 人權 隊爛 행위에 적용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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